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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 라 말

우리나라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된 지 �3년이 경과되었다 �. 짧은 준비기

간을 거쳐 도입된 이 제도가 �3년만에 �6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은 획기적인 성

과라고 할 수 있다 �. �W�T�O 체제하에서 농산물가격의 변동이 심한 가운데 농업

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부각되고

있다�. 보험대상작목과 대상재해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다양화하여 궁극적

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�.

그러나 실시초기에 �2년 연속 거대재해가 발생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분

산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�, 이를 계기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적 위

험분산체계의 구축이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�.

이 연구는 �2부로 구성되었다 �. 제 �1부에서는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

하기 위하여 확대 가능한 작목들을 검토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

을 제시하였다 �.

제 �2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재보험의 위험분산의 필요성과 국가 개입의

불가피성을 살펴 보았다 �. �5�0 여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요 국가들도

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한 국가가 적극 관여하고 있다 �. 국가가 재보험에 참

여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�4가지가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�. 각국의 경험

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�.

우리나라는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�, 계

속 개선 � 보완해 가면서 정착시켜야 한다 �. 이 연구 결과가 제기되는 문제점

들을 해소하는 한편 �,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

하루 빨리 정착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�.

끝으로 이 연구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림부 관계자와 조사에 응답해

주신 농가 및 연구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�.

�2�0�0�4�. �1

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정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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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
농작물재해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원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보험성립요

건이 갖추어진 작목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�.

작목별로 보험 성립가능성 관련 지표를 고려하고 �, 농가 조사 결과 및 작목

별 특성을 토대로 보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�, 벼 �, 시설채소 그리고 시

설화훼 등의 농업용시설이 우선 검토할만한 작목 �(대상�) 이다 �. 그 다읍으로는

자두 �, 대추 �, 참다래 �, 밤 등의 과수작목과 시설내 농작물이다 �. 노지채소는 기술

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후 판단할 필

요가 있다�.
따라서 �2�0�0�4 년에는 �4개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�, 보험사업의 안

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�, 벼에 대하여 �2�0�0�5 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설

계를 실시한다 �. 아울러 보험 확대에 대비한 통계축적방안을 마련한다 �.
�2�0�0�5 년에는 벼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고 �, 농업용시설

에 대한 시범사업 설계를 추진하면서 작목별 관련 통계자료를 축적하도록 한

다 �.

�2�0�0�6 년에는 벼와 농업용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장기 보험운

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�.

�2�0�0�7 년에는 벼의 전국적 본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�, 시설작물

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여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�.
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 정부에서는 작목별로 재해특성을 고려하

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�, 농가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

험을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한다 �.

한편 �, �2�0�0�1 년과 �2�0�0�2 년에는 국내 민영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사의 재보험

참여로 원활한 재보험처리가 이루어졌으나 �2�0�0�3 년에는 국내 민영보험사 및

해외 재보험사의 재보험시장 철수로 농협이 책임을 전액 보유하였다 이처럼

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태풍 “매미”에의하여 또다시 큰 손해

가 발생하면서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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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에 참여하는 방안은 다읍의 �4가지 방안이

있다 �.
제 �1 안 �(초과손해율방식 �: 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은 실적 손해율이 일정 규모를

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분담비율을 늘려 가는 방안으로서 미국의 연방작

물보험공사 �(�F�C�I�C�) 가 운영하는 방식이다 �. 장점으로는 해당 보험계정의 연간

실적에 대하여 기준 손해율과 책임분담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하

는 방법으로 보험사업자의 사업성 확보에 가장 편리한 방법이며�, 누적손해의

위험이 큰 손해특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분담

으로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며 �, 국가는 책임분

담액을 조정하면서 급격한 보험요율 인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

이다�. 단점은 일정 손해율이 초과하는 시점에서 원보험자의 도덕적 해이가

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�.

제 �2안 �(통상피해율방식 �)은 대재해위험 분산기법의 전형적인 �3층 분담형태로

서 원보험자 �, 재보험자 및 국가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분담하는 형태

이다�. 연간 피해가 통상피해 범위 내에서는 보험운영주체가 부담하고 통상피

해율을 초과하는 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책임을 재보험자에게 전가

하며 �,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는 책임

에 한하여 분담하는 체계로서 일본의 과수공제 재보험이 이 방식이다 �. 장점
은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논리에 적합하다는

점이다 �. 단점은 통상피해율 결정에는 장기간의 피해율 통계가 필요하고 통상

피해율의 적정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일정 기

간 내 통상피해율의 요건을 충족하는 �2개 이상의 피해율이 있을 수 있다는

점이다 �.

제 �3안은 민영보혐의 인수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대재해위혐의

일반적 민영재보험방식이다 �. 보험자 �, 재보험자 및 국가가 재보험 계약에 의

하여 분담하는 형태로서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

소진되지 않는 책임에 한하여 분담하는 체계이다�. 장점은 민영보험의 보험능

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부담 및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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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법이라는 점이다 �. 단점은 보험요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영

보험사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고 국가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안정성이 저해

될 수 있으며�, 시장변화로 민영보험사의 참여비중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에

는 국가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�.
제 �4안은 국가재보험 없이 민영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 �p�o�o�l 을 구

성하여 인수한 후 자율적으로 국내외 재보험시장에 출재하는 방안이다 �. 장점
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을 전적으로 민영보험에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보

혐의 손해관리능력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�. 단점은 재보험시장의 상황

에 따라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모가 변화함에 따라 안정적 재정운영이 저해

될 수 있고�,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농민부담 보험료의 인상 및 부가보험료

지원금액의 자동 증액으로 국가부담이 확대되며 �, 국가재보험의 필요성 자체

를 부정하는 방안이라는 점이다 �.

이상의 각 안별 내용과 장 � 단점을 검토한 결과�, 우리나라에는 제 �1 안이 현

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�.

국가재보험의 도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에는 일반회계방식과 기금방

식 및 특별회계방식이 있으며 �, 특별회계방식과 기금방식을 농작물재해보험의

국가재보험 재원조달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�. 그러나 특별회계방식은 농어

촌특별회계와 같이 한시적이며�, �2�0�0�2 년도와 같이 불경기가 지속되어 세수가

부족할 경우 보험재원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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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 �l �1
�X�L
�C�3

서 료르
�1�-

�1�. 연구의 팔요성 과 목적

�o �1�9�7�0년대 후반부터 검토된 농작물재해보험이 농정사상 처읍으로 �2�0�0�1 년

사과와 배에 대하여 주산지 중심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읍 �.

�o �2�0�0�2 년에는 �4개 작목 �(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및 단감 �) 이 추가되어 현재 �6개 작

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되고 있읍 �.
�- 사과와 배는 �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�2�0�0�3 년부터 전국적인 본사업이 실

시되고 있으며 �, �4 개 작목 �(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및 단감�)도 �2�0�0�4 년부터 전국

적인 본사업이 실시될 예정임 �.

�- 실시 �3년 만에 �6개 작목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획기적임 �.

�0 실시 첫해에는 정부와 농협의 홍보와 권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

많았지만 �, 보험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면서 농가의 자발적인 가입이 증가

하는 경향임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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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특히 �, 엄청난 피해를 초래했던 �2�0�0�2 년의 태풍 ‘루사’와�2�0�0�3 년의 ‘매미’로

인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목의 확대 요구가 큼 �.
�- �2 년 연속 커다란 태풍 피해로 인해 보험금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경영안

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농업인

들에게 확산되고 있읍 �.

�- 관심있는 농업인들은 대상작목과 대상재해의 조속한 확대를 요구함 �.

�O 그러나 �2년 연속 발생한 거대재해는 시작단계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

적 정착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읍 �.

�- 특히 지난해에는 재보험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위험분산이 전혀 이루어

지지 못하였는데 �,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

해서는 안정적인 재보험체계의 형성이 시급한 과제임 �.

�0 앞으로 보다 많은 농가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

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품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�, 장기적인

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읍 �.
�- 그렇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보험원리를

기초로 하기 때문에 작목별로 보험이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구비조건

을 갖출 필요가 있읍�.

�- 올해로 �4년째인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실시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

도출되고 있는데�, 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

이 강구되어야 함 �.

�- 또한 앞으로 확대할 작목들은 현재 실시중인 �6개 작목에 비해 농작물재

해보험의 도입 여건이 미흡하므로 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됨 �.

。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중인 �6개 작목 이외의 작목들에 대하여 농작물재

해보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�,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

의 단계적인 확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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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션행 연구 검토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기본적인 구비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연구로는 이중웅

외�(�1�9�8�0�) 가 있으며 �, 이 이후의 일련의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도작에

대한 기본설계를 구상하였음 �(이중웅 외 �1�9�8�2�, �1�9�8�4 등 �)�.

�0 수도작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의 구비조건을 품목별

로 검토한 연구로는 정명채 외�(�1�9�9�6�) 가 있읍 �.

�- 이 연구에서는 수도작 이외의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가능

성을 검토하였는데 �, 과수 부문의 사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읍 �.
�- 이 연구의 결과는 �2�0�0�1 년도에 시범사업 대상으로 사과와 배가 선정되는

데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읍 �.

。 이외에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 가능성을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부

분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태균의 일련의 연구와 김석현의 연구를 들

까‘ �n�1 �0-「 �X�i�f�T�.

�- 김태균 �(�1�9�9�9�, �2�0�0 이은 사과농가의 위험선호도 �(�r�i�s�k �p�r�e�f�e�r�e�n�c�e�) 를 조사하여

보험인수수준과 적정 보험료율의 수준을 제시하였읍 �.

�- 김석현 �(�2�0�0�0�) 은 작물통계의 기초자료를 분석하여 �1�0�7�R 품목에 대한 지역

별 보험료율을 산정하였읍 �.
벼 �, 겉보리 �, 쌀보리 �, 고추 �, 마늘 �, 양파 �, 김장배추 �, 김장무 �, 사과 �, 배

�0 사과와 배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목적으로 시도된 연구

로는 최경환 외 �(�2�0�0�1�) 의 연구와 보험 개발원 �(�2�0�0�1�) 의 연구가 있읍 �.

�- 최경환 외�(�2�0�0�1�) 는 사과와 배의 시범사업에서 이용될 품목별 � 품종별 � 수

령별 표준수확량을 도별로 산정하고 �, 손해평가체계와 구체적인 손해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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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령을 제시하였읍 �.
�- 보험개발원 �(�2�0�0�1�) 은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보험료율을 도별로

산정하여 제시하였으며 �, �2�0�0�1 년에는 이 후속작업으로 시 � 군별로 보험료

율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읍 �.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점진적 확대와 관련한 연구로는 최경환 � 박대식 �(�2�0�0�1�)

이 있읍 �.
�- 농업재해대책은 재해지원과 재해보험의 이원적 형태를 취하되 �, 차츰 농

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농가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

추진하며 �,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작업이 필

요하다고 주장함 �.

�O 농작물공제 �(보험 �)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사업 과정을 정리해 놓은

것으로는 일본 농림수산성 경제국 보험관리과의 조사결과보고서 �(�1�9�9�1�) 가
。 �1 」�2�-
λλ �n�-

�- 양배추 �, 양상추 �, 양파 �, 가공용토마토 �, 배추 �, 수박 등의 야채에 대한 공제

�(보험 �)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산지 현�(長野 �, 兵庫 �, 쫓城 �, 北海

道�) 에서의 생산상황 �, 출하상황 �, 피해발생상황 및 공제수요 등을 파악한

조사 결과를 정리하였읍 �.

�0 한편 �, �R�a�y�(�1�9�9�1�) 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농작물재해보

험을 처읍 실시하는 경우 여러 가지 어려움에 당면하는데 �, 이를 기본적인

문제점 �(�b�a�s�i�c �p�r�o�b�l�e�m�s�) 과 운영상의 문제점�(�o�p�e�r�a�t�i�o�n�a�l �p�r�o�b�l�e�m�s�) 으로 분류하

고 이들을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공적 수행의 관

건이라고 보고 있읍 �.

�- 기본적인 문제점

�@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�: 수혜자인 농업인은 물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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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입안자나 시행자조차도 농작물재해보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

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읍 �.

�@ 농업 자체의 특성으로 일반보험원리 적용에 한계 �: 농업의 자연과의 밀

접성 �, 농가와 농지의 산재성�, 영농관리의 개인별 격차 등으로 일반보험

원리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읍

�@ 손해평가의 어려움 �: 일반 손해보험에서도 손해평가가 가장 어려운 부

분인데 �,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생물인 작물을 다루기 때문에 손해평

가�(재해발생 �)후의 기상조건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읍 �.

운영상의 문제점

�@ 기초 �(통계 �)자료의 부족 �: 관련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기존

의 자료도 보험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미달함 �.
�@ 영농관행의 다양성 �: 동일한 품목이라도 지역과 농가에 따라 영농방법

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평가나 기준수확량 산정의 기준을 설정하기가

어려움�.

�@ 농지제도의 복잡성 �: 국가에 따라서는 농지임대차나 농지등기제도가 복

잡하여 보험대상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읍 �.
�@ 농민들의 문맹과 빈곤 �: 농민들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보험에 대한

이해 부족 및 업무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원활한 보험업무 추진의 장애

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�.
�@ 전문 인력 및 기관의 부족 �: 보험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과 전문기관이

없거나 있어도 미흡함

�@ 필요한 하부구조의 부족 �: 보험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

자재�, 시설 및 소프트웨어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�.
�@ 재원의 한계 �: 농작물재해보험이 어떠한 형태로 시행되든지간에 국가가

개입하게 되고 국가재정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데 �, 긴축재정하에

서 재원을 추가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읍 �.
그러나 이상의 당면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농작물재해보혐의 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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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�, 보다 중요한 것은 각 국가가 직면한 상황에서

농작물재해보험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이를

시행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와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
。
�n �

�3�. 주요 연구내용

�0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태와 문제점

。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의 필요성

�0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가능성 분석

�0 외국의 사례 �: 미국 �, 일본 �, 캐나다 �, 유럽 �(이태리 �, 프랑스 �, 스페인 등�)

�O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

�4�. 연구방법 및 연구기간

�4�.�1�. 문헌 및 자료 검토

�o 국내 � 외 관련 문헌 검토

�0 관련 자료 및 통계의 수집 및 분석

�4�-�2�-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

。 대학교수 및 농업보험 관련 기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� 운영

�4�.�3�. 농가 의견 조사

�0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인식 정도 파악

。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불 의사



기관별 연구 담당 분야

。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평가

�- 실태와 문제점

�O 농작물재해보험 단계별 확대방안

농촌경제연구원 �-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님 λ4
�;�r0�

�- 관련 통계의 축적 방안

�- 단계별 농작물재해보험 확대방안

。 외국 사례 연구(일본,〈페인, 이태리 등)

보험개발원
�O 보험재정 장기 안정화방안(재보험 체계)

。 외국 사례 연구(미국)

�9

。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기타 의견 수렴

�4�.�4�. 외국 사례 연구

�0 선행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� 분석하여 참고자료로 활용

�4�.�5�.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전문연구기관간의 컨소시움 구성

�0 국내 보험 상품 개발 전문연구기관인 보험개발원과 컨소시움을 형성하여

공동연구를 추진함

�0 기관별 업무분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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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2 장

현탱 농작물새해보헝사염의 성과와 문제점

�1�. 농작물재해보험사엽 추진 경과

�o �2�0�0�0�. �3 농작물재해보험도입준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

�o �2�0�0�0�. �8 �2�0�0�1 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결정 �(사과 �, 배 �)

�0 �2�0�0�0�. �9 시범사업준비작업반 구성 � 운영

�o �2�0�0�0�1�2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

�o �2�0�0�1�. �3 동 시행령 제정

。 �2�0�0�2�. �3 동 시행령 개정 �(대상작목 �4개 확대 �: 복숭아 �, 포도 �, 단감 �, 감률 �)

�o �2�0�0�3�. �3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적 본사업 실시 �(사과 � 배 �)

�o �2�0�0�4�. �3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적 본사업 실시 예정�(복숭아 �, 포도 �, 단감�)

�2�. 대상작목 �, 대상재해 및 섣시지역

�0 대상작목

�- �2�0�0�1 년 �: 사과 �, 배 �(�2 개 품목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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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�2�0�0�2 년 이후 �: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(�6 개 품목 �)

�0 대상재해

�- 주계약 �: 태풍 �, 우박

�- 특 약 �: 봄동상해 �, 가을동상해 �, 집중호우 �, 태풍 � 집중호우 수체보상

※ 집중호우 �, 태풍 � 집중호우 수체보상특약은 사과와 배에 한하여 시범사

업으로 실시

�0 대상지역 �(시범사업 �)

-사과와배

�@ 해당품목 재배면적이 상위 �5�0�9�6 이내에 속하는 시 � 군

�@ �@에 해당하는 시 � 군이 없는 도에서는 도내 재배면적 상위 �2 개 시 �

군

�-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
�@ 해당품목 재배면적이 상위 �5�0�9�8 이내에 속하는 시 � 군

�e �@에 해당하는 시 � 군이 없는 도에서는 도내 재배면적 �1위인 시 � 군

�3�. 가입대상 및 가입방식

�O 실시지역 내에서 해당 작목을 �3�0�0 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

�- 단 �, 보험가입금액이 �l�O�0 만원 이상

�0 임의가입



연도 대상 작목 사업형태 실시 지역

재배면적 상위 �5�0�9�6 해당 시 � 군
�2�0�0�1 사과, 배 시범사업 �+

도별 재배면적 상위 2개 시 � 군

사과, 배
�y

ν

작물별 재배면적 상위 �5�0�9�6 해당 시 � 군
�2�0�0�2 아보 포도, �+「τ �,

”

단감, 감률 도별 재배면적 상위 1개군
(단 재배면적 점유비 1%이하 시 � 군ε 제외)

사과,배 보사어 전국」 님

�2�0�0�3 보숭아
一

�E
「 �, �i�E0�-�,

시범사업 작물별 재배면적 상위 �5�0�9�6 해당 시 � 군
단감,감률

�1�2

표 �2�-�1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작목 및 실시지역

�4�. 보험가입 �( 연수 �) 단위

�0 농가단위 �(�2�0�0�1�) �= 수 필지단위 �(�2�0�0�2�) �= 수 과수원단위 �(�2�0�0�3�)

�5�. 언수범위

。 �2�0�0�1 년 �: �7�0�%�, �8�0�9�%

�o �2�0�0�2 년 이후 �: �7�0�9�6�, �7�5�%�, �8�0�9�6�, �8�5�%

�- 인수범위를 다양화하여 농가의 선택의 폭을 넓힘



Z계야 �E0��t-「 「 �-�1 �-®0

구분
태풍 � 집중호우

태풍
。 �H�L

봄동상해 가을통상해 �z�1 �: 숭0��t�j�Ä�r�j�L�-0�기-「

및 수체보상

기간
발아기 발아기 발아기 9월1일 발아기 발아기
~수확기 ~수확기 �~�5ÆÔ�3�1 일 �~�1�1ÆÔ�5Ç| ~수확기 ~수확기

�1�3

�6�. 보험기간

�o 대상재해별 보험기간

표 �2�-�2�. 대상재해별 보험기간

�7�. 보험료 납입방법

。 일시납 �(�2�0�0�1�) �=�; 일시납 원칙 � �2 회 분납 가능 �(�2�0�0�2 년 이후 �)

�8�. 보험료율 적용

�o 보험료율은 시 � 도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�, 자료 확보가 가능한 재해�(주

계약�) 에 대해서는 시 � 군별 요율을 적용

�o 방재시설 할인

�0 개인별 할인 �할증 적용



도년 보험요율 적용방법 기초자료

농작물 재해 피해통계 �(�1�9�9�5�~�2�0�0�0�)

�2�0�0�1 시 � 도별 요율 적용
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

�- 작물통계(농산물품질관리원)

�- �1�9�9�7±D 과수실태조사(농림부)

�2�0�0�2
。주계약 �: 시 �군별 요율 적용 농작물 재해 피해통계 �(�1�9�9�5�~�2�0�0Çt

。 약 �: 시 � 도별 요율 적용 �2�0�0�1±D 사업결과 참고

。 주계약/ 봄동상해

미 가4도상해트야 �;ξ E프。 �-�1�-�1 �

�2�0�0�3 시 � 군별 요율 적용 �2�0�0�1±D 및 �2�0�0�2±D 사업결과 통계

。 집=호。 〈체보상 트야 �

걷「 �-0��/ 기- 「「

시 � 도별 요율 적용

�1�4

�0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 � 할증 �(주계약 �: 태풍 �, 우박에 한정 �)

。 보험료율의 매년 조정

�- 당초의 보험료율 산정 기초자료가 부정확하다는 판단에 따라 매년도의

사업실적자료를 추가하여 보험료율을 재산정하고 있읍 �,

표 �2�-�3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



�1�5

�9�. 손해평가체계

�9�.�1�. 손해평가 정차

�@사고발생통지 접수 �@기준수확량 및 감수량 결정

�@접수 및
사고발생

통지보고

�@현지조사

위입

�@조사보고서

전산등록

및 제출

�@검증조사
�(발훼조사�)

φ사고발생통지

�@현지조사

�L�-

�9�.�2�. 손해평가인의 선정

�0 농협직원 및 해당 작목의 전업농가를 손해평가인으로 선정

�- 가입농가 �1�0호당 �1 인을 선발

�0 전문 손해사정 인의 일부 활용

�- �2�0�0�3 년에 전문사정인을 활용



구분 단장 기획팀 흐진티 시사티 계기- �n �I�1 �t�3

인원(명) �5 �4 �4 �1�4

�1�6

�1�0�. 보험운영자

�o 농협 및 보험사업자 �(민간보험사�)가 보험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�, �1 년

단위로 농림부와 약정하고 �,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연장됨 �.
�- 현재 농협만이 사업자로 선정되고 있으며 �, 민간보험사는 불참

�0 보험담당인력 현황

�- 농협중앙회 �(농작물재해보험사업단�) �: �1�4 명

�- 시 � 도 지역본부 �: �1�1 명

�9개도 각 �1 명 �: 총 �9 명

울산광역시 �1 명

경북 �1 명 추가

�- 지역조합 �: �1�~�2 명

농작물재해보험 담장자 지정

공제담당 또는 지도담당이 겸무

보험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이 추가적으로 까

다로운 업무만 늘어남

�0 민간보험사가 보험운영자로 참여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

�- 민간보험사가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우며�, 농협과 원보험 풀�(�p�o�o�l�) 을



�1�7

형성할 경우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�.

�= 수 손해평가의 문제

�1�1�. 보험책임분담

�0 �2�0�0�1 년 �: 농가 �- 농협 �- 민간 보험사 �(국내 �) �- 해외 재보험사 �(�3 단계 �)

。 �2�0�0�2 년 �: �2�0�0�1 년과 동일

。 �2�0�0�3 년 �: 농가 �- 농협 �(�1 단계 �)

�- 국내 민간보험사 및 해외 재보험사의 불참으로 재보험체계 부재

�0 국내 민간보험사 재보험 불참 이유

�- 적용요율 수준의 부적정

� �2�0�0�2 년 태풍 ‘루사’피해액에 대한 �p�a�y �b�a�c�k 기간별 요율 조정율 수준

이 너무 낮읍 �(조정율을 현재보다 �9�0�% 이상 인상 요구�)

�- 해외 재보험자의 담보력 제공 불가 입장

담보범위 �(대상재해 �)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제도운영의 불안요소 증대

�- 보험료 구성율 �(순보험료 대 운영비 �) 의 부적정

보험사업자인 농협이 사업비를 전액 취하고 재보험사와는 순보험료만

으로 거래함 �(적자의 한 요인 �)

순보험료 대 운영비율 �: �5�5�% �: �4�5�%�( 외국의 운영비율 �: �3�0�~�3�5�%�)



연도 원수보험 국내사(재보험) 국외사(재재보험)

농협 �1�0 �% 삼성화재 �2�1�5 �% �S�w�i�s�s �R�e (〈위 〈) �2�0 �%

현대해상 �1�0 �% �M�u�n�i�c�h �R�e (독일) �1�0 �%
�K�O�R�E�A�N �R�E �1�0 �% �H�a�n�n�o�v�e�r �R�e (독일) �1�0 �%

�2�0�0�1
�S�o�r�e�m�a �(�4 랑〈) �3 �%
�O�A�R�C (싱가포근) �2 �%
�I�S�A�R �R�e (영국) �1 �%
�B�e�s�t �R�e (말레이시애 �1 �%

�l�H�I�N�A �I�p�t (홍콩) �1 �%

계 �1�0 �% �4�1�5 �% �4�8�5 �%
농협 �9�7�5�% 삼성화재 �2�0 �% �H�a�n�n�o�v�e�r �R�e (독일) �1�0 �%

엘지해상 �2�0 �% �S�c�o�r�e �R�e �(�4 랑λ) �5 �%

현대해상 �1�0 �%
�A�m�e�r�i�c�a�n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e

�5 �%
�2�0�0�2 (미국)

�K�O�R�E�A�N �R�E �1�0 �% �O�A�R�C (싱가포E) �3 �%
동양화재 �5 �% �C�I �R�e (홍콩) �1�.�2�5�%

�R�+�V �R�e (싱가포근) �1 �%

계 �9�7�5�% �6�5 �% �2�5�2�5�%

�2�0�0�3 노혀 �1�0�0�% 없음 。4
。βλ�n。 닙

계 �1�0�0�% �0 �% �0 �%

�1�8

표 �2�-�4�. 연도별 재보험 출재 현황

�0 해외 재보험사의 입장 �(�2�G�O�3 사업 참여 관련 �)

�- 요율이 적정 수준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비례재보험 �(�Q�u�o�t�a �S�h�a�r�e�) 참여

불가능함 �.

�-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비비례재보험

�(�E�x�c�e�s�s �o�f �L�o�s�s�) 방식으로 참여 고려



년도 구분 농가부담 정님닝다-「-「 r그

겨1 �5�0�% 정부 �3�9�%
농협 �1�1�%

�2�0�0�1
보험 �5�0�% 정부 �3�0�9�6

농협 �2�0�%

운영비 �5�0�% �5�0�%

계 �4�1�% �5�9�%

�2�0�0�2 료혀n보 �5�0�% �5�0�%

운영비 �3�0�% �7�0�%

계 �3�6�5�% �6�3�5�%

�2�0�0�3 료허디보 �5�0�% �5�0�%

운영비 �2�0�% �8�0�%

계 �2�7�5�% �7�2�5�%
�¼�-�-�-�-�-�-

�2�0�0�4 료혀n보 �5�0�% �5�0�%

(예정) �1�0�0�%
운영비 �0�%

�1�9

�1�2�. 정부보조

�0 실시 초년도부터 정부가 운영비의 상당부분과 농가부담 보험료의 �5�0�%

지원

�- 운영비 지원은 매년 확대됨 �(�5�0�% �=�j �7�0�% �=�;�8�0�%�)

�2�-�5�. 농작물 재해보험의 정부보조

�l
�(�1�0�% 는 농협 부담 �)

주 �: 보험료와 운영비의 구성비는 �5�5 �: �4�5



구분 �2�0�0�1 �2�0�0�2 �2�0�0�3

면적 ®0É��(�%�) �1�7�.�6 �1�8�.�3 �1�5 �2�(�1�9�3�)

농가수 ®0É��(�%�) �2�2�0 �2�1�8 �1�4�.�1�(�1�6 �0�)

�I�E �E�L¼¼ 사과 배 보〈아 쏘도 �j 감률 단감 계�T�F0� �E 「τ

가입 Ç(�(�%�) �2�0�.�8 �3�6�9 �8�.�8 9ιηUA4‘η/μ �1�2�.�6 �1�5�.�2

자기부담률 �1�5�% �2�0�% �2�5�% �3�0�9�6 계가입율(%) �3�.�5�-0 �8�5�5 �2�.�8 �8�.�2 �1�0�0
�}�-

�2�0

�1�3�. 성과와 평가

�1�3�.�1�. 가입율

�H�.�M�. 총괄

주 �: �( �) 는 감률 �(�5�7 농가 �) 제외시의 가입율임 �.

�1�3�.�1�.�2�. 품목별 면적 가입율 �(�2�0�0�3�)

�1�3�.�1�.�3�. 자기부담률별 가입율�Q�O�O�3�)



연도 �2�0�0�1 �2�0�0�2 펀1보험 ¸Ì�(�A�) �3�0 억원 �8�0

지급보험금(B) �1�4 억원 �3�4�8 �4�9�8Á•ÂäÇ(�(�B�/�A�) �4�7�% �4�3�5 �2�9�1

태풍 �O 님l
서리 중복피해 계

구분
-「「

란 보혀그란 보허그 한 보혀그 건수 보허그 란 보허그�n�n �I�j �I�I 디 I그 nn nn

�2�0�0�1 �9 �5�0 �7�6 �3�8�2 �3�2�6 �9�4�8 �4�1�1 �1�3�8�0

�2�0�0�2 �5�,�3�7�3 �2�5�,�7�9�2 �3�4�6 �1�,�8�2�9 �4�0�1 �1�,�3�6�4 �8�3�3 �5�,�7�8�4 �6�,�9�5�3 �3�4�,�7�6�9

�2�0�0�3 �9�,�1�8�3 �4�6�,�3�0�7 �9�9 �2�,�5�5�8 �2�1 �9�4�9 �8�3�9 ※ �1�0�,�1�4�2 �4�9�,�8�1�4

가입 ¬tÂ��(�A�) 보허그 〈그 ¬t�A�(�B�) �B�/�A�n�n -「닙 -「
�2�0�0�1 �8�,�2�0�4 �4�1�1 �5�.�O

�2�0�0�2 �1�8�,�6�2�0 �6�9�5�3 �3�7�.�3

�2�0�0�3 �1�6�3�6�8 �1�0�,�1�4�2 �6�2�0

�2�1

�1�3�2 연도병 보험금 지급실적 및 손실율

�1�3�2�.�1�. 연도별 손질율

�1�3�2�2�. 대상찌해별 보혐금 지급 현황 �(단위 �: 호 �, 백만원 �)

※ 중복피해보험금은 미분리됨 �.

�1�3�2�3�. 보험금 수급 건수 비율



�2�2

�1�3�3�. 성과

�@ 농정사상 선진제도인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여 농가경영 소득안정장치

-
죽

�,구

�@ 실시 �3년만에 �6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�, 실시 �3년만에 전국으로 확대

�@ 수산물양식보험 �(해양수산부 �)�, 산림보험 �(산림청 �)�, 자연재해보험 �(행정자치부�)

등의 선행 사례로 활용되고 있읍 �.

�1�3�4 문제점

※ 현재 제기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들은 관련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

고 경험도 전무한 상태에서 초래되는 것들로써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

완 � 개선할 수 있으며 �, 농작물재해보험의 의의를 퇴색시키거나 그동안의

성과를 축소하는 것은 아님

�1�3�A�-�1�- 시범사업 준비기간의 부족

�O �2�0�0�1 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준비기간이 �6개월이 채 못되어 시범사업 추

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읍�.
�0 �2�0�0�2 년 품목확대시에도 충분한 준비기간이 확보되지 않아 품목별 특성을

제대로 반영하지 못함

�- 대상재해가 품목의 특성과 관련이 적은 복숭아는 가입율이 �2�0�2�%�(
’ �0�2�) 에

서 �8�.�8�%�(
’ �0�3�) 로 �, 포도는 가입율이 �5�7�%�( ’ �0�2�) 에서 �2�4�%�( ’ �0�3�) 로 하락

�l�3�.�4�.�2�. 시 범사업 규모의 광범

�0 시범사업지역을 주산지 중심으로 총 재배면적의 �5�0�9�6 이상 �(사과 � 배 의 경

우 약 �6�9�%�) 까지 확대하여 시범사업이 곧바로 본사업을 실시한 것과 동일

한 결과를 초래

�-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지 않은

상태에서 처읍 시도되는 시범사업을 광범하게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문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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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읍 �.

�1�3�.�4�.�3�. 자발적 가엽의 져조

。 실시 첫해인 �2�0�0�1 년의 경우 가입기간을 �2차례 연장하면서 무리하게 가입

율 제고를 추진

�I�3�.�4�.�4�. 대상품목의 급속한 확대

。 기 실시중인 시범사업 �(사과와 배�) 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�4개 작목이

추가됨으로써 보험업무의 복잡성을 가중시킴 �.

�H�A�S�- 가엽단위의 변경

�o 가입단위를 농가단위 → 필지단위 → 과수원단위로 변경함으로써 역선택

�(농가별 �, 필지별 �) 발생의 여지가 있읍 �.

�1�3�.�4�.�6�. 홍보 부족과 농가의 이해 미흡

�O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

�O 보험의 구조에 대한 이해 미흡 �: 표준수확량�, 보험금 지급 기준�, 피해보상

범위 �, 자기부담률 등

�0 보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�: 부정적 선입관 �, 일반손해보험과의 차이점 등

�I�3�.�4�.�7�. 관련 자료의 절대 부족

�0 표준 수확량 산출자료의 부족

�O 손해평가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사례의 참고�/기준자료 부족

。 보험료율의 빈번한 조정

�- 당초 보험료율의 산정기초자료가 부정확하다는 판단에서 �2년 연속 보험

료율을 �(상향�)조정하였읍

�- 보험료율의 조정이 빈번할 경우 보험료의 할인 � 할증제도의 적용이 곤란

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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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H�A�S�- 공정한 손해평가의 곤란

�O 손해평가인력의 절대 부족

。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

�- 해당 분야의 전업농중에서 손해평가인을 선발하지만 전문성과 객관성이

미흡

。 손해평가 기준 및 기술의 미비

。 농가의 이해 부족 등

�- 손해평가의 각 단계에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고서도 평가 결과를 받아들

이려 하지 않는 태도 잔존

�1�3�.�4�.�9�. 위혐분산체계의 미비

�0 �2년 연속 태풍 「루사」 �(�2�0�0�2�) 와 「매미」�(�2�0�0�3�) 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

였으나 위험분산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�.

�0 처읍 �2년간은 국내외 보험사가 재보험에 참여하였으나 �2�0�0�3 년에는 모두

불참

�0 위험분산 �(재보험 �)체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을 추진

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

。 특히 �, 사업초기의 대재해�(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i�c �l�o�s�s�e�s�) 로 인한 거대손실 �(위험 �)을 분산

시킬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해 사업 자체가 불안정함 �.
�0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험분담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농작물재해보험

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

。 국내외 재보험사들의 의견 �(�2�0�0�3 년 사업 참여 검토시 �)

�- 거대손해에 대한 손실복구기간 �(�r�e�c�o�v�e�r�y �p�e�r�i�o�d�) 의 단기화

→ �2�0�0�2 년의 손해에 대한 손실복구기간을 �5�~�6 년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입

장�(�1�9�9�2 년 미국의 �1�0�0 년 주기 허리케 인
‘앤드류’의 예 �)

�- 적정 요율수준의 대폭 인상

→ 작물별 평균 �9�% 의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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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정부 재보험의 도입과 농협의 책임 보유 증대

→ 거대재해에 대비한 정부 재보험 실시

→ 농협 �(보험자�) 의 책임보유를 최소한 �3�0�% 이상으로 증대

※ 태풍 “매미”로 인한 손실 보전

�- 재보험체제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�2�0�0�2 년 �(태풍 “루사”�) 에 이어 �2년

연속 거대재해가 발생하여 농협이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

장을 표명함 �.
�=수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 발생

�2�0�0�3 년에 정부에서 �2�8�4 억원의 손실 보전 예산을 확보

재보험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

사조
�r 〕 �1�-�- �-

�0 �2�0�0�3 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�2�0�0�4 년에도 국내외 민간보험사의 재보험

�(또는 재재보험 �)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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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3 장

작목병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

�1�. 보험 성렵의 일반원칙

�0 보험

�- 다수가 모여 보험료를 각출하여 공동재산을 조성하고�, 우연적 사고가 발

생한 경우 일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 �(수단�)

�O 보험설계상의 �2대 원칙

�-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 �: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재해로 인해 받

을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같아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원칙

�- 수지상등 �(예산균형 �) 의 원칙 �: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보험료의 총액은 지불

할 보험금 총액과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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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성렵 조건

�2�.�1�. 농작물쩨해보험의 성립조건

�2�.�1�.�1�. 농업위혐의 존재

�o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야 함 �.
�-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든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사고

가 발생하는 것은 우연이라고 할 수 없읍 �.

�- 확실한 위험이 보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전적으로 거래가 가능하

기 때문임 �.

。 농업재해의 정의 �(농어업재해대책법 제�2조 제�2호�)

�- 농업재해 �: 한해 �, 수해 �, 풍해 �, 냉해 �, 우박 �, 서리 �, 조해 �, 설해 �, 동해 �, 병충해

기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

는 농업용시설 �, 농경지 �, 농작물 및 가축 �,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

농업용시설 �: 축사 �, 잠실 �, 원예재배시설 기타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

과 창고 등 부대시설

�0 동일한 재해라도 작목 �, 품종 �, 재배방법 �, 지역 �, 시기 및 포장의 조건에 따라

피해의 정도는 다르게 나타남 �.

�- 작목에 따라 보험대상재해가 달라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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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�3�-�1�.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유형

�(�1�) 가뭄 �: 한발의 기상학적 원인에 대해서는 강수부족이 주 원인이며 �, 북태평양

기단과 오호츠크해기단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기압배치에 기인함�.
�(�2�) 장마 �: 일반적으로 �6월 말부터 �7월 말 사이 비가 지속적으로 내리는 현상을

일컬으며 �, 우량이 많고 일조율이 낮은 특성이 있음 �.
�(�3�) 호우 �: 많은 양의 비가 단시간내에 내리는 강한 소나기성 강수현상으로 태풍

또는 장마전선이 동반되어 �2�~�3 일간 계속될 경우 홍수 또는 산사태를

유발함

�(�4�) 태풍 �: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

속이 �1�7�I�I�l�l�s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함

�(�5�) 우박 �: 공중의 착빙현상에 의하여 생기는 것으로 낙하하면서 점차 성장하여

큰얼음덩어리의 형태로 지상에 떨어짐 �. 늦은 봄철에서 여름철로 접어

드는 �5�~�6 월과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접어드는 �9�~�1�0 월에 많이 발생함 �.
�(�6�) 서리 �: 맑고 바람이 없는 조용한 봄 � 가을의 야간에 식물의 잎이나 토양의 표

면이 냉각되면서 공기중의 수증기가 표면에 얼어붙는 현상으로 작물

의 조직을 파괴함 �.
�- 초상일은 내륙지방이 �1�0 월 중순이며 남부 해안지방은 �1�1 월 중순경입 �-
�- 만상일은 해안지방이 �3월 하순이며 내륙지방은 �4월 중순 �, 산간지방은

�4월 하순임 �.
�(�7�) 눈 �: 적설이 깊어지면 상당한 중량이 밑에 있는 물체에 압력을 가하게 되어

온실지붕에 쌓이는 눈을 빨리 쓸어 주어야 함 �.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

이 무너지는 예가 많읍�. �1 월에 적설일수가 가장 많읍 �.
�(�8�) 황사 �: 중국의 흙먼지가 날아와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현상으로 주로 봄철에

발생함 �. 농작물의 기공을 막거나 일조량을 저하시켜 농작물의 생육에

지장을 초래함 �.
�(�9�) 이상기상현상 �: 일반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

상현상을 의미하며 �, 태풍이나 집중호우와 같이 단기적�, 국지

적인 현상과 한발 �, 장마 �, 저온과 같이 완만하게 나타나는 현

상도포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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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�1�.�2�. 위혐 의 측정 가능성

�0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들의 위험의 정도가 측정 가능해야 함�.

�O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�(위험 �)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평가할 수

손해평가 기준과 기법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함 �.

。 �1�i�:
λλ」

�2�.�1�.�3�. 다수 경채 주체의 결협�-

�0 농업보험의 경우 동질적 위험을 지닌 다수의 농가가 참여할수록 위험 결

합을 통한 위험분산이 커짐 �.
�- 기본적으로 재배농가 수가 많은 작목일수록 많은 농가가 보험에 참여 �(가

입�)할 가능성 이 큼 �.

�- 농가의 선택에 의하면 위혐의 다수결합 �(위험분산 �)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

경우 일정 수준의 농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강제보험을 실시하

느 켜 。 투 �0�1 으�U�- 「〕�L λλ �n �

�2�.�1�A�. 보험상품의 구매력 존째

�0 농가는 보험료 납부 능력 �(경제력 �)과 납부 �(가입 �) 의사가 있어야 함

�2�.�1�.�5�. 보험비용의 최져부담

�0 보험 운영에 필요한 비용 �(부대비용�)의 최소화

�- 이 비용이 지나치게 클 경우 보험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킴

�2�.�1�.�6�. 보험료의 등급화

�0 위험 발생 확률이 높은 지역 �(또는 농가�) 의 보험료율은 높게 �, 반대의 경우

낮게 설정하는 등 위험 확률에 따라 보험료율 차등화가 필요함 �.



�3�O

컨
-
험
재

담

-
패
존

서�6�-

보

의

위
험
의츠
정
가
능
성

다
수
경
제
의결
합

보
험
상
품
의구
매
력존
재

혀�n

�u�r

저

보
백
최

브
다

�l�D

보험료의

등급화

�!

표 �3�-�2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성랍 조건

내 용 �l 현실적 여건 �l 관련 지표

。 보험대상이 되는 �|�0 작물 생육기간중에 발생 �|
�| �| 재해 유형별

위험이 존재 �(발 �| 하여 생산량 감소에 영향 �|
�| �| 발생실태

생 �)해야 함 �| 을 주는 자연재해가존재
�1

�0 재해가 농가 간에 동질적

이거나 유사해야 함 �1�| 。 피해통계자료
�| 생육기간중에 발생핸 �|

。 �n�O 위험이 확률적으 �| �}
�| 피해의 규모를 객관적으 �| π�T

존재하고�, 측 �| 」 �- 정확성
�1 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함 �|

정 �(예측�)할 수 있 �l �| �- 세분화 정도
�| �0 손해평가 비용이 과다하 �|

어야함 �|
�1

。 손해평가의 기준�1

게 소요되어서는 안됨 �l�l -유무및구체성
�0 통상적인 재해규모가 초 �1 ”

대형이 아니어야 함

。총농가수

�o 유사동질 다수결 �|�0 가능한 많은 농�7�}가 참예 �- 전업농가수
합에 의한 위험 �l 할 수 있어야함 �|�0 재배면적 �(전체 �, 호당�)

분산 �( 대수법칙과이 지역적으로도광범위하게�|�0 생산액 �(전체 �, 호당�)

위험 분산 원리 �) �| 분산되어야 바람직함 �| 。 재배밀집도

�- 재배 시 � 군수

�0 많은 농가가 농작물재해

보험의 취지를 이해해야 �|�0 농가의 보험 선호도

함 �| 。 농가의 소득 �(구매력 �)

보험을 선호하는 농가는 �| 수준
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 �l 보험료지불의향 �(능력 �)

는 경제력이 있어야 함

�O 보험운용에 필요 �|�0 손해평가에 소요되는 비 �1

�l �l �o 관련조직 �( 인력 �) 유무
한 부대비용 �(부가 �| 용이 과다해서는 아됨 �}�l �| 기존조직의 전문성
보험료 �) 이 최소화 �| �0 기존 조직 � 인력의 이용 �|

�|
�1

。 기존인력 활용가능성
되어야 함 �| 이 가능해야 함 �|

�1 �l 지역별 농가별 재해�O 급부반대급부균등 �| �0 피해가 많을수록�( 빈亡 심 �|
�l

�{�1

�{ 발생관련자료의구
의 원칙이준수�| 도 �) 많은 보험료를 부담 �|

�|
�1 체성 정도

되어야 함 �j 하도록 산정되어야 함 �l�j
�1 -지역별�농가별자료

。 보혐의 기능을 이

해하고 보험가입

시 보험료 부담능 �1 。

력이 있어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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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�2�. 농작물쩨해보혐의 특성

。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의 특성과 농업재해�(위험 �) 의 특성 및 농가 �(경제 �) 의

특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보험과 차이가 있읍 �.
�- 이전 � 이동의 불가성

�- 작물 � 토지 등 보험피해 대상의 부증성

�- 生物이 피해를 입읍으로 인해 사용 또는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발

�0 농업은 생물 �(生物 �)을 대상으로 하는데 �, 재해발생 후의 기상이나 농가의 기

술수준과 관리정도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변동할 수 있읍 �.

�- 손해평가의 난이성

�-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발생 가능성

�0 농업재해 �(위험 �)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며 �, 피해정도

는 동일한 작목이라도 지역 �, 품종 �, 필지 �(과수원 �) 등에 따라 다양함 �.

�- 관리운영의 복잡성

�o 대부분의 농가들이 각종 재해에 개인적으로 대처할 정도로 경제력과 정보

가 충분하지 못함 �.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시장의 실패와 정부 관여의 필요성

�3�.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

�3�.�1�.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 기준

�3�.�1�.�1�. 작목 확대시 고려사항

�O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실시를 위해서는 보험확대 적용이 가능한 작목을 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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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하여 실시의 파급효과 �, 시급성 및 실시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
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읍 �.

가 �. 정책적 파급효과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정책보험이므로 정책적

파급효과가 큰 작목�, 즉 정책적으로 비중이 큰 작목을 우선 대상으로 하

는 것이 바람직함 �.

�@ 국가적 측면

�0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작목 �, 대다수 국민의 식료�(주식 또는

부식 �)로 이용되는 작목이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작목 �, 중요한 수

출 품목으로 외화획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작목

�@ 농가 측면

�0 농가의 경영안정의 측면에서 효과가 큰 작목

�0 호당 작목 소득이 농가의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�, 작목의

절대적인 소득수준이 높으며 �, 특화 및 전업화가 심화된 작목

나 �. 농작물쩨해보험 실시 적합성

�@ 수량 또는 가격 불안정성

�O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농업수입의 감

소를 일정 수준까지 보전하는 것이 목적임 �.

�- 농업수입이 가격 변동보다는 생산량 변동에 의해 변동하는 작목일수록

보험 효과가 큼 �.

�@ 재해의 구분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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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자연재해는 다양하지만 작목별로 생산량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침�.

�- 특정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험에서 대상으로 하는 재해와

대상이 아닌 재해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함�.

�- 이를 위해서는 재해 유형별 피해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고 현지

적용이 가능한 평가기술도 개발되어야 함 �.

다 �. 농작물쩨해보험 도입의 용이성

�C�D 자료의 충분성 �(세분화 정도 �, 정확성 �)

�0 “보험은 통계”라는 표현대로 생산량통계 및 피해통계 등 관련 통계자료

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�.

�@ 보험구매력의 존재

�0 전업농의 비중이 높을수록 �, 경작규모가 큰 농가가 많을수록 보험에 대

한 수요�(잠재적 구매력 �)는 크다고 할 수 있읍 �.

�- 보험설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농가들의 보험구매형태도 달라짐 �.

�@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의 확보 가능성

�0 보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교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를 전문

적으로 다루는 인력의 확보가 중요함 �.

�- 보험 업무 담당 인력과 손해평가 �(사정 �) 인력

�@ 국가의 재정부담 가능성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가 적극 관여하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의 재정

부담 측면도 고려할 사항임 �.

라 �. 농가 �(작목 �)간 형평성

。 보험 대상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정책적 혜택을 보는 반면 �, 보험대상

작목을 재배하지 않는 농가는 정책지원에서 배제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
」�L �H�1�-」�L
�E프 �t�:�r�j �



문제간 형평성�- 특히 보험실시 대상 작목이 일부 지역에 편중하면 지역

도 제기될 수 있읍 �.

�3�4

절정

대상 작목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 보았지

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

대상 작목 선정 기준의

이상에서

만 �, 현실적으로

기 어려움�.
�- 따라서 여기에서는 중점 검토 대상 작목을 선정하는 기준을 다읍과 같이

설정하였읍 �.

�3�.�1�.�2�. 중점 검토

보험�o

대상 작목 선정 기준중점 검토표 �3�-�3�.

기준선정구분

농가 수 �, 재배면적 �, 생산액 �, 호당 생산액

재배집중도 �,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�(전업농 비율 �, 상품화율 �)

제 �1 기준

제�2 기준

다수 농가가 참여할수록 정책적 파급효과가 큼 �.
많은 농가가 참여하면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여 위험분산효과가 큼

단순히 농가 수가 아니라 보험구매력 있는 농가가 많아야 함 �.

�- 상업농 �, 전업농 내지는 대농의 비중

가 �- 농가 수

。

。

。

포함될수록 정책적 파급효과도보험대상 농지가 많이

커짐�.

재배면적

나 �. 쩨배면적

농작물재해보혐의

크고 �, 위험분산효과도

�- 총재배면적 �, 호당 평균
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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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�. 생산맥

�0 생산액이 절대적으로도 크면서 호당 평균 생산액이 큰 작목일수록 보험

확대 가능성이 큼 �.
�- 농가 수 �, 재배면적 및 총생산액이 크더라도 호당 평균 생산액이 작으면

오히려 보험 확대 대상으로는 부적합함 �.

라 �. 쩨배집중도

�0 보험대상지역이 넓을수록 위험분산효과는 커지나 농가 �(농지 �)가 전국적으

로 분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읍 �.
�- 재배농가 수가 적으면서도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지역적인 분산도는 높을

수 있기 때문임 �.

마 �- 경지규모별 농가 분포 �(전업농 비율 �, 상품화율 �)

�O 동일한 작목이라도 영농규모가 크고 해당 작목에 상업화율 또는 전업화율

이 높은 농가일수록 보험에 대한 수요가 큼 �.

표 �3�-�4�. 자연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의 선정기

전체적 측면 �0 보험기술적으로 보험 가능 여부 판단

세부적 측면

。 제 �1 단계 �: 보험경영의 가능 여부

�(위험분산 및 보험수요 창출 �)

�0 제 �2단계 �: 요율 산출 가능 여부

�O 제 �3단계 �: 손해사정의 용이성 �, 현실성

자료 �: 행정자치부 � 국립방재연구소 �(�2�0�0�0�.�1�2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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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.�2�.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

�3�.�2�.�1�. 선정의 기본 방향

。 첫째 �, 재배면적 �, 재배농가 수 �, 총 생산액 �, 조수입 및 농가 호당 규모 �(면적 �,

생산액 등 �) 등을 고려하여 보험 도입이 당분간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목을

제외함 �.�( 제 �1차 기준�)

。 둘째 �, 상대적으로 보험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목을 대상으로

작목별로 보험 성립 요건의 구비 정도와 추가적 구비 사항 및 구비의 용

이성 등을 파악하여 보험 확대 실시의 우선순위를 부여함 �.�( 제 �2차 기준�)

�3�2�2�. 작목별 여건 분석

가 �. 농작물의
�;�F�; ξ크
�E�5�T�T

�0 농작물은 크게 식량작물�, 과수 �, 채소 �, 화훼 및 특용작물로 구분할 수 있읍

※ 농작물은 아니지만 농업재해보험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농업용시

적이 인으�F �I 〈〈 �l�I �.



님E �;�x�L �E�L�Ä�r�T�T �-�1 �-�1

시량자n 벼, 보리, 밀, 콩, 고구마 등�}�{�}0�0�
사과,배,복숭아,포도,감률,단감

과수 딜겁ε감, 자두, 앵두, 살구, 매실, 유자, 대추, 참다래 등
※ 바 호도 드 이산물I그 �, 。 �n

과 채 류: 수박, 참외, 딸기, 오이, 호박, 토마토, 가지
여 채

E� 배흐(보배흐 김장배i) 양배흐 시그치 상i�H T「� )「 �n �-0��, �-0� �, �-0��, 1그 �, �-0�
채소 그 채

E� n(보디 김장n) 당그
�1�- �T�T�- -「 n-「, -「 , �L

조미채소: 고추,마늘, 파, 양파, 생강

기 타: 미나리, 부추, 우영, 토란, 연근, 마, 쑥, 갓, 근대, 기타

장미, 국화, 안개초, 백합 카네이션, 글라디올러λ, 심비디움,

화훼 선인장, 거베라, 〈타티〈 아이리λ, 금어초, 률립,미〈티블루,
A토크
�EÆ©�. 。채 참깨 드깨 땅코 해바라기 바하 차

;고 다나디 드
「 � �T�r �, �, 근 �, 。 �, �, 「 �, �, �j�L�-�-�, 「 기- 。

E용차디 약용: 구기자, 당귀, 목단, 작약, 산수유, 컴 쿄리, 황기, 백기, 천궁,「 「클r

향부자, 지황, 형개, 반하, 자소엽, 감초 �g

기타작물
인삼,잎담배
사료작물,녹비작물

시설농업 시설과수,시설채소,시설화훼

。 농림시설

�- 비닐하우〈(철골렛E온실, 자동화비닐하우λ, 철재파이표
하。〈 모재하。〈 Z재하。A �E�)�-0��-�-�, 「 �-0��-�-�, �1�1�- �-0��-�- 숫r

�- 유리 온실

농업용
�- 버섯재배사(병버섯재배사, 패널재배사, 간이재배사)

시설
�- 인삼재배시설(차광시설)

�- 온실내 각종 제어장치(냉 � 난방시설, 자동제어장치 등)
�0 농림부대시설

�- 농산물저장창고(일반저장, 예냉 및 저온저장)

�- 농산물건조시설

�- 농기계보관창고

�3�7

표 �3�-�5�. 농작물의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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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�. 작목별 농가 수 �, 쩨배면적 및 생산맥

�@ 식량작물

�0 기본적으로 재배농가 수가 많읍 �.

�- 대다수 농가들이 주로 자가 소비용으로 몇 가지 식량작물을 재배하기 때

문인데 �, 호당 평균 생산액은 매우 작읍�.

�o 벼는 농가 수가 여타 작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도 호당 평균 생산

액도 상위에 속함 �-

�- 이에 비해 겉보리와 밀은 재배농가수 마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읍 �.

�o 콩과 고구마는 농가 수는 많으나 호당 평균 생산액은 각각 �4�2 만 �5천원과

�3�5 만 �2천원에 불과함 �.

�o 식량작물 중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대상 작목으로는 벼가 해당되고 �, 나머

지 작목들은 보험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�.

�e 과수

。 현재 실시중인 �6개 작목을 제외하면 짧은감이 농가 수와 재배면적이 가장

크며 �, 자두 �, 대추 �, 매실 �, 유자 �, 참다래 �, 살구 순임 �.

�- 살구는 농가 수와 재배면적이 작고 생산액마저 파악되지 않읍 �.

�0 짧은감은 농가 수와 재배면적은 가장 크지만 밭둑이나 공지 �, 야산 등에

불규칙하게 식재되어 있고 �, 별도의 정형화된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지 않

」�2�-
�n �

�-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과수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함 �.

。 임산물로 분류되는 밤은 재배농가 수와 재배면적도 크고 수출 품목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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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당 평균 생산액도 비교적 높은 편임 �.
�- 밤은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�, 재

배면적 및 피해통계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심도 깊은 연구를 거

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읍 �.

※ 일본은 밤을 과수공제에 포함하여 보험 �(공제 �)을 실시하고 있읍 �.

。 과수에서는 자료가 미흡한 살구와 과수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

짧은감을 제외한 작목들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읍

。 �L 。
�1효τ�:

�@ 특용작물

�o 참깨와 들깨는 재배농가 수와 재배면적이 타 작목에 비해 큰 편이나 �, 대

다수 농가가 자급 목적으로 작은 면적을 경작하고 있읍 �.
�- 호당 평균 생산액이 작아 보험대상으로 검토하기에는 부적합함 �.

�@ 기타 작물

。 인삼과 잎담배는 과거에 전매작물로서 현재도 계약재배 형태를 유지하고

。 �1 」�L
끼、λ �n �

�- 농가 수나 재배면적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�, 다른 작목에 비하면

적은 편은 아님 �.
� 농가 수와 재배면적 및 호당 평균 생산액을 고려하면 이 두 작목은 보

험 확대 검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읍 �.
�- 그러나 작목의 특성을 고려하면 보험 확대 대상에 우선 포함시키기에는

무리가 있읍 �.

�0 인삼은 다년생 작물이고 시설 �( 덕 �) 밑에서 재배되어 시설물 파괴로 인한

작물피해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자연재해는 거의 없읍 �.

�- 또한 인삼은 �3년 이상 재배하여 수확하기 때문에 생육기간이 장기간이어

서 보험책임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 않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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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그리고 현재 인삽사업법 중 경작지원에 관한 조항 �(제 �9조 제 �1 항�)과 재해보

상의 기준에 관한 조항 �(동법 시행령 제 �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�3조�) 등에

의해 재해보상이 실시되고 있읍 �.

�0 잎담배는 재배농가 수가 크고 �, 농가에서의 비중이 큰 작목이지만 보험 대

상 작목으로 검토하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읍�.

�- 우선 �, 기술적인 문제로 잎담배는 일시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

수확하고 �, 건조 방법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달라짐 �.�( 표준생산량 기준의

어려움�)

�- 담배사업법 �(제 �7조 �) 및 동 시행령 �(제 �6조�) 등을 근거로 삼아 재해보상을 받

고 있읍 �.

농가 피해가 �5�0�% 이상인 경우에 �5�0�% 를 초과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

보상받읍 �.

�@ 채소

。 노지채소는 전반적으로 재배 농가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읍�.

�- 또한 배추와 무를 제외한 채소들은 노지재배는 축소되고 �, 시설재배가 확

대되고 있읍�.

�- 노지채소는 기초 자료조차 구비되지 못하고 있으며�, 다수의 농가가 소규

모로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있읍 �.

。 시설채소는 농가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�, 시설재배 농가

의 전업화 �, 상품화 비율도 높읍 �.

�- 전업적 시설채소농가는 한두 개 작목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름 보

험에 대한 수요가 큼 �.
�- 시설채소는 자연조건의 제약을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시

설 자체가 피해를 입지 않는 한 작물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읍 �.

�- 시설채소는 통일 시설내에서 연중 몇 차례 생산되기 때문에 표준생산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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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�.

�- 시설채소 농가의 입장에서는 작물 피해보다는 시설 피해로 인한 경제적

손실이 훨씬 크고 심각함 �.

따라서 시설채소는 작물보다는 시설 자체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것이

바람직함 �.

일본에서도 농업용 시설을 주 보험 대상으로 하고 시설내 농작물을 부

대 보험�(특약 �)으로 취급하고 있읍 �.

�@ 화훼

�0 화훼는 절화류 �, 분화류 등 생산액의 �8�0�9�6 를 차지하는 품목들이 대부분 시

설에서 재배되고 있읍 �.

�- 면적 자체는 크지 않고 농가 수도 많지 않으나 호당 평균생산액은 가장

큰 작목에 속함 �.

�- 농가 수나 재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 확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

이 작지만 �, 호당 평균 생산액 등을 고려하면 우선 검토 대상으로 할 작목

。 �l
�n �

�- 시설화훼는 작물 자체가 고가이기도 하지만 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소

요되며 �, 냉 � 난방시설 및 자동제어시스템 등 부대시설이 첨단장비로 고

가이기 때문에 시설채소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의 피해보다

는 시설 자체를 보험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읍 �.

다 �. 주산지 집중률

�0 위험분산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광범위한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

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로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재

배되고 있는 작목은 많지 않읍�.

�- 따라서 작목별 재배집중도는 위험분산 정도를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는

활용할 수 있지만 �, 이 지표만을 가지고 위험분산의 우열을 파악하는 데

에는 한계가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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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재배집중도 자료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작목들도 많읍 �.

�3�2�3�. 중점 검토 대상 작목 선정

�0 이상의 절차를 통해 중점 검토 대상 작목으로 선정된 작목은 〈표�3�-�6 〉과

같。디�

�0 벼가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�, 수박 �, 참외 �, 토마토 �, 딸기 등의 시설채소와 고

추 �, 마늘 �, 파 �, 양파 등의 양념채소들이 그 다음임 �.

。 화훼작목들은 농가 수와 재배면적에서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나 호당

생산액에서는 단연 수위를 차지함 �. 그만큼 화훼는 다른 작목들에 비해 전

업화가 상당히 보편화되었읍을 짐작할 수 있읍 �.

�O 그러나 여기에서 검토한 작목 간 순위는 기본적인 기준지표들만을 대상으

로 살펴본 것이므로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할 때 반드시 이러한

순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�.

�- 이들 기준 이외에 작목별 특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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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�3�-�6�. 자모버 키토 대사 자모 선저기준벼 순위�-�-�1 �-�-�1 ξ긍 C그 c:〉 -「 -「 ζ〉
g긍

구 님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액 호당생산액
써꺼。T、수υ}

�Ä�E�r
합계

τ

식량 논벼 �1 �1 �1 �1�0 �1�3�z�l�n
「걷王

자두 �9 �1�1 �1�2 �1�3 �1�1

매실 �1�4 �1�6 �l�8 �1�6 �1�8

과수
유자 �1�5 πι �2�l �1�9 �2�1

대주 �1�3 �1�2 �l�4 �1�2 �1�3

참다래 �1�7 �1�7 �2�0 �1�1 �2�0
�H�L �6 �2 �9 �l�4 �5�n

시설수박 �7 �5 �5 �8

시설참외 �1�1 �8 �6 �6

시설딸기 �l�O �9 �3 �4

시설토마토 �1�2 �1�4 �1�0 �7

채소1
시설배추 �8 �1�3 �1�7 �l�5 �1�5

시설무 �1�6 �1�0 �l�5 �9 �1�2

고주 �2 �3 �2 �2�0

마늘 �3 �4 �4 이μ

파 �4 �6 �7 �1�8

양파 �5 �7 �8 �1�7

장미 �1�9 �1�9 �1�1

화훼
국화 �1�8 �1�8 �1�6

양란 �2�0 �2�0 �1�3
�H�l�1�)�L�-�1 �t�j �2�1 �2�1 �1�9

주 �: �1�. 순위는 작목별 4개 기준별 Â�Ç��(�r�a�n�k�i�n�g�)ÇX 단순 합계

서로 부여한 것임.

�2�.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순위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으나

결과는 대동소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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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. 작목병 관련통계의 구 �H�l 섣태

�o 생산통계 및 피해통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함

�- 품목별 재배농가수 �,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는 시 � 도별 자료가 있읍

� 재배면적은 시 � 군 자료도 구비됨

�- 피해자료는 재해종류별 전국 및 시 � 도 자료는 있으나 작목별로 세분화

된 자료는 없읍 �.

�0 수도작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작목이 생산량 자료와 피해량 자료가 보험설

계를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함 �.
�- 세분화된 자료 필요

。 작목별로 가장 상세하게 작성된 농업총조사보고서는 �5년마다 조사되고

있어 보험 설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읍 �.
�- 과수실태조사자료 역시 �5년 주기로 조사되고 있읍 �.



구 분
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1Oa당수량 뀔구햇

규모별전국시�군 전국시�군 전국시�도전국 시�도비 흉

식량
논벼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C�P �C�P �@

�=�1�- φ φ �@ φ φ �@ �@ �C�P �C�P �@
。

�X�L�n
「걷r

고구마 �@ @〕 �@ �@ φ �@ ￠ �C�P �C�P �@

두’자 φ φ �@ �@ φ �@ �G�P �C�P �@

대추 �@ �@ �@ �@ @〕

과수 참다래 �@ φ φ @〕 φ
�H�L
�n

떠。감 �@ �@ �@ �@ φ �@ �C�P�E�H�Ä�r

특용 참깨 φ �@ �@ �@ φ �@ �@ �@ �@ �@

작물 들깨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C�P �C�P

기타 인삼 �@ φ φ �@ �@ �@ �@

시설수박 φ �@ φ �@ �@ �@ �@ �C�P �@

시설참외 �@ �@ �@ �@ φ �@ �@ �C�P �C�P

시설딸기 �@ φ �@ �@ φ �@ �@ �@ �@

시설토마토 �@ �@ φ �@ φ �@ �@ �@ �C�i
시설배추 �@ φ �@ φ φ �@ �@ �@ �C�i

채소
배추(김장) φ �@ φ φ �@ �@ �e �C�P �@ �G�i
시설무 �@ �@ �@ �@ φ �@ �@ �C�P �C�P

무(김 장)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G�i
고주 φ �@ φ �@ φ �@ �@ �@ �G�B �@

」E마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 �@

파 φ �@ �@ �@ φ �@ �@ �C�P �@

양파 �@ φ �@ φ φ �@ �@ �@ �@

장미 �@ �@ �@ � �@ �@ �

화훼
국화 �@ �@ �@ � �@ �@ �

양란 �@ �Q�P
@“ �@ �@ �

�H�P�)�L�-�1
닙

�@ �@ @“
�Q�P

@“

�4�5

표 �3�-�7�. 작목별 관련 통계 현황

�@ 농업총조사보고서 �(�2�0�0�0�) �@ 농림통계연보 �(�2�0�0�2�) �@ 작물통계 �(�2�0�0�2�)
�@ 화훼재배현황 �(�2�0�0�2�) �@ “은 시 �도 자료임 �. �@ 주요작물생산동향 �(�2�0�0�2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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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5�.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수요 분석 �1�)

�5�.�1�. 조사 목적

�0 농가조사의 목적은 농가가 영농 과정에서 각종 재해에 어떻게 대처하고

있고�,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�, 관심은 어

느 정도인지 �, 앞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

하며�, 가입할 의향은 있는지�, 보험료 부담 의향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

펴보기 위함임 �.

�0 조사는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가능성 검토를 위해 선정된 작목을 재배하는

농가들을 대상으로 함 �.

�O 이 조사는 작목별 재배 농가들이 보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

을 파악하려는 것이며 �, 작목 간에 우열을 가리거나 순서를 정하려는 것은

아님 �-
�- 과거의 경험이나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농가의 보험에 대한 태도는 농

가의 보험에 대한 이해 정도와 보험 실시가 어느 단계인지 �, 즉 기초조사

단계인지 �, 기본설계 단계인지 �, 시범사업 단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
�0�1 」�L
λλ �n �

�- 따라서 작목별 농가의 보험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

집단을 명확히 선정하고 통계적인 표본추출방법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져

야함 �.

�1�) 이 부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기본과제인 「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

능성 분석」 �(연구보고 �R�4�6�I�, �2�0�0�3�1�2�) 과 동시에 수행되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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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우편조사와 전화조사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

�- 우편조사 �: 수도작 �( 벼 �)과 화훼

벼 �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현지통신원

농가 조사의�5�.�2�.

。

농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�3�0�0 명

회신율은 �2�9�%�(�8�7 명 �)

화훼 �: 경기화훼협회 회원 중 무작위로 �2�0�0 명을 추출하여 조사표를 우

송하였으나 회신율이 매우 저조 �.
＼ 회신율 저조 원인 �: 임차농이 많아 주소변동이 많읍�(반송된 조사표

가 약 �1�/�4 에 달함 �)

＼ 추가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표본수를 확보함 �.
전화조사 �: 채소 농가들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모니터

농가 중 해당 작목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조사를 실시 �.�( 작목

별로 �3�0 호 조사를 목표로 하였으나 품목에 따라 표본수에 따라 차이가 있음 �)

융답농가의 평균연령은 �5�6�9 세로서 �, 수도작 농가와 대파 농가의 연령이

은 수준이고 �, 시설채소 농가는 �5�0 대 초반으로 낮은 수준이며 �, 화훼 농가는

가장 젊어 �4�7�4 세를 나타냄 �.

영농 경력은 수도작 농가가 가장 많고 �, 화훼 농가가 가장 적읍 �.
영농규모는 평균 �2�h�a 가 넘어 우리나라 평균농가의 영농규모보다 큰 것으

로 나타남 �.

」
τ
소
ι

하
우옆

끊
목
사

작
조

주
출

을
추돼

캔
수
자
γ

�Z�}�{
〕

무
�!

。

。

�O

。

전업화 비율은 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읍 �.

�- 이는 벼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들은 벼농사 이외에는 다른 작목을 거의

재배하지 않는 반면 �, 벼 이외의 작목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는 소득변에

서의 비중은 작으나 재배면적으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벼 농사를 동시

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업화 비율은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임 �.

�- 전업화의 정도를 면적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읍을 의미함

�O



조사대상 조사대상 조 사 조사 경영주 여노。
。 재배면적 총경작면적

�A�/�B�x�L�E�L 가노。 농가수 방법 연령 경력 �(�A�) Ó˜�/�1�lÿ<�-�1 �-�1

벼 현지통신원 �8�7 우편 �6�1�.�2 �3�7�.�3 �5�,�5�5�6 �6�1�8�6 �0�.�9�0

노어관i
�/�L�H�L 。 닝 「 �3�0 전화 �5�3�5 �1�6�8 �3�,�4�7�7 �5�,�4�0�7 �0�.�6�4기-「

모니터농가

참외 �/�/ �2�9 �/�/ �5�2�6 �1�9�.�9 �2�,�1�6�9 �4�,�8�6�9 �0�.�4�5

딸기 �/�/ �3�0 �/�/ �5�2�4 �1�5�0 �1�,�9�9�3 �6�,�7�2�7 �0�.�3�0

토마토 �/�/ �2�5 �/�/ �5�0�.�3 �l�6�.�2 �1�2�8�6 �2�,�4�8�0 �0�.�5�2

배추 �/�/ �3�2 �/�/ �6�0�.�6 �2�1�.�2 �2�,�5�9�4 �6�,�0�9�4 �0�.�4�3
�I�]

�/�/ �2�5 �/�/ �5�6�.�7 �2�1�.�7 �6�,�1�5�0 �2�0�,�7�8�4 �0�.�3�0�-0�
고주 �/�/ �3�0 �l�7 �5�6�.�9 �2�5�9 �1�,�4�4�2 �6�6�1�7 �0�.�2�2
마늘 �/�/ �4�5 �/�/ �6�0�.�1 �2�4�8 �1�,�4�4�2 �5�,�2�2�0 �0�.�2�8

양파 �/�/ �1�9 �/�/ �5�9�.�2 �2�3�.�4 �2�,�6�0�0 �7�,�3�5�3 �0�.�3�5
파배케 �/�/ �3�0 �/�/ �6�1�.�9 �1�8�.�O �2�,�8�9�7 �8�,�4�7�6 �0�.�3�4

화훼 화훼농가 �3�0 우편/전화 �4�7�.�4 �1�3�.�5 �1�,�8�2�5 �2�4�7�8 �0�.�7�4

계 �4�1�2 �5�6�9 �2�3�5 �3�,�0�9�7 �6�6�l�8 �0�.�4�7

�4�8

표 �3�-�8�. 농가 조사 개요

단위 �: 호 �, 세 �, 년 �, 평 �, �%

주 �: 전화조사는 작목별로 �3�0 호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작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
。 �1 」�2�-
�2λλ �t 〕 �

�5�.�3�. 조사 경과

�5�.�3�.�1�. 재헥 발생 상황

�o 농가들은 과거 �1�0 년간 영농 과정에서 평균 �6�.�3 회의 재해를 경험함 �-
�- 풍해가 �2�.�1 회로 가장 많았고 �, 수해 �(�1�.�8 회 �)�, 병충해 �(�1�.�1 회 �) 의 순임 �.

�0 재해가 가장 많았던 작목은 대파 �(�1�2�4 회 �) 이며 �, 다읍은 고추 �(�1�1�0 회 �) 임 �.

�- 재해가 가장 적었던 작목은 수박 �(�3�.�6 회 �)�, 딸기 �(�4�.�5 회 �)�, 배추 �(�4�8 회 �) 의 순임

�5�3�2�. 재해지원 수혜 경험

�0 �4�1�2 명의 응답자 중 재해지원을 한번이라도 받은 경험이 있는 농가는 �1�2�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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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로서 �3�1�.�1�% 에 불과함 �.

�- 재해지원을 받은 농가 중에는 벼 농가가 �3�8 호로 가장 많고�, 토마토 농가

�(�1�9 호 �)�, 수박 농가 �(�1�3 호 �) 의 순임 �.

�5�3�3�. 작목별 주요 재해

�0 자연재해가 생산에 미치는 정도는 작목마다 상이한데 �, 풍해 �, 수해 �, 가뭄과

폭설 등이 주요 재해임 �.

�- 시설채소나 시설화훼는 작목 자체보다는 풍해나 수해 등으로 인한 시설

피해가 큰 것으로 보임 �.

�5�.�3�.�4�. 영농과정에서의 재혜 대비 방법

�0 농가들은 대체로 영농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특별히 대책을 세우

거나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읍 �.

�- 응답자의 절반정도 �(�4�8�9�%�) 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응답함 �.

�5�3�5�. 영농 과정의 우려 사항

�O 농가들이 영농 과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‘과잉생산으로

인한 가격 하락’이며�, ‘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’�, ‘판로 확보’의 순이었읍 �.

�- 농업소득이 수량 감소보다는 가격 하락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그동

안 많은 연구 결과나 조사 내용과도 일치함 �.
�- 그러나 동일한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라도 계약거래나 납품계약을 확

보한 농가의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나 판로확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

않으며�, 생산량 감소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됨�.

�5�.�3�.�6�. 농작물재해보험 질시에 대한 인지도

�O 현재 사과와 배 등 �6개 과수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작물재해

보험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약 �2�/�3 정도가 알고 있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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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5�3�3�.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견해

�0 현재 재배하는 작목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의

견을 조사한 결과 �, 대다수 �(�6�3�2�%�) 가 찬성하는데 비해 적극 반대하는경우

는 일부�(�1�2�2�%�) 에 불과함 �.

�- 보험 도입을 찬성하는 농가가 많은 것은 �2�0�0�2 년과 �2�0�0�3 년 �2년 연속 대재

해가 발생한 것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임 �.

※ 농민신문의 조사 결과

�- 독자를 대상으로 수도작 �( 벼 �)을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

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�(�2�0�0�3�.�1�0�3�1�~�1�1�.�1�5�)�, 전체 응답자 �2�3�4 명 중 “즉시

시행해야 한다 .”는의견이 �7�5�2�%�(�1�7�6 명 �)�, “시범사업 후 도입해야 한다 .”는

의견이 �1�9�2�%�(�4�5 명 �)�, “여건 조성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.”는의견이 �5�6�%�(�1�3

명 �)로서 대다수 응답자가 벼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동의하

는 것으로 나타났읍 �.

�5�3�8�. 보험 가엽 의사

。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될 경우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“가입하겠다.”는의

견이고 �, “가입하지 않겠다 .” 는 의견을 보인 농가는 �2�0�9�6 정도입 �.
�- 가입할 의사�(비율�)가 가장 높은 작목은 시설화훼와 시설채소 등의 소득작

목이며 �, 벼는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임 �.

�O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보험 확대 �(도입 �) 에 대한 찬성 여부와 본인의 가

입 여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임

※ 농가의 보험가입의사 또는 농가의 보험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

는 작목별로 구체적인 보험프로그램 �(상품 �)을 설계하고 �, 이에 대한 수요 �( 의

사 �)를 조사해 야 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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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5�.�3�A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시 시기

�o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대다수 농가�(�6�0�6�%�) 가 당장 내년

부터라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함 �.

�- 그러나 모든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을 당장 실시하기를 희망한다기보

다는 기왕이변 조금이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로서 �2년

연속 태풍피해의 경험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�.

�5�.�3�.�1�0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바람직한 보장 수준

�0 적정 보장 수준에 대하여는 �5�0�% 보장 수준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�(�3�4�1�%�)�,

그 다읍으로는 �7�0�% 수준�(�2�2�4�%�) 과 �8�0�9�6 수준�(�2�1�9�%�) 이었으며 �, �1�0�0�% 보장

수준을 제시한 농가도 �8�5�% 나 됨 �.

�- 이 결과를 보면 �, 응답 농가 중에는 보장 수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

도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읍�.

� �5�0�9�6 보장 수준 선호 �: 최소한 피해액의 �5�0�% 는 보전 희망

�1�0�0�% 보장 수준 선호 �: 피해액 전체를 보전 희망

。 영농 경력과 희망하는 보장 수준의 관계를 보면 �,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

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�.

�5�.�3�.�1�1�. 적정 보험 료 수준

�0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어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를 물어 본

결과 대다수 농가 �(�5�5�9�%�) 가 보험금액의 �1�~�3�%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

사가 있다고 응답함 �.

�- 다읍으로는 �1�% 이하 �(�1�5�3�%�)�, �4�~�5�%�(�1�1�4�%�) 의 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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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6�. 작목병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

�6�.�1�. 벼

�6�.�1�.�1�. 과거의 검토 결과와 미질시 이유

�0 재해가 해마다 발생하기는 하나 국지적이었읍 �.

。 농가의 영농기술수준이 평준화되어 웬만해서는 보험금 지급대상이 될 정

도의 재해가 발생하기가 어려웠읍 �.

�0 재배 농가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운영 �(보험가입 �, 손해평가 �, 보

험금 지급 등�) 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 �.

�0 손해평가의 기준 및 전문 인력 부족 �, 농가경제의 취약성 �, 농업인들의 보험

에 대한 인식 부족 등 �.

�6�.�1�.�2�. 벼의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가능성

가 �- 농정 여건의 변화

�O 최근 들어 이상저온 �(냉해 �)과 태풍 등 이상기상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 빈

도와 심도가 커져 재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읍 �.
�0 벼도 영농규모 확대와 전업화의 진전에 따라 경영안정수단의 하나로 농작

물재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읍 �.
�O �W�T�O 체제하에서도 허용되는 소득정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을 농가소득

안전망�(�s�a�f�e�q �n�e�t�) 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

고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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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�- 벼의 농작물쩨해보험 확대 가능성

。 벼는 �1�9�8�0 년대에 이미 보험실시를 위한 준비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

다른 작목에 비해 유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읍 �.
�- 이 밖에도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제반 여건이 양호함 �.

�@ 작목의 개괄적 특성

。 벼는 재배 농가가 가장 많고 그 면적도 가장 커 정책적 파급효과가 큼 �.

。 전국적으로 고르게 재배되어 위험분산 가능성이 큼 �.

�0 벼 재배기술이 표준화되어 있읍 �.

�@ 재해의 유형과 특성

。 벼는 봄 �(�4 월 �)부터 가을 �(�1�0 월 �)까지의 긴 생육기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 가지

재해의 영향을 받읍�.
�- 봄철의 가뭄 �, 여름철의 수해 �, �8월 이후의 풍해 및 이상기상 등

�@ 손해평가의 용이성

。 벼에 관한 피해평가 기준은 비교적 상세하게 구비되어 있읍 �.

�-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「농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」에서의 벼에 관

한 ‘농작물피해율 산정기준’은구체적임 �.

�0 벼는 작물생육기간에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하고 �, 그에 대한 피해정도의

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추가적인 재해발생과 기상 여하에

따라 생산량 변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므로 특정재해위험방식보다는

종합위험방식 �(�a�I�1 �r�i�s�k�) 이 바람직할 것임 �.

�- 일본 등 선행 외국에서도 벼는 종합위험방식을 적용 �.

�@ 표준수확량 산정 가능성

�0 현재 재배되고 있는 벼의 품종은 다양하나 이들을 계통이나 다수성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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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으로 분류하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�.

�0 벼의 생산량 조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표본조사에 의해 전국적

으로 실시되고 있어 가장 정확하고 광범위한 생산량 자료가 구비되어 있

。

�n �

�- 통계는 전국 수준과 시 � 도 수준까지는 공표되고 있으며 �, 시 � 군 수준의

자료 �(표본�)도 상당한 정도까지 확보되 어 있읍 �.

�0 농가의 영농기술수준이 평준화되어 품종별로 지역별 � 농가별 � 필지별 생

산량 파악이 가능함 �.

�@ 보험료율 산정의 용이성

�0 보험료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 통계도 다른 작목에 비해 구체적으로

수집되고 있읍�.

�- 시 � 군 단위 이하의 자료는 �5년 이상 보존되지 않는 문제가 있읍 �.

�@ 가격의 안정성

�O 벼는 기준가격을 정부수매가격으로 하거나 참고가격으로 하면 되기 때문

에 가격의 불안정성은 다른 작목에 비하면 적읍 �.

�-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수매량이 점차 감소하고 시장출하량이 많아지게 되

면 벼의 기준가격 설정도 간단하지 않을 것임 �.

�@ 기타

�O 그동안의 재해지원이 벼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벼에 대한 재해조

사 관련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고 �,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

문 인력도 타 작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 �.

�6�.�1�.�3�. 타 정책과의 연계 고려

�0 농작물재해보험 실시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 벼 농가의 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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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정을 위한 제도들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임 �.

�-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논농업직접지불제 등의 경영안정수단과 농작물

재해보험제도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�, 상충되지 않을 경우 각각의 수단

들간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여 조화를 이룰 것인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
。 �1 」�L
λλ �n�-

�- 양자간에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재해보험의 궁극적 목적

이 농가의 경영안정에 있다면 곧바로 수입 �(소득�)보험으로 출발하는 것은

어떠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�-

�6�.�2 원예작물

�6�.�2�.�1�. 개괄

�0 중점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박 �, 참외 �, 딸기 �, 토마토 �, 배추 �, 무 �, 고추 �,

마늘 �, 양파 �, 파의 �1�0 개 작목은 보험 확대와 관련한 여건이 유사하므로 원

예작물의 개괄적 여건을 살펴 보고 �, 작목별로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검토

함 �.

가 �. 농가 수 �, 쩨배면적 및 생산액

�0 시설채소는 농가 수가 전체 농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재배면적

도 많지 않으나 농가호당 생산액은 상대적으로 커 농가소득에서 상당히

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�.
�o 노지채소의 대부분은 양념채소로서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어 재배농가

수가 많고 재배면적도 넓으나 자급적 수준의 농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

있어 농가호당 생산액은 크지 않읍 �.
�- 그렇지만 노지채소 농가 중에서도 전업적으로 채소농사를 하고 있는 경

우가 있으므로 보험을 확대할 경우에는 이들 전업적 농가들이 형성된 작

목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임�.

�0 원예농가는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부 주산지를 중심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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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분산에는 한계가 있읍 �.

나 �. 표준수확량 산정의 용이성

�0 원예작물도 작목별로 재배방식이 정형화되어 표준영농기술이 보급되어

있고 농가들도 이를 참고로 하고 있으나 이를 농가 나름대로 수정하거나

농가의 기술수준과 재배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위당 표준생산량을

설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읍�.

�O 또한 �, 시설원예는 연간 �2회 이상 생산 �(수확�)을 함으로써 작기마다 표준생

산량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며 �, 따라서 연간 생산량을 파악하기도 어려움 �.
�- 또한 �, 재배시마다 품종과 재배 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표준생산량을 설

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짐�.

。 일본도 채소에 대한 보험 도입을 위해 장기간 조사사업을 실시했지만 작

기의 다양성으로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읍 �.

�0 수확량의 감소가 반드시 농가소득의 감소로 직결되는 것은 아님 �.

다 �- 가격 변동의 정도

�0 원예작물의 경우 재배 방법에 따른 가격 변동은 물론이고 동일한 재배 방

법이라고 하더라도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큰 편입 �.

�- 예를 들어 수박의 경우 �1년간에도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�3배 가까이 차

이가 나기도 함 �.�( 참외 �, 딸기 �, 토마토 등도 비슷한 양상을 보임 �.�)
�0 가격 하락이 심한 경우 농가들이 수확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기도

하는데 �, 이 경우 도덕적 해이 발생이 우려됨 �.

�- 작목의 전환도 이루어짐

。 원예작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수량보험을

적용하기가 어려운 작목에 해당함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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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하시기
�;�R�} 등�4 닝 �j
-「 �C〉 드크채소의표 �3�-�9�-

「 �2�0�0�3 농업전망」 �(�2�0�0�3�1�) 에서 재정리 �.자료 �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�,

수박 반입량 및 가격동향 �, �1�9�9�3�~�0�2그림 �3�-�1�.

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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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0�,�O�O�O�6�,�O�O�O

�1�5�,�O�O�O

�1�0�,�O�O�O

�5�,�O�O�O

�o

반입량 �( �1 �9�9�8�~�0�2�)

�1

�1 월 �| �2월 �{ �3월 �) �4월 �| �5월
�1

�8월 �| �7월 �| �8월 �| �g
월 �| �1�0 월 �| �1�1 월 �| �1�2 월

도매껴 �j�1�0�,�6 져 �g�l�8�4�4 �|�1�1�,�1�2�g�|�8�,�m�3 �|�6�,�0 없 �|�4�,�7 따 녀￡�2 �(�3�,�1 경 �(�3�, ￡�4 �(�4�,잃 �1 �|�5�, 없�7 �|�7 η�7
�1�g�g�3�-�g�7 반입량 �| �1�9�1 �| �2�1�8 �l 잃�7 �| �1�,�5 찌 �| �1�1�, 혜 �2�4�,�9�1�l�3�3�, 씩 �1�9�, 찌 �2�,�3 앓 �| �1�,�1�%�| �6강 �| �4�1�5

�1�g�g�8�-�0�2 반입량 �| �3�0�4 �| �3�1�5 �l �5앓 �|�4�2�9�5�| �1�6�,�7�7�| �2�6�,�1�6�l�2�4�2�7�l�1�0�,�8�5�1�2�6 떠 �| �1�, 영�0�| �8�m �l �6�2�4

�4�,�O�O�O

�2�,�O�O�O

�0

주 �: 가격 �, 반입량은 최대 �, 최소를 뺀 월별 평균임 �.
자료 �: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유통공사 �, 「거래연보」 �, 각년도
자료출처 �: 한국농촌경제연구원 �, 「 �2�0�0�3 농업전망」 �, �2�0�0�3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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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�. 쩨해 유형과 특성

�O 노지에서 재배되는 원예작물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게 되는

데�, 중요한 재해로는 수해�(침 � 관수 �)�, 상해 �(露害 �)�, 가뭄해 �, 우박해 등을 들
�/�~ �r 、 �1 。-「 λ�A�f�T�.

�0 노지채소는 병충해가 생산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�. 그러나 병충해를 보

험대상재해로 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충

해를 보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 대처방안이 먼저 마련되

어야 함�.
�0 시설채소는 각종 첨단장비가 설치된 시설 내에서 인위적인 통제 �(관리 �)하

에 재배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�, 병충해도

예방 또는 방제가 가능함 �. 오히려 시설채소는 작물 자체보다도 시설 자체

의 손상에 의한 농가의 타격이 더 큼 �.
�- 태풍이나 우박 �, 침관수 �, 화재 등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시설농업을 영위

하는 농가들에게는 더 큰 위험임 �.

�- 일본은 원예시설을 보험의 주계약 대상으로 하고 그 부대시설이나 농작

물은 특약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읍 �.

마 �- 손해평가의 용이성

�0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시설원예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

손해평가 기준이 없읍�.

�- 현재 「농작물피해율 산정기준」 이 채소에 대한 손해평가 기준을 규정한

유일한 자료인데 �, 채소 �(토마토 �, 무 �, 배추 �, 고추 �, 수박 �, 양파�) 의 경우에는 침

관수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읍 �.

�0 작물과 달리 농업용 시설은 설치비용이나 시중가격 등 참고로 할 가격자

료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이 가능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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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6�.�2�.�2�. 작목별 특성

가.고추

�0 총 재배농가 �(�9�0�3�,�0�% 호 �)중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는 �4�4�1�3�3�9 호 �(�4�8�9�%�) 로 판매

농가의 비율은 높으나 호당 평균재배면적은 �4�6�5 평으로 영세규모임 �.
�o �h�a당 조수입은 �1�8�,�2�2�0 천원으로 노지채소중에서는 고소득작목에 해당함�.

�- �0�.�5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1�7�,�8�3�5 호 �(�4�1�%�)

�O 고온성 천근성 작물로서 건조하거나 습기가 많은 경우 낙화나 낙과가 심

함 �. 특히 고온다습한 경우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함 �.
。 또한 역병 등 병충해도 자주 발생하며 �,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와 동시에

발생하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�,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조차 못하는 상

황까지 발생함 �.

�- 침관수 �, 병해 �( 역병 �, 탄저병 �)�, 태풍 �(낙과 �, 도복 �)�, 우박 �, 가뭄 등

�o 수확기간이 �7�~�1�0 월로 피해발생 시점에서의 수확량과 피해량 파악이 어려

。
면「�

�O 지역별 �, 농가별 생산량 차이가 큼 �.
。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는 고추에 대한 작물보험을 실시

하고 있읍 �.

�o 농가의 소득작목의 하나로서 �0�.�5�h�a 이상 농가가 �1�8 천호나 되어 위험분산

이 가능하고 재해가 생산량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보험제도가 필요하나 �,

관련 통계의 확보와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의 강구가 선결되어야 함 �.

나.양파

�O 총 재배농가 �(�1�1�3�,�2�2�9 호 �)중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는 �4�8�,�0�5�7 호 �(�4�2�4�%�) 로 판매

농가의 비율은 높읍 �.

。 �h�a 당 조수입은 �1�5�,�1�6�8 천원으로 노지채소중에서는 고소득작목에 해당함 �.

�- �0�.�5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7�,�1�8�2 호 �(�1�4�9�%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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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고온장해 �, 가뭄 �, 동해 �, 습해 �(침수 �) 등의 재해가 있으나 재배작형 �(추파재배 �,

만추파 춘식재배�, 평지춘파재배 등�) 이 다양하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읍 �.
�- 고온장해와 가뭄 등으로 인한 감수피해는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려움�.

。 수확물이 뿌리 부분으로서 피해율 산정이 어려움 �.
�0 소득작목이기는 하나 재해발생이 많지 않은 시기에 재배되어 많은 농가의

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�.

�- 관련통계의 축적과 손해평가 기법의 개발 및 농가의 보험수요 등을 파악

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읍�.

※ 일본은 �2�0�0�2 년부터 양파에 대한 작물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준

비 과정을 변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읍 �.

다 �- 대파

�0 총 재배농가 �(�1�8�8�9�3�6 호 �)중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는 �3�2�,�8�3�6 호 �(�1�7�4�%�) 로 판매

농가의 비율은 낮읍

�o �h�a당 조수입은 �1�8�,�5�0�6 천원으로 노지채소중에서는 고소득작목에 해당함�.

�- �0�.�5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3�,�8�2�4 호 �(�1�1�7�%�)

�0 대파는 가뭄 �, 침관수 �, 동해 등의 재해가 발생하나 스프링클러 등 재해대비

가 양호한 편이며 �, 재배작형 �(봄파종 �, 가을파종�) 에 따라 피해정도가 다름 �.

。 수확은 일시에 이루어져 생산량 파악은 용이하나 지역별 농가별 생산량

차이가큼

�0 전업농가도 적고 재해도 적은 편이어서 많은 농가의 참여를 기대하기 어

려움�.
�- 장기적인 준비 및 검토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읍 �.

라-마늘

�0 총 재배농가 �(�5�3�9�,�7�3�5 호�)중 판매실적이 있는 농가는 �1�7�7�,�8�7�1 호 �(�3�3�0�%�) 로 판매

농가의 비율은 높은 편입 �.

。 �h�a 당 조수입은 �1�3�,�8�2�1 천원으로 노지채소중에서는 고소득작목에 해당함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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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�0�.�5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1�0�9�6�0 호 �(�6�2�%�)

�0 습해 �, 고온장해 �, 가뭄 등의 재해가 있으나 월동작물로서 재해피해는 많지
。 �L�j�i →
�1동 �f 도�

。 마늘의 감수 피해는 구의 크기가 작아지는 형태로서 손해평가가 어려움

。 농가별 토양별로 수확량에 차이가 발생하여 표준수확량 산정이 어려움 �.

�O 소득작목이기는 하나 재해발생이 많지 않고 수확량�(피해량�) 산정이 어려

워 보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�.
�O 관련 통계의 축적과 손해평가 기법의 개발 및 농가의 보험수요 등을 파악

한 후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읍 �.

마 �. 시설 무

�0 총 재배농가는 �6�,�0�9�6 호로서 농가당 평균재배면적은 �7�3�2 평이며 �, 호당 평균

조수입은 �5�,�2�3�2 천원임 �.

�o �h�a 당 조수입은 �2�1�,�4�4�2 천원으로 �0�.�5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8�4�l 호 �(�1�3�8�%�) 임

�0 겨울철 폭설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으로 인한 동사 피해가 주요 재해

。 �1
�n �

�- 구체적인 피해통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읍 �.
。 농가별 생산량 차이가 큼 �.

�0 재배농가수가 너무 작아 당분간 보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�.

바 �. 시설 배추

�0 총 재배농가는 �1�6�,�1�0�6 호로서 농가당 평균재배면적은 �6�7�4 평이며 �, 호당 평균

조수입은 �5�,�2�6�0 천원임 �.

�o �h�a 당 조수입은 �2�3�,�4�1�4 천원으로 �0�.�5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2�m�1 호 �(�1�2�8�%�) 임

�0 겨울철 �(�2 월 �) 폭설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으로 인한 동사 피해가 주요

재해임

�- 눈이 많이 내리는 경기 �, 충남 �, 전남 � 북 등이 주 재배지역이나 구체적인

피해통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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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농가별 생산량 차이가 큼 �.

�0 재배농가수가 너무 작아 당분간 보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�.

사 �. 시설토마토

�0 총 재배농가는 �1�0�,�3�3�5 호로서 농가당 평균재배면적은 �9�2�2 평이며 �, 호당 평균

조수입은 일반토마토가 �2�2�,�5�3�0 천원 �, 방울토마토가 �2�2�,�1�6�2 천원임 �.

�o �h�a 당 조수입은 일반토마토 �7�3�3�0�5 천원 �, 방울토마토가 �7�2�,�1�1�3 천원으로 �0�.�3�h�a

이상 재배농가는 �4�,�0�3�0 호 �(�3�9�.�0�%�) 임 �.
�0 겨울철 �(�2 월 �) 폭설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으로 인한 동사 피해가 주요

재해임 �.

�- 재해작형에 따라 폭설피해에 노출 �(위험 �) 정도가 큼 �.
。 여러 차례 수확이 계속되어 재해발생시 수확량과 피해량 산정이 어려움 �.
�0 재배농가수가 너무 작아 당분간 보험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�.

아 �- 시설딸기

�0 총 재배농가는 �1�5�,�8�8�3 호로서 농가당 평균재배면적은 �1�,�0�3�9 평이며 �, 호당 평

균조수입은 촉성재배는 �3�3�,�5�9�9 천원 �, 반촉성재배가 �2�5�3�2�9 천원임 �.

�o �0�.�l�h�a 당 조수입은 촉성재배가 �9�,�7�0�1 천원 �, 반촉성재배가 �7�3�1�3 천원으로 �0�.�1�h�a

이상 재배농가는 �1�4�3�5�2 호 �(�9�0�4�%�) 임 �.

�O 겨울철 �(�2 월 �) 폭설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으로 인한 동사 피해가 주요

재해임 �.
�0 여러 차례 수확이 계속되어 재해발생시 수확량과 피해량 산정이 어려움 �.
�0 전업농가가 많아 다수 농가의 참여로 위험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

관련 통계 및 손해평가기법 등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�.

자 �- 수박

�O 노지재배 면적이 줄어 들고 시설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아직

노지재배 면적이 타 시설채소 작목보다는 많은 편입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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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수박의 노지재배에서 가장 위험한 재해는 수해임 �.

�0 수박은 고온과 광선을 좋아하는 작물로서 적당한 온도에서 햇볕을 쪼이는

시간이 길어야 당도가 높은 고품질 수박이 생산되는데 �, 수확 철 가까이

되어 장기간 비가 내리면 생육에도 지장을 받고�, 생산되어도 품질이 저하

되
�n �

차 �- 시설수박

�0 총 재배농가는 �2�6�,�7�1�7 호로서 농가당 평균재배면적은 �1�,�6�4�2 평이며 �, 호당 평

균조수입은 �1�7�,�2�7�9 천원임 �.

�- �0�.�3�h�a 당 조수입은 촉성재배가 �I�O�,�7�0�9 천원으로 �0�.�3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

�1�7�,�7�0�8 호 �(�6�6�3�%�) 임 �.

�O 겨울철 �(�2 월 �) 폭설에 의한 비닐하우스의 파손으로 인한 동사 피해가 주요

재해임 �.

�- 재배작형에 따라 재해발생 빈도와 심도에 차이가 있읍 �.

�0 농가의 재배기술에 따라 평당 착과수가 달라 표준수확량 설정이 어려움 �.
�0 전업농가가 많아 다수 농가의 참여로 위험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

관련 통계 및 손해평가기법 등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�.

�6�.�3�. 화협 �|

�0 화훼는 일부 노지재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설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

기본적으로는 시설채소와 유사한 조건임 �.

�- 시설 내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병충해 등을 인위적으로 통제 가능함

�- 화훼는 품종별로 표준생산량 설정이 곤란함

�-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 변동이 심함 �.
�- 재배 농가와 작목의 변동이 심함 �.

�- 시설화훼의 경우에도 시설 자체의 손상이 농가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침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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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6�.�4�. 농업용시설

�0 시설채소나 시설화훼는 작물 자체를 보험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

�0 시설내 농작물을 보험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이유

�- 품종이 다양함

�- 동일 작물이라도 작기가 다양함

�- 수 회에 걸쳐 수확함

�- 표준수확량 파악이 곤란함 �(작기별 �, 농가별 �, 품종별로 차이 발생�)

�- 작목 변경이 용이함

�-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큼 �(가격폭락시 관리소홀이나 방치 가능성 �)

�0 따라서 농업용시설을 주 보험대상으로 하면서 시설내 작물은 특약사항으

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�.

�- 대상작물은 일단 �5개 이내의 작물에 한정하여 적용해 보고 �, 점차 확대해

나감 �.
。 농업용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할 경우 자연재해보험 �(행정자치부 검토중�)과

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읍

�- 자연재해보험에서는 보상수준을 현행 무상지원수준의 �1�5�0�9�6 내외로 구상

三즈。 �1
。 �n�.

�6�.�5�. 순차확대 검토 대상 작목

�0 벼와 시설채소 및 시설화훼 다음으로는 과수 분야의 자두 �, 대추 �, 참다래 �,

밤 둥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�.

�- 특히 밤은 농가수나 재배면적 등이 클 뿐만 아니라 수출농산물 중에서도

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품목임 �.

�- 밤에 대한 재해보험의 도입에 대하여는 산림청에서 �2�0�0�4 년부터 검토할

예정임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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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자두

�- 총 재배농가는 �1�2�,�4�8�1 호로서 농가당 평균재배면적은 �8�5�3 평이며 �, 호당 평

균조수입은 �9�,�0�3�1 천원입 �.

�- �0�,�3�h�a 탕 조수입은 �9�,�5�2�8 천원으로 �0�.�3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4�,�3�2�5 호 �(�3�4�7�%�) 임 �.
�- 봄철 서리피해로 인한 착과불량 �, 태풍에 의한 낙과 �, 우박 등이 주요 재해

。 �1
디�

�- 농가의 재배기술에 따라 평당 착과수가 달라 표준수확량 설정이 어려움 �.

�- 전업농가가 많지 않아 위험분산이 곤란하고 관련 통계 및 자료의 미비로

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읍�.

�0 참다래

�- 총 재배농가는 �2�,�1�1�4 호로서 농가당 평균재배면적은 �8�6�7 평이며 �, 호당 평균

조수입은 �8�3�1�5 천원임 �.
�- �0�.�3�h�a 당 조수입은 �8�,�6�3�1 천원으로 �0�.�3�h�a 이상 재배농가는 �6�1�3 호 �(�2�9�0�%�) 임 �.
�- 봄철 발아기 �(�4 월 �) 및 수확기 �(�1�0 월 하순 �~�1�1 월중순�) 의 서리피해와 태풍에

의한 낙엽 및 낙과 등이 주요 재해이나 관련 통계는 확보되어 있지 않읍

�- 전업농가가 많지 않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어 위험분산이 곤란하고

관련 통계 및 자료의 미비로 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후 판단

할 필요가 있읍�.

。 이 외에 보험 실시를 검토해 볼 분야는 노지채소임 �.

�- 노지채소는 기술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�.

�- 일본도 장기간 노지채소에 대한 시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직 노지채소

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보험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읍 �.

�- 다만 �, 일본이 �2�0�0�2 년부터 양파를 대상으로 �, 스페인에서는 고추에 대하여

보험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읍�.



위험분산 농가수준
요율 손해 F파

보험
구분 산출 평가 수확량 종합

가능성 도요즈。 수요
가능성 가능성 산정

식량 냉랜 �@ �O �@ �@ �@ �O �@
Ç•»4�-�1E즈

자두 �O �O �4 �4 �O �A �A

매실 �O �A �A �A �O �A �A

과수
유자 �A �A �A �A �O �A �A

대추 �O �O �A �A �O �A �A

참다래 �A �O �A �A �O �O �A

²Ø�F �@ �O �A �A �O �O �O�n

수박(시설) �@ �O �A �A �A �O �O

참외(시설) �O �@ �A �A �A �O �O

딸기(시설) �O �@ �A �4 �A �O �O

토마토(시설) �O �@ �4 �A �A �O �O

배추(시설) 。 �A �A �A �A �A �A
채소

무(시설) �A �O �A �A �A �A �A

고주 �@ �A �A �A �A �O �A

마늘 �@ �A �4 �4 �A �A �A

파 �@ �A �A �A �A �A �A

양파 �@ �A �A ιi �A �A �A

장미 �A �@ �A �A �4 �@ �O

국화 �A 。 �A �A �A �@ �O
화훼

양란 �@ �@�A �A �A �4 。

�H�1�1�)�L0�
여 �A �@ �A �A �4 。 �O

�6�6

표 �3�-�1�0�. 작목별 보험 확대 가능성 검토 종합

※ �@는 양호 �, �O 보통 �, �A 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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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4 장

외국의 농작를새해보헝 사례

�1�. 미국

�1�.�1�. 추진경위

�1�.�1�.�1�. 연방농작물보험법�(�F�e�d�e�r�a�l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c�t�)

�O �1�9�3�8 년에 연방농작물보험법이 제정되어 �1�9�3�9 년에 밀을 대상으로 실시

�- �F�C�I�C 가 �A�S�C�S�(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 �S�t�a�b�i�1�i�z�a�t�i�o�n �a�n�d �C�O�I�l�s�e�n�a�t�i�o�n �S�e�I�v�i�c�e�) 의 지 방사무

소를 통해 판매

�- �1�9�8�0 년까지 일부지역 �(�C�o�u�n�t�y 의 절반정도 �) 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

보험대상작물도 �2�6 개 작물에 불과

。 작물보험과 별도로 재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재해보상 실시

�- 특정 농가에 대해 매년 �4 억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

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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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�1�.�2�. 연방작물보혐 볍 �(�F�e�d�e�r�a�l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c�t�: �1�9�8�0�)

。 주요내용

�- 기존의 각종 재해 지원프로그램을 작물보험으로 대체

�- �F�C�I�C 가 전담해오던 작물보험에 대해 민간부분도 참여 허용

�- 이전에 농민이 전부 부담하던 농민부담 보험료에 대해 �3�0�% 보조

�O 보험가입 현황

�-
’ �9�0 년에 �4�4 개 작물에 대해 보험을 실시하였으나 가입율은 경지면적 기준

으로 �2�6�% 에 불과

�- 보장수준은 �5�0�%�, �6�5�%�, �7�5�% 로 운영하며 농가가 선택

。 문제점

�- 보장수준이 낮아 농업인의 불만이 큼

�- 기준수확량을 지역평균수량을 사용함으로써 평균이하 농가는 가입이 어

려움

�- 대규모 재해시마다 의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

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짐

�1�.�1�.�3�. 연방작물보혐개혁법�(�F�e�d�e�r�a�l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R�e�f�o�r�m �A�c�t�:�1�9�9�4�)

。 �1�9�8�8 년 대가뭄으로 인한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법이 제정되었

고 �1�9�9�3 년에는 극도의 과습과 냉해로 인하여 농가의 피해가 커 특별법이

제정됨 �.

�- 보험제도가 있읍에도불구하고 재해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

농가의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임�.

�-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상수준을 확대하는 등 보험제도 운

영활성화를 위해 개혁법 제정

�O 가격지지정책의 일환인 부족불지불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작물보험

프로그램에 가입하도록 규정

�- �C�A�r�k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i�c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



�6�9

�- �R�M�A�(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 �A�g�e�n�c�y�) 가 ’ �9�6 년에 창설되 어 �F�C�I�C 를 지도 � 감독하

고 위험관리 프로그램 개발 � 교육을 담당

�1�.�2�. 쩨해지원 프로그램

�1�.�2�.�1�. 째해지원관련 예산

�O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

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 운영 등에 연간 �2�3 억달러를 예산에 편

성하여 지원

�1�2�2�. 농작물보험제도 운영

�O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보험제도를 운

영하고 있으며 �, 가입유도를 위해 일정수준으로 보험료 보조

�I�.�2�.�3�. 보혐미가입 농가에 대한 지원 �(�U�n�i�n�s�u�r�e�d �C�r�o�p�)

�O 보험실시 대상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에

대해서는 �N�A�S�S 가 산정한 시장평균가격의 �6�0�9�6 수준으로 보상

�- 다만 �, 다읍해에 농작물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지원

�1�.�2�A�. 보험마설시 작물 에 대한 지원 �(�N�O�I�l�i�n�s�u�r�e�d �C�r�o�p �D�i�s�a�s�t�e�r �A�s�s�i�s�t�a�n�c�e

�P�r�o�g�r�a�m�)

。 보험대상작물이 아닌 작물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�5�0�9�6 이상의 손실을 입은

경우 �N�A�S�S 가 산정한 시장평균가격의 �6�5�% 수준으로 보상

�1�2�5�. 긴급융자지원 �(�E�m�e�r�g�e�n�c�y �L�o�a�n �A�s�s�i�s�t�a�n�c�e�)

。 대통령 또는 농업부장관이 재해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생산력 회복 또는

시설복구에 필요한 저리자금 �(�3 π �%�)을 융자 지원

�- �5�0 만 달러 범위내에서 실제 손실액의 �8�0�~�1�0�0�% 로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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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�2�.�6�. 긴급보존프로그램 �(�E�m�e�r�g�e�n�c�y �C�o�n�s�e�r�v�a�t�i�o�n �P�r�o�g�r�a�m�)

�O 가뭄으로 인한 관개�, 농경지 복구 �, 쓰레기 제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

원

�- �2만 달러 범위내에서 지원

�1�.�3�. 농작물보험제도 �(�C�r�o�p �l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�1�.�3�.�1�. 보험 종류

가 �. 자연쩨해에 따른 보험

�O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

。 �c�A�T�(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i�c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와 �M�P�C�I�(�M�u�l�t�i�p�l�e �P�e�r�i�l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가 있읍 �.

나.수익보험

。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작물보험의 보완적 제도

。 �1
�n �

。 �I�P�(�I�n�c�o�m�e �P�r�o�t�e�c�t�i�o�n�)�, �C�R�C�(�C�r�o�p �R�e�v�e�n�u�e �C�o�v�e�r�a�g�e�)�, �G�R�I�P�(�G�r�o�u�p �R�e�v�e�n�u�e

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P이 �i�c�y�)�, �R�A�(�R�e�v�e�n�u�e �A�s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등이 있읍 �.

�1�3�2�. 보험운영 체제

�O 농업부의 �R�M�A�(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 �A�g�e�n�c�y�) 가 보험정책을 개발하고 연방작물

보험공사 �(�F�C�I�C�) 가 운영하며 �, 보험상품판매는 �1�7 개 민간보험회사가 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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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-�1�. 미국의 농작물보험 운영체제

기관
할

역

�R�M�A�(�R�i�s�k

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

�A�g�e�n�c�y�)

농작물프로그램 개발

�- 정부 및 민간단체와협조하여 위험관리기법 연구 및 교육

�- 보험사와 협조하여 통계 및 인수정책 수립

-
떼
빠
λ
�U

”
쨌빠
빼

�r
’
�r�l

�y�-�-�i

’
’�i

”
’
이

�n�u

따
때

뼈

�F�C

�C

�- 민간보험사를 통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수립

�- �F�C�I�C 가 마련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민간보험사에 대하여

재보험 담보 제공 �(재보험 계약은 민간보험사와 체결 �: 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

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g�r�e�e�m�e�n�t�)

�- 보험요율 �, 보험기간 및 조건 설정

�- 예상시장가격 결정

민간보험사

�- 보험상품 상담 � 판매

�- 손해평가 및 보상처리

�-
’ �9�8 년 이후 �F�C�I�C 에 재보험한 보험사는 연방농작물보험법에 의

하여 뻐α 보험상품 판매

�1�3�3�. 보험시행에 관한 얼반적인 사항

가�. 보험계약

�O 가입농가와 민간보험사간에 체결

�-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가 가능하고 계약이 파기되지 않으

면 다읍해에 자동적으로 갱신됨

�- 잠재적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 �(�C�o�u�n�t�y�) 단위의 식재된 모든 경지를

대상으로 보험 에 가입

。 보험자는 가입농가가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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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�- 정책공표

�O 연방작물보험공사에 의하여 마련된 보험계약관련 사항은 연방규정코드

�(�C�o�d�e �o�f �F�e�d�e�r�a�l �R�e�g�u�l�a�t�i�o�n�) 에 기 재

�- �F�C�I�C 가 인정하면 민간보험사는 �F�C�I�C 의 정책을 대체 �, 보완할 수 있으며 �,

보완된 사항은 �C�F�R 에 등재

다 �. 보험약관 변경 고지

�O 보험갱신일에 보험요율 �, 보장수준 �, 보상가격 등 약관변경이 있을 경우 가

입자에게 고지

�- �R�M�A는 약관변경사항을 보험사에 통보하며 �, 보험사업자는 가입자에 알려

야 함�(보험상품마감 �9�0 일 �~�1�2�0 일전 �)

라 �- 보험상품판매 마감일

�O 보험상품판매 마감일은 보험실시지역과 식재일을 반영하여 결정

�- 가입할 농가는 가입마감일까지 보험사에 가입

마 �. 보험가입 취소

。 보험가입 취소는 보험상품판매 마감일 이전에 해야 함

바 �- 가입 적격 요건 확인

�O 신청자의 납세자번호로 가입 적격 여부 확인

�O 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보험 기본규정 �, 작물별 규정 �, 약관 등을 제공

사 �- 과거 생산량 신고 �(�R�e�p�o�r�t�i�n�g �o�f �y�i�e�|�$ �f�o�r �p�r�i�o�r �y�e�a�r�s�)

�O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과거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통계를 신고

보험사업자는 가입농가의 생산량 통계를 감안하여 평균생산량 �(�A�P�H

�A�c�m�a�1 �P�r�o�d�u�c�t�i�o�n �H�i�s�t�o�r�y �y�i�e�1�d�)을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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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~ �1�0년간의 단순 평균생산량임

�- 보험가입자의 영농경력이 짧아 생산량 통계가 없는 경우 �R�4�A 가 산정한

�- �A�P�H는 �4

�P�r�o�x�y �Y�i�e�l�d 를 사용

※ �P�r�o�x�y �Y�i�e�1�d �: 해당지역의 최근 �1�0 년간의 평균생산량

신고 �(�A�c�r�e�a�g�e �r�e�p�o�r�t�i�n�g�)

가입자는 작물을 식재한 후 농경지 지번�, 영농방법 등을 보험사에

�- 보험사가 경작면적 신고서를 �R�M�A로 송부하면 뻐 �I�A 는 검증절차를

보조금 총액을 결정하고 가입자와 보험사에

통상적으로 경작면적 신고는 �R�4�A 가 설정한 최종 파종일로부터 �2주일 이

내에 하여야 함 �.

신고

거처

통보

아 �. 경작면적

�O

。

식째일 �(�F�i�n�a�l �p�l�a�n�t�i�n�g �d�a�t�e�)

보험가입 대상지역에서 식재 한계기간이며 �, �1�0�0�% 까지 보험인수를 받을 수

있는 기간임 �.

자.최종

�O

차 �. 기 준수확량 �(�P�r�o�d�u�c�t�i�o�n �g�u�a�r�a�n�t�e�e�)

가입자별 기준수확량은 경작면적 �, 평균생산량 �(�A�P�H�)�, 보장수준을 고려하여

기준수확량에 의하여보상가격수준과

결정

보험인수량은 가입농가가 선택한

금액으로 결정

。

。

�q�l �I 저�;�x�; -」- 〈그카 �- 피해통보

보토
。

시
근

사그

�-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을 파견하여 피해사실만을 확인하고 피해량은 수확

후에 해당 농작물의 판매기록을 활용하여 결정

�- 농가가 농산물을 저장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장창고의 용량을

측정하여 피해량 산정

입은 경우 보험사에가입농가는 피해를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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샘플링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은 경작지�(�H�e�l�d�) 에서 향후 생산량을 예측하여

조사

가입농가의 재해방지

。

등을 손해평가시에 반영노력 �, 영농방법。

타 �- 보험금 지급

최종 수확량이 기준수확량보다적을 때 보험금 지급

보험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보장수준�, 보상가격수준에 따라 달라짐

。

�O

보험료는 경작면적�, 평균생산량 �(�A�P�H�)�, 영농방법

율을 적용하여 결정

농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

�- 청구일로부터 �3�0 일 이내에

등에 따라 산정된 보험요

납부파 �. 보험료

�O

운영비는 경작면적 신고후에 청구됨

납부해야 하며 �, 그 시기는 수확 시기

�q 〕
�7�;

보험료를

�O

。 �1

농작물재해보험 수준을 국고에서일정보험료의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

보조

。

프로그램�1�.�4�. 보험시행

�1�A�-�1�- 대상작물

등 �1�0�0 여개 농작물사과 �, 배 �, 감률 �, 옥수수 �, 콩 �, 쌀 �, 보리 �, 밀�O

�1�.�4�.�2�. 보험적용대상 자연재해

가뭄�, 폭우 �, 우박 �, 폭풍우 �, 태풍 �, 벼락 �, 병충해 �, 홍수 �, 화재 �, 지진 �(도난과 관

리 손실을 제외한 �A�l�l �R�i�s�k�)

�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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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율�q�l
�? 〈�l�.�4�.�3�. 보험가입방식

범위 �)내 에서

가 �. 가입 방식

농가가 다양한 보장수준 �(�5�O�~�7�5�% 범위 �)과 보상수준 �(�6�O�~�1�0�0�%

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임의가입방식으로 운영

。

나 �- 가입율

�7�0�% 가 농작물보험에 가입 �(�1�9�0 백만 에이커 �)

가입

전체 농경지의

�- �1�9�0 백만 에이커

�O

중 �1�/�4 이 �C�A�T 에

�1�.�4�.�4�. 보험종류

가�. �C�A�T�(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i�c �l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기준수확량보실제생산량이

정의

�-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는 최소 보장수준이며

다 낮을 때 보험금을 지급

�O

즈
ι

수
�l

보장수준 �(기준수확량�)

�- 기준수확량은 과거 실제 생산량 �(�A�P�H�) 평균의 �5�0�9�8

�O

보험금 지급 기준

�- 실제 생산량이 보장수준 �5�0�% 보다 낮을 때 예상시장가격의

。

�6�0�% 수준으로

보상

〈예〉기준수확량 �1�0�5�b�u�/ 에이커 �(평균생산량의 �5�0�% 수준�)�, 실제생산량 �5�5�b�u�/ 에

이커 �, �$�3�/�b�u 일 때 보험금은

�( �1�0�5�b�u �- �5�5�b�u �) × �$�3�/�b�u �: �$�1�5�0

가입자는 작물당 �6�0�$ 만 부담정부 부담이며

보험료

�- 보험료는 전액

�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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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보험상품 판매

�- �F�S�A�(�F�a�r�m �S�e�r�v�i�c�e �A�g�e�n�c�y�) 와 민간보험사의 에이전트에서 판매

나 �. 뼈 �P�C�l�(�M�u�|�t�i�p�l�e �P�e�r�i�l �C�r�o�p �l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�O 정의

�- 기상과 관련된 손실 및 불가항력적인 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

보험금을 지급

。 보장수준

�- 가입하고자 하는 농가는 보장수준과 보험금 지급기준인 예상시장가격을

선택할 수 있읍

�- 기준수확량은 과거 실제생산량의 평균치 �(�A�P�H�) 의 �5�0�~�7�5�% 수준 �(일부 주에

서는 �8�5�% 까지 �) 에서 농가가 선택한 수준

� 보장수준은 �5�% 단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농가의 선택 폭을 확대

※ 영농경력이 짧아 과거의 생산량통계를 제출할 수 없는 농가는 �6�5�% 까지

만 선택

�- 보상가격은 보험가입당시 가입자가 선정한 가격�(예상시장가격의 �6�0�~

�1�0�0�%�)

�O 보험금 지급 기준

�- 실제 생산량이 보장수준보다 낮을 때 가입자가 선정한 예상시장가격으로

보상

〈예〉 기준수확량 �2�0�0�b�u�/ 에이커 �(보장수준 �7�5�%�)�, 실제생산량 �5�O�b�u�/ 에이커 �,

�$�5�/�b�u�( 예상시장가격 �1�0�0�% 수준�) 일 때 보험금은

�( �2�0�0�b�u �- �5�O�b�u �) × �$�5�/�b�u �= �$�7�5�0

。 보험료

�- 보험료는 대상 작물 �, 경지면적 �, �A�P�H 생산량 �, 예상 시장가격을 고려하여

결정

�- 높은 보장수준 및 가격을 선택하면 당연히 높은 보험료를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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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기준수확량 조정 �(�A�P�H�)

�- 최종 식재일을 넘겨 파종한 경우 기준수확량은 하향 조정됨

�1 일당 �1�%씩 줄여 최대 �2�5�% 까지 축소

�- 재해로 인하여 파종이 어려울 경우 보험금은 기준수확량 �6�0�9�6 를 기준으

로 지급

�O 계약 변경

�- 가입자는 계약취소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취소사항을 통보

가입자는 상품판매 마감일까지 보장수준 및 예상시장가격에 관한 변

동사항을 보험사로부터 통보받읍

。 경작면적 및 피해사실 통보

�- 매년 가입자는 경작면적을 보험사에 통보

�-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험사에 통보

�O 보험적용 대상 농작물

�- 사과 �, 배 �, 쌀 �, 보리 �, 밀 �, 콩 등 �4�1 개 농작물

�O �M�P�C�I 의 장점

�- 지속적인 농업재생산 활동 보장 및 농가 경제 안정

�- 정부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

�O 보험가입

�- 민간 보험사의 에이전트

�- 에이전트 리스트는 농업부의 �F�S�A 지역사무소에서 제공

�I�A�S�- 쩨정지원

가�. 일반원칙

。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보험료의 일정 수준을 국고에서

지원해주며 민간 보험사에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



항 �J�E
�f�9�9 �2�0�0�0

�-�1 �P�o�g�r�a�m �L�e�v�e�1 �O�u�t�1�a�y�S �P�o�g�r�a�m �L�e�v�e�1 �O�u�t�l�a�y�s

운영비지 Íœ�(�A�d�m�i�n�i�s�t�r�a�t�i�v�e
�6�4 �5�4 �6�4 �6�4

�a�n�d �O�p�e�r�a�t�i�n�g �E�x�p�e�n�s�e�)
농작물보험기금

�1�,�9�1�3 �1�,�6�7�7 �2�,�1�0�4 �1�,�9�3�6
�(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F�u�n�d�)

�:�¶�T�r 계 �1�,�9�7�7 �1�,�7�3�1 �2�,�1�6�8 �2�,�O�O�O

�7�8

나 �- �C�A�T

。 보험료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�, 농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차

원에서 작물당 �6�0�$ 를 부담

�- 한 군에서 작물당 �6�0�$ 를 부담하며 농가당 �2�0�0�$ 를 초과하지 못함

다 �- �M�P�C�l

。 가입자가 선택하는 보상수준과 예상시장가격에 따라 보험료 차등지원

�- 보장수준이 높을수록 지원비율은 낮아짐

�- 보장수준 �6�5�%�, 예상시장가격 �1�0�0�% 로 보상해 주는 상품을 선택한 경우

�5�0�% 의 보험료 지원을 받읍

라 �- 운영비 지원

�O 운영비는 민간보험사의 보험가입에 관한 현황보고서를 토대로 �1�0 월초에

지급

�- 지급기준은 보험사의 계약실적에 따라 위험보험료의 �2�4�5�% 수준으로 지원

※ 가입자가 보험사에 납부한 운영비는 전액을 �F�C�I�C 에 송금

마 �. 예산현황

※ �1�. �P땅�m�n �I￡�V밍은 공공에게 공급되는

�2�. ’�9�9 년의 �O�u�n�-�a�y�s 의 세부 내역

재정지원의 총가치이며 �, �Q�I�t�l�a�y�s 는 연방국고 지출액임

�- 보험료 보조 됐백만 달러 �, 운영비 지원 때백만 달러 �, 재보험금 지급 �1�6�0 백만 달러�, �m�q�A 운

영비 �6�3 백만 달러�, 보험적자 �1�3�0 백만 달러 �(보험료 대비 보험금지급 적자�)



�7�9

�1�.�4�.�6�. 재보험

가 �- 개 요

。 농업부 산하의 연방작물보험공사 �(�F�C�I�C�) 가 농작물보험상품을 판매하기로

한 민간손해보험사와 재보험계약 �(�S�R�A�: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g�r�e�e�m�e�n�t�) 체결

�O 민간 손해보험사는 �S�R�A상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보유한 후 나머지 부

분을 �F�C�I�C 에 출재

�O 재보험방식은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을 혼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�,

비 례재 보험 은 �3 개의 기금 �(�A�s�s�i�g�n�e�d �r�i�s�k �f�u�n�d�, �D�e�v�e�l�o�p�m�e�n�t�a�l �h�l�n�d�s�,

�C�o�m�m�e�r�c�i�a�l �f�u�n�d�s�) 으로 운영

�- 민간 손해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�( 초과 손해율

방식�)와 같은 비비례방식을 적용

나 �- 세부내용

�O 비례방식

�- 인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는 �S�R�A 의 범위내에서 자체보유를 결정하고 차

액을 비례적용방법에 의해 �F�C�I�C 의 기금에 출자

�- 출자대상기금에 따라 보험사의 최소 보유율이 정해져 있으며 �, 여러 종류

의 기금운영은 보험사의 기금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인수이익 �(위험평가능

력에 따른 이익�) 이 가능

�- 기금의 종류와 보유기준

보험사가 판단하여 고위험의 경우는 최소보유가 가능한 �A�s�s�i�g�n�e�d �r�i�s�k

�f�u�n�d�s 로 �, 저위혐의 경우는 최대보유가 가능한 �C�o�m�m�e�r�c�i�a�l �f�u�n�d�s 로 출자

함 �.
�@ �A�s�s�i�g�n�e�d �I�j�s�k �f�u�n�d�s

�{

보험사보유 �2�0�%
�|

�F�C�I�C 보유 �8�0�%
기



」�F�C�I�C 보유 �6�5�%보험사 보유 �3�5�%

�@ �D�e�v�e�l�o�p�m�e�n�t�a�1�f�u�n�d�s

�8�0

그�F�C�I�C 보유 �5�0�%보유 �5�0�%

�@ �C�o�m�m�e�r�c�i�a�l�h�l�n�d�s

�{
보험사

이상 사고시 정손해일정보유위험에 대해

비비례 방식

�- 비례재보험 처리후 보험사의

부가 손해액을 부담하는 방식

�- 보험사의

。

비율 �) 에 따라 정부의 위험손해율 �(보유보험료에 대한 손해액의

인수 수준이 상이함

�A�s�s�i�g�n�e�d �r�i�s�k �f�u�n�d 의 사례

�- 손해율 �1�0�0�9�% 이상시 손해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�F�C�I�C 가 비비례방법에 의

해 위험을 인수

�- 손해율 �1�0�0�% 이하시 손해율에 따라 �F�C�I�C 와 이익을 분담

손해율 �6�5�%�~�1�0�0�9�6 의 경우 �(보험사 �: �F�C�I�C �: �1�5�% �: �8�5�%�)

�- 보험사 자체 기준에 의해 고위험으로 판단�, 최소 보유시 �(�A�s�s�i�g�n�e�d �r�i�s�k�) 에

는 손해 �( 이익 �)가 적으며 반대로 최대보유시 �(�C�o�m�m�e�r�c�i�a�1 �f�u�n�d�s�) 에는 손해 �( 이

※

익 �)가 큼

향동

작물보험과 수입보험을 합친 농업보험의 가입면적은 �1�9�9�9 년부터 매년 증

가하고 있읍 �.
�- 작물보험의 가입면적은 증가

농업보험의 최

가입면적이 감소하는 반면 �, 수입보험의

미국�1�.�5�.

。



�5�0�0�%

�2�2�0�9�%

�1�6�0�%

현�R율 �1�%�c

�8�1

휠�{�3�f ￠ 깊 �i�4 월�i‘협 �i�t합

�0 �2�0�0�2 년의 면적가입율은 �8�0�9�6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임의가입인 보험으로서

조�= �n�1�1。 �i�E 二 。
�}
‘르즈。 �1

τ�r μ �n -「 �i�E �t�r -「τ 디 �

�0 가입율 증가의 이유는 �@ �I�9�9�9년 및 �2�0�0�0 년에 특별입법으로 보험료 할인

이 이루어진 것 �, �@ �2�0�0�0 년 농업위험보호법에 의해 보험료보조율이 수입

보험을 중심으로 대폭 인상된 것 등임 �.

�0 최근의 가입의 특징은 보증수준이 높은 �(자기부담수준이 낮은 �) 보험의 가

입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임 �.



사업의 종류 공제목적(제도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작목)
농작물공제 논벼,밭벼,奏
가축공제 소, 말, 돼지

과수공제
온주밀감,하밀감,요깡,지정감률,사과,포도,배, 복숭아,

앵두, 비파, 감, 밤, 매화, 자두, 키위후E흐, 파인애플
갑자 코 파 강나코 사탕n �o 사탕〈/‘ �;�4

차
전작물공제

�, 。 �, �E�, �n 。 �, 「一기-, ®0�-0��-�, �j�L�-�-�, �,
λ위E코 양파 ÖÄ�H�L �x�L¬¬
�-�-�- �-�-�-�1�-�, �, �-�1�, �t�j

원예시설공제 특정원예시설(부대시설, 시설내농작물을 포함)

�8�2

�2�. 일본

�2�.�1�. 식료 � 농엉 � 농촌기본빙에서의 농업공제의 위치

�0 농업재해보상제도 �(농업재해보험제도�)는 자연재해 �, 병충해 등의 농업재해

에 의해 받는 손실을 보험의 구조에 의해 보전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

을 도모하고 �,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�.

�0 식료 � 농업 � 농촌기본법 및 식료 � 농업 � 농촌기본계획에 있어서 재해에

의해 농업의 재생산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�, 농업경영의 안정

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에 기초한 농업재해보상제도의 적절한

운용을 통해 재해에 의한 손실의 합리적인 보전 등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

으로 되어 있으며 �, 앞으로도 농업재해보상제도는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

관한 시책으로서 중요한 시책의 하나임 �.

�2�.�2�. 농업공제사업의 종류

〈주〉 �1�. 과수공제사업에는 과실의 손해를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와 수체의 손해를

대상으로 하는 수체공제가 있읍 �.
�2�. 지정감률이란 �, 八湖 �, 뽕깡 �, 네블 오렌지�, 챔보아률 �, 단깡 �, 산보깡 �, 淸見 �, 日向

夏 �, 세미놀 �, 不知火 �, 河內 �H免相 및 유자를 말함 �.



공 제 료 지 원

↓
재보험료공제료 보험료

조 젊렌 연 �/�/�-�~ÿ<0� �r

�| 정
농 �| �/�z�- r＼

합 합

�t�= 회 ＼ �/ 브|가| �Ä�5�-

공제금 ↑ 보힘그 �A�T�4 재보험금디 �n

사무비 지원

주: 지역의 의향(결정)에따라 2단계제(조합-정부)로의실시도 가;

�8�3

�2�.�3�. 보험 조직 �(기구 �)

�0 보험의 구조를 이용하여 피해 입은 농가의 손실을 보전 �.
。 농업공제조합 �(또는 시정촌 �)�, 농업공제조합연합회 �, 정부의 �3단계로 위험을

분산

�O 농업재해보상제도의 기구

�2�.�4�. 보전 방식

�0 수량보상방식 �(일필단위방식 �, 반상쇄농가단위방식 및 전상쇄농가단위방식 �)

외에 농가별 판매량 및 생산금액을 출하단체의 자료로 확실하게 파악할

수 있는 품목 및 지역에 대해 재해수입공제방식을 실시함 �.
�@ 수량보상방식 �: 개별 품목에 대해 재해 때문에 수량이 감소한 경우 수량

의 감소에 대해 보전

�- 당해년산의 수량 �(�q�) 〈 기준수량 × 보상비율 �(�q�) 일 때 �, 빗금친 부분이 공

제금으로 지불됨



�8�4

기준단가�P

자기책임부분

�(�Q × �0�.�1 �~�0�.�5�)

�q 기준수량�Q

�e 재해수입공제방식 �: 재해에 의한 감수 또는 품질저하에 의해 수입이 감

소한 경우 수입의 감소에 대하여 보전

�- 당해년산의 수량 �(띠 〈 기준수량 �(�Q�) 이고 �, �p�q 〈 �P�Q×보전비율 �(�9�0�~�7�0�%�) 일 때 �,

빗금친 부분이 공제금으로 지불됨 �.

기준단가 �P
자기책임부분 �(�P�Q × �0�.�1 �~�0�.�3�)

당해년산단가�p

생산금액

당해년도의 �n
”�1

랴
。흙카시

�2�.�5�. 농업공제사업의 운영상황

�2�.�5�.�1�. 농업공제사업 질적 �Q�O�O�2년산의 언수상황 �)

�0 각 사업을 통한 延 가입농가수는 �2�9�0 만호

�0 인수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가 당연히 가입하게 되어 있는 수도 �, 쫓

및 자산가치가 높은 대가축에 대하여는 비교적 높으며 �, 밭작물 및 원예시

설에서는 대개 �5�0�9�6 수준이지만 �, 과수에서는 �2�4�%�, 육돈에서는 �1�5�% 로 낮읍

。 공제금액의 총액은 �2조 �8�,�7�4�9 억엔으로 �, 그중 농작물공제가 �5�1�%�, 가축공제

가 �2�6�%�.

。 공제료 총액은 �1�,�4�4�4 억엔으로 �, 그중 약 �5�0�9�6 를 국고에서 부담 �.



작목 �| 단위 공제 료(엔) 작목 단위 공제료

벼논 �1�O�a²ù �1�,�4�2�0 원예시설 �1�O�a²ù �1�3�,�5�0�5

�n�R �E ” �2�,�4�6�0 。용。 1두당 �1�3�,�3�4�20��T�T �T�T -「
과수(수확) ” �7�,�2�2�6 。용。 ” �4�,�1�7�8�t�f�- -「

밭작물(농작물) ” �2�,�0�9�0 。 E드 ν �7�3�6다」

수’-호얀 인수수량 인〈O 고제그얘 공제료
사업명

-「좋훈 。 �n 「

(천호) �(Ìœ�h�a�, 두) �(�%�) (억엔) (억엔)
소계 �2�,�3�3�0 �1�,�7�4�6 �1�4�,�5�2�9 �5�5�2

농작물 논벼 �2�,�2�2�4 �1�,�5�1�8 �9�0�.�2 �l�3�,�5�3�9 �4�3�1

공제 밭벼 �2 �0�.�4 �7�.�7 �0�.�2
�n�u �E �1�0�5 �2�2�7 �8�3�5 �9�8�8 �1�2�10��T�T

소계 �1�2�0 �5�,�8�3�0 �7�,�3�5�4 �6�5�9
0��4�l�-0� �2�7 �1�,�5�9�5 �l�o�o�-0� �3�,�0�5�9 �4�2�2�T�r0��-0�

츠켜가 。죠L。 亡 �8�7 �2�,�4�1�8 �6�4�6 �3�,�6�0�3 �1�9�3τ3「 。 기-τr
공제 �n�L �4 �3�7 �8�5�4 �4�3�5 �1�4�E�E

´Ü�g²•Èp�E�L �2 �1�8�1 �l�7�.�6 �9�5 �l�O。 �1�-�-
。 E드 �l�,�5�9�9 �1�5�2 �l�6�2 �2�0τT」

과수 소계 �9�8 �4�8 �I�,�1�8�8 �6�8

수확 �9�4 �4�7 �2�4�2 �m�-�-�-�-�-�4 �6�7
공제 수체 �4 �4�.�2 �7�8

바작디 소계 �1�0�9 �(�j�j�r�j�r�r�j�r�-�-
�/�/�/�t�/�-�-�-�I�/�/�/�- �1�,�3�8�8 �9�8

�E 걷r
노작디 �1�0�7 �2�1�1 �5�0�3 �1�,�3�7�8 �9�8

공제
。 �i�E0�

잠견 �2 �2�2 �8�1�.�7 �1�0 �0�.�2

원예시설공제 �2�4�3 �2�5 �4�5�.�8 �4�,�2�9�1 �6�6

합계 �2�9�0�1 �i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z�-�-�-�j �-�-�-�/�-�I �2�8�,�7�4�9 �1�,�4�4�4�r�j�j�-

�8�5

표 �4�-�2�. 농가부담 공제료의 전국평균

�2�5�2�. 농업공제사업의 언수질적 �Q�O�O�2년산 � 도 �)

주 �: 인수율은 면적�, 두수 또는 상자수 기준임 �.



사업 부담비율

논벼�밭벼 �5�0�9�6

�n�u �E 초과누진방식0��7�r

농작물공제
기준공제료율의 3%이하 부분 �- �- �- �5�0�9�6

기준공제료율의 �3�%¹|

초과하는 부분 … �5�5�%

가축공제 �5�0�9�6�(²è�, 돼지 는 �4�0�%�)

과수공제 �5�0�%

밭작물공제 �5�5�%�(²è�, 잠견 ε �5�0�9�6�)

원예시설공제 �5�0�9�6

�8�6

�2�5�3�. 공제료의 국고부담비율



�- 。R 다口부’고국 농가부담
사업명

종「

(백 만엔) (백 만엔) 총액(백만엔) 1혹당(엔) �1�O�a�, l두당(엔)
소계 �5�5�,�2�0�7 �2�8�,�0�5�6 �2�7�,�1�5�1 �j�-�r�-�j�-�i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 �j�I�r�-�-�-�z�i�r�-�-�-�-�-�-

노작a
논벼 �4�3�,�1�2�2 �2�1�,�5�6�l �2�1�,�5�6�2 �9�,�6�9�6 �1�,�4�2�0。 걷r

공제 밭벼 �2�4 �1�2 끼/‘1’i �7�,�5�7�6 �2�9�3�l
�n�u �E �1�2�,�0�6�0 �6�,�4�8�3 �5�,�5�7�7 �5�3�,�3�5�3 �2�,�4�6�00��T�r

소계 �6�5�9�2�5 �3�1�,�8�6�2 �3�4�,�0�6�3
。용。 �4�2�,�1�6�9 �2�0�,�8�8�9 �2�1 �,�2�7�9 �7�8�0�,�5�l�5 �1�3�3�4�2�T�r -「
。용。

가축
�t�r 기-

�1�9�3�2�4 �9�,�2�2�4 �1�0�,�0�9�9 �1�1�5�,�8�0�3 �4�,�1�7�8
�t�=

공제
τr
�n�L �1�,�4�3�7 �5�5�9 �8�7�8 �2�4�1�,�0�5�7 �2�3�,�7�8�3�E�E

표드즈EL �1�,�0�3�5 �4�0�5 �6�3�0 �3 �8�2�,�7�7�3 �3�,�4�7�0。 �L�-
。 표느 �1�,�9�6�0 �7�8�4 �1�,�1�7�6 �1�,�9�4�3�,�8�3�5 �7�3�6#」

수l과 소계 �6�,�8�0�8 �3�,�4�0�4 �3�,�4�0�4 �/�/�/�r�-�-
�-�-�r�j�r�j�-�-�i�-�r�j�-�-�r�r�j�-�-�r�r�r�r�-�-�-�r�r�r�j�-�-�r�r�j�r�-�-�-�j�j�I�j�-�-�-�I�I�r�j�-�-�i�r�r�j�r�-�-�-�r�r�r�-�-�-�r�I�j�-�-�I�r�r�j�-�-�1�r�r�r�-�-�-�r�r�j�r�-�-�-�-�r�r�r�-�-�-�-�r�r�j�-�-�-�I�r�r�j!’�-�-�-�r�r�r�-�-�-�I�r�I�r�-�-�-�-�-�r�-�-�-�i�r�r�j�-�-�-�I�j�j�-�-�-�-�j�r�-�-�-�I�I�r�j�-�-�i�j�r�j�j�-�-�r�r�r�r�r�-�-�-�j�I�j�j�-�-�i�I�j�j�j!’�-�I�r�r�Z�j�-�-�1�r�r�j�j�-�-�-�r�r�r�-�-�r�r�j�j�j�-�r�r�j�j�r�-�-�i�j�r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

공제
까---「츠{ 6,727 3,364 3364 35,920 7,266

수체 �8�1 �4�0 �4�O �8�,�9�7�9 �3�,�0�2�8

�a�L�;�¶�j�3�g�L�EN	
�-�1 �E�E

소계 �9�,�8�4�5 �5�,�4�1�3 �4�,�4�3�1 �r�-�r�-�I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r�-�-�- �-�-�-�-�i�-�{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r�-�I�-�-�-�-�-�-�-

노작n �9�,�8�2�0 �5�,�4�0�1 �4�,�4�1�9 �4�1�,�3�5�5 �2�,�0�9�0
공제

。 µ��g�r

잠 견 �2�5 �1�2 �1�2 �6�,�3�0�4 �5�5�2

원예시설공제 �6�,�6�1�0 �3�,�2�9�9 �3�3�1�1 �1�3�,�6�0�7 �1�3�,�5�0�5

합계 �1�4�4�,�3�9�5 �7�2�,�0�3�4 �7�2�3�6�1 �j�-�r�-�I�-�-�-�-�-�-�r�-�-�-�- �-�I�r�i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�-!’�I�r�-�-�-�-

�8�7

�2�.�5�.�4�. 공제료의 상황 �(�2�0�0�2 년산 � 도 �)

�2�.�6�.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받지 방법

�@ 자기책임 부분의 설정 �: �1�0�0�9�% 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�2�0�~�3�0�% 의 자기책

임 부분을 설정하기 때문에 방지 가능

�@ 손해평가의 주관을 조합에서 담당 �: 손해평가를 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도

덕적 해이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없읍 �(가격 하락시 도덕적

해이의 우려가 있으나 기본은 信用 �(신용 �) 임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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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-�7�. 농업쩨해보상제도의 변천

�<농작물공제〉

�1�9�4�7 년 농업재해보상법 제정

보험대상작물 �: 논벼 �, 맥류 �(일필방식 �)

�1�9�4�8 년 「밭벼」를 보험 대상으로 추가

�1�9�7�1 년 농가단위보상방식 �(반상쇄방식 �) 창설 「수도」

�1�9�7�6 년 농가단위보상방식 �(전상쇄방식 �) 창설

�1�9�9�9 년 맥 �(�2�0�0�1 년산부터 �)의 재해수입공제방식 시험실시 개시

〈가축공제〉

�1�9�4�7 년 가축 �(소 �, 말 �)

�1�9�7�6 년 「육돈」을 보험 대상으로 추가

�1�9�8�5 년 비육우의 송아지 �, 태아를 공제목적에 추가

〈과수공제�>

�1�9�6�8 년 과수공제제도 시험실시 개시

�1�9�7�3 년 과수공제제도 본격실시 개시

밀감 �(온주밀감 �, 하밀감�)�, 임금 �, 포도 �, 배 �, 복숭아

�1�9�7�5 년 보험대상과수 추가 �(지정감율 �(팔삭 �, 뽕깡 �, 伊據相 �, 네블오렌지 �, 분당 �,

三寶相 �)�, 감 �, 밤의 �3 과수�)

�1�9�7�9 년 보험대상과수 추가 �(앵두 �, 자두 �, 비파 �, 매실 �, 자두 �, 파인애플 �(오끼나와

현�) 의 �5과수 �)

�1�9�9�3 년 보험대상 과수의 추가 �(키위 �, 지정감률의 추가�(淸見 �, 日向夏 �, 세미놀 �,

不知火 �, 河內曉相 �)

�1�9�9�5 년 보험대상 과수 추가 �(서양배 �)

�2�0�0�0 년 보험대상 과수 추가 �(유자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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〈원예시설공제〉

�1�9�7�4 년 원예시설공제 시험실시 개시

보험대상 �: 그린하우스 �, 부대시설 �(가온시설등�)�, 시설내에서 재배하는

농작물 �)

�1�9�7�9 년 원예시설공제 본격 실시 개시

�1�9�9�3 년 보험대상시설 추가 �(비가림시설 �)

〈전작물공제 �>

�1�9�5�8 년 보험제도의 조사 개시 �(대상작물 �: 콩 �, 菜種 �)

�1�9�6�1 년 전작물공제 시험조사 �(대상작물 �: 맥류 �, 고구마 �, 두류 �, 감채 �, 박하 �, 아

마 �, 菜種 �, 除뽀짧 �) �- �- �- �1�9�6�6 년까지 시험조사

�1�9�6�4 년 전작물공제 시험조사작물의 추가 �(사탕수수�)

�1�9�6�6 년 전작물공제 시험실시 계속 실시 �(대상작물 �: 고구마 �, 콩 �, 팔 �, 강남콩 �,

감채 �, 菜種 �)

�1�9�7�2 년 전작물공제제도검토회 설치

�1�9�7�3 년 전작물공제 실시를 위한 임시조치법 공포

�1�9�7�4 년 전작물공제 시험실시 개시 �(�1�9�7�8 년까지 계속 실시 �)

�1�9�7�8 년 전작물공제 본격실시를 위해 농업재해보상법을 개정

�1�9�7�9 년 전작물공제 본격 실시 개시

보험대상작물 �: 고구마 �, 콩 �, 팔 �, 강남콩 �, 감채 �, 사탕수수

공제�(지불대상사고 �) 사고 �: 풍수해 �, 한해 �, 냉해 �, 우박해 �, 기타 기상상

의 재해 �, 화재 �, 병충해 �, 鳥戰害 �) 에 의한 농작물의 감수

�1�9�8�1 년 보험대상작물 추가 �(호프 �, 차 �(일번차�)�)

�1�9�8�2 년 공제 �(보험 �) 목적의 확대 �(고구마 가공용�)

�1�9�8�5 년 공제 �(보험 �)목적의 확대 �(두류 �(大福類 �, 虎豆강남콩 �, 홍화강남콩 품종�)�)

�1�9�9�3 년 당도의 저하를 공제사고로 하는 개정 �(대상작물 �: 감채 �)

전상쇄방식 �(대두�) 의 도입

재해수입공제방식 �(차�) 의 도입



�9�0

비가림시설에서 재배되는 작물중 �, 전작물공제 대상작물을 인수할 수

있는 것으로 함

�1�9�9�9 년 당도의 저하를 공제사고로 하는 개정 �(대상작물 �: 사탕수수�)

�2�0�0�2 년 보험대상작물의 추가 �(스위트콘 �, 양파 �, 호박�)

�2�.�8�- 농업공제제도에서의 채소의 취급

�2�.�8�.�1�. 노지채소

�0 농업공제제도는 보험제도이기 때문에 농업공제제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

서는 채소도 아래의 조건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읍�.

�- 현재 �4품목 �(갑자 �, 스위트콘 �, 양파 �, 호박�) 이 대상품목임 �.

φ 인수 � 손해평가의 가능성

�o 파종과 수확의 적기가 한정되어 있는 위의 �4품목을 제외하고 �, 많은 야채

는 재파종이 용이하다는 점 �, 수확기간이 장기에 걸쳐 있다는 점�, 출하경로

가 다양하다는 점 등 때문에 엄청난 비용�(�c�o�s�O 이 소요됨과 아울러 �, 적정한

인수 �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 �.

�@ 공제요율의 산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축적

�o 피해율 �, 수확량�, 판매가격 등에 관한 기초자료 �(야채생산출하통계 �)를 원칙

으로 하여 �7개년에 걸쳐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일 것 �.

※ �7개년의 자료중 최고 �, 최저를 제외한 �5개년 자료를 이용 �, 계산

�@ 보험 모집단의 확보 가능성

�0 보험수요가 작은 품목은 보험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집단이 확보될

거‘ α �1 。-「 �Hλ �f�i�-�-

※ 모집단의 적정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조합별로 �3�0 농가 이

상이 가입해야 가능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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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�8�.�2�. 시설채소

�0 시설 내에서 재배하는 채소 �, 화훼 �, 분재류는 원예시설공제의 부대 �(附帶 �)로

서 공제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함 �.
�- 일반적으로 원예시설이 재해를 입은 때에는 시설내의 야채등도 손해를

입기 때문에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시설내농작물에 대

하여도 손해의 일부를 보전하고 있는 것임 �.

�- 단 �, 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원예시설공제의 부대보험으로 하고 있기 때문

에 그 평가액은 시설 본체의 재건축가액의 일정비율로 함 �(참고표 �2�-�3 참

조�)�.

�2�.�9�- 원예시설공제의 개요

�2�9�.�1�. 공제목적

�0 특정원예시설 �: 시설원예용 시설중 �, 온실 기타 그 내부에서 농작물을 재배

하기 위한 시설 및 비가림시설 등 기상상의 원인에 의해

농작물의 생육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

�0 부대시설 �: 난방시설 �, 관수시설 등

�0 시설내농작물

〈주〉부대시설 및 시설내농작물에 대해서는 조합이 공제목적으로 정하는 경

우에 가입할 수 있고 �, 특정원예시설과 병행하여 가입해야 함�.

�2�9�2�. 공제사고

�0 풍수해 �? 우박해 �, 폭설해 �, 기타 기상상의 원인 �(지진 및 분화 �(慣火 �)를 포함 �) 에

의한 재해 �, 화재 �, 파열 �, 폭발 �, 항공기의 추락 및 접촉 �, 항공기로부터의 물

체의 낙하 �, 차량 및 그 적재물의 충돌 및 접촉�, 병충해 및 조수해 �(鳥戰害 �)

�- 시설내농작물과 관련된 손해는 특정원예시설의 사고에 수반되지 않는 것

대상으로 됨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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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시설내농작물을 특정원예시설과 아울러 가입하는 경우�, 병충해를 공제사

업으로 하지 않는 방식이 있읍 �.

�2�9�3�. 가입

�0 원예시설공제에는 특정원예시설의 설치면적 �(유리온실은 �2배로 환산�) 의 합

계가 �2�a 를 밑돌지 않고 �5�a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등이 정하는

면적 �(가입면적 기준�) 이상의 특정원예시설을 소유하거나 �, 또는 관리하는

농업자로서 조합등의 구역내에 주소를 갖는 자가 가입할 수 있읍�.

�- 단 �, 가입할 때는 소유하는 특정원예시설의 전부를 신청할 필요가 있읍�.

。 원예시설공제에 있어서도 가축공제와 마찬가지로 총회 �(또는 의회�) 의 의결

에 따라 의무가입제를 취할 수 있읍 �.

�2�.�9�.�4�. 언수방식

�0 인수는 특정원예시설 �1동별로 함 �.
。 다음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는 병충해사고제외방식에 가입할

수 있읍 �. 그 경우 제외에 걸맞는 공제료가 할인됨 �.

사고제외기준

�(�1�) 특정원예시설의 설치면적 �(유리온실은 �2배로 환산�) 의 합계가 �5�a 를 밑돌지

않는 범위내에서 조합등이 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이며 �, 공제책임기간 개시

전 �3년간에 걸쳐 특정원예시설을 이용하여 시설원예를 운영한 경험을 가

질 것 �.

�(�2�) 병충해에 의한 손해방지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 정비되어 있으며 �,
그 방지를 적정하게 할 전망이 있을 것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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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9�3�. 책임기간

�1 년간입 �.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공제료의 지불을원칙적으로 조합등이�O

�2�9�.�6�. 공제금액

가입한 부대시설 또는 시설내농

조합등

범위내에

범위내에서

얻은 금액까지의

공제가액에 최저비율 �(�4�0�%�~�6�0�9�% 의

얻은 금액 에서 �8�0�9�6 를 곱해

특정원예시설 �1동 �(특정원예시설과 더불어

이
디램

「
�}�}�{

쐐

한

별

�-�-�1

청

행
낼

신

포
다

가

�-�-�-Õ\

가

마
한정
농

작
、
이

서

。

× �8�0�%공제가액공제금액× �4�O�~�6�0�9�%공제가액 �<�<

동일공제책임기간중에는 공제금이 지불되어도 공제금액은 감액되지 。 �1�- ← �l�i →
�1효조도

�(전액주의 �)�.

공제가액은 특정원예시설

。

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공제책임기간 개시시미
슷

※

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�, 시설내농작물에 대해서는 시설내농작물의 생산비

조합등이 설정함 �.를 감안하여

�2�9�.�7�. 공제료

가.공제료

일정년간�(원칙 �2�0 년간 �. 원예시설의 이

최장기간 �) 에서의 피해율을 기초로 하

범위내에서

× 공제료율

�@ 공제료율은 농림수산대신이 과거

상사고는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는

여 정한 공제료 표준율을 밑돌지

공제료 �= 공제금액

조합등이 설정함 �. 또 �,
。 �1 」�2�-
�/ 、λ �n �.위험단계별로 공제료율을 설정할 수

�3년마다 개정됨 �.

。 �L�F 느
�1효τ二

마찬가지로

일반적으로

농작물공제와

�@ 공제료표준율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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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�- 공제료에 대한 국고부담

국고는 공제료중에서 공제금액 �(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

고 있읍 �) 에 공제료표준율을 곱한 금액의

。

�1�/�2 을 부담함 �.

받아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손해인

�2�.�9�.�8�. 손해평가

손해평가는농가의손해발생통지를

정준칙에의해실시함�.
。

현지조사

들어 손해

조합등과 연합회는 공제사고가 발생한 때�, 원칙적으로 합동으로

를 실시하고�, 현지조사 종료후 각각의 손해평가회의 의견을

액을 인정함�.

�o

�2�A�9�. 공제금 �(보험금�)

공제가액의 �l�0�% 또는 �3만엔중의 어느 것특정원예시설 �1동별로 손해액이。

공제금액잔존물가액

� 배상금등

경우에 지불됨 �.

특정원예시설 �,부대시설

�= �( 또는 시설내농작물의

피해액의 합계

는하
고-

조
。
�-�E

공제금 지불액

공제가액

재보험방식과 연간초과�1동별 초과손해비율

�2가지 방식이 병용됨 �.

�2�A�1�0�. 책임분담

원예시설공제의 책임분담은

손해비율 재보험방식의

�0

나머

손해에

초과손해비율 쩨보험방식

특정원예시설별 공제금액중 �, 원칙적으로 조합등이 �1�0�% 를 분담하고 �,

지 �9�0�9�6 를 연합회의 보험에 付保하며 �, 연합회는 �3�0�9�6 를 초과하는

대응하는 책임부분의 �9�5�/�1�0�0 에 대하여 정부에 재보험함 �.

가 �- �1 동별
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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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조합등은 그 분담하는 책임을 �2�0�9�6 로 할 수 있읍 �.

나 �. 연간초과손해비율 쩨보험방식

�(가�) 에 덧붙여 �, 사업연도별로 연합회는 경과총보험금액의 통상표준피해율

을 초과하는 부분의 �9�5�/�1�0�9 에 대하여 정부에 재보험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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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예시설공제의 책임분담도 �(�3 단계제 �)�(참고 �)

초과손해비율 쩨보험방식�1 동별

�9�5�%
�%�-
연
합

�z
�-�-�4�-�-

�3�0�%

님-「정
합

연합회

�9�0�% 또는 �8�0

�t�=
。

�1�0�%또는�a�w。

연간 초과손해비율 쩨보험방식

연합회

�%

님-「정
�; ζ

�-�4�-

�A
�9�5�%합

�t�=
�1�r

동

연합회

�%

연합회
닙-「정�9�0�% 또는 �8�0�1�0�%또는�a�w。

�9�5�%

연
합
회
�%

연합회
님-「�z�1

。
�: ζ
-」�-�-

경과총보험금액×

통상표준피해율�(�q�)

�9�5�%합
�t�=
。

�B

동

연
합
회�9�0�% 또는 �8�0

〈주〉 �1�. 통상표준피해율은 연간초과손해비융재보험방식에서의 통상재해부분과 이상재해부분을 결정하

기 위한 기초가 되는 피해율임�.
�2�. 경과총보험금액은 사엽연도중에 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한 보험금액�(경과보험금액 �)

의 합계액이며 �, 다음과 같이 산정함
경과총보험금액 �= �Z�( 경과보험금액 �)

경과보험금액 �= 보험금액 �x �(사엽연도내에 경과한 공제책임기간�/�2�4�)
�(비고 �) �2 단계제의 책임분담

특정조합과 정부의 �2단계제로 실시하는 경우의 책임분담은 조합보유책임상당부분과 연합
회보유책임상당부분을 단순히 합한 부분이 특정조합의 보유책임이 되며 �, 나머지가 정부의
보유책임이 됨 �.

�1�0�%또는�%。



시설 구분 구분의 표준

유리온실I류 지붕 및 외벽의 주요부분이 유리로 만들어지고, 아울러 골격의

(목조) 주요 부분이 목재로 만듣어져 있는 시설

유리온실n류 지붕 및 외벽의 주요부분이 유리로 만듣어지고‘아울러 콜격의

(철골) 주요 부분이 鋼材 또는 알루미늄재료로 만듣어져 있는 시설
플래λ티하。λI근 주로 흘래〈틱필릅이 피복재로 사용되고‘아울러 골격의 주요 부)一

「 끼→-- �T�T

(목죽) 분이 목재 또는 대나무로 만등어져 있는 시설
플래스틱하우〈R류 주로 플래λ틱필큼이 피복재로 사용되고,아울러 골격의 주요 부

(파이고) 분이 파이고로 만들어져 있는 시설
주로 플래〈틱필릅이 피복재로 사용되고 아울러 골격의 주요 부1

흘래〈틱하우〈m류 분이 鋼材 또는 강재 및 파이고로 만듣어져 있는 시설중,플래λ

(철골下) 틱하우애류甲(철골中 軟) 및 래〈틱하우애류ζ(철골中
�|硬) 이 외 의 것

주로 플래〈틱필큼이 피복재로 사용되고,아울러 골격의 주요 부

흘 래/i~틱하우λW류甲 분이 단면계수 �1�3�1�c�m�1 이상의 鋼材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

(철골中 � 軟) 있는 시설중, 플래〈틱하우〈W류Z(철골中 � 硬) 및 플래/“틱하

우λV류(철골 上) 이외의 것
주로 플래λ틱필릅(耐風速 �5�o�m�s�(²è�, 과거의 최대순간풍속이

�5�o�m�s�a�l¹ÌÇx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에서의 과거의 최대순간풍속응

플 래/ζ력하우/X、IV류Z」
耐風速f直로 할 수 있다.) 이상 또는 耐雪加重 �5�O�k�g�/�m�2 이상의 강

도 갖는 시설이외의 시설에서는 경질필큼에 한한다.)이피복재
(철골中 � 硬)

로 사용되고,아울러 골격의 주요 부분이 단면계수 131c떠이상의
강재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듣어져 있는 시설중 플래〈틱하우〈

V류(철골 上) 이외의 것

다g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시설
�(�1�) 지붕 및 외벽의 주요 부분이 합성수지판으로 만들어져 있는

시설

플래스틱하우〈V류 �(�2�) 지붕 및 외벽의 주요 부분이 플래A틱필큼(나사고정된 경질

(철골上) 필큼에 한한다.)으로만듣어져 있는 시설중 耐風速 �5�O�m�/�s�(²è�,

과거의 최대순간풍속이 �5�O�m�/�s�a�l¹ÌÇx 지역에서는 해당지역에

서의 과거의 최대순간풍속g 耐風速順로 할 수 있다.) 이상
또는 耐雪加重 �5�O�k�g�/�m�2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

흘래스틱하우〈찌류
주로 지붕변만이 플래λ틱필틈에 의해 피복되어 있는 시설 및 그

(비가림 등) 전체 또는 주로 지붕면만이 통기성 을 갖는 피복재(寒冷妙,네E
등)으로 피복되어 있는 시설

�9�7

참고 �1�. 원예시설공제의 대상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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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�2�. 공제가액 � 공제료 � 공제금등의 계산예

�2�-�1�- 유리온실 �|�l 류에 가입한 사례

� 특정원예시설 �: 유리온실 �H류 �2�0�-�7 型 �(철골지붕형 �, 폭 �1�@�n�, 길이 �5아�I�l 의 �2連陳�)

� 면적 �: �m�o�o�n�f � 설치후의 경과년수 �: �1�0 년 이상 �1�1 년 미만
� 공제책임기간 �: �1 년 � 부보비율 �: �8�0�9�8 를 선택

�(�1�) 특정원예시설만을 가입한 경우

-
얘
「

분

-
가

구

-
혜

二그。μ
�n 「

�9�,�3�1�5�,�O�O�O 엔

공제금액 �7�,�4�5�2�m�O 엔

�8�,�7�1�8 엔공제료

농가부담 �4�,�3�5�9 엔

재해시에 지불되는 공제금

全 握

�5�0�9�6 피 해

비고

�1�,�6�3�0 엔 �(유리온실 �H 류 �2�0�-�7 型의 �m�2당 재건축가액 �)

× �1�,�m�o�r�n�2 〉〈 �5�0�9�8�( 유리온실 �H 류의 �1�0 년이상 �1�1 년 미만의

시가현유율 �)�= �9�,�3�l�5�,�O�O�O 엔

�9�3�1�5�,�O�O�O 엔 × �0�.�8�=�7�,�4�5�2�,�O�O�O 엔

�7�,�4�5�2 ρ �O�O 엔〉〈 �0�.�1�1�7�%�( 유리온실 �R 류의 「기타 원예시설공

제」 �(시설내농작물의 가입 無�) 의 기준공제료율 �)

�= �8 �7�1�8 엔

�8�,�7�1�8 엔× �1β �(국고부담비율 �) �= �4�,�3�5�9 엔

�8�,�7�1�8 엔 �- �4�,�3�5�9 엔 �= �4�,�3�5�9 엔

때
미

래그�D해
�9�3�1�5�m�O 엔× �5�0�%�( 손해비율 �) × �0�.�8�= �3�,�7�2�6 ρ�O�O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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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(�2�) 특정원예시설과 시설내농작물의 두가지 모두 가입한 경우

구분 �| 금액 �| 비고
공제가액 �l �m�5�4�0�0�0 엔 �|�@ 특정원예시설

�(�1�) 과 동일 �= �9�3�1�5�,�O�O�O 엔
�@시설내농작물 �(과채를 재배�) �|

�1�8�,�6�3�0�,�O�O�O 엔 �(특정원예시설의 재건축가액 �1�8�,�6�3�0 엔
× �l�,�O�O�O�m�2 �x �8�8�%�( 특정원예시설의 �m�2당 재건축가액

�1�8�,�O�O�O 엔 �~ �1�9�,�O�O�O엔의 시설내농작물 �(과채류�)의

가액산정율 �)�=�1�,�6�3�9�,�O�O�O 엔 �(천엔 미만은 절사 �)

계 �(�@�+�@�) �1�0�,�9�5�4�,�O�O�O엔

공제 금액 �| �8�,�7�6�3�,�O�O�O 엔 �| �1�0�,�9�5�4�0�0�0 엔 �x �O �8 �: �8�,�7�6�3�,�O�O�O 엔 �( 천엔 미만 절사 �)

공 제 료 �l �2�5�,�0�6�2 엔 �|�8�,�7�6�3�,�O�O�O 엔 �x �0�.�2�8�6�%�( 유리온실 �H류의 「시설내농작물

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원예시설공제」 �(사고제외 이외

의 방식 �) 의 기준공제료율 �) �: �2�5�,�0�6�2 엔

농가부담 �| �1�2�,�5�3�1 엔 �|�2�5�,�0�6�2 엔 × �1�/�2 �= �1�2�,�5�3�l 엔

�| �|�2�5�,�0�6�2 엔 �- �1�2�,�5�3�1 엔 �= �1�2�,�5�3�1 엔

그 �(생육일 �(생육기간�4�0 일 �) 에 활착후 �4�0 일째에 피해발생의
재해시에 지불되는 공제 �n

경우 �)

握 �l �8�,�7�6�3�,�O�O�O 엔 �|특정원예시설 �, 시설내농작물 모두 全慣인 경우

공제금 �: 공제금액

�5�0�% 피해 �| �4�,�3�3�8입�1�m�0 엔 �|�@ 시설분
�(�1�) 과 동일 �= �3�,�7�2�6�,�O�O�O 엔

￠ 농작물분
�1�,�6�3�9�,�O�O�O 엔 × �(�3�0�%�+�7�0�% × �4�0�( 생육경 과일수 �) �/ �4�0�( 표준

생육일수 �)�) × �5�0�9�6�( 손해정도비율 �) × �1�0�0�9�6�( 재배 비

율 �) × �1�0�0�9�6�( 조정비율 �) × �0�.�8 �= �6�5�5�,�6�0�0 엔

계 �(�@�+�@�) �4�,�3�8�1�,�6�0�0엔



�1�0�0

�2�-�2�. 플래스틱하우스 �l�l 류에 가입한 사례

� 특정원예시설 �: 플래스틱하우스 �H류 �4�0�1 型 �(파이프하우스 �, 폭 �5�m�, 길이
�5�@�I�1 의 �4連陳 �)

� 면적 �: �1�,�O�O�O�m�2 설치후의 경과년수 �: �2 년 이상 �3년 미만
� 피복재 �: 일반농용비닐 �0�.�1�5�m�m 의 두께 � 피복경과년수 �: �1 년 미만
� 공제책임기간 �: �1 년 � 부보비율 �: �8�0�% 를 선택

-
애
「

분
-
가

구
�}

꿰
허

금액

�(�1�) 특정원예시설만을 가입한 경우

비고
�1�3�4�6�,�O�O�O 엔 �|�@ 피복재 이외의 특정원예시설의 가액

�1�,�5�0�0 엔 �(플래스틱하우스 �H 류 �4�0�-�1 型의 �m�?당 재건축

가액 �) × �1�,�O�O�O�m�z �x �6�8�%�( 플래스틱하우스 �H 류의 �2년

이상 �3년 미만의 시가현유율 �) �= �1�,�0�2�0�,�O�O�O 엔
�@피복재의 가액

�1�9�8 엔 �(피복재 �(일반농용비닐 �0�.�1�5�m�m�) 의 �m�a당 재취득가

액�) �x �1�,�O�O�O�h × �l�.�6�5�( 플래스틱하우스 �R 류 �4�0�-�1 형의

�4연동의 피복면적산정계수 �) × �1�0�0�%�( 피복재 �(일반농

용비닐 �) 의 피복경과년수 �1년 미만의 피복경과비

율 �) �: �3�2�6�,�O�O�O 엔 �(천엔 미만 절사 �)

계 �(�@�+�@�) �1�,�3�4�6�,�O�O�O엔

�1�m�6�,�O�O�O 엔 �1�1�,�3�4�6�,�O�O�O 엔 × �0�.�8 �= �1�,�0�7�6�,�O�O�O 엔 �(천엔 미만 절사 �)

�4�5�,�1�0�5 엔 �)�1�,�0�7�6�,�O�O�O 엔× �4�1�9�2�%�( 플래스틱하우스 �H 류의 「기타 원

예시설공제」 �(시설내농작물의 가입 無 �) 의 기준공

제료율 �) �= �4�5�,�1�0�5 엔
�2�2�,�5�5�3 엔 �|�4�5�,�1�0�5 엔 × �1�/�2�( 국고부담비율 �) �= �2�2�,�5�5�3 엔

�4�5�7�1�0�5 엔 �- �2�2�,�5�5�2 엔 �: �2�2�,�5�5�3 엔

재해시에 지불되는 공제금 공제책임개시후 �5�0 일째에 피해발생한 경우

공제금액

공제료

농가부담

握

�5�0�% 피해 �1�,�0�7�6�,�O�O�O 엔

�5�3�8�,�4�0�0 엔

공제금 �: 공제금액
�@피복재 이외의 특정원예시설

�1�,�0�2�0�,�O�O�O 엔 × �5�0�9�6�( 손해비율 �) × �0�.�8 �= �4�0�8�,�O�O�O 엔

�@피복재
�3�2�6�,�O�O�O 엔 × �5�0�9�% 손해비율 �) × �(�1�0�0�9�6 �- �0�%�( 자연소모

비율�)�) × �0�.�8 �= �1�3�0�,�4�0�0 엔

계 �(�@�+ ￠ �) �5�3�8�,�4�0�0 엔



�l�O�l

�(�2�) 특정원예시설과 시설내농작물의 두가지 모두를 가입한 경우

구분�( 금액 �| 비고

공제가액�( �2�,�6�9�5�,�O�O�O 엔 �{�@특정원예시설

�(�1�) 과 통일 �: �1�3�4�6�,�O�O�O 엔

�@시설내농작물 �(화훼를 재배�)

�I�,�8�2�6�,�O�O�O 엔 �(피복재이외의 특정원예시설의 재건축

가액 �1�,�5�0�0 엔 × �1�,�O�O�O�m�2 �+ 피복재의 재취득가액 �1�9�8 엔

�x �1�,�O�O�O�m�2 �x �1�6�5�) × �7�3�9�%�( 특정원예시설의 �m�2당 재

건축가액 �1�,�7�0�0 엔 �~�2�,�O�O�O 엔의 시설내농작물 �(화훼류 �)

의 가액 산정율 �) �=�1�3�4�9�,�O�O�O 엔

계 �(�@�+�@�) �2�,�6�9�5�,�0�% 엔 �(천엔 미만 절사 �)

공제금액 �| �2�,�1�5�6�,�O�O�O 엔 �l�2�,�6�9�5�,�O�O�O 엔 �x �0�.�8 �= �2�,�1�5�6�,�O�O�O 엔 �(천엔 미만 절사 �)

공 제 료 �l �l�O�7�,�4�5�5 엔 �|�2�,�1�5�6�,�O�O�O 엔 �x �4�9�8�4�%�( 플래스틱하우스 �H 류의 「시설내농

작물을 공제목적으로 하는 원예시설공제」 �(사고제

외이외의 방식�)의 기준공제료율 �) �: �1�0�7�,�4�5�5 엔

농가부담 �( �5�3�,�7�2�8 엔 �|�1�0�7�,�4�5�5 엔 × �1�/�2 �: �5�3�,�7�2�7 엔

�1�0�7�,�4�5�5 엔 �- �5�3�,�7�2�7 엔 �= �5�3�,�7�2�8 엔

그 �(생육일 �(생육기간�4�0 일 �) 에 활착후 �4�0 일째 �(공제책 임기간
재해시에 지불되는 공제 �n

개시후 �5�0 일 �) 에 피해발생한 경우 �)

全 慣 �| �2�,�1�5�6�m 엔 �|특정원예시설 �, 시설내농작물 모두 全慣인 경우

공제금 �= 공제금액
�5�0�% 피해 �l �1�,�0�7�8�,�O�O�O 엔 �|�@ 시설분

�(�1�) 과 통일 �= �5�3�8�,�O�O�O 엔

�@ 농작물분
�1�3�4�9�,�O�O�O 엔 × �(�3�0�% �+ �7�0�9�% × �4�0�( 생육경과일수 �) �/ �4�0
�(표준생육일수�)�) × �5�0�9�%�( 손해정도비율 �) × �1�0�0�9�6�( 재배

비율 �) × �1�0�0�%�( 조정비율 �) × �0�.�8 �= �5�3�9�,�6�0�0 엔

계 �(�@�+�@�) �1�,�0�7�8�,�O�O�O엔



�~�~�~작물구분재건축가�~�~ÇX
구윈nf당 ＼＼＼

�2 �3
~＼
작불구분재건축가액~~의

구원띠당 �~�~
�2 �3

엔 엔

이상 미만 �% �% �% 이상 미만 �% �% �%
�3�0�0 �~ �4�0�0 �3�0�0 �1�0�9�2 �1�3�0�7 �l�2�,�O�O�O �~ �1�3�,�O�O�O �3�.�6 �1�3�.�O �1�6�2

�4�0�0 �~ �5�0�0 �2�8�.�O �1�0�1�9 �1�2�2�.�1 �1�3�,ÅÐ�O �~ �l�4�,�O�O�O �3�.�3 �1�2�0 �1�5�0

�5�0�0 �~ �%�O �2�6�4 �9�6�0 �1�1�5�3 �1�4�,�O�O�O �~ �1�5�,�O�O�O �3�.�1 �1�1�.�2 �1�3�.�9

�6�0�0 �~ �l�,�1�0�0 �2�2�9 �8�3�.�2 �1�0�0�.�4 �1�5�,�O�O�O �~ �1�6�,�O�O�O �2�.�9 �1�0�5 �1�3�.�O

�1�,�1�0�0 �~ �1�,�4�0�0 �1�9�.�8 �7�1�9 �8�7�.�3 �1�6�,�O�O�O �~ �1�7�,�O�O�O �2�.�7 �9�.�8 �1�2�2

�1�,�4�0�0 �~ �1�,�7�0�0 �1�8�.�1 �6�5�6 �7�9�9 �1�7�,�O�O�O �~ �1�8�,�O�O�O �2�.�6 �9�.�3 �I�1�.�5
�1 �,�7�0�0 �~ �2�,�O�O�O �1�6�7 �6�0�4 �7�3�9 �1�8�,�O�O�O �~ �1�9�,�O�O�O �2�.�4 �8�.�8 �1�0�9

�2�,�O�O�O �~ �2�,�5�0�0 �1�5�.�1 �5�4�6 �6�7�2 �1�9�,�m�O �~ �2�0�,�O�O�O �3�?�/�i �8�.�3 �4�m
�2�,�5�0�0 �~ �3�,�O�O�O �1�3�.�5 �4�8�7 �6�0�.�4 �2�0�,�O�O�O �~ �2�1�,�O�O�O �2�.�2 �7�.�9 �9�.�9

�3�,�O�O�O �~ �4�,�O�O�O �1�1�.�6 �4�1�.�7 �5�2�1 �2�1�,�O�O�O �~ �2�2�,�O�O�O �2�.�1 �7�.�5 �9�.�4

�4�,�O�O�O �~ �5�,�O�O�O �9�.�6 �3�4�3 �4�3�5 �2�2�,�m�O �~ �2�3�,�O�O�O �2�.�O �7�.�2 �9�.�O

�5�,�O�O�O �~ �6�,�G�O�O �8�.�6 �2�8�4 �3�6�7 �2�3�,�O�O�O �~ �2�4�,�O�O�O �l�.�9 �6�.�9 �8�.�6

�6�,�O�O�O �~ �7�,�O�O�O �6�.�9 �2�4�9 �3�1�.�1 �2�4�,ÅÐ�O �~ �2�5�,�O�O�O �1�.�8 �6�.�6 �8�2

�7�,�O�O�O �~ �8�,�O�O�O �6�.�O �2�1�6 �2�6�9 �2�5�,Å`�O �~ �2�6�,�O�O�O �1�.�8 �6�.�4 �7�.�9

�8�,�O�O�O �~ �9�,�O�O�O �5�3 �1�9�1 �2�3�8 �2�6�,�O�O�O �~ �2�7�,�O�O�O �1�.�7 �6�.�1 �7�.�6

�9�,�O�O�O �~ �1�0�,�O�O�O �4�.�7 �1�7�.�l �2�1�3 �2�7�,�O�O�O �~ �2�8�,�O�O�O �1�.�6 �5�.�9 �7�.�3
�1�0�,�0�(�R �~ �1�1�,�O�O�O �4�.�3 �1�5�4 �l�9�.�2 �2�8�,�O�O�O �~ �2�9�,�O�O�O �1�.�6 �5�.�7 �7�.�l
�1�1�,�O�O�O �~ �1�2�,�O�O�O �3�.�9 �1�4�1 �1�7�.�6 �2�9�,�O�O�O �~ �3�0�,�O�O�O �1�.�5 �5�.�5 �6�.�8

�1�0�2

�2�-�3�. 시설내농작물가액산정률표

주 �:�1�. 작물구분 �1은 엽채류에 속하는 작물 및 이와 같은 정도의 생산비를

요하는 작물 �(과채류 및 화훼류에 속하는 작물을 제외 �.�)

�2�. 작물구분�2는 과채류에 속하는 작물 및 이와 같은 정도의 생산비를

요하는 작물 �( 엽채류 및 화훼류에 속하는 작물을 제외 �.�)
�3�. 작물구분 �3은 화훼류에 속하는 작물 및 이와 같은 정도의 생산비

요하는 작물 �(엽채류 및 과채류에 속하는 작물을 제외 �.�)

�(비고 �) 연합회 또는 특정조합은 해당 연합회의 구역내 또는 해당 특정조합

의 구역내의 시설내농작물의 재배실태에 대응하여 시설내농작물의

종류별로 시설내농작물가액 산정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읍 �.



�I�O�3

�2�1�0�. 보험대상작목 확대 과정

�2�.�1�0�.�1�. 충분한 기초조사

。 작목에 따라 상이하나 보험 실시에 앞서 충분한 기초조사 실시

�- 전작물공제는 본격 실시를 위한 준비작업을 �2�0 여년간 추진

�2�.�1�0�2�. 일정기간의 시범사업

�0 전국적인 본사업에 앞서 �3�~�5 년간의 시범사업 실시

�2�1�0�3�. 단계별 작목 확대

�0 연차별로 보험대상작목을 확대

�M�O�A�-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도

�O 재해수입공제방식의 도입

�- 차의 경우 �1�9�9�3 년부터 재해수입공제방식을 도입

�- 밀의 경우 재해수입공제방식 시험실시 �(�2�0�0�1 년산부터 적용�)

�0 타 작목에 대한 수입보험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실시

�- 농림수산성 소속의 농림수산정책연구소에서 각국의 사례 검토

�0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수정 � 보완

�- 농림수산성은 �2�0�0�1�.�l�2 �~ �2�0�0�2�1�2 �1년간 농업재해보상제도검토회를 구

성�운영

�- �1�9�9�9 년 「식료 � 농업 � 농촌기본법」의 제정과 함께 새로운 농정 방향이 제

시됨에 따라 �, 농업재해보상제도도 새로운 농정방향인 농업경영에서의 경영

마인드의 양성�, 제도의 효율적 �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될

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지역의 영농실태와 농가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

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농업재해보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�.



�1�0�4

�- 주요 내용

자기책임부담비율의 농가 선택 기회의 확대 �(농작물공제 �)

인수방식 �(필지 �, 반상쇄 �, 전상쇄 �)의 농가 선택 기회의 확대 �(농작물공제 �)

맥류 재해수입공제방식에서의 품종 및 재배방법 등의 구분에 따른 보

험료율의 차등화 �(농작물공제 �)

당연가입제의 찬반에 대한 논의는 계속 검토 �(농작물공제 �)

조합구역을 초월한 요율의 설정 �(가축공제 �)

공제목적의 추가 필요 �(젖소의 송아지 �, 태아�)�( 가축공제 �)

재해수입공제방식의 지역 지정의 폐지�(과수공제 �, 전작물공제 �, 원예시설

공제�)

과수원 단위 가입방식의 도입 필요 �(과수공제 �)

철거비용을 보험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�(원예시설공제 �)

금후의 과제

�@ 여건변화 �(고령화 �, 전업농 부족 등�) 에 따른 손해평가 방법 검토

�@ 경영안정대책과의 관계 정립

�@ 농업공제단체의 사업 운영

�@ 가입농가 상호간의 비형평성의 시정



사항별 �1�9�8�5 �l�9�9�0 �1�9�9�5 �1�9�9�9 �2�0�0�0 �2�0�0�1 �2�0�0�2 �2�0�0�3

(항)농립수산성 �4 �4 �4 �4 �4 �4 �4 �4

(항)농업보험비 �I�S�7�,Å˜�8 �1�3�8�n�2�9 �1�5�5�,�3�3�2 �1�3�8�,�1�5�2 �1�3ÿá�5�9�3 �1�3�l�2�9�2 �1�3�0�,�9�1�9 �1Ç‰�,�%�7

(1)단체시무비부김금및보조금 �5�4�,�7�1�4 �5�5�,�1�% �5�5�,�1�0�4 �5�4�,�8�1�0 �5�4�,�8�2�2 �5�4�1�4�4 �5�4�5�7�8 �5�3�,�9�1�5

사무비부담금 �5�4�,�1�4�1 �5�4�,�1�4�1 �5�4�,�1�4�1 �5�4�,�1�4�1 �5�3�,�8�4�1 �5�3�,�5�4�1 �5�1�2�4�1 �5�Z�9�4�1

특별시무비보조금 �5�7�3 �m�% �%�3 �6�6�9 �6�8�1 �6�1�3 4η 243

운영기반강화대책비보조금 �x�m �5�% �8�6�0 �·�1

Q)재보험특별회계로이월 �l�m�,�8�3�3 �8�2�,�8�3�9 �9�}�,�4�2�2 �8�Z�6�8�9 �7�8�,�6�2�0 �7�6�3�4�8 �7�t�3�4�1 �6�8�,�6�9�2

(그중 공제료국고부담금등) �l�O�1�,�2�6�1 �8�1�}�4�5�9 �9�1�,�9�8�3 �8�1�,�1�7�3 �À�2�1�6 �7�5�,°€�)�6 �7�5�,�0�3�5 �6�6�,�3�9�1

기금계정으로 이월 �y�m �1�m

농업계정으로 이월 �6�7�,�3�9�7 �4�7�,�0�% �4�Z�4�2�5 �3�8�,�8�9�0 �3�6�,�7�3�1 �3�5�,�3�6�1 �3�5�,�2�0�1 �2�8�,�4�2�6

(공제료국고부담금) �6�6�,�1�1�3 �4�6�,�3�6�7 �4�1�,�7�4�0 �3�8�,�4�1�6 �3�6�,�4�% �3�5�,�0�7�1 �3�4�,�9�2�4 �2�8�,�2�0�1

샤π얘과 �4�6�,�2�0�5 �3�1�2�4�9 �3�I�m�5 �2�8�,�1�8�8 �2�5�3�% �2�4�2�2�0 �2�3�,�1�2�8 �1�6�,�0�5�1

�n�U �1�1�,�7�2�6 �9�,�0�% �5�,�1�m �5ÉÜ�9 �i�8�I�9 �5�1�0�9 �t�1�7�1 �a�5�1�1�-�1

전작물 �6�,�3�8�8 �5�,�0�8�7 �5�,�4�% �4�,�·�1 �4�9�4�5 �5�,�1�2�3 �5�,�%�7 �5�m�9

(수도병충해방지보조금) �1�,�g�4 �7�n �6�8�5 �4�7�4 �3�3�1 �2�9�0 �·�7 �2�2�5

가축계정으로 이월 �2�6�,�3�6�7 �2�8�,�1�7�1 �3�9�,�6�8�9 �3�l�f�@�2 �3�Z�3�2�5 �3�2�n�2�0 �3�Z�1�2�5 �3�Z�O�O�2

(공제료국고부감금) �2�5�,�%�4 �2�7�,Å˜�7 �3�8�,�8�3�3 �3�2�7�8�8 �3�1�,�5�0�2 �3�1�2�1�5 �3�1�,�3�5�4 �3�1�2�4�8

(가축공제손해방지사업교부금) �%�3 �7�0�4 �8�5�6 �8�9�4 �8�2�2 �8�0�4 η1 754

괴수계정으로 이월 �5�,�3�2�6 �3�,�6�8�9 �5�,�7�0�1 �4�%�6 �4�5�8�8 �4�,�1�7�1 �4�C¿��3 �3�,�9�3�1

원예시설계정으로 이월 �Z�1�7�0 �2�3�1�6 �4�,�1�6�9 �3�,�7�3�4 �3�,�5�7�3 �3�,�6�5�4 �3�,�6�2�6 ”μm

업무계정으로 이월 �I�m�2 �1�2�8�0 �1�,�4�3�9 �I�,�5�I�6 �1�,µL�3 �1�,�3�4�2 �1�,�X�)�6 �1�,�3�2�2

(3)지불재원부족금차입금이자이월 �t�%�% �6�5�4 �1�5�2

(항)농업경영대책비 허O �3�5 �2�1 �1�4 �1�2 �1�6 �1�3

합계(마 �1�5�7�,�6�0�1 �1�3�8¿� �1�5�5�,�3�5�8 �1�3�8�,�1�7�0 �1�3�3�,�6�1�0 �1�3�1�3�1�3 �1�3�0�,�%�6 �1�2�Z�6�1�1

공공사업비 �1�,Å|�6�,�3�3�7 �1�,�0�2�4�,ÁÄ�7 �1�,�4�6�1�,�m �I�M�6�,�2�2�0 �1�3�5�1�,�·�2 �1�3�3�5�3�1�2�5 �1�,�1�4�9�,�À�7 �1�,�%�%�,�8�1�3

비공공사업비 �B �1�$�7�6�j�3�1�3 �1�,Å˜�4�9�4�9 �1�,�6�2�0�,�m�4 �1�,�6�3�3�,�%�3 �1�,�6�4�R�m�7 �1�,Åì�6�2�5�4 �1�,�6�7�l�m�2 �1�,�6�6�3�,�2�4�2

농림수산예산(일반회깨 합계 �C �2�9�4�2�6�4�9 �Z�%�,�4�3�5 �3�,�C�@�1�,�7�2�5 �2�9�7�9�,�2�8�3 �30	�±�}�3�9�7�9 �Z�9�8�1�3�7�8 �Z�8�2�2�% �2�j�6�Z�O�5�5

찌B �(�%�) �8�.�4 �9�3 �9�.�6 �8�.�5 �8�1 �8�.�O �7�8 �7�.�4

ÉÜ�C �(�%�) �5�.�4 �5�,�5 �5�.�O �4�6 �4�.�5 �4�4 �4�.�6 �4�4

�1�0�5

�2�.�1�1�. 농업공제관계여 �| 산의 추이

�0 농업공제관계예산총액은 인수실적등을 반영하여 최근 감소추세임 �.

�o 농엽공제관계예산의 추이 �( 백만엔 �)



�1�0�6

�3�. 이탈리아

�3�.�1�. 국가연대기금 �(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l �S�o�l�i�d�a�r�i�t�y �F�u�n�d�, �F�S�N�) 에 의 한

쩨해지원

�O �1�9�7�0년 법률로 �F�S�N 을 설치하였으며 다읍 사항을 목적으로 함 �.

�-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사후 보상지원

�-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이전에 집단적 조치로 적극 대비와 보험 지원

�O 다읍의 세가지 메커니즘으로 구성됨 �.
�- 보상

� 재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증명되어 피해지역으로 규정되

면 농림정책부 �M�i�n�i�s�t�I�y �o�f �A�g�I�i�c�u�1�t�u�r�a�l �a�n�d �F�o�r�e�s�t�I γ �P이�i�c�y�) 가 재해지역으로

선포

�3�5�% 이상 피해를 본 농가에 자금 융자 지원 등

�- 적극적 대비

� 서리피해 방지를 위한 선풍기 혹은 우박구름을 없애는 폭발용 로켓 등

을 사용하여 기상재해에 대비

�-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지원

�O �1�9�8�1년 이후 �F�S�N 에서 지원한 금액은 총 �7�2 억 유로에 달함 �-

�- 그 중 �7�2�% 이상이 보상에 쓰였고 �2�8�% 정도는 보험지원에 지

�- �1�9�9�0 년까지 보상지출이 증가하여 �1�9�9�0 년 �5 억 �2�,�2�0�0 만 유로에 달하였으며

이후 감소하는 경향

보험지원 역시 �1�9�9�0 년까지 증가하여 �1 억 �5�,�5�0�0 만 유로에 달한 이후 현재까

지 �1 억 �3�0�0 만 유로 정도에서 정체하고 있읍 �.

�O �2�0�0�0 년 이후 �F�S�N 을 개편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에 있읍 �.



�i�O�7

�- 복합재해 대책 �, 국가에 의한 재보험기금 도입 �, 상호지원기금에 의한 지원
�t�=
τ�5�-

보상제도에서의 변화

�- 축산 �, 양봉농가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키나 전체적으로 보상규모는 점차

줄여나감 �.

�O

지원저 �l�3�.�2�. 재해보험

�3�.�2�.�1�. 개황

가입형태 �: 임의가입

�- 필지별 가입 �, 작물별 가입이 모두 가능

�- 그러나 �2�0�0�4 년부터는 필지내 모든 농작물 가입으로

재해시 수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는 별로 없어서

�O

해
�n보하

」

처
。

그
끄

예
으

되
�E

사
。

-
공
궤
에

변
를

체수
�l

추정지원하며

。 。 �J 。�- η �-

정부는 추정 보험비용�(�e�s�t�i�m�a�t�e�d �c�o�s�t �o�f �i�m�u�r�a�n�c�e�) 의 �5�0�9�6 를

보험비용은 다읍과 같이 산출함

�- 추정 보험 비용 �= 보험가입금 �(�i�n�s�u�r�e�d �c�a�p�i�t�a�1�) ×

�O

�O

기 여 파라미 터 �(�c�o�n�t�r�i�b�u�t�i�o�n

�p�a�r�a�m�e�t�e�r�) ÷ �1�0�0

�- 기여 파라미터는 농림정책부가 지난 �5년간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�,

모든 재해와 작물에 대하여 지역별로 과거의 기여 파라미터 �, 총 보험료 �,

보험가입금 �, 지급 보험금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산출함 �.



농가부담 보험료의 산정 방식 사례

귀디졸라 자치구 사례 �: �2�0�0�3 년도 키위에 대한

가정계산

표 �4�-�3�.

롬바르디아 만토바 지역의

우박재해보험의 경우

�1�0�8

구분

�2�1�0�,�O�O�O 유로보험가입금

기여 파라미터 �4�.�7

보험료율 �5�2�%

�2�1�0�,�O�O�O × �4�.�7 ÷ �l�O�O�:�9�,�8�7�0보험비용추정

국가보조 �9�,�8�7�0 × �5�0�9�%�:�4�9�3�5

�2�1�0�,�O�O�O × �5�2�% �= �1�0�9�2�0

�1�0�,�9�2�0�4�9�3�5�=�5�,�9�8�5

보험료

농가부담 보험료

해마다 민간 보험회사와 농민단체 �(�C�o�m�o�r�z�i �d�i �d�i�f�e�s�a�) 사이에서의 협상에

따라 보험에 관한 조건들이 설정됨 �.
�- 협상에서 결정되는 사항들

적용 대상작물

대상 재해 적용지역

보험료율

적용조건 �(�t�e�r�m�s �o�f �c�o�n�d�i�t�i�o�n�) 등

�- 보험료율은 파라미터에 따라 산출되어 이를 근거로 설정하므로 협상과정

이 어렵지는 않읍 �.
�O 보험료 할인 �, 할증제도는 없읍�.

손해평가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며

되어 있읍 �.
�- 평가결과에 대해서 농민들이 반드시 만족하지는 않읍 �.

�O 시설하우스에 대한 보험가입이 허용되고 있읍 �.

�- 하우스와 하우스 내 작물에 대하여 별도로 가입이 가능

�- 하우스 내 작물에 대한 보험료율은 동일한 노지작물에 대한 보험료율과

는다름 �.

�2、강二�-�4�- �-�1손해평가인은 보험회사에

�O

。



�1�0�9

�3�2�2�. 문제점

�O 보험가입의 저조

�- 보험에 가입한 생산액은 �3�0�~�3�5 억 유로 정도로 전국 채소 생산액의 �1�2�%

정도에 불과함 �.

�O 이에 따라

�- 보험운영비 증가

�- 역선택의 문제 발생

�-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의지 약화

�3�2�3�.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

�O 재보험기금 도입의 목적

�- 역선택을 막아 농업보험의 여건 개선

�- 가입자 확대

�- 새로운 보험상품의 도입 촉진

�- 사후 지원에서 사전 지원으로 국가지원방식의 개편

�O 연혁

�- �m�o�o�n�-�2�3 농업부 산하기관인 �I�S�M�E�A�L 뀌 재보험 � 재정서비스부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

�a�n�d �F�i�n�a�n�c�i�a�l �S�e�I�v�i�c�e �D�e�p�a�I�t�m�e�n�t�) 를 설치 �, 재보험기금을 도입

�- �2�0�0�2�. �8�. �8 �2�0�0�2 년부터 �1천만 유로를 해마다 출연하여 기금으로 조성하기

로 함 �.

�- �2�0�0�3�. �2�. �7 �2�0�0�3 년도 재보험기금의 가이드라인 고시

�- 이탈리아 국내에서는 절차를 다 거쳤으며 유럽연합 의회에서의 심의와

통과절차만을 남겨 두고 있어서 �2�0�9�4 년부터 적용될 전망임 �.

�O 대상재해의 적용방법을 두 가지로 나눔 �.
�- 법정 재 해 �(�1�l�a�m�e�d �p�e�r�i�l�s�)

�- 복합재해 �(�m�u�l�t�i�p�l�e �p�e�r�i�l�s�)

�O 법정재해에 대한 재보험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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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우박 �, 서리 �, 강풍으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

�- 손실률에 따라 보험금 지급 주체가 달라짐

�. 손실률 �9�0�9�6 까지는 �(민간�)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

�. 손실률 �9�0�9�6 이상 �1�6�0�9�% 까지는 국가재보험기금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F�u�n�d�) 에서 지

二그
닙

�. 손해율이 �1�6�0�% 가 넘는 거대재해의 경우에는 �(민간�)보험회사에 재보험

들어서 지급

�- �1�6�0�9�6�7�} 넘는 재해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차례 �(�1�9�9�8 년도 �) 있었으므로

재보험은 국가가 모두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�.
※ 손실률 �(�l�o�s�s �r�a�t�i�o�) �= 지불보험금 ÷ 총보험료 수입�(순보험료 �+ 운영비 �)

�O 복합재해에 대한 재보험

�- 각 농가는 작물별로 보험가입

�- 손실 발생시 피해액의 �3�0�% 공제 �(�d�e�d�u�c�t�i�b�l�e�, 즉 농가가 부담 �) 후 초과 손실

중 �2�0�% 까지는 민간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
二그
닙

�O 국가재보험기금의 수입원은 국가가 해마다 출연하는 �1천만 유로와 재보

험료 수입으로 충당

�- 현재 �I�S�M�E�A 가 관리하고 있으나 곧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될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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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. 스페언

�4�.�1�. 연혁

�O 스페인의 농업보험은 �1�9�7�8 년 법률로 “종합농업보험체계 �(�C�o�m�b�i�n�e�d

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S�y�s�t�e�m�) ”가 만들어지면서 비롯됨

�O 해마다 국가는 농업보험계획 �(연차농업보험계획 �)을 수립하도록 규정

�- 보험대상 작물과 대상재해�, 국가예산상의 지원규모 등이 설정됨 �.

�4�.�2�. 보험의 개요

。 보험대상 �: 농작물 �, 가축 �, 수산물 �, 산림생산물

�O 대상재해

�- 농작물 �: 서리 �, 화재 �, 홍수 �, 강우 �, 우박 �, 가뭄 �, 허리케인 �, 열풍 �(�h�o�t �w�i�n�d�)�, 기

타 기상재해

�- 가축 �: 사망 �, 강제도축 �, 기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기능장애

�- 어장 내 물고기 �: 기상재해 �, 사고 �,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손실

�O 가입형태 �: 보험가입의 형태는 자발성에 입각한 임의가입

�O 가입방법 �: 같은 종류의 작물을 심은 모든 필지를 가입

�O 보험금 지급시기 �: 수확 후 �6�0 일 이내 혹은 계약만료시

�4�.�3�. 보험의 종류

�0 본사업 분야 �(�v�i�a�b�l�e �1�i�n�e�s�) �: 위험의 유형 �, 기술적 분석 �, 재정부담 등의 변에

서 간단하게 취급할 수 있는 분야

。 시범사업 분야 �(�e�x�p�e�r�i�m�e�n�t�a�l�l�i�n�e�s�) �: 위혐의 유형 �, 기술적 분석 �, 재정부담 등

의 변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과 더 많은 재보험이 필요한 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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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상품

표 �4�-�4�. 보험상품별 보험대상 작물

손실보험

통합보험

가축보험

생산량보험

가격보험

대상 작물

�(개별재해에 대하여 필지별로 손해 정도에 비례하여 보상 �)

쌀 �, 겨울곡물 �, 봄곡물 �, 콩 �, 초지 작물 �, 건초 �, 면화 �, 평지씨 �, 해바라기 �,
호프 �, 담배 �, 아티초크 �, 마늘 �, 가지 �, 양파 �, 감자 �, 콜리플라워와 브로콜리�,
딸기 �, 아스투리안 파바 콩 �, 완두콩 �, 잠두 �, 대추야자 �, 니스폴라 �, 멜론 �,

후추 �, 수박 �, 토마토 �, 당근 �, 아보카도 �, 해즐덧 �, 살구 �, 자두 �, 사과 �, 복숭아�,

배 �, 체리 �, 키위 �, 감률 �, 와인용 포도�, 육묘중의 포도 �, 올리브 �, 상추 등

�(모든 기상재해에 대하여 농장의 생산량을 보장 �. 정부가 지역별로 최

대 보험보장 생산량을 설정함 �.�)

란자로테 섬의 양파 �, 겨울곡물 �, 콩 �, 리오자와 란자로테 지역의 와인용

포도

양�, 염소 �, 투우용 소�, �B�S�E�, 죽은 가축의 소각비용 �, 소 �, 말 �, 닭 �, 초지에
서의 가뭄피해
�(원인을 구명하기 어려운 재해를 포함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보장된

총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를 보상 �)

아몬드 �, 초지 작물 �, 올리브 �, 사탕무 �, 와인용 포도 �, 비에르조 등 지역의
과일농장

�(기상재해로 인한 손실 및 시장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�)

감자

�4�.�4�. 관련 기구 밍 역할

�O �E�N�E�S�A �(�E�n�t�i�d�a�d �N�a�c�i�o�n�a�l �E�s�t�a�t�a�l �d�e �S�e�g�u�r�o �o�r �T�h�e �S�t�a�t�e �O�r�g�a�n�i�z�a�t�i�o�n �o�f

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s�)

�- 농수산식품부 차관에 소속되어 다읍과 같은 역할 수행

연차농업보험계획 수립 및 집행

최소경작조건�, 보험대상 작물�, 보험가격 �, 가입 기한 등 책정 �, 농수산식

품부에 건의

농업보험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와 협정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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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재 활동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의

기타

�D�G�S �(�D�i�r�e�c�c�i�o�n �N�a�c�i�o�n�a�l �d�e �S�e�g�u�r�o �o�r �G�e�n�e�r�a�l �D�i�r�e�c�t�i�v�e �o�f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s�)

�- 경제재정부 소속

�O

기관

모니터링

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에 참여하는 보험사의 참여비율 승인

�E�N�E�S�A 와 함께 보험료 지원비율 책정

보험료 통제�n�1
�7 〈보험조건

�C�C�S �(�C�O�I�l�s�o�r�c�i�o �d�e �C�o�m�p�e�n�s�a�c�i�o�n �d�e �S�e�g�u�m�s �o�r �C�o�m�p�e�n�s�a�t�i�o�n �C�o�n�s�o�r�t�i�u�m�)

�- 재보험을 담당하는 국영회사

�O

역할�- 주요

참여보험일정부분의

담당

이외에 민간보험사와 함께

재보험

�o�f�G�r�o�u�p�s�S�p�a�n�i�s�h�o�r�S�.�A�.�C�o�m�b�i�n�a�d�o�s
’

�A�g�r�a�r�i�o�s�(�S�e�g�u�m�s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�O

스페인�1�9�8�0 년 설립한 회사로

�C�o�m�b�i�n�e�d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s�)

보험회사들이�- 작물보험에 참여하고 있는

공동보험 �(�c�o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 리의 주체

역할-주요

지청구에 대한 관리와 보험금보험금

관리

보험상품별 보험료율 산정 관련 연구

�C�C�S 에 대한 재보험료 지불 관련 사항

�E�N�E�S�A 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 수령

�1 스 미。 �l �7 〈보험료



조직구성 기 �1�-�-�-
。

。 년간계획수립

�-�E�N�E�S�A�(�E�n�t�i�d�a�d
。 보험료 보조

。 작물별 보험료수준 결정
。 iε。1 �H �N�a�c�i�o�n�a�l �E�s�t�a�t�a�1 �d�e。 닙-「

�O 손해사정지침 마련
�S�e�g�u�m�s �A�g�r�a�r�i�o�s�)

。 지방자치단체와 협조
。 농작물재해보험 홍보

�O 보험감독

。 �E�E�S�AÆ@ 함께 손해사정지침 및 보험

�-�D�S�G 료 보조지침 마련

�(�D�i�r�e�c�c�i�o�n �N�a�c�i�o�n�a�1 �d�e 。 �c�C�S¬� 제공하는 재보험에 관한 재

。재정부
�S�e�g�u�r�o�) 보험기준 마련

。 요율 승인

。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참여사 승인

�-�C�C�S 。 농작물 재보험 제공

�(�C �O�n �S�O�r�c�i�o �d�e 。 ¬õ³ÙÇxÂ��(�1�2�5�%�)
�C�o�m�p�e�n�s�a�c�i�o�n �S�e�g�u�r�o�) 。 손해사정 지도

�O 계약심사 및 운영지침 지도
�O 보험료 거수

민간손보사 연합회 �(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�) �O 손해 사정 및 보험 김 지급
。 요율 및 약관 준비

。 민간 재보험 풀 구성

�6�1�7�R 보험사 풀 �O 위험 인수

�1�1�4

표 �4�-�5�. 스페인의 농작물보험 운영체제

�4�.�5�. 보장수준 �(가입금액 �)

。 생산량 보증 �(개별위험 �)

�- 참조 생산량 × �6�5�% × 가격 �(가격은 정부가 결정�)

。 생산량 손실 �(종합위험 �)

�- 예상생산량 �x 정부지정가 × �(우박 �1�0�0�%�, 기타 �8�0�9�%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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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.�6�- 재정지원

。 정부지 원금 �: 총보험료 �(�$�3�4�5�M�I�L�) 의 �5�3�%

�4�.�7�. 쩨보험

。 주로 �C�C�S�(�C�o�n�s�o�r�i�c�o �d�e �C�o�m�p�e�n�s�a�c�i�o�n �S�e�g�u�r�o�) 를 통한 정부제공 재보험형태

。 �C�C�S 의 일정 부분과 민간 손보사연합회 �(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�) 보유의 일부를 민간재

보험시장을 통해 재보험 처리

�O �C�C�S 는 “ �L�i�n�e�a�s �v�i�a�b�l�e�s ”와 “ �L�i�n�e�a�s �e�x�p�e�r�i�m�e�n�t�a�l�e�s ”로 나누어 짐

�- �L�i�n�e�a�s �v�i�a�b�1�e�s �: 충분한 기술적 경험을 가진 작물과 담보위험을 대상으로

하는 재보험으로
“ �L�i�n�e�a�s �e�x�p�e�r�i�m�e�n�t�a�l�e�s ”에 대비하여 낮은 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

�p�r�o�t�e�c�t�i�o�n 을 제공함

�- �L�i�n�e�a�s �e�x�p�e�r�i�m�e�n�t�a�l�e�s �: 위 험도가 높은 작물과 담보위 험을 대상으로 하는

재보험 으로
“�L�i�n�e�a�s �v�i�a�b�1�e�s ”

대 비 하여 높은 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 �p�r�o�t�e�c�t�i�o�n 을 제공함

�4�.�8�. 손해평가 과정

�O 보험금 청구서의 작성 �, 제출 �(우편 �, 팩스 �, 인터넷 �, 인편 등 �)

�- 농작물 �: 손실을 파악하고 난 다읍 날부터 �7 일 이내

�- 가축 �: 손실발생 후 �4�8 시간 이내

�O 손해평가인 �(�l�o�s�s �a�d�j�u�s�t�e�r�)

�- 손해평가인은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가 현지교육과 심화교육 등으로 관리하고 훈

련을 시킴 �.
�- �5�5�0 명 이상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손해평가인 �(농학기사 �, 농업기술자 �, 수

의전문가 등�) 이 거주지 별로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의 �1�3 개 지점에 등록되어 있

읍 �. 따라서 신속하게 신고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읍 �.
�- 손해평가

농작물 �: 손해가 발생한 농장 전체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�, 평가



�1�1�6

가축 �: 손해가 발생한 지 �7�2 시간 이내에 검사

�O 손해평가 조사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짐 �.
�- 즉시조사 �(�i�m�m�e�d�i�a�t�e �i�n�s�p�e�c�t�i�o�n�)

� 우박피해의 경우 �7 일 이내 �, 다른 피해는 �2�0 일 이내 조사 실시

�- 최종 평 �7�}�(�f�i�n�a�l �v�a�1�l�l�a�t�i�o�n�)

농작물은 작물수확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작물 수확 이후 평가를 하

는 경우에는 시험용 샘플을 보관해야 함 �.

�O 손해평가 결과에 대하여 �4�0 일이 될 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

�- 양측은 새로운 손해평가인을 지정하여 손해평가 과정을 새로 밟읍 �.

�- 여기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 번째 손해평가인을 지정하고 이

들의 다수결 투표로 최종 평가를 하게 됨 �.

�O 보험금의 지급

�- 평가보고서가 만들어지면 농작물의 경우에는 수확 후 �, 가축의 경우에는

평가완료 후 �6�0 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됨 �.



그림 �4�-�1�. 손해평가 과정

청구서 작성

현장조사서 작성

손해평가 보고서 작성

보험금 지급

청구서 접수증 발부

특수손해평가 규정

�i�1�7



도년
총 수입 정부,지자체 농가부담 농가부담비율

�(Ìœ�E�) 보조(천 �g �) �(Ìœ�g�) �(�%�)

�1�9�8�0 �1�,�4�1�4 �5�9�2 �8�2�2 �5�8�.�1

�1�9�8�1 �2�0�,�5�9�8 �1�0�,�3�0�7 �1�0�,�2�9�2 �5�0�.�O

�1�9�8�2 �2�3�,�1�9�4 �1�2�,�5�0�1 �1�0�,�6�9�3 �4�6�1

�1�9�8�3 �3�6�,�3�3�4 �1�8�,�6�7�8 �1�7�,�6�5�6 �4�8�6

�1�9�8�4 �7�0�,�5�4�2 �3�7�,�4�6�9 �3�3�,�0�7�3 �4�6�9

�1�9�8�5 �6�9�,�0�3�0 �3�1�,�4�2�0 �3�7�,�6�1�1 �5�4�5

�1�9�8�6 �5�8�,�1�6�9 �2�2�,�1�3�1 �3�6�,�0�3�7 �6�2�0

�1�9�8�7 �6�8�,�9�0�3 �2�8�,�l�2�0 �4�0�,�7�8�3 �5�9�2

�1�9�8�8 �8�8�,�4�8�8 �3�8�,�2�6�1 �5�0�,�2�2�7 �5�6�.�8

�1�9�8�9 �1�1�2�,�4�3�7 �6�1�,�9�0�1 �5�0�,�5�3�6 �4�4�9

�1�9�9�0 �1�3�0�,�2�6�8 �7�4�,�2�9�2 �5�5�9�7�6 �4�3�0

�1�9�9�1 �1�5�9�,�2�5�6 �9�2�,�5�9�2 �6�6�,�6�6�5 �4�1�.�9

�1�9�9�2 �1�9�2�,�1�6�1 �1�1�4�,�4�3�2 �7�7�,�7�2�9 �4�0�.�4

�1�9�9�3 �1�8�4�,�1�1�8 �1�1�2�,�7�2�1 �7�1�3�9�6 �3�8�.�8

�1�9�9�4 �2�1�3�9�1�2 �1�2�7�,�1�9�7 �8�6�,�7�1�6 �4�0�.�5

�1�9�9�5 �2�0�8�,�1�0�8 �l�l�8�,�O�O�9 �9�0�,�0�9�9 �4�3�3

�1�9�9�6 �2�6�8�,�8�4�0 �1�4�7�,�8�0�9 �1�2�1�,�0�3�1 �4�5�0

�1�9�9�7 �2�6�4�,�8�2�7 �1�3�7�,�8�0�1 �1�2�7�,�0�2�6 �4�8�0

�1�9�9�8 �3�3�8�,�0�8�9 �1�6�1�,�1�9�9 �1�7�6�,�8�9�0 �5�2�3

�1�9�9�9 �3�0�4�,�3�5�9 �1�4�7�,�2�4�3 �1�5�7�, �1�1�6 �5�1�6

�2�0�0�0 �3�5�1�,�1�2�0 �1�7�8�,�1�5�7 �l�7�2�,�9�6�4 �4�9�3

�2�0�0�1 �3�5�5�,�4�0�9 �1�8�7�,�3�0�3 �1�6�8�1�1�0�6 �4�7�3

�2�0�0�2 �4�7�1�,�1�3�0 �2�7�3�,�0�5�8 �1�9�8�,�0�7�2 �4�2�0

계 �3�,�9�9�0�,�7�0�5 �2�,�1�3�3�,�l�9�2 �1�,�8�5�7�,�5�l�3 �4�6�5

통계관련 각종

�1�l�8

�4�l 보험

현황중 농가부담보험료수입�O

재보험료
�Z�: 총수。 �= 수보험료 수입‘보험료�+ 행정비용 �) �+ 세금 �+ 재보험료 �.

�2�0�0�2 」의 창우 총수입 카운데 순보험료가 �8�3�3�6�%�, 세금 �O�4�1�%�, �c�c�s
�1�6�2�3�% 입 �.

자료 �: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팝플렛 �.



�1�9�8�0�-�2�0�0�2 �2�0�0�2

분야 �(�l�i�n�e�s�) 순보험료
지급 균펴。

순보험료
지급 평균

보혀그 보힘그
수입(천 �g �) �t�1 �E�I 」 ³Ë�5�r

수입(천 �g �) �n�n 」 갱톡

�(Ìœ�g�) �(�%�) �(Ìœ�g�) �(�%�)

본사업 �1�,�4�8�7�,�0�1�7 �1�,�3�1�5�,�8�0�8 �8�8�.�4�9 �1�4�9�9�8�7 �l�7�3�,�6�9�1 �1�1�5�8�0
�(�v�i�a�b�l�e�)

시범사업
�(�e�x�p�e�r�i�- �1�,�5�6�8�,�6�4�4 �1�,�9�I�9�,�1�5�7 �1�2�2�3�4 �2�0�7�,�7�0�1 �1�7�3�,�8�5�6 �8�3�.�7�0

�m�e�n�t�a�l�)

합계
�3�,�0�5�5�,�6�6�1 �3�,�2�3�4�,�9�6�5 �1�0�5�8�7 �3�5�7�,�6�8�8 �3�4�7�,�5�4�7 �9�7�.�1�6(본 �+ 시범)

작물 �2�0�0�2 �2�0�0�1 �1�9�8�7

올리브 �4�2�8 �4�5�7 �1�4�8

변화 �1�9�0�5 �2�1�3�4 �2�6�8

쌀 �7�3�.�8�5 �6�8�.�8�7

오렌지 �4�2�3�9 �3�8�.�6�8 �6�9�4
三묘 �1�0�.�8�1 �1�3�8�0 �5�6�3。

바나나 �1�0�0�0 �1�0�0�0 �9�.�O�8

와인용 포도 �3�6�7�9 �4�2�.�1�5 �1�4�8�7

담배 �9�2�2�9 �8�7�7�7 �7�8�7�0

채소 �2�4�0�3 �2�5�6�6 �5�.�9�9

사과 �5�3�.�8�2 �5�0�.�3�9 �1�2�6�7
보거‘아 �6�1�7�3 �7�4�6�5 �1�7�.�8�5「경「

�6�3�7�9 �6�0�5�8 �9�.�1�0

식용포도 �4�4�0�0 �4�5�0�4 �1�3�.�1�8

�l�l�9

�O 보험분야별 손해율

주 �: 손해율 �= �(지급보험금 �) �/ �(순보험료 수입�) × �1�O�O�(�%�)

자료 �: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I�R�O 팝플렛 �.

�O 주요 작물별 가입률 �(�%�)

주 �: 가입률은 생산량 기준입 �.

자료 �: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팝플렛 �.



도년 가입건수 청구건수 청구건수 ¾DÇ(�(�%�)

�1�9�9�0 �2�7�3�,�5�2�3 �1�2�1�2�2�7 �4�4�3�2�%

�1�9�9�1 �3�0�7�,�0�3�7 �l�l�8�,�6�3�0 �3�8�.�6�4�%

�1�9�9�2 �2�9�9�,�1�1�6 �1�4�4�2�0�7 �4�8�2�1�%

�1�9�9�3 �3�0�7�,�5�5�1 �1�0�4�,�9�7�2 �3�4�.�1�3�%

�1�9�9�4 �3�0�3�,�4�3�5 �1�2�7�3�4�1 �4�1�.�9�7�%

�1�9�9�5 �2�6�5�,�1�9�7 �1�3�8�2�0�3 �5�2�1�1�%

�1�9�9�6 �3�5�5�,�8�4�9 �6�7�,�9�8�7 �1�9�.�1�1�%

�1�9�9�7 �3�2�0�,�0�8�5 �1�3�2�,�8�4�5 �4�1�5�0�9�6

�1�9�9�8 �3�2�1�,�2�5�8 �9�0�,�O�l�9 �2�8�.�O�2�%

�1�9�9�9 �3�1�4�,�5�1�3 �1�3�0�,�2�0�4 �4�1�4�0�9�8

�2�0�0�0 �3�5�5�,�7�0�2 �7�2�,�3�7�0 �2�0�.�3�5�%

�2�0�0�1 �3�0�3�,�1�6�6 �1�0�5�2�9�6 �3�4�7�3�%

�2�0�0�2 �2�8�7�,�4�3�9 �1�0�3�9�5�0 �3�6�1�6�%

�1�2�0

�O 보험청구 건수

자료 �: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팝플렛 �.



도녀」 순보험료 수입(백만g)내부 비용(백만g) 비Ç(�(�%�)

�1�9�9�1 �1�2�4�6�6 �6�0�3 �4�8�4

�1�9�9�2 �1�4�7�.�8�8 �7�.�1�5 �4�8�3

�1�9�9�3 �1�4�0�6�9 �7�2�8 �5�.�1�8

�1�9�9�4 �1�6�1�.�l�3 �7�.�7�2 �4�7�9

�1�9�9�5 �1�5�7�.�l�1 �8�.�1�1 �5�.�1�6

�l�9�9�6 �2�0�6�4�9 �9�0�3 �4�.�3�8

�1�9�9�7 �2�0�3�4�1 �9�.�7�0 �4�7�7

�1�9�9�8 �2�2�8�4�8 �1�0�1�8 �4�4�6

�1�9�9�9 �2�3�5�8�4 �1�2�2�0 �5�.�l�7

�2�0�9�0 �2�8�0�.�9�4 �l�3�5�5 �4�.�8�2

�2�0�0�1 �2�7�3�.�3�9 �l�5�.�1�1 �5�5�3

�2�0�0�2 �3�5�7�6�9 �l�5�6�3 �4�3�7

�1�2�1

�O 순보험료 및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의 운영비

주 �: 순보험료 수입 �: 보험료 �+ 행정비용 �.

자료 �: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팝플렛 �.



�1�2�2

�5�. 캐나다

�5�.�1�. 농작물쩨해 힘의 목적

。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경영안정 도모

�O 위험관리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영농활동 도모

�5�.�2�. 법적 근거

�O �T�h�e �P�r�a�i�r�i�e �F�a�r�m �A�s�s�i�s�t�a�n�c�e �A�c�t�(�P�F�A�A�) 에 의하여 �1�9�3�9 년에 농작물보험 실시

。 �1�9�5�9 년에 �P�F�A�A 법을 보완하여 제정된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l�n�a�n�c�e �A�c�t 에 연방정부가 주

정부에게 보험운영에 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

�O �1�9�9�1 년에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c�t 의 규정 과 다른 법 령 에 산재 되어 있는 규정 을

묶어 �F�a�I�m �I�n�c�o�m�e �P�r�o�t�e�c�t�i�o�n �A�c�t 법을 제정하여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

며�, 현재 �1�0 개 주가 농작물보험을 운영하고 있읍

�5�.�3�. 보험대상 농작물

。 과 수 류 �: 사과 �, 버찌 �, 배 �, 서양자두 �, 복숭아�, 살구 등

。 포 도 류 �: 포도 �, 딸기 �, 나무딸기 �, 월률 �, 덩굴월률

�O 곡 류 �: 밀 �, 귀리 �, 보리 �, 완두 �, 호밀
�O 사료작물 �: 목초 �, 사료용 곡초 및 콩과 작물

�O 채 소 류 �: 채소용 완두 �, 콩 �, 감자 �, 당근 �, 양배추 �, 꽃양배추 �, 브로콜리 �, 옥수

수�, 양파

�5�.�4�- 보험대상 위험

。 강우 �, 우박 �, 서리 �, 가뭄 �, 화재 �, 홍수 �, 풍해 �, 산사태

※ 병충해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위험으로 인정하지 。 �L�i →

�1동조도�



�1�2�3

�5�.�5�. 보장수준

。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주마다 생산되고 있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장수

준을 다양하게 운영

�O 통상적으로 보장수준은 기준수확량의 �6�0�9�6 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보험

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�8�0�9�8�, �9�0�% 로 다양하게 운영

�- �B�r�i�t�i�s�h �C�o�1�u�m�b�i�a 주의 경우 �B�a�s�i�c �p�a�c�k�a�g�e�( 보상수준이 �6�0�%�) 와 �P�l�u�s �o�p�t�i�o�n�( 보

장수준이 �7�0�9�8�, �8�0�%�) 두 종류를 운영하고 있읍

�5�.�6�. 험가입방식 및 가입률

。 가입방식 �: 임의가입방식

�O 가입률

�- 보험가입 농경지 면적은 �1�9�9�1 년에 �7�0�9�6�(�2�3 백만 �h�a�) 이었으나 �1�9�9�5 년에는

�5�0�%�(�1�7 백만 �h�a�) 로 감소

� 높은 보험료 �, 재해피해 감소 �, 기타 소득보전정책 확대시행 등으로 가입

률이 낮아짐

※
’ �9�5 년 주별 가입실적 �: 퀘벡주 �6�0�9�6�( 농경지의 �4�7�%�)�, 온타리오주 �3�4�%�( 농

경지의 �3�8�%�)�,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�3�2�%�( 농경지의 �9�%�)�, 새스커툰주

�7�1�%�( 농경지의 �5�5�%�)

�- 가입률이 떨어지자 연방정부는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

는 등 제도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보험가입 농경지 면적이
’ �9�8 년 �4�4 백만 �h�a

로증가함

농가의 �5�0�9�6 가 농작물보험 에 가입

�5�.�7�. 보험가입 시기

。 대상작목에 따라 보험가입 시기를 다양하게 운영

�- 포도 �딸기류 �(�1�0 월말�)�, 과수 �(�1�1 월말�)�, 채소류 �(�3 월말 �)�, 곡류 �(�4 월말�)�, 채소류 �(�4

월말 �)



�1�2�4

�5�.�8�. 보험료

。 보험료 산정은 보험요율 �, 담보수준 �, 기준수확량 �(평균생산량�)�, 보험 대상작

물의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결정됨

�- 보험료 �: 보험요율 × �[보장수준�(�%�) × 기준수확량�] × 평균가격

※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경우 보험요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

가입비 �1�0�0�$ 과 �1 개 작물당 �7�5�$ 를 보험료를 받아 운영

�5�.�9�. 보험금 산출 및 보험금 지 실적

�O 재해로 인하여 기준수확량의 �3�0�9�%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

�- 보험금산출 공식 �: �[�( 보장수준 �(�7�0�%�) × 기준수확량�) �- 실제생산량�]

× 평균가격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p�r�i�c�e�)

※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p�I�j�c�e 는 농산물의 대표등급의 예상시장가격에서 농산물 수확비

용 �2�0�9�6 를 제외하여 결정되며 매년 조정됨

〈예�> 농가의 당근 평균 생산량이 �1�0�0 톤이고 재해피해가 �5�0�9�8 발생한 경우

의 보험 금 �(보장수준 �7�0�9�%�, 평균가격 �l�O�O�$�/�t�o�n�)

보험금 �(�i�n�d�e�m�n�i�t�y�) �: �[�(�0�.�7 × �1�0�0 톤�)�-�5�O 톤 �] × �1�0�0�$�/�t�o�n�=�2�,�O�O�O�$

。 과거 �5년간 �( ’ �9�1 �~ ’ �9�5�) 총보험금 지급액은 �4�2�9 백만불임

�- 새스커툰 �1�7�3 백만�$�, 앨버타 �8�2 백만�$�, 온타리오 �6�5 백만�$�, 퀘벡 �4�4 백만�$ 등

�5�.�1�0�. 보험금 지급청구

�O 생산자가 과거의 평균생산량보다 당해 년도의 생산량이 자연재해로 인하

여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

。 손실발생 즉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해야 하며 �, 각 지역의 사무소 �(�b�r�a�n�c�h�) 에

서 조사단이 조사 후 보험금을 지급

�- 통상적으로 청구일로부터 �2개월안에 보험금이 지급됨



�i�2�5

지원。 �1 �t�j 튿흐
�E�- 「등흐보험운영비보험료 및

�5�.�1�1�. 쩨정지원

연방정부는 주정부에

재정지원 형태

。

또는 높은 비율로 지원하고 �,

많이 하고

�- 보험료 보조는 기본 프로그램의 경우 전액

높은 보장수준 �(�C�o�v�e�r�a�g�e�) 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

。

연간 �2�2�3 백만 달러 �(�2�0�0�0 년 �)를 지출

달러임 �(보험료 보조 �1�6�2 백 달러 �, 운영비

。 �1 �4�2�-
λλ �n �

�- 보험료 보조수준은 주별로 보험프로그램에 따라 차이가 있읍�.
보험운영 예산 �( ’ �9�9�~�2�0�0�0�)

연방 정부는 보험관련 예산으로

※
’ �9�7 년의 경우 연간 예산이 �2 억

�3�7 백만 달러 �)

�- 주정부는 농작물보험관련예산이 �2�3�0 백만 달러임

�O

�5�.�1�2�. 보험운영기관

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조하여 농작물보험을 운영

�- 연방정부는 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보험자가 되며 �, 주정부는 연방정

부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보험제도를 실질적으로

운영하는 보험자엄

연방정부의 역할

�- 농작물보험프로그램 개발

�- 보험운영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주정부에 지원

�- 보험요율 �, 보상수준 등 조사 � 연구

�- 주정부의 보험프로그램 업무지원

�O

�O

연방정부와 주정부

협정 제도를 운영�(농가소득보호법 �: �F�I�P�A�)

처리 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농작물 보험프로그램 하에서 과도한 손실에 대해서는

가 분담하는 수단으로 재보험

�5�.�1�3�. 쩨보험

�O



�1�2�6

�O 운영 절차

�- 주정부가 받아들인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연방재보험계정에 출재

�- 재보험계정에 출재되는 보험료는 주정부의 위험도에 따라 다양

�- 재보험금은 주정부가 받아들인 보험료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초

과분에 대해서 지급됨 �(주정부의 책임분 �2�5�% 를 공제 �)

�- 잉여금 �(�R�e�m�a�i�n�i�n�g �I�n�d�e�m�n�i�t�y�) 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�7�5�2�5 의 비율로 분배

�- 재보험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국고로부터 대여받아 우선 지급하고 추

후에 재보험료를 받아 상환

。 보험운영자인 주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정부 또는 민간 보험회사에

재보험을 가입

�- 현재 �5개 주정부 �(엘버타 �, 마니토바 등�)가 연방정부에 재보험을 가입하고

있으며 �, 콜롬비아주와 온타리오주는 민간 보험회사에 재보험 가입하고

。 �1 」�2�-
λλ디

�5�.�1�4�. 보험통계

�O �C�R�A�M�(�C�a�n�a�d�a �R�e�g�i�o�n�a�l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 �M�o�d�e�l�) 은 캐나다 통계청과 �E�P�I�C�(�E�r�o�s�i�o�n

�P�r�o�d�u�c�t�i�v�i�t�y �I�m�p�a�c�t �C�a�1�c�l�d�a�t�o�r�) 가 작성한 연간평균 생산량통계를 사용하여

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시율레이션함 �.
�- �E�P�I�C 는 과거 �3�0 년간 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작물별 작부체계 및 경지 이용

방법을 감안하여 생산량 통계를 작성함 �.

�- �E�P�I�C 의 생산량통계는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�I�0 년간 생산량을 하향 조

정하는데 특정 년도의 최고 � 최저 생산량은 제외됨 �.



�1�2�7

�6�. 프랑스

�6�.�1�. 농업쩨해대책의 셰 가지 방식

。 �1�9�6�4 년부터 시작된 공공지원제도 �(�p�u�b�l�i�c �i�n�d�e�m�n�i�t�y�) �: 보험 이 담당하지 않는

위험이 대상

�- 자금은 국가보장기금 �(�F�N�G�C�A�) 이 국가예산과 농민이 납입한 보험금 가운

데 일부를 세금형태로 징수하여 충당

�- 건물화재 및 농기계 보험료분의 �1�1�% 를 징수

�- 국가예산에서 출연하는 자금은 위 징수금액에 준하여 책정

。 �1�9�8�2 년부터 시작된 재해대출금 제도

�- 농업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거대재해에 대하여 낮은 이자율로 대출 �. 농업

부문에서는 주로 농기계와 건물 및 내부 시설물에 대한 손해에 적용

�0 민간 보험회사에 의한 농업보험

�6�.�2�. 민간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농업보험의 종류

가축보험

。 현재로서는 작물보험은 우박에 대한 보험 위주로 되어 있읍 �. 그 이유는

피해발생이 매우 국지적인 반면 큰 피해를 주어 보험 적용이 쉽기 때문

임�. 따라서 �1�8 세기부터 민간 부문에 의한 보험이 발전하여 왔읍 �.

작물보험 �,

。 보험료율은 작물에 따라 다름 �.
�- 밀 �1�%�, 보리 �, 귀리 �, 옥수수 �1�5�%�, 포도 �4�%�, 과일 �6�~�2�0�9�%

�o 현재 보험가입률은 총 대상농가 중 약 �5�0�%�, 대상 면적 중 �5�4�%�( 과일 �)�, �5�9�%

�(포도원 �) 임 �.



대상 작물 보험대상 위험 범위

|,우박 전 국토의 �5�5�%
오〈/‘

아래 작n 옥수수, 평지씨, 해바라기, 전 국토의 약 �5�%0��T�T�, 돌

을 제외한 작물 코 ;효(포효��t�o�m�)。 �, Æ$�-�- 「 τ. �S

’복합적 기상재해 시험단계

w。바 전 국토의 �6�4�%-「「

작물 평지씨 W포효 �(�w�e�a�k�)�-�1 πr
’복합적 기상재해 시험단계
.。바 전 국토의 �6�0�9�6

포도
끼-「

’우박 및 서리 시험단계
,。바 전 국토의 �6�2�%

과일과 과채
가-「

,우박 및 서리 시험단계

담배 ’복합적 기상재해 �1�0�0�%

가축 소,양,돼지
’폐사

전 가축의 �3�% 미 만(기상, 위생 등의 이유)

�1�2�8

�6�.�3�. 작물보험에 대한 국가의 개입

�0 �1�9�9�0�~�1�9�9�5 년 사이 잦은 우박피해로 보험료율이 상승하면서 역선택 증가

。 이에 따라 �1�9�9�4 년부터 과일 �, 엽채류의 우박 보험 가입자에 대한 공공지원

이 시작됨 �. 지원은 �F�N�G�C�A 가 수행하며 �,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정부가 추가

로 지원하기도 함 �.
�0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가입자가 아니라 보험회사에게 지급하며 �, 보험회사

는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줌 �.

�o 이에 따라 보험료 지원은 최소 �7�5�% 에서 �3�0�9�6 정도에 이르며 �, �5�0�%

이상은 지원하지 못함 �.



지방정부 지원율
젊E 영농인에 대한 중앙 기타 영농인에 대한 중앙

정부 지원율 정부 지원율

�O�~�5�% �1�0�% �7�.�5�%

�5 �~ �1�0�9�6 �1�5�% �m�M

�1�0�% 이 상 �2�0�9�% �1�5�%

�I�2�9

�6�.�4�. 공공지원제도의 역할

�0 지난 �3�0 여 년 동안 농업보험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�, 우박보험을 제

외하면 공공지원제도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

수행하였읍�.

�o �I�9�9�9 년의 법률 �(농업지도법 �,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 �G�u�i�d�a�n�c�e �L�a�w�) 은 농업보험을 위험관

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현재의 공공지원제도

중심의 틀을 유지하였읍 �.

�o �2�0�0�0 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강제저축 �, 보험 �, 재해지원제도의 �3단계의

농업 보호 체계를 두었읍

�6�.�5�. 위 험에 대 비 한 개 인저 축제 도 �(�P�r�e�c�a�u�t�i�o�n�a�r�y �l�n�d�i�v�i�d�u�a�|

�P�r�o�f�e�s�s�i�o�n�a�I �S�a�v�i�n�g�s�)

�0 평상시 수입의 일부를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제도

�O 소득의 일부에 대하여 장래 자연적 �, 경제적 �, 가구 내 어려움에 대비하여

저축하는 조건으로 소득세에서 공제

�6�-�6�. 보험계약에 대한 신규 지원제

�0 과일과 채소에 대한 우박피해의 보험에 대한 보험료

�2�0�0�2 년부터 농수산부가 다읍 사항을 추가함 �.

�- 과일에 대한 우박과 서리 피해

�- 포도원에 대한 우박과 서리 피해

。 �1 님
�E�- 「 지원 이외에



전국토중
�h�a²ù

료햄 정부지원금 평균정부
계믿뇨유형 ºtÈ��O�1�a�) 평균보험료

비월%) (백만유로) (백만유뢰 지원율(%)
(유로)

괴수에 대한 서리,
�8�,�8�O�O �%�7 �7�.�9�8 �2�1�6 �2�7�.�1�4

우박피해

포도원에 대한 서리,
�1�3�0�,�±�m �1�7�1 �2�2�2�8 �2�6�5 �1�1�9�5

우박피해

유지작물 복합 재해 �6�0�,�±�m �7 �4�2 �2�5�4 �0�.�3�0 �1�1�9

총 신규계약 �1�9�8�,�8�0�9 �5 �1�m �4�0�4�3 �5�1�1 �l�5�.�6

�1�3�0

�- 유지 �(油暗 �)작물에 대한 복합기상 재해

。 보험료 지원율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게 설정

�- 둘 이상의 위험 �(우박과 서리 �, 복합위험 계약�)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높

은 지원

�- 과일의 우박 및 서리피해에 더욱 많이 지원

�- 곡물에 대해서는 유지작물의 복합 기상재해만 지원

출처 �: �P�h�i�l�i�p�p�e �B�o�y�e�r�,
” �T�h�e �F�r�e�n�c�h �S�y�s�t�e�m �o�f �P�r�o�t�e�c�t�i�o�n �A�g�a�i�n�s�t �t�h�e �R�i�s�k�s �o�f �F�a�r�m

�P�r�o�d�u�c�t�i�o�n �a�n�d �I�t�s �R�e�c�e�n�t �E�v�o�1�1�1�t�i�o�n�,” 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l �C�o�n�f�e�r�e�n�c�e �o�n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a�l

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, �M�a�d�r�i�d�, �M�a�y �l�3�r�d �a�n�d �l�4�t�h�, �2�0�0�2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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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5 장

농작블재해보험의 단계병 확대방안

�I�. 기본방향

�1�.�1�. 농작물쩨해보험 확대의 필요성

�0 최근 지구 온난화 등으로 인해 이상기상이 자주 발생하며 �, 재해 규모가

커 농업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읍 �.

�o �W�T�O 협정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어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

재해로 인한 농업생산의 불안정은 농업경영의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

。 �1 」�L
�/�A�n �

�O 개방시대에 농업경영의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

확대가 절실함 �.

�- 농업생산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농업소득의 불안정을 해소 또는 완화함으

로써 농업경영의 소득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

。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작목을 확대하여 가능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

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읍�.
�- 농작물재해보험은 �W�T�O협정에서도 허용대상정책�(�g�r�e�e�n �b�o�x�) 으로 분류되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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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가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유용한 수단이며 �, 각국에서도 이를 적극 활

용하고 있읍�.
�0 장기적으로 소득보험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도 농

작물재해보험의 확대는 필요함�.

�1�.�2�. 기본방향

。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조기 안정화

�0 보험대상작목과 대상재해의 점진적 확대

�0 농가소득안전망 �(�S�a�f�e�t�y �N�e�t�) 으로서의 기능 강화 방안 검토

�- 가격하락 및 품질저하도 보장하는 수입�(소득�)보험 등

�2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방안

�o �1안 �: 보험 미실시 작목에 대하여 단기간에 확대하는 방안

�- 장점 �: 모든 농가에게 재해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 가능

�- 단점 �: �@ 전체 작목에 대한 보험실시 준비를 동시 추진 필요

�@ 막대한 정부재정 소요

�@ 보험 관리운영체계의 전반적인 재조정 및 일시에 많은 비용

소요

�O �2안 �: 단계별로 보험 대상작목을 확대하는 방안

�- 장점 �: 보험실시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문제점의 사전 방지 및

사후 보완 가능

�- 단점 �: 보험 미실시 작목의 재배농가는 재해위험 분산 수단이 미흡하여

일정 기간 상대적으로 불리한 영농여건을 감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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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3�. 품목병 확대 절차

�3�.�1�. 확대대상작목에 대한 기초조사의 지속

�0 보험설계에 필요한 자료 및 통계의 수집 �, 분석

�- 관련 기관 � 단체 및 학계의 공동 작업으로 추진

。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및 양성

�3�.�2�. 시범 �A�} 업 설계

�0 기초조사 대상작목중 시범사업 대상작목 선정

�- 기초조사 대상작목의 선정 및 시범사업 실시 대상 작목의 선정은 「농작

물재해보험심의회」 에서 최종 결정 �( 법 제 �2조�)

�= 응 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활성화 필요

�o 시범사업 설계 �: 대상재해 �, 보험료율 �, 손해평가기준 �(요령 �) 등

�3�3 시범사영 실시

�0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

�0 주산지 중심으로 하되 전국 확대 �(본사업 �)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시

범사업 지역은 최소화

。 최소한 �2년 정도의 기간 실시 �(미국 �, 일본 등은 �3�~�5 년 실시 �)

※ 시 범 사업 �(�p�i�l�o�t �s�c�h�e�m�e�) 의 의 의

�- 시범사업은 전국적인 본사업에 앞서 제한된 지역에서 본사업과 동일한

내용의 사업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�, 보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

기 위한 것

�-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경우에

따라서는 시범사업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의 실시를 유보 또는 중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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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결정하기도 함 �.

�- 따라서 시범사업의 범위는 문제점 파악이 가능한 최소지역으로 하는 것

이 바람직함 �.

�- 시범사업의 준비과정으로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읍 �.

�3�.�4�. 전국적 본사엉 싱시

�0 �2년간의 시범사업 실시 결과 전국적으로 확대가능하다고 판단된 작목에

대하여 본사업 실시

�0 여건 미성숙 작목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계속 �, 유보 �, 중단을 결정

「농작물재해보험심의회」에서 최종 결정

※ 그동안 활동하지 않아 폐지하기로 되어 있는 「농작물재해보험심의

회」 는 보험대상 품목의 확대 및 국가재보험제의 도입 둥 금후 사업의

확대 발전을 감안할 때 폐지하기보다는 운영방식을 개선 � 보완하는 것

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�.

�3�.�5�. 지속적인 개선 � 보완

�0 보험 확대와 병행하여 기존 제도의 개선 �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

고 �, 미실시 작목에 대한 도입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

�- 각종 조사사업의 지속적 추진

� 표준생산량�, 재해유형별 피해율 �, 손해평가의 객관성 제고 등

�4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병 확대방안

�4�.�1�. 현행 농작물째해보험사업의 조기 안정화

�0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은 해당 작목을 전국적 본사

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면서 �,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보험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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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목이 아닌 작목들로의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의 성격도 동시에 지니고
。 �1 」�2�-
�/�A �I�j �

�- 따라서 현행 시범사업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해당 작목

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 작목으로의 확대의

기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함 �.
�- 또한 타 부처의 유사 보험의 선례가 되고 있읍 �.

�0 따라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 보험 확대

위한 선결과제임 �.

�4�.�1�.�1�. 안정적인 위험분담체계 구축

�o 안정적인 위험분산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출발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사업

초기에 �2년 연속 거대재해의 발생으로 위기에 처해 있읍 �.

�0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재보험체계를 구비하고 있읍�.

�- 우리나라와 같이 재보험체계를 갖추지 않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추진하는

것은 매우 드문 사례임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보험을 민간보험시장에 전

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읍�.

�0 각국의 재보험 사례를 참고로 우리 실정에 적합한 재보험 체계를 수립할

필요가 있읍 �.

�=→ 구체적인 내용은 제�2부에서 검토하고 있읍 �.

�4�1�2�. 공정한 손해평가 체계 구축

。 손해평가 기준의 구체화

�- 어떤 보험이든 보혐의 성패는 손해평가의 객관성 � 공정성 유지에 달려
。 �1 」�L
λλ �n �

�- 손해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요령을 구체화하여 현지

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

�- 보험 실시 초기이므로 손해평가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례 �(유형 �)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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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반영하여 손해평가요령을 지속적으로 수정 � 보완

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손해평가와 관련한 자료 및 사례를 체계적으로

수집 � 정리함 �.
모델 과원의 지정 � 운영

손해평가과정에서 습득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기회 제공

�0 손해평가 전문인력의 지속적 확보 및 교육 � 훈련

�- 현장에서 손해평가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

농업재해는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

여 가능한 많은 손해평가인력의 확보 � 양성이 중요함 �.

현지손해평가인과 전문손해사정인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

검토할 필요가 있읍�.

�-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 � 훈련

손해평가인에게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손해평가의 중

요성을 인식시키고 �, 손해평가의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

육 � 훈련 기회를 지속적 � 체계적으로 제공

손해평가인의 교육 � 훈련 기회를 전문 기술의 전달 이외에 농작물재

해보험에 대한 홍보 기회로 삼아 손해평가인을 홍보 요원으로 활용

�- 손해평가인에 대한 인센티브

손해평가인들이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손해평가에 임할 수 있

도록 평가수당을 상향 조정 �( 예 �: �1 일 �1�0 만원 �)

우수 손해평가인에 대한 해외 시찰 기회 부여

�- 손해평가 과정의 �m�o�r�a�l �h�a�z�a�r�d 최소화

평가과정에서 손해평가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의 가능

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함 �.

。 관련 당사자간의 상호 신뢰 형성

�- 손해평가가 아무리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간에 상

호 인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읍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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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따라서 가입자인 농업인과 보험운영자인 농협 사이에 “신뢰”형성이 중

요함

。 「농업손해평가사」 �(가칭 �) 제도의 도입

�-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

서는 「농업손해평가사」제도를 도입

�- 단기적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일정기간 종사자한 자 중에서 선발

�-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공인자격증제도로 발전시킴

농산물품질관리사의 예

〈참고�> 일본의 “

「信賴η 흥�#�: 강」 �c�h�a�l�l�e�n�g�e�2�1 運動”

�0 취지 �: �2�0�0�0 년에 제시된 새로운 농가경영안정대책에 맞추어 일본의 농

업공제 �(농업재해보험 �)가 보다 많은 농가의 경영안정에 공헌하

위하여 농가와의 접점 강화를 도모하면서 현행 제도의 개선 �

강화 �, 새로운 제도의 탐구 � 실현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

총력을 기울이려는 운동임

。 운동기간 �: �2�0�0�1�~�2�0�0�3

。 주요 내용

�- 경 영 � 생산지원

� 경영지원 �( 전사업의 완전인수 �, 제도의 개선 � 강화 �, 신 제도의 강구 �)

� 생산지원 �(�R�M�(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�) 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�, 지역 진

흥 지원 등 �)

�- 조직체제의 강화 � 확립

광역조합 체제하에서의 조직의 정비 � 강화

기초 조직 �(�N�O�S�A�I 부장 등 �) 의 정비 �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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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1�3�.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홍보 강화

�0 농업인들의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오해의 사례

�- 농업인들의 “보험”에대한 부정적 선입관

국가가 책임 회피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는

견해도 있읍

�-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

�@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평년작 이상의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읍�.
�@ 자기책임부분에 대한 인식 부족

�O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

�- 농작물재해보험도 장기적으로는 “급부반대급부균등의원칙”과“수지상등

�(예산균형 �) 의 원칙”을 근거로 함 �.
�. �A농가가 부당 이익을 보면 다른 농가�(�B�,�C�, �- �- � �)가 손해를 봄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은 �W�T�O체제하에서 국가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활용

할 수 있는 유력한 소득안전망 �(�s�a�f�e�t�y �n�e�O 의 하나임 �.
�-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기초로 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

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려운 정책보험임 �.

국가가 적법하게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채널로서 보험사업이 지연되

거나 중단되면 농가에게 불리함 �.

。 농업인들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기

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읍�.

�- 사업설명회 개최

� 사업 시작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

�- 각종 영농교육기회의 활용

시 �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동계 영농교육과정에 농업경영 위

험관리과정 �(�a�g�r�i�c�l�u�n�g�a�1 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�) 을 설치토록 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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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교육교재를 개발 � 보급

영농교육강사에 대한 연수 실시

�4�.�1�.�4�. 지속적 인 개선 � 보완 노력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은 시작 단계이므로 준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례들

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�,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속 보완 � 개선할 필요가

。 �1 직�L
λ�A 디 �

�- 농가의 가입률 제고 방안

보험료 부담 경갑

보험료 지원 차등화 �: 보험료율 수준별 � 보장 수준별

타 정책과의 연계 방안 �: 관련정책 참여농가에 대한 보험 가입 권유

및 보험가입 농가에 대한 정책 지원 우선 배려 등

�- 인수방식 �, 대상재해의 확대�, 인수범위 등

다양한 상품 개발

。 손해평가 체계의 개선

�- 손해평가기준 및 손해평가요령

�4�.�1�.�5�. 작목별 다양한 상품 개발

�0 작목마다 보험대상 재해가 상이하고 �, 농가도 여건이 다양하므로 이에 걸

맞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

�- 작목별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를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

을 개발

。 특정재해방식 �(�s�p�e�c�i�f�i�c�) 이외 에 복합위 험 방식 �(�m�u�1�t�i�-�p�e�r�i�l�) 또는 종합위험방식

�(�a�l�I �r�i�s�k�) 에 대한 검토 필요

。 장기적으로 소득보험으로의 발전을 고려

※ 궁극적으로 국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�(상품 �)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�, 농가

자신이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함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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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4�.�1�.�6�. 보험 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

�0 보험업무 담당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

�- 보험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담당자에게 승진 및 각종 포상 기회를 우선

부여

�- 보험업무 추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

일선 농협의 보험업무 담당자의 중앙단위 연수와 연계

�- 해외연수 기회 부여

�4�1�1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강구

�0 보험이 건실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 또는

최소화해야 함 �.

�- 최근의 연구결과 �(김태균 외 �, �2�0�0�3�8�) 에 의하면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

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읍 �.

�O 역선택 �(�A�d�v�e�r�s�e �S�e�1�e�c�t�i�o�n�) 방지 방안

�-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 �(또는 최소화�)

보험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

�- 할인 � 할증제도의 도입

일정 기간 �( 예 �: �3 년 �)보험금 수급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의 할인

또는 할증

�- 가입방식의 변경 �(과수원단위 �=수 농가단위 �)

-의무가입

일정규모 이상의 농가는 강제가입

�=수 농가의 자율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점

�- 지역보험 형태의 도입

�=�j 개별생산자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점

。 도덕적 해이 �(�M�o�r�a�1 �H�a�z�a�r�d�) 방지 방안

※ 도덕적 해이는 보험가입 농가의 재해예방노력 소홀과 손해평가의 공정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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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여로 발생

�- 정보의 비대칭성 제거

�- 할인 � 할증제도의 확대

�- 손해평가의 공정성 제고

손해평가인력의 동원방법 �, 손해평가반 구성�, 교육 � 훈련의 개선

�0 농업재해 사전예방 노력�(조치 �) 의 강구

�- 보험 실시와 병행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함으로

써 궁극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건전 운영을 도모함 �.
공동방제 �, 방풍망 공동 설치 등

�4�1�8�. 민간보혐사의 참여 가능성 검토

�0 민간보험사의 미참여 이유 파악

。 민간보험사의 참여 가능성 검토

�4�-�2�. 단계병 확대방안

※ 단계별 확대는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이 조기에 정착 가능하다는 전제

하에서 출발함

�4�.�2�.�1�. 확대의 기본방향

�o 수혜농가가 많고�(정책파급 효과 �)�, 보험실시 준비가 완료 �(실현 가능성 �)되는

작목부터 시범사업을 실시

�4�2�2�. 연차별 계획

口 �2�0�0�3 년

。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단계별 확대 방안 강구

�- 작목의 단계별 확대

�- 바람직한 위험분산 �(재보험 �) 체제 강구 �: 국가 재보험 도입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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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�2�0�0�4 년 �: �4 개 품목 전국 확대 및 현행 제도의 정착 방안 강구

�0 본사업 실시 작목 �: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(�6�)

�- �2�0�0�4 년 전국 확대 품목 �: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
�O 시범사업 설계 �: 벼

�- 밤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보험 도입의 타당성과 도입 방안을 검토 예정

이며 �, 검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수립될 것임�.

。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조기 정착 방안 강구

�- 현행 보험사업의 평가

실태 �, 성과와 문제점

�- 부문별 개선방안

�@ 안정적인 위험분담체계 구축

�@ 공정한 손해평가 체계 구축

�@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홍보

�@ 작목별 다양한 상품 개발

�@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

�@ 보험업무 담당자의 사기 진작

�@ 민간보험사의 참여 가능성 검토

�@ 타 소득안정정책과의 관계

�0 작목별 기초자료 확보 방안�(보험 확대 대비 �)

�- 작목별 기초자료의 구비 실태 파악

생산�/ 피해 �/ 가격

�- 보험관련 기초통계자료의 축적방안

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

장기 수집 체계 수립

口 �2�0�0�5 년

。 시범λ�F업 설계 �: 농업용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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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작목별 기초통계자료 조사 실시 �(이후 계속사업�)

。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운영체계 검토

�0 시범사업 실시 작목 �: 벼 �(�1�)

�0 본사업 실시 작목 �: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(�6�)

口 �2�0�0�6 년

。 시범사업 설계 �: 시설내 농작물 �(딸기 �, 토마토 �, 참외 �, 수박�)

。 시범사업 실시 �: 벼 �, 농업용시설 �(�2�)

�- 농업용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검토중인 자연재해보험과 연계하여 검토

할 필요가 있읍�.

�0 본사업 실시 작목 �: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(�6�)

口 �2�0�0�7 년

�O 시범사업 설계 �: 시설내 농작물 �(화훼 �, 기타채소 �)

。 시범사업 실시 �: 농업용시설 �, 딸기 �, 토마토 �, 참외 �, 수박 �(�5�)

。 본사업 실시 작목 �: 벼 �,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(�7�)

口 �2�0�0�8 년

。 시범사업 설계 �: 고추 �, 마늘 �, 양파
�0 시범사업 실시 �: 딸기 �, 토마토 �, 참외 �, 수박 �, 시설내 농작물 �(화훼 �, 기타채

소 �)�(�6�)

。 본사업 실시작목 �: 벼 �, 농업용시설 �,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(�8�)

口 �2�0�0�9 년

。 시범사업 설계 �: 자두 �, 매실 �, 키위 �, 시설내 농작물

�0 시범사업 실시 �: 시설내 농작물 �(화훼 �, 기타채소 �)�, 고추 �, 마늘 �, 양파 �(�5�)

�0 본사업 실시 작목 �: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, 벼 �, 농업용시설 �, 딸

기 �, 토마토 �, 참외 �, 수박 �(�1�2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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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�2�0�1�0 년

。 시범사업 설계 �: 시설내농작물 �, 노지작물 등

。 시범사업 실시 �: 고추 �,마늘 �, 양파 �, 자두 �, 매실 �, 키위 �, 시설내농작물

�0 본사업 실시 작목 �: 사과 �, 배 �,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�, 단감 �, 벼 �, 농업용시설 �, 딸

기 �, 토마토 �, 참외 �, 수박 �, 시설내 농작물 �(화훼 �, 기타채소 �)



보험 확대 시범사업
구분

준비 내용 1년차 2년차 계
본사업 비고

-단계별확대방안

�2�0�0�3
연구 도포’카口-(경보「 �4 사과, 배 �(�2�)
-재보험체계구축 단감. ¹`�(�2�)
방안
-현행보험사업의
안정화방안

사과,배, �벼 시범사업 설계

�2�0�0�4 -시범사업 설계 도포、야”감값。 �재보험체계 구축
�(¼¼�) �-�1,단감,¹`�(�6�) �통계자료축적
-작목별통계축적 방안
방안(전작목)

-시범사업 설계 사과, 배, � 장기 관리운영�2�0�0�5 (농업용시설) nu버」 복숭아,포도,단감,¬�¹`�(�6�) 체계수립
�- 관리운영체계

-시범사업설계
사과,배,

� 보험확대에 따른
(시설내농작물 조직 정비 검토�2�0�0�6 (딸기

,토마토,참외,수박))
농업용시설(1) ¼¼�(�1�) �2 복숭아, 포도,

� 재해지원과의
단감,¬�¹`�(�6�) 관계검토

-시범사업설계 시설내농작물 벼, 사과, 배, �수입보험타당성
검토�2�0�0�7 (시설내농작물 (딸기�, 토마토, 농업용시설(1) �5 도포야h감A}。보「

� 경종작물 실태
(화훼,기타채소))참외 ,수박) �(�4�) 단감, Ç(�(�7�)

조사

시설내농작물 시설내농작물 벼 노업용시설
-시범사업설계 사과, 배, � 노지작물 실태�2�0�0�8
고추,마늘,양파 (화훼,기 타채소) (딸기 �, 토마토, �6

복숭아‘ 포도, 조사 (채소)�(�2�) Ì8Æx�,Â�¼��)�(�4�)
단감, ¬�¹`�(�8�)

f벼껴세셈짧뺑파사보숭
-시범사업설계

고추,마늘, 시설내농작물 -1단감 , �수입보험제도의
�2�0�0�9 자두, 매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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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6 장

요약 및 경론

�o �2�0�0�1 년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되었

으며 �, �2�0�0�3 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읍�.

�- �2�0�0�2 년에는 복숭아 �, 포도 �, 감률 및 단감 등 �4개 품목이 확대되어 �2�0�0�4 년부

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임 �.

�- 실시 �3년만에 �6개 품목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획기적임 �.
。 많은 농가가 각종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

대상품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읍 �.
�- �2�0�0�2 년 �(태풍 “루사”�)과 �2�0�0�3 년 �(태풍 “매미

” �) 의 연 이은 피 해 로 농작물재 해

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농가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읍 �.
�O 이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중인 �6개 작목 이외의 작목들에 대하여 농작물재

해보험의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그 단계적인 확대 방

안을 제시하였읍 �.

�0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은 다읍과 같읍 �.

�-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실태와 문제점

�-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가능성 분석

�- 외국의 사례 연구

�- 농가 의견 조사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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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단기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한지 �3년이

경과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

고 있읍 �.
�- 실시한지 �3년만에 �6개 품목으로 확대한 것은 획기적인 성과임 �.

�- 가입율 �(면적 기준 �)도 실시 첫해에 �1�7�.�6�% 를 기록하여 처읍 실시한 제도로

서는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�, 매년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

。
디�

� �2�0�0�3 년 현재 배의 가입율은 �3�6�9�%�, 사과의 가입율은 �2�0�.�8�% 임 �.

�- �3년동안 대상작목 �(지역 �) 의 확대와 아울러 대상재해의 세분화 �, 보험가입단

위의 보완 �, 인수범위의 다양화 �, 보험료 분납제의 도입�, 보험료율의 세분

화 및 정교화 �, 손해평가체계의 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읍 �.

�- 이러한 성과와 아울러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여 단기에 �6개 품목

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�, 계속 개선 � 보

완해 나가야 함 �.

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작목별 재해특성에 걸맞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기

가 어려웠읍 �.

시범사업지역이 광범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읍 �.
조기에 많은 작목으로 확대한 것은 성과이기도 하지만 경험이 전무한

우리나라로서는 무리인 측면도 있었읍 �.

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에 대한 홍보

충분하지 못했읍 �.

보험 성패의 관건인 손해평가의 공정성 확보가 미흡함 �.

보험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위험분산체계가 구비되지 못하였으며 �,

이는 �2년 연속 대재해를 경험하면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읍 �.

�0 농작물재해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원리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보험성립

요건이 갖추어진 작목부터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�.

�- 보험확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위험 �(재해 �) 이 존재하고 �, 측정가능해

야 하며 �, 위험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농가가 가급적 많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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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할 수 있어야 함 �.
。 현재 실시중인 �6개 작목 이외의 작목중에서 보험 확대의 가능성을 살펴

보기 위하여 중점 검토작목을 선정하였읍 �.
�- 중점 검토 작목의 선정 기준은 �1차적으로 농가 수�, 재배면적 �, 생산액 �(호

당 생산액 �)을 지표로 삼고 �, �2 차로 재배집중도�,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�(전업

농 비율 �, 상품화율�)를 지표로 삼았읍 �.
�- 중점 검토 대상 작목으로는 벼와 자두 �, 매실 �, 유자 �, 대추 �, 참다래 등의 과

수 �, 그리고 수박 �, 참외 �, 딸기 �, 토마토 등의 시설채소 및 고추 �, 마늘 �, 파 �, 양

파 등의 노지채소 �, 그리고 장미 �, 국화 �, 양란 �, 백합 등의 화훼 �(시설 �)를 선정

하였읍 �.

。 중점검토 대상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위험에 대한 태도 및 대응방법�, 그

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읍 �.

�- 해당 농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서 우편조사 및 전화조사

를 통해 작목별로 �3�0 호 �(벼는 �1�0�0 호 �)를 목표로 조사하였으나 조사결과 조

사표본수는 작목간에 차이가 있읍 �.
조사대상농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지통신원�( 벼 농가 �)과 농업관

측 모니터 농가 및 경기화훼협회의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읍 �.

�- 농가가 과거 �I�0 년간 가장 많이 경험한 재해는 풍해 �(�2�.�1 회 �) 이었으며 �, 수해

�(�1�.�8 회 �)�, 병충해 �(�1�.�1 회 �) 의 순이 었읍 �.
�- 대부분의 농가 �(�4�8�9�%�) 가 영농과정에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특별한 대책

을 세우거나 방법을 동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읍 �.

�- 농가가 영농과정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‘과잉생산으로인한 가격하락’

이며 �, ‘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’�, ‘판로 확보’의 순이었읍 �.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다수�(�6�3�2�%�) 가 찬성하며 �, 적극적으

로 반대하는 농가는 일부 �(�1�2�2�%�) 에 불과함 �.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이 실시될 경우 절반 정도가 가입할 의사를 가지고 있읍�.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을 가급적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

」�2�-�n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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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부담 가능한 적정보험료 수준은 대부분 보험금액의 �5�% 이하로 생각하고

。 �1�4�L
�/�y�k �n �.

�o 작목별로 보험 성립 가능성 관련 지표를 고려하고 �, 농가 조사 결과 및 작

목별 특성을 토대로 보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�, 벼 �, 시설채소 및 시

설화훼 등의 농업용시설이 우선 검토할만한 작목 �(대상�) 이며 �, 다읍으로는

자두�, 대추 �, 참다래 �, 밤 등 과수작목임 �.

�- 벼는 과거의 준비경험이 있고 �, 관련 자료도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보험 확

대 가능성이 가장 큰 작목임 �.
�- 시설채소와 시설화훼는 관련 지표상으로는 보험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

할 수 있으나 작목의 특성상 작물이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

않는 반면에 재배용 시설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농가에게 더 큰 충

격을 주기 때문에 작목보다는 시설 자체를 보험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

람직함 �.
�- 노지채소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

를 거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읍 �.

�- 현재 실시중인 �6개 품목 이외의 과수 품목들은 충분한 자료 축적과 준비

를 거쳐 확대할 필요가 있읍 �.

�O 이미 농작물재해보험의 경험이 �5�0�~�6�0 년 이상인 외국의 경우 도입 초기에

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�, 단계적으로 작목을 확대하여 현재는 소득

작목의 상당부분을 보험 대상으로 하고 있읍�.

�- 미국은 �1�9�8�0 년 이후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나타내면서 확산되기

시작하여 최근에는 �1�0�0 여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보험을 실시함으로써

농가 경영안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읍 �.

�- 일본도 �4�0 여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�, 보험 대상

작목의 확대와 소득보험으로의 발전을 위한 검토작업을 계속하고 있읍 �.

�-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오래전부터 농작물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�, 특히

노지작물에 대한 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큼 �.

。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단계별 확대방안을 제시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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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 다읍과 같읍 �.
�- �2�0�0�4 년은 �4개 품목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면서 �, 보험사업의 안정화를 위

한 방안을 마련하고 �, 벼에 대하여 시범사업 설계를 실시함 �.

아울러 보험 확대에 대비한 통계축적방안을 마련함 �.
밤에 대한 보험 도입방안을 산림청에서 마련할 예정임 �.

�- �2�0�0�5 년에는 벼에 대한 시범사업을 제한된 지역에서 실시하고 �, 농업용시

설에 대한 시범사업설계를 추진하면서 작목별 관련통계자료를 축적함 �.

�- �2�0�0�6 년에는 벼와 농업용시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장기 보험운

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함 �.
�- �2�0�0�7 년에는 벼의 전국적 본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하고 �, 시설작

물에 대한 보험 적용 방안을 모색하여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함 �.

�0 장기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이 �W�T�O체제하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

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목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험 상품이

개발되어야 함 �.

�- 정부에서는 작목별로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

제시하고 �, 농가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함으로써

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함 �.

�- 보험대상재해를 특정재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소재지�, 품종 �3

영농기술수준 등에 따라 상이한 보험수요에 맞추어 특정위험방식

�(�s�p�e�c�i�f�i�c�)�, 복합위험방식 �(�m�u�l�t�-�r�i�s�k�) 및 종합위 험 방식 �(�a�l�1 �r�i�s�k�) 등을 다양하게

개발하여 제공함 �.

�- 궁극적으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득보험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

서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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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디「E 담배 �%�f�E�· �2�1�4 �3�6�7 �4�8�3 �5�7�8 �7�6�8 �2�1�2 괴산, 충주, 안동, 영양, 청송

�1�5�3

집 중률 �(�2�0�0�1�)주산지자모벼-「 -「 드긍부표

주 �. �( �)은 전체시 � 군 �(�1�6�0�) 에 대한 해당 작물 재배 시 � 군수 비율임 �.
자료 �,

농림부 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�,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�, �2�0�0�1



²˜NŒ�7�l�aNŒ�l�)0�
�/ �1 �l 재배면적2) 생산량2) 생산액3) 농가호당

구분 �(Ö8�) �(�h�a�) �(�M�/�T�) (백만원)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
�(�h�a�) �(�h�U�T�) (천원)

논벼 �1 �,�0�7�7�,�6�4�2 �1�,�0�3�8�5�7�7 �4�,�8�9�0�,�8�4�5 �l�O�,�7�2�l�,�7�2�3 �0�.�9�6 �4�5�4 �9�,�9�4�9

식량
겉보리 �1�2�4�3�3 �2�8�,�8�3�2 �3�9�,�4�7�3

�n�1 �1�,�8�0�8 �5�,�8�3�4 Éç�q�/�¼
직물

E코

51 �6�3�0�,�0�9�2 �8�0�,�8�0�4 �l�l�5�,�0°Œ �2�6�8�,�0�8�8 �0 ��l�3 �0�.�l�8 �4�2�5。

고구마 �3�2�7�,�2�2�6 �l�4�,�7�2�7 �3�1�6�,�7�0�3 �l�l�5�,�1�2�4 �0�.�O�5 �0�.�9�6 �3�5�2
두1자 �l�5�,�8�9�9 �4�,�4�0�2 �7�5�,�5�7�2 �l�O�l�,�7�4�2 �0�.�2�8 �4�7�5 �6�,�3�9�9
살구 �l�,�l�8�5 �3�0�6 �0 ��2�6

매실 �9�,�l�4�8 �2�0�6�5 �2�9�,�7�3�7 �0�.�2�3 �3�,�2�5�l

¬üÂ��4�) 유자 �8�,�1�0�8 �2�3�5�9 �1�2�0�9�5 �0�.�2�9 �l�,�4�9�2

대추 �1�0�,�0�7�1 �3�,�7�8�1 �7�9�,�2�9�7 �0�.�3�8 �7�,�8�7�4
참다래 �2�6�8�5 �8�9�2 �2�l�,�9�4�2 �0 ��5�5 �8�,�1�7�2
밟은감 �2�3�,�8�l�8 �8�,�6�9�3 �5�5�,�5�l�2 �0�.�3�6 �2�3�3�1
밤 �5�2�6�9�7 �7�9�,�1�5�5 �2�5�7�,�0�6�9 �4�,�8�7�8

특용 참깨 �5�3�8�,�2�7�3 �4�3�,�5�4�l �3�l�,�0�4�3 �2�5�2�0�2�3 �0�.�O�8 �0 ��0�6 �4�6�8
작물 들깨 �5�9�5�,�2�5�5 �2�9�,�0�9�4 �2�2�4�6�4 �7�4�,�4�1�2 �0�.�O�5 �0�.�C�4 �l�2�5

기타 인삼 �l�l�,�6�6�9 �9�,�1�9�8 �3�7�3�,�5�3�2 �0�.�7�9 �3�2�0�l�l
직물 엽연초 �3�5�3�,�l�5�7

수빅R노지) �6�,�1�3�3 �l�4�7�,�5�4�5 �9�4�,�4�6�3

수빅R시설) �2�6�,�7�l�7 �l�9�,�7�4�0 �6�9�2�,�0�9�9 �5�2�3�,�1�5�9 �0�.�7�4 �2�5�9�0 �l�9�,�5�8�2
참외(노지) �4�7�8 �9�,�8�1�4 �1�l�,�3�6�8
참외(시설) �1�4�,�%�4 �7�,�4�9�0 �2�3�7�,�3�7�3 �3�6�5�,�8�7�5 �0�5�1 �1�6�3�2 �2�5�,�1�5�6

딸기(시설) �1�5�,�8�8�3 �7�,�4�5�1 �2�0�4�,�8�3�0 �5�8�5�,�3�8�0 �0�.�4�7 �1�2�9�0 �3�6�,�8�5�6

토마토(시설) �1�0�,�3�3�5 �3�,�3�5�3 �2�1�8�,�4�8�5 �2�1�2�0�4�4 �0�.�3�2 �2�1�l�4 �2�0�,�5�l�7
배추(노지) �3�5�,�4�8�1 �2�,�1�3�8�,�9�3�2 �4�6�,�2�1�6

채소
배추(시설) �1�6�,�1�9�6 �3�,�7�5�5 �1�7�7�,�8�2�3 �5�6�,�4�4�0 �0�.�2�3 �l�O�9�8 �3�,�4�8�5
배추(김장) �7�6�5�,�6�9�6 �l�1�2�9�3 �1�,�0�7�9�2�1�9 �0�.�O�2 �1�.�4�1
무{노지) �2�6�,�0�1�4 �1�,�2�0�0�,�9�4�5 �3�1�9�,�0�8�1

무(시설) �6�,�0�9�6 �5�,�3�7�3 �2�l�O�,�8�3�8 �7�3�,�4�7�1 �0�8�8 �3�4�5�9 �1�2�0�5�2
위김장) �7�1�l�,�7�7�2 �l�1�3�7�2 �6�8�4�,�8�4�3 �O�O�2 �0�.�9�6-과 �9�0�3�,�C�5�9 �7�6�,�7�2�4 �3�8�1�,�1�5�6 �1�,�l�8�3�,�6�8�9 �O�O�8 �0�.�2�l �1�,�3�1�1

마늘 �5�3�9�,�7�3�5 �3�3�,�1�5�3 �3�9�4�,�4�8�2 �5�8�3�,�1�6�2 �0�.�O�6 �0�.�7�3 �l�,�0�8�0
파{대파) �1�8�8�,�9�3�6 �l�3�3�3�l �3�7�8�,�8�4�9 �3�3�3�,�7�4�9 �0�.�1�0 �2�6�6 �l�,�7�6�6
양파 �1�l�3�2�2�9 �1�5�,�3�l�4 �9�3�3�,�0�9�5 �2�8�7�,�5�9�3 �0�.�1�4 �8�2�4 �2�,�5�4�0
총계 �l�3�,�4�6�6 �6�,�3�0�5 �6�) �6�9�6�5�9�7 �0�.�4�7 �5�1�,�7�m

장미 �l�,�6�3�2 �7�2�8�.�l �6�2�3�,�0�4�0 �1�4�9�,�8�4�0 �0�.�4�5 �3�8�1�8 �9�1�,�8�m
화훼5) �;�z 。 국화 �1�,�8�8�4 �7�5�L�3 �4�5�9�,�3�3�1 �5�8�,�7�5�6 �0�.�4�0 �2�4�3�.�8 �3�1�2�0�0�-0��4�L

j화훼 양란 �7�5�9 �2�5�4�8 �1�0�3�5�2�8 �9�6�,�l�O�l �0�.�3�4 �1�3�6�4 �1�2�6�,�6�0�0

백합 �6�l�7 �2�1�8�.�8 �8�3�,�9�9�7 �2�9�,�2�2�3 �0�.�3�6 �1�3�6�.�l �4�7�,�4�0�0

�1�5�4

및 생산량농가수 �, 재배면적자모벼
-「 -1 �E긍부표 �2�.

〈주〉 �1�) 농가수는 �2�0�0�0 년 농업총조사보고서 기준 �2�) 재배변적과 생산량은 �2�0�0�2 년 작물통계 기준
�3�) 생산액은 �2�0�0�2 년 농림통계연보 �(�2�0�0�1 년산 �) 기준 �4�) 과수는 �2�0�0�2 년 과수실태조사 기준 �.
�5�) 화훼는 화훼재배현황 �(�2�0�3�1 년산 �) 기준 �.
�6�) 화훼는 품목별로 단위 �(本 球樣 �)가 상이하여 총생산량 합계가 곤란



구분
규모별 농가수 수확면적 호당평균

�0�.�1�h�a»ø 만 �0�.�1 �~�0�.�5�h�a �0�.�5�~ �1�.�O�h�a �1�.�O�h�aÇt 상 계 �(�h�a�) 수확면적

보리
�8�,�0�9�2 �4�2�,�1�1�8 �2�1�5�5�9 �1�5�3�2�9 �8�7�,�0�9�8

�6�0�6�6�1 �0�.�7�0�(�6�2�9�) �(�6�7�7�) �(�7�1�9�) �(�7�4�3�) �(�6�9�4�)

오카‘카‘ �1�3�2�9�2�1 �1�7�,�2�7�2 �2�,�4�3�9 �5�5�8 �1�5�3�,�1�9�0
�9�,�4�5�6 �0�.�O�60��T�T �(�5�9�2�) �(�6�7�.�7�) �(�7�3�6�) �(�7�3�1�) �(�6�0�.�4�)

콩
�5�0�6�,�0�2�3 �1�0�9 ��6�9�0 �1�0�5�2�7 �3 ��8�5�2 �6�3�0�,�0�9�2 �6�0�3�7�1 �0�.�1�0�(�6�7�.�0�) �(�6�9�.�4�) �(�7�1�0�) �(�6�8�.�7�) �(�6�7�.�5�)

¬à�1�L �1�9�4�,�6�2�2 �9�,�5�4�4 �1�,�0�4�1 �3�0�8 �2�0�5�5�l�5 �7�,�7�7�9 �0�.�O�4E드 �(�6�9�.�0�) �(�7�7�.�7�) �(�8�1�.�0�) �(�8�2�5�) �(�6�9�5�)

감자
�2�7�0�,�0�5�5 �2�4�,�9�2�0 �5�,�9�4�8 �4�,�2�3�9 �3�0�5�.�l�6�2

�2�7�,�5�0�7 �0�.�O�9�(�6�4�7�) �(�6�9�3�) �(�7�1�7�) �(�7�3�5�) �(�6�5�3�)

고구마
�3�0�5�,�5�5�2 �l�8�,�2�2�0 �2�1�4�3 �1�3�1�1 �3�2�7�,�2�2�6

�1�7�,�8�2�8 �0�.�O�5�(�6�3�2�) �(�5�8�.�2�) �(�6�4�8�) �(�7�0�.�6�) �(�6�3 �0�)

규모별 농가수 수확면적 호당평균

�0�.�l�h�a»ø 만 �0�.�1 �~�0�.�5�h�a �0�.�5�~�1�.�O�h�a �1�,�O�h�aÇtÀÁ 계 �(�h�a�) 수확면적

참깨
�4�7�7�,�4�7�1 �5�8�,�5�2�9 �1�,�9�5�4 �3�1�9 �5�3�8�2�7�3 ‘

�3�1�2�3�3 �0�.�O�6�(�6�8�2�) �(�7�2�5�) �(�7�2�4�) �(�7�2�7�) �(�6�8�.�7�)

등깨 �1�0�,�1�9�0 �l�3�8�,�0�3�7 �1�6�5�3�3�7 �2�8�1�,�6�7�6
�5�9�5�,�2�5�5

�(�6�7�.�9�)
�1�1�5�,�4�1�9

땅콩 �1�.�O�5�7 �1�9�,�5�8�4 �2�2�7�8�5 �5�8�,�5�5�9 �(�7�0�.�9�)

규모별 농가수
수확면적 호당평균

�0�.�l�h�a �0�.�l �! �0�.�5 �n�d�M°|�/�¼�nÂÜ�-�- ��¹
계 �(�h�a�) 수확면적(ha) �|

미만 �~ �0�.�5�h�a �~ �1�.�O�h�a �~�2�O�h�a 이 상
�1�,�7�9�0 �5�,�4�8�4 �2�,�3�1�3 �m�m�n²È�¹�A°|�T�m�É�-�-�- �1�1 ��6�6�9

인삼 �9 ��1�9�8 �0�.�7�9�(�6�9�3�) �(�7�2�0�) �(�7�2�4�) �(�7�2�0�) �(�7�5�4�) �(�7�2�0�)

�l�5�5

농가분포�3�. 경작규모벌

식량작물�@
단위 �: 호 �, �%

주 �: �( �) 는 전업농 비율임
자료 �: 농업총조사보고서 �(�2�0�0�0�)

�@ 특용작물
단위 �: 호 �,�%

주 �: �( �) 는 전업농비율임 �.
자료 �: 농업총조사보고서 �(�2�0�0�0�)

�@ 인삼
단위 �: 호 �. �%

주 �: �( �) 는 전엽농비율임 �.
자료 �: 농업총조사보고서 �(�2�0�0�0�)



구분
규모별 농가수 호당평균

재배면적
재배면적�0�.�l�h�a»ø¹Ì �0�.�1 �~�0�.¾Ð�a �0�.�5�~�1�.�O�h�a �1�.�O�~�2�.�O�h�a �2�.�O�h�aÇt 상 계

전국 �6�,�9�7�7 �1�3�,�8�9�2 �2�2�1�9 �5�9�4 �1�3�6 �2�3�,�8�1�8 �8�,�6�9�3�.�8 �0�.�3�7

전북 �4�7�7 �8�7�4 �1�7�5 �6�6 �2�2 �1�,�6�1�4 �9�0�9�7 �0�.�5�6

짧E감 전남 �2�,�7�2�5 �3�,�4�0�6 �5�3�0 �1�6�5 �4�9 �6�,�8�7�5 �1�9�7�8�,�7 �0�.�2�9
�7�J²Ý�/�d :꺼「 �9�6�3 �5�,�9�0�1 �9�4�8 �1�7�7 �3�8 �8�.�0�2�7 �2�8�9�8�.�7 �0�.�3�6

경남 �1�9�6�7 �2�,�8�0�8 �4�1�2 �1�4�7 �2�2 �5�,�3�5�6 �1�,�7�4�2�5 �0�.�3�3

전국 �7�7�0 �3�7�1 �3�4 �7 �3 �1�,�1�8�5 �3�0�6�0 �0�.�2�6

살구
경기 �1�7�5 �l�O �1�8�8 �4�1�2 �0�.�2�2

강원 �1�3�1 �4 �0 �0 �0 �1�3�5 �3�1�5 �0�.�2�3

경북 �1�4�9 �2�3�0 �1�3 �2 �0 �3�9�4 �8�6�5 �0�.�2�2

전국 �2�,�3�6�0 �5�,�9�6�8 �1�2�8�3 �3�4�5 �1�1�5 �1�0�,�0�7�1 �3�3�8�0�9 �0�.�3�8

대추
�7�3님/〔3=『「 �6�1�5 �3�,�5�0�2 �8�9�0 �2�3�5 �8�9 �5�,�3�3�1 �2�,�1�8�3�9 �0�.�4�]

경남 �6�1�2 �1�3�7�7 �2�4�7 �5�9 �5 �2�,�3�0�0 �6�9�8�0 �0�.�3�0

전국 �3�,�3�2�1 �4�,�8�9�8 �6�7�5 �1�8�3 �7�1 �9�,�1�4�8 �2�,�6�0�5�2 �0�.�2�8

전북 �1�7�0 �5�2�1 �1�1�7 �2�7 �9 �8�4�4 �3�3�8�1 �0�.�4�0

매실 전남 �1�,�0�6�4 �2�,�2�6�6 �2�9�8 �7�0 �2�5�| �3�,�7�2�3 �l�,�1�4�0�3 �0�.�3�1

경북 �2�7�4 �3�8�5 �5�5 �1�0 �5 �7�2�9 �1�7�6�6 �0�.�2�4

경남 �1�2�6�4 µL�1�,�4 �1�7�7 �6�1 �2�9 �2�9�5�0 �7�8�1�5 �0�.�2�6

전국 �1�6�5 �2�,�0�8�0 �3�3�6 �8�9 �1�5 �2�,�6�8�5 �8�9�2�.�l �0�.�3�3

참다래 전남 �8�0 �1�,�3�1�3 �1�5�6 �3�3 �3 �1 ��5�8�5 �4�5�4�8 �0 ��2�9

경남 �6�1�6 �8�9 �2�0 �b �7�9�5 �2�5�5�4 �0�.�3�2

전국 �1�,�1�0�4�l �6�2�1�9 �5�% �1�3�8 �5�1 �8�,�1�0�8 �2�,�3�5�8�.�7 �0�.�2�9

유자 전남 �4�9�5 �3�.�5�5�9 �3�3�3 �6�6 �3�1 �4�,�4�8�4 �1�3�1�0�.�4 �0�.�2�9

경남 �5�6�7 �2�,�5�4�9 �2�5�1 �6�5 �1�7 �3�,�4�4�9 �9�9�1�.�8 �0�.�2�9

전국 �3�9�2�5 �9�,�8�5�7 �1�,�7�3�4 �3�3�8 �4�5 �1�5�,�8�9�9 �4�,�4�O�I �.�7 �0�.�2�8
�i�i�; 닝 �3�9�2 �8�3�7 �9�0 �1�0 �2 �1�3�3�1 �3�0�1�3 �0�.�2�3

자두
τr그F
커²Ý�/�6그「 �l�,�2�9�2 �7�,�4�9�4 �1�,�4�8�5 �2�9�0 �3�9 �1�0�,�6�0�0 �3�,�4�2�0�.�5 �0�.�3�2

경남 �5�3�0 �5�8�6 �6�7 �1�8 n/ι〕 �1�,�2�0�3 �2�3�3�6 �0�.�1�9

�l�5�6

�@〕 과수

단위 �: 호 �, �h�a�, �%

자료 �: 농림부 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�, 「 �0�2 과수실태조사」 �,�2�0�0�2�.



구분
�l�C�UÓÉ �m�M �3�O�l �6�O�l �%�l �l�,�2�0�1 �2�4�0�1 3,뼈평

계만비이 �-�3�mÓÉ �-�6�C�OÓÉ �-�%ÓÉ �-�1�,µLÓÉ �-�-�2�,�4�C�UÓÉ �-�3�,¿�ÓÉ 이상

화훼(전체) 앉% �1�3�8 �2�,ÅÆ�4 �2�,¹Î�O �2�,�4�l�7 �2�,�?�7 �g�7�9 �7�8�3 �l0��8 �4�%

규모별 농가수 수확면적 후당평균

�0�.�1�h�a 미 만 �0�.�1 �~�0�.�5�h�a �0�.�5�~�1�.�O�h�a �1�.�O�h�aÇt 상 쉐깨 �(�h�a�) 수확면적

수박(시설) �2�,�O�O�4 �1�3�,�8�6�6 �7 ��9�2�0 �2�9�2�7 �2�6�,�7�1�7 �1�4�,�6�2�5 �0�.�5�5

참외(시설)
딸기(시설) �1�,�5�3�1 �1�1�,�4�4�5 �2�,�5�9�3 �3�1�4 �1�5�,�8�8�3 �5�,�4�9�9 �0�.�3�5

토마토 �3�,�8�5�6 �3�4�8�2�8 �3�9�,�5�l�7 �8�1�,�6�3�l �1�5�9�,�8�3�5

토마토(시설) �2�,�6�3�3 �6�,�O�O�3 �1�,�4�7�3 �2�2�6 �1�0�3�3�5 �3�,�1�7�9 �0�.�3�l

배추(시설) �9�,�3�6�0 �4�,�7�6�5 �1�,�5�5�8 �5�1�3 �1�6�,�1�9�6 �| �3�,�6�4�0 �0�.�2�3

배추(김장) �7�2�6�,�1�4�3�(�6�5�3�) �3�1�5�1�5�(�7�1�.�4�) �5�,�7�5�7�(�7�8�.�3�) �2�2�8�1�(�7�9�6�) �7�6�5�,�6�9�6�(�6�5�5�) �2�7�,�6�7�9 �0�.�O�4

무(시설) �3�,�6�0�7 �1 ��6�4�8 �6�0�4 �2�3�7 �6�,�0�9�6 �1�,�4�8�7 �0�.�2�4

무(김장) �6�9�0�,�8�3�1 �(�6�5�3�) �1�5�,�1�0�4�(�6�9�3�) �3�,�3�9�7�(�7�7�.�5�) �2�4�4�0�(�8�0�.�0�) �7�1�1�,�7�7�2�(�6�5�5�) �2�1�,�4�0�0 �0�.�O�3

풋고추(시설) �1�9�,�6�5�3 �1�0�,�3�3�0 �1�2�8�2 �l�4�3 �3�1�,�4�0�8 �4�2�9�9 �| �0�.�1�4

고주 �7�O�l�,�9�2�6�(�6�5�.�l�) �1�8�2�9�1�2�(�7�4�.�0�) �1�5�,�4�6�2�(�8�3�.�2�) �2�,�7�5�9�(�8�5�.�3�) �9�0�3�,�0�5�9�(�6�7�2�) �8�6�,�7�4�7 �0�.�1

口}늘 �4�5�7�,�7�7�6�(�6�5�.�8�) �7�0�,�7�9�1�(�6�9�1�) �9�,�5�7�8�(�6�9�.�8�) �1�5�9�0�(�7�0�.�1�) �5�3�9�,�7�3�5�(�6�6�3�) �3�8�,�6�4�5 �0�.�O�7

대파 �l�7�3�,�5�2�3�(�5�8�.�1�) �l�l�,�4�6�1�(�6�6�4�) �2�,�6�9�1�6�9�6�) �1�,�2�6�1�(�7�1�3�) �1�8�8�9�3�6�6�8�.�8�) �9�5�1�7 �O�O�5

양파 �7�7�,�1�6�l�(�6�3�4�) �2�8�,�²�6�8�8�(�·�7�6�6�.�7�) �5�,�8�9�1 �(�7�6�3�) �1 ��4�8�9�(�7�6�.�2�) �1�1�3�2�2�9�(�6�7�.�6�) �1�5�,�5�4�1 �0�.�1�4

상추 �1�6�8�4�9 �1�9�1�,�g�2�9 �1�9�9�0�1�3 �3�1�±ÅJ�}�3 �7�1�8�,�1�8�1�(�6�6�.�l�)

쑥갓 �8�,�9�4�7 %,앉정 %,잃3 �1�5�5�,�5�7�8 �3�4�7�,Éç�(�6�2�3�)

시금치 9,앉꿨 118,잃3 �1�2�3�2�1�5 �1�9�4�,Çƒ�6 �4�4�5�,ÅÆ�3�6�3�3�)

그L다。 �1�,�g�i�3 �2�1�,�7�5�3 �2�7�,ÅJ�6 �5�6�1�3�1 �1�0�7�0�8�3�(�6�3�3�)

오이 째@ �7�9�,ÅJ�7 �E�E�,Çƒ�4 �1�6�9�%�1 Çƒ�8�,�7�4�1�(�6�5�1�)

�1�5�7

�@ 화훼

단위 �: 호

주 �: 전업농가수 �l�0�,�2�1�2 호 �(�7�5�8�%�)�( 자가 �4�,�7�2�5 호 �, 입차 �5�,�4�8�7 호 �)
자료 �: 화훼재배현황 �, �2�0�0�1�.

�@ 채소

단위 �: 호 �, �%

주 �: �( �) 는 전업농비율임 �.
자료 �: 농업총조사보고서 �(�2�0�0�0�)



작물별 자연재해 병충해

참다래
상해,습해,풍해,건조,통해

병충해
�

궤양병, 꽃썩 �g 병, 연부병
(수액유통기)

유자 한풍해,동해,눈피해,조풍해 검E무늬병,수지병,더탱이병,역병

구살 상해(늦서리),수해,습해 세균성구멍병, 검E별무늬병

과수 대추 수해,풍해,동해 역병,탄저병,녹병,잎마큼병

두’자 늦서리,수해,냉해 부패병, 거지주머니병

매실 늦서리, 가뭄, 일조량 부족 궤양병, 흑성병

밤 가뭄,수해,풍해
갈색반점병,뿌리혹병,밤나무나방,

짝지벌레
A‘님l

가뭄,이상저온 바이러〈,덩굴마큼병,탄저병?덩굴쪼김병끼-「

참외 가뭄,수해,저온,일조량부족 노균병,흰가루병,역병,덩굴마큼병

배추 가뭄,수해,우박해 벼룩잎벌레,노균병,배추좀나방
�[�]

가뭄, 수해, 우박해 무릅병, 뿌리마큼병-「

고주 가뭄,수해,풍해,우박해 탄저병?갈색무늬병,꽃노랑총채벌레

채소 파 가뭄
노균병,흑반병, 회색곰팡이병, 오갈병,

녹병,엽고병

몹-가
잎마름병,춘부병,무릅 병, 탄저병, 선충,

뿌리g애, 흑g애

쪽파 이상고온
버짐병,돌림병,녹병,위조병,파굴파리,

파밤나방,파좀나방,파총채벌레

양파 가뭄
노균병,흑반병, 오갈병, 회색곰팡이병,

부패병,녹병,엽고병,고자리파리

시부}닝T대」」는π랩Eπ짧
화훼 설내에서 재배되어 자연재해

방지 가낱

농업용시설
풍해,수해(침수),우박해, 설

해

�1�5�8

부표 �4�. 작물별 재해 유형



꿇컨말 �0�.�5�h�a 미 만 �0�.�5�~�1�.�O�h�a �1�.�O �~ �2�.�O�h�a �2�.�O�~�3�.�O�h�a �3�.�O�h�a 이상 계

경기
�3�6�,�8�3�9 �3�3�2�3�l �2�4�,�4�1�3 �7�,�0�7�7 �6�2�8�1 �1�0�7�,�8�4�1

�(�3�4�2�) �(�3�0�.�8�) �(�2�2�6�) �(�6�.�6�) �(�5�.�8�) �(�l�o�o�-�0�)

강원
�2�0�,�4�9�3 �1�4�9�0�9 �8�,�8�8�5 �2�,�3�7�5 �2�4�2�9 �4�9�,�0�9�1

�(�4�1�.�7�) �(�3�0�.�4�) �(�1�8�1�) �(�4�.�8�) �(�4�.�9�) �(�1�0�0�.�0�)

북,-중 �3�3�,�8�9�0 �2�2�,�4�0�6 �1�1�3�3�l �2�2�0�2 �1�5�8�1 �7�1�,�4�1�0
�(�4�7�.�5�) �(�3�1�4�) �(�1�5�.�9�) �(�3�.�1�) �(�2�.�2�) �(�l�o�o�-�0�)

충남
�5�3�,�4�1�5 �5�0�,�2�5�9 �3�4�.�1�7�7 �8�,�1�9�8 �6�,�7�9�0 �1�5�2�8�3�9
�(�3�4�9�) �(�3�2�9�) �(�2�2�4�) �(�5�.�4�) �(�4�.�4�) �( �l�o�o�-�0�)

전북
�3�8�.�O�3�2 �3�4�,�0�9�1 �2�8�,�1�4�7 �8�,�8�6�6 �9�,�2�1�5 �l�1�8�3�5�1
�(�3�2�1�) �(�2�8�.�8�) �(�2�3�8�) �(�7�.�5�) �(�7�.�8�) �(�1�0�0�0�)

전남
�8�1 �,�7�7�6 �5�9�,�5�7�8 �3�7�,�2�8�2 �9�,�1�9�4 �7�,�1�9�2 �1�9�5�,�0�2�2

�(�4�1�9�) �(�3�0�5�) �(�1�9�1�) �(�4�.�7�) �(�3 �7�) �( �l�o�o�-�0�)

�?�4�E�3�/�S그了
�9�4�,�6�2�8 �5�4�,�7�0�4 �2�1�7�3�l �6�,�0�4�1 �3�,�4�2�8 �1�8�6�5�3�2

�(�5�0�.�7�) �(�2�9�.�3�) �(�1�4�.�9�) �(�3�.�2�) �(�1�.�8�) �(�1�0�0�0�)

경남
�7�4�,�6�9�2 �4�4 �2�7�7 �2�0�,�2�0�7 �3�3�3�8 �1�,�8�1�5 �1�4�4�3�2�9
�(�5�1�3�) �(�3�0�.�7�) �(�1�4�0�) �(�2�.�3 �(�1�.�3�) �(�1�0�0�.�0�)

제주
�3�6�2 �4�l �1�l �2 �4 �4�2�0

�(�8�6�2�) �(�9�.�8�) �(�2�.�6�) �(�0�.�5�) �(�1�.�0�) �(�l�o�o�-�0�)
기타 �2�2�,�7�5�7 �1�5�,�6�8�0 �9�,�1�7�7 �2�,�2�5�0 �1�9�4�3 �5�1�,�8�0�7

시지역 �(�4�3�9�) �(�3�0�.�3�) �(�1�7�7�) �(�4�.�3�) �(�3 �8�) �( �l�o�o�-�0�)

계깨
�4�5�6�,�8�8�4 �3�2�9�,�1�7�6 �2�0�1�3�6�1 �4�9�,�5�4�3 �4�0�,�6�7�8 �1�,�0�7�7�,�6�4�2

Ì˜�1�- �(�4�2�4�) �(�3�0�.�5�) �(�1�8�.�7�) �(�4�.�6�) �(�3�8�) �(�1�0�0�.�0�)

국 전업농
�6�3�4 �6�8�.�3 �7�0�.�7 �7�1�3 �7�3�4 �6�7�.�O。흩、비

�1�5�9

농가분포 �(�2�O�O�O�)

단위 �: 호 �, �%

주 �: �( �) 는 각 규모별 농가수 비율임
자료 �: 농업총조사 보고서 �(�2�0�0�0�)

수확면적규모별버
익

님 �j
�E�E시�부표 �5�.



빈면



�l �2 부

농사물새해보헝피

국가새보헝채도 도익감안

보헝개발원

�1�6�l



빈면



�l�6�3

저 �l �X�}
�C〉

서 료르
�1�-

�1�. 연구배경 다�l 모저
동 �-�1 �-�1

口 농작물재해보험의 적절한 위혐분산방안 마련

�0 �2�0�0�1 년 도입 � 시행된 농작물재해보험은 �3개 사업년도를 거치면서 태풍

‘루사’및 ‘매미’로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�.
。 그러나 �,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은 연이은 큰 손해와 손해사정상의 도덕적

해이 등의 불만으로 �2�0�0�2 년 이후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시장에서 철수

한상태임 �.

�- 운영 주체인 농협도 사업성 및 위험분산 등의 문제로 현행 체제에서는

지속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읍 �.
。 따라서 �,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 특성에 적합한 위험분산 체계를 검

토하여 현실에 적합한 위험분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�, 농작물재해보험이

농업경영의 안정성 제고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효율

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도입 � 운영하고 있는 국가

재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읍�.



�1�6�4

口 정부의 위험분담에 따른 필요재원 조달방안 제시

。 위험분산체계에서 국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게 되며�, 이에 소요되는 필요

자금의 조달방안을 검토 � 제시함으로써 �,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실

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�2�. 연구내용 및 방법

。 이 연구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위험분산의 일환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

안정적인 재보험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출장조사 및 국내

외 연구문헌을 통하여 선진 외국제도의 운영체계를 비교 � 분석하고 현행

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특성을 분석하여 국가재보험의 제도화를 위한 시

사점 도출과 국가재보험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읍�.

。 주요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다읍과 같읍 �.

口 위혐분산의 개요

�O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하여 보험제도적 측면에서 위험분산의 개념 �, 위험분

산의 필요성 및 위험분산기법 등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였읍 �.

�- 위험관리 및 위험분산의 개념

�- 위험분산의 목적 및 위험분산의 기능

�- 위험분산기법의 개요�, 운영 형태 및 장단점 분석

口 농작물재해보험 위험분산의 현황 및 문제점

。 그동안 시행되어온 농작물재해보혐의 위험분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검

토하고 국가의 역할과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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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분석

�0 외국출장조사 및 국내외 문헌자료를 통하여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과 유

사한 정책보험의 재보험시스템에 대한 조사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읍 �.
�-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운영방법 및 재원 조달 방법

�- 외국 제도의 시사점 분석

口 농작물찌해보혐의 위험분석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행정통계 및 경험통계를 이용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

위험특성을 분석하였읍 �.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실적 현황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원인 분석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도 분석

口 농작물찌해보혐의 위혐분산 개선방안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 개선방안에서는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을 위

한 위험분산방법을 분석하고 국가재보험 실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

토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였음

�- 농작물재해보험에 적합한 위험분산방법 제시

�- 국가재보험 모델별 위험분담의 구조 �, 재보험 방법 및 필요 재원 추정

�- 국가재보험모델의 결정에 따른 원칙 �, 고려사항 및 각 안별 평가

�- 국가재보험관련 재원조달방안 제시

口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과제

�0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의 충분한 역할과 안정적인 제도

정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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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2 장

위헝분산의 개요

�1�. 위험관라와 위험분산

口 위혐관리

�0 기업의 위험관리 �(�h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�) 란 “기업경영에 잠재하는 리스크를 미래

지향적 �, 체계적 �, 합리적 �, 통합적 방식으로 관리하여 기업목적을 달성하는

경영기법”으로정의할 수 있읍 �.
�- 위험관리주체인 기업은 이윤추구 �, 성장 �, 생존 �, 사회적 책임 등의 목적을

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이 직면한 위험을 확인 및 측정하고 해당 위혐의

특성과 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위험관리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고 그 결

과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험관리를 유지 � 개선해 나가는 것임 �.

�o 위험관리방법은 크게 리스크 통제 �(�r�i�s�k �C�o�m�o�l�) 와 리스크 재무 �(�r�i�s�k �f�i�n�a�n�c�i�n�g�)

로구분됨 �.
�- 리스크 통제란 사전적으로 “특정리스크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의 빈도 및

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손실예측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”으로리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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크 회피�(�r�i�s�k �a�v�o�i�d�a�n�c�e�)�, 손실 통제 �(�l�o�s�s �c�o�n�t�r�o�l�)�, 리 스크 분 리 �(�r�i�s�k �s�e�p�a�r�a�t�i�o�n�)�,

리 스크 결합 �(�r�i�s�k �c�o�m�b�i�n�a�t�i�o�n�)�, 리 스크 전가 �(�r�i�s�k �t�r�a�n�s�f�e�r�) 등의 기법이 있읍 �.
�- 리스크 재무는 사후적으로 “손실후 기업의 정상적 활동을 위한 자금의

조달 또는 손실의 재무적 보상을 위한 것”으로리스크 보유 �(�r�i�s�k �r�e�t�e�n�t�i�o�n�)

또는 리스크 전가 �(�r�i�s�k �t�r�a�n�s�f�e�r�) 가 있읍 �.

그림 �2�-�1�. 우�| 험관리절차 및 관리방법

팀→팀→ �-�-�-�* 〉



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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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I 형 위험 H형 위험
손해심도 고

�R�e�d�u�c�t�i�o�n�, �A�v�o�i�d�a�n�c�e �T�r�a�n�s�f�e�r �: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
�(�L�o�s�s �S�e�v�e�r�i�t�y�)

m형위험 W형 위험
저

�R�e�d�u�c�t�i�o�n�, �R�e�t�6�I�n�i�o�n �R�e�t�e�n�t�i�o�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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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위험관리방법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위험의 발생빈도와 심도에 따른 위험

관리방법의 선택모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읍�.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인 태풍 �, 호우 등 자연재해위험은 〈표

�2�-�1 〉의 �H 형 위험에 해당하여 보험 등으로 다른 주체에게 전가할 수 있

는 위험으로 분류할 수 있읍 �. 즉 �, 합리적인 개인 또는 기업이라면 이런

위험에 대하여 위험전가를 위한 보험수요를 가지고 있읍

�- 위험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관리기법 선택에서도 합리적인 개인과 다르지

않으므로 위험을 평가하여 자체 보유가 어려운 대형 위험은 재보험 등을

통하여 위험을 전가하고 보유 가능한 위험만 보유하고자 할 것임 �.

표 �2�-�1�. 위험관리방법 결정 행렬모형

。 자연재해위험과 같이 일반 개인 또는 기업이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위험을

보험회사가 인수할 수 있는 이유는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와 보유

능력의 차이로 인한 위험허용 �(�r�i�s�k �t�o�l�e�r�a�n�c�e�) 이 다르기 때문임 �.

�- 인간의 사망 �,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하여 개인은 알 수 없지만 보험회사는

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험을 인수하여 관리할 수 있읍�.

�-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필요 통계 및 정보 등을 확보하여 보험회사

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보험화 할 수 있읍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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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위혐분산의 개념

。 보험사업자의 위험분산의 개념도 사전적인 위험분산과 사후적인 위험분

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

�- 사전적 위험분산은 손실의 대상을 집중시키지 않고 분산 또는 분리시킴

으로써 손실규모를 축소하거나 �, 독립된 손실의 대상 수를 증가시키는 리

스크 통제기법에 근거하여 보유하는 보험위험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

구성하는 방법과 보유하고자 하는 위험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보험

을 통하여 보유위험의 수를 증가하는 방법이 가능함 �.
�- 사후적인 위험분산은 보유가 결정된 위험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보험회사

의 재무적 책임에 대하여 적정 수준의 보유규모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전

가하는 방법이 가능함 �.

。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분산에 대한 검토는 보험사업자 측면의 사

후적인 위험분산에 한정함 �.

口 위험분산의 목적

。 일반기업들의 위험관리의 목적을 손실발생의 전 � 후로 구분할 때�, 손실발

생 전에는 경제적 효율성 제고 �, 심리적 � 정신적 평안 �, 사회적 책임에 대한

대외적 신뢰도 제고 등을 들 수 있고 �, 손실발생후의 리스크관리는 생존

및 기업 영속성 유지 �, 수익성 및 안정성 제고 �, 기업성장 기대 및 일반인

기업 신뢰도 제고 등을 들 수 있읍�.

。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사후적인 위험분산체계의 구축은 보험계약자에게 안

정적인 보험공급 기능을 하기 위하여 보험사업자와 정부간에 이루어지는

것임 �.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행 문제점을 검토한 후 그 해결과 원활한 보험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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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운영에 적합한 위험분산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보험사업자와 정

부의 역할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읍 �.

디 위험분산의 기능

�0 거대위험에 대한 보험인수능력의 확대

�- 보험자는 위험분산을 전제로 위험의 크기 �, 종류 �, 영업의 볼륨 등과 관련

하여 이들 위험에 대한 인수상의 탄력성을 가질 수 있읍 �.

�- 보험자는 인수능력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규제적으로도 인수

한도가 제한될 수 있어 자본력의 일정 범위내의 인수능력을 가지나 �, 위험

전가로 인한 보험책임액의 분담으로 인수능력을 확대할 수 있읍 �.

�0 손해 실적의 안정화 기능

�- 누적손실 �(�a�c�c�u�m�u�1�a�t�i�o�n �o�f �r�i�s�k�)�, 대재해위험 �(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r�i�s 에으로 인한 손해

실적의 편차를 줄일 수 있으므로 안정된 손해실적에 의한 안정적인 영업

실적의 유지라는 이점을 추구할 수 있읍 �.

。 경영 리스크의 감소

�- 누적손해 및 대재해손해의 경우 위험분산으로 차단하지 않고 전액 보유

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에서 유동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

어 대형 재해 발생의 경우 보험자 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읍 �.

�0 재무적 기능

�- 보험자는 위험분산을 이용하여 수익의 조기 실현 및 자본력 강화 등 재

무적인 이점을 누릴 수 있읍�.
�- 보유책임액의 일부를 전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경감시키면서 재보험

수수료 수입에 의한 재무 건전성의 개선을 가능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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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금융적 기능

�- 새로운 위험분산기법 중에는 예측된 이익을 조기 회수하거나 사업비를

지원하는 등 금융적 기능을 가진 위험분산기법이 출현하고 있읍 �.

�2�. 워험분산기병의 종류

�2�.�1�. 전통적 기빙

。 위험분산방법 으로 공동보험 �(�c�o�-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�, 보험풀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p�o�o�l�) 과 재보험

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이 있읍 �.

�2�.�1�.�1�. 공동보험 �(�c�o�-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口 공동보혐 �t�o �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 리의 개 요

�0 복수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분담 � 공동인수 함으로써 다수의

보험자에게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으로써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독립하여

자기가 인수한 책임만을 부담함�.

口 공동보험 �(�c�o ��i�n�s�u�r�a�I�l�C 리의 구조

。 개개의 공동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지위가 이론적으로 평등하지만 �, 현

실적으로는 업무집행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가입자와 보험자간의 교섭을

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회사가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읍

�-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하여 직접적인

관계를 가짐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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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공동보혐 �(�m�-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 리의 장점

。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위험을 다수의 보험사가 공동으로

인수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읍�.

口 공동보험 �(�c�o �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의 단점

�0 수평적인 위험분산방법으로 동일지역에서 단일 사건 �(�e�v�e�n�O 으로 거대 손실

이 발생할 개연성을 회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읍�.

�2�.�1�.�2�. 보험 풀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m�9�l�)

口 보험 풀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뼈�) 의 개 요

�0 보험 풀이란 다수의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�, 특약조항 및 기본요율을 결정

하고 이 협정에 의하여 각 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을 전부 한 곳에 모아 미

리 정한 비율에 따라 가맹기업간에 계약을 분배하는 제도임 �.

�0 보험기술상 대형위험으로 어느 한 보험자가 단독 인수가 어려운 경우 또

는 위험의 평균화가 필요한 경우나 새로운 보험 상품 개척과정에서 기술

적 경험과 통계적 자료가 부족하거나 인수능력이 부족한 경우 형성됨 �.

�0 둘 이상의 보험자가 공동으로 보험 풀을 결성하여 인수위험을 분담하는

형태로 공동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조직과 운영 변에서 차이가 있읍 �.
�- 예를 들면 �, 원자력보험은 잠재위험이 거대하고 미지의 위험요소도 내포

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 풀을 결성하고 �, 이를 통하여

서만 재보험 교환을 하고 있읍 �.
�- 보험 풀은 공동계산에 의한 위험의 평균화와 융합을 도모하는 조직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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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대책임이 부과되며 운영이윤은 인수위험에 비례하여 분배됨 �.

�- 보험 풀에는 원보험풀과 재보험풀이 있읍 �.

※ 우리나라 민영 보험회사의 보험 풀은 원자력보험풀�, 국유방산물자화재

보험풀 �, 보세화물화재보험풀 �, 무선급소형선박보험 드�L 。 �1 이 으」
。 �l λλ디 �

口 보험풀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때 �l�) 의 구조

�0 풀 �(�p�o�o�l�) 은 원보험풀을 구성할 수도 있고 재보험풀을 구성할 수도 있읍 �.

�- 원보험풀 혹은 재보험풀은 재보험계약 등을 통하여 위험전가를 해야 하

며�, 그 방법은 비례 재보험 계약�, 비비례 재보험 계약 �, 대체적 위험전가 등

위험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될 수 있어 단편적인 구조로 나타

내기 어려움 �.

口 보험 풀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뼈�) 의 장점

�0 풀 �(�p�o�o�l�) 은 보통의 다른 상품에 비해 위험의 작은 부분에 노출되어 있어

새롭고 관리하기 어려운 위험을 인수하는 조심스러운 방법임 �.

�- 위험을 수평적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으로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일정 지

역에서 한번의 사고 �(�e�v�e�n�t�) 로 큰 손실에 직변할 수 있는 경우 위험의 인수

지역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읍 �.

口 보험풀 �(때 �l�) 의 단점

。 풀 �(�p�o�o�l�) 은 특정 형태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형성되어 위험이 축적되어

있기 때문에 많은 비슷한 위험이 단 한변의 사고 �(�e�v�e�n�O 로 인해 손해에 노

출되어 풀 �(�p�o�o�n 의 참여자는 비록 참여비율이 작아도 큰 위험에 직면할 수
�o�1 」�L
λλ �n �-

�- 풀의 원리는 특정지역의 위험 인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

적으로 위험 인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위험분산이 적절히 이루어

지지 않을 경우 �, 문제를 악화시킬 소지가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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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�1�.�3�. 재보험 �(�r 머 �n�s�w�a�n�c 비

보험자 �(재보험자�) 에게 전

口 재보험 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 리의 개 요

보험자간 보험으로 인수한 책임의 일부를 다른

가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의 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임 �.

。

�- 보험회사가 당초 인수한 보험을 원보험�, 재보험에 붙이는 회사를 출재회

재보험을 인수하는 회사를 재보험자사 �(�c�e�d�i�n�g

�(�r�e�i�m�u�r�e 야라 함 �.

�- 출재회사는 재보험료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사전에 정한 보험

�c�e�d�a�r�l�t�)�,�o�r�c�o�m�p�a�n�y

。 �1 」�2�-
λλ �n �회수할 수사고 발생시 재보험자로부터 재보험금을

재보험자
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e 디

비교

재보험계약
�-�-0	

재보험료지급
�-�-0	

보험책임의 전가
‘�-�-

재보험금지급

그림 �2�-�2�. 원보험과 재보험의

보험자
�(�i�n�s�u�r�e�r�)

←→

원보험계약
�-�-0	

보험료지급
�-�- �

위험전가
‘�-�-

보험금지급

원계약자
�(�i�n�s�u�r�e�d�)

口 찌보험 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 리의 구조

와 책임분담방식에 의한 분류재보험은 일반적으로 계약방식에 의한。

로 구분할 수 있읍 �.

�- 계약방식에 의한 분류 �: 임의재보험 �, 특약재보험 �, �O�p�e�n �C�o�v�e�r�, 재보험풀

재보험�: 비례적 재보험 �, 비비례적

참조�)

의한

첨부자료

-책입분담방식에

�(구체적 내용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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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재보험 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 리의 장점

�o 재보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위험분산이 가능하고 위혐의 특성에 적합한 구

조로 설계하기가 용이함 �.
�- 외국의 재보험자의 담보력을 이용하여 위험의 공간적 분산을 도모할 수

。 �1 」�L
λλ �n �

口 재보험 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 리의 단점

�o 재보험 거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

재보험 처리에 경험이 없고 적절한 재보험 구조를 설계하지 못 할 경우

위험분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읍 �.

�-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간의 위험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

경우 재보험자의 참여율이 낮을 수 있으며 �, 적절한 보험금 지급한도 수

준의 결정이 어려울 수 있읍�.

�2�.�2�. 새 로운 위 험 분산기 빙 �(�a�l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v�e �r�i�s�k �t�r�a�n�s�f�e�r �: �A�R�T�)

�O 개인과 기업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재해위험을 전통적인 보험시장에

이전하여 왔으나 �, �1�9�8�0 년대 이후 거대재해에 대한 보험사의 인수능력 부

족 �(�c�a�p�a�c�i�t�y �s�h�o�r�t�a�g�e�)�, 고객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상품의 부재 �, 보험료의

급격한 인상 등과 같은 기존 보험시장의 한계로 인해 일반적인 보험전가

제도 이외의 대체위험 전가수단 �(�A�R�T �: �a�l�t�e�I�n�a�t�i�v�e �r�i�s�k �t�r�a�n�s�f�e�r�) 에 관심을 갖

기 시작하였읍 �.
�- 이에 따라 �, 미국 �, 유럽 �, 일본 등에서는 기존의 보험상품으로는 담보되지

않는 각종 자연재해 리스크를 햇지 �(�h�e�d�g�e�) 하여 기업의 재정적인 안정을

도모할 수 있는 대체상품 및 시장이 개발되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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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�2�.�1�. 대체위험 전가상품의 종류

�0 현재 운영중인 대체보험상품 �(�A�R�T�Y 은 자가보험 �/캡티브 �, 대체재보험 �(금융재

보험 �)�,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분산 �(보험의 증권화 �, 파생보험상품 �)으로 구분

할수 있읍�.

�- 이 중 자본시장을 통한 위험전가방법은 위험을 증권화하는 방법과 파생

상품 �(선물 �, 옵션 �, 스팝�)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되며 �, 이 연구에서는 자

본시장을 통한 위험전가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함 �.

�2�2�2�. 대재해채권 �(�C 와 �. �b�9�n�d�)

口 대재해채권 �(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�) 의 개요

�0 대재해채권 �(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b�o�n�d�) 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지진 �, 태풍 등 자연재해

리스크를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시장 �(�c�a�p�i�t�a�l �m�a�r�k�e�O 으로 전가하는 금융기법

。 �1
디�

�o 일부 대형기업이 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 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보험회사가

발행함 �.

�o �1�9�9�4 년 하노버 리 �(�H�a�n�n�o�v�e�r �R�e�) 가 최초로 �8�,�5�0�0 만 달러 규모의 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 를

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약 �5�0 억 달러 정도의 대재해채권이 발행되었읍 �.

�- �1�9�9�7 년 �1�0 억 달러 �, �1�9�9�8 년에는 �I�4 억 달러가 발행되었으나 �1�9�9�8 년 자연재

해에 대한 재보험요율이 약 �2�1�% 하락한 이후에는 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 의 발행 건수

와 규모는 감소 추세를 나타냄 �.

口 대재해채권 �(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�) 의 구조

。 운영구도

�- 보험회사는 재보험시장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대재해위험을 자본시장

에 전가하고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가에게 판매하는 업무 �, 기금운용 등을

신탁회사 �(�t�m�s�t�e�e�) 에게 위임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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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신탁회사는 보험회사와 투자자의 중간에서 자문 및 중개역할을 하고 보

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보험료와 투자가로부터의 채권판매대금으로 기

금을 조성하여 자본시장에 투자함 �.
�- 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신탁회사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

보험회사의 관점에서 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 는 일종의 재보험기능을 갖고 있다고

걷二 。 �1 」�2�-
’ �/�y 、 �n �

그림 �2�-�3�. 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 의 기본모델

보험료
�*〉

윈금 �+이자
흩〉

�4
지금보험금

‘

채권대금

。 주체별 역할

�- 세계적인 재보험회사 �, 브로커사 �(�b�r�o�k�e�r�)�, 혹은 투자은행 �(�i�n�v�e�s�m�l�e�n�t �b�a�n�k�) 이

신탁회사를 설립함 �.

�- 신탁회사의 설립 이유는 주로 세금 문제 �, 자국 감독기관의 규제 등의 문

제이며 �, 설립 장소는 세금이 낮고 규제가 약한 버뮤다 �(�B�e�n�n�u�d�a�) 혹은 케

이만 군도 �(�C�a�y�m�a�n �I�s�1�a�n�d�s�) 가 선호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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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신탁회사는 �S�P�V�(�s�p�e�c�i�a�l �p�u�r�p�o�s�e �v�e�h�i�c�l�e�) 라고도 불리는 특별목적회사를 설

립하는 경우도 있는데�, 채권발행자의 신용리스크 �(�c�r�e�d�i�t �r�i�s�k �: 채권원금과

이자지급이 채권발행자로부터 이행되지 않는 리스크�) 및 채권의 일반적

인 재무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투자가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함 �.

� 채권발행자 �, 투자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체로 모회사와 채권간의 리스크

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�, 채권발행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채권원금

과 이자는 �S�P�V 가 관리하고 있어 신용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으

며�, 채권원금은 �S�P�V 의 신탁계정에 예치하여 운용 � 관리되기 때문임 �.

�- 자본시장의 투자가는 주로 기관투자가가 대상이 되며 �, 고수익 창출과 투

자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�C�a�t �b�o�n�d 를 구입하는데 기관투자가의 입장에서

�C�a�t �b�o�n�d 의 구입을 통하여 투자 포트폴리오 �(�p�o�n�f 이 �i�o�) 를 안정시킬 수 있으

며 �, 투자위험을 세계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권의 발

행조건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 및 일부 이자수익을 보장받

」�L 즈�: 。 �1 」�2�-
�E ’ λ �A�n �

口 대재해채권 �(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�) 의 장점

�0 보험회사는 자본시장에 대재해위험을 전가할 수 있으며�, 이 경우 자본시

장의 거대한 담보력을 활용할 수 있읍 �.

�- 채권기간이 보통 �3�~�1�0 년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수능력이 확보되

며 �, 특히 공급자 중심의 �h�a�r�d �m�a�r�k�e�t 일 경우에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해

지고 재보험사의 파산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불능과 같은 신용위험이 감

소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읍 �.

�0 투자자 입장에서 대재해채권은 자본시장의 채권 �, 주식 등과 상관관계가

전혀 없으므로 위험분산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

축을 가능하게 함 �.
�- 가장 일반적인 투자방법인 주식은 경기변동 �, 금리수준 및 환율 등과 상관

관계가 매우 높아서 대재해채권에 비해 위험분산효과가 적고 대재해채권

은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 채권수익률과 거래의 투명성이 매우 높은 편임 �.



�1�7�9

口 대재해채권 �(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�) 의 단점

�0 대재해채권의 발행과 판매 및 �S�P�V 설립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제주체가

참여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�.

�- 채권발행시장의 구조에 따른 채권발행 비용�(�b�a�n�k�i�n�g �f�e�e�) 이 발생하는데 전

체비용의 약 �1�~�4�% 를 차지하고 �, �M�o�o�d�y
’ �s�, �F�i�t�c�h 등 신용평가사로부터 대재

해채권의 투자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함 �.

�- 대재해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재보험사 �, 투자은행 �, 브로커 �, 신용평가회사�,

위험평가기관 등 다수 경제주체의 참여로 채권발행기간이 �6�~�8 개월 정도

로 장시간이 소요됨 �.

�- 기초위험 �(�b�a�s�i�s �r�i�s�k�) 이 존재함으로써 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�, 투자가는

기대한 예정수익률 확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읍�.

�2�2�3�. 보험파생상품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�e�s�)

口 보혐파생상품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�e�s�) 의 개요

�0 보험파생상품은 보험위험을 옵션 �(�o�p�d�o�n�)�, 선물 �(�f�u�t�u�r�e�)�, 스왕 �(�s�w�a�p�) 등과 연

계하여 자본시장으로 이전하는 금융기법임 �.
�- 보험파생상품의 가치는 특정지수의 변동 또는 성과에 따라 결정되며 거

래소와 장외거래가 가능한데 �, 시카고 상품거래소�(�C�h�i�c�a�g�o �B�o�a�r�d �o�f �T�r�a�d�e�)�,

버뮤다 상품거래소 �(�B�e�m�u�d�a �C�o�m�m�o�d�i�t�i�e�s �E�x�c�h�a�n�g�e�) 및 재보험 거래소

�(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R�i�s�k �E�x�c�h�a�n�g�e�) 를 통해 주로 거래됨 �.
�- 보험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손해지수 �(�I�o�s�s �i�n�d�e�x�) 는 총 사고손실액 �, 특정위

험의 손해액과 같은 금전적 요소나 기후 �, 날씨 등 물리적인 사건에 기초

口 보험파생상품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�e�s�) 의 구조

�0 보험파생상품 중 대표적 사례인 �C�B�O�T �C�a�t �O�p�t�i�o�n을 통해 구조를 설명함�.



계약시기 손해발생기간
손해집계기간 정산기일

6개월물 �1�2�7�RÆÔ»< 6개월물 �1�2�7�RÆÔ»<
3월 �1ÆÔ�~�3ÆÔ �4�/�1 �~�9�/�3�0 �4�/�1�~�3�/�3�1 �9�/�3�0
6월 �4ÆÔ�~�6ÆÔ �7�/�1 �~�1�2�/�3�1 �7�/�1 �~ �6�/�3�0 �1�2�/�3�1
9월 7월 �~�9ÆÔ �1�O�/�1�~�3�/�3�1 �1�O�/�1�~�9�/�3�0 �9�/�3�0

�1�2ÆÔ �1�0ÆÔ�~�1�2ÆÔ �1�/�1�~�6�/�3�0 �1�/�1 �~�1�2�/�3�1 �1�2�/�3�1
연간 1월 �~�1�2ÆÔ �1�/�1 �~ �6�/�3�0 �1�/�1 �~�1�2�/�3�1 �6�/�3�0 �1�2�/�3�1

�1�8�0

。 운영구도

�- �C�B�O�T �C�a�t �O�p�t�i�o�n은 보험업계의 손해예상액에 연동해서 변동하는 �P�C�S 손

해지수 �(�P�r�o�p�e�n�y �C�1�a�i�m�s �S�e�r�v�i�c�e �L�o�s�s �I�n�d�e�x�) 를 대상으로 거래됨 �.
�P�C�S 손해지수는 비영리단체가 미국 전역을 �5 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험

업계가 정한 특정 재해 �(주로 지진 �, 허리케한 �, 홍수�) 피 지급보험금 예상

규모를 집적하여 산출하는 지수임 �.

�- �C�B�O�T 대재해채권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상장된 투자채권으로 �P�C�S 손해

지수 �1 �P�o�i�n�t 당 �2�0�0 달러로 거래되는데 �, 미국 손해보험사들이 지진 �, 허리

케인 및 홍수 등 대형 자연재해리스크에 대한 인수능력 �(�c�a�p�a�c�i�q�) 을 단기

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입됨 �.
�- �C�B�O�T �C�a�t �O�p�t�i�o�n은 �1�9�9�2 년 상장 초기 에는 �I�S�O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S�e�n�d�c�e �O�f�f�i�c�e�) 가

산출한 손해액지수 �(�I�S�O 지수 �)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�I�S�O 지수의 신뢰성 문

제로 인해 현재는 �P�C�S 손해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고 있읍

�P�C�S 손해지수는 미국의 비영리단체로 전미 주요 보험회사로부터 손해

액을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�, 이로 인해 현재는 �P�C�S �O�p�t�i�o�n 으로 불

리고 있으며�, �P�C�S 손해지수는 미국에서 발생한 지진�, 허리케인 �, 홍수 등

으로 인한 지급보험금 예상규모를 지수화한 것임�.
�0 운영형태

�- 거래대상이 되는 손해발생 기간은 �1 년 또는 매 분기별로 �5종류가 있는데�,

각각 종류별로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액을 �6개월간 집계하는 �6월물과 �1�2

개월간 집계하는 �1�2 월물로 구분됨 �.

표 �2�-�2�. �P�C�S 용션의 거래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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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보험파생상품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�e�s�) 의 장점

�0 손해담보기간은 통상 �6개월에서 최장 �1년으로 �, 손실가능성이 높은 기간만

담보할 수 있어 단기적인 위험이전에 적합함 �.
。 거래소를 통해 규격화된 상품이 거래되므로 거래비용이 저렴하고 신용리

스크가 없읍 �.
。 보험사고 발생이후라도 손해규모가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옵션거래가 가

능함 �.

口 보험파생상품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�e�s�) 의 단점

。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위험이 모두 전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수변동량

에 의한 보상액과 실제손해액과의 차이 �(�b�a�s�i�s �r�i�s�k�) 가 발생될 수 있읍�.

。 연간 거래규모가 �1 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여 충분한 담보력이 확보되지 않

。 �A �o�1�4
경�5�r -「 λλ �I 그 �

�0 단기적인 위험이전만 가능하고 �, 규격화된 상품이 거래되므로�, 개별 수요

자의 수요에 부합되는 상품설계가 불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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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3 장

농작를새해보휠의 위험분산

�1�. 현황 및 문제점

디 위혐분산의 운영현황

�o �2�0�0�1 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도입 이후 �2�0�0�2 년까지는 민영 보험회사 및 해

외 재보험회사의 재보험 참여로 원활한 재보험처리가 이루어졌읍 �.

�o �2�G�O�2 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처리 현황은 농협이 원수보험자로서 보

험위험을 인수하고 �, 다시 국내 민영보험회사와 해외 재보험회사에 재보험

및 재재보험으로 출재하여 참여자들은 적정한 보유량을 인수하는 형태로

운영되었읍 �.

�o �2�0�0�2 년 재보험계약으로 인한 참여보험자별로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면 모

든 참여자가 보험영업 적자를 기록하였고 �, 그 중에서 민영 보험회사의 적

자규모가 가장 컸읍�.



구분 보험회사 순보험¸Ì�(�a�) 보험 ®��(�b�) 순보험 ®��(�b�-�a�)

농협 �8�2�5 �3�,�6�2�8 �2�,�8�0�3

삼성화재 �1�,�6�0�1 �6�,�9�6�4 �5�,�3�6�3

국내사
LG화재 �1�,�6�0�1 �6�,�9�6�4 �5�,�3�6�3

동양화재 �4�0�1 �1�,�7�4�1 �1�3�4�0

현대해상 �8�0�0�5 �3�,�4�8�2 �2�,�6�8�1�.�5

대한재보 �8�0�0�.�5 �3�,�4�8�2 �2�,�6�8�1�5

�A ��-�4�- 계 �6�,�0�2�9 �2�6�,�2�6�1 �2�0�,�2�3�2

�H�a�m�o�v�e�r�(³Å�) �7�8�3 �3�,�3�% �2�,�6�0�7

�S�c�o�r�e �R�e�( 고 �) �3�9�2 �1�,�6�9�5 �1�3�0�3

�A�m�e�r�i�c�a�n
�3�9�2 �1�,�6�9�5 �1�3�0�3

외국사
�A�g�r�K�u�l�t�u�r�c�(»ø �)

�O�A�R�C�(Âñ �) �2�3�5 �l�,�0�1�7 �7�8�2

�C�1 �R�e�(ÖM�) �9�8 �4�2�4 �3�2�6

�R�+�V �R�e�(Âñ �) �7�8 �3�3�9 �2�6�1

�X0��-�i�- 계 �1�,�9�7�8 �8�,�5�6�0 �6�,�5�8�2

합 계 �8�,�O�O�7 �3�4�,�8�2�l �2�6�,�8�1�4

�1�8�3

그림 �3�-�1�. �2�0�0�2 년 재보험처리 현황

재보험

재보험

�O 국내 �(�3�0�9�6�)
�- �L�G 화재 �(�1�0�9�%�)

�- 코리안리 �(�1�0�%�)

�- 현대해상 �(�1�0�%�)

�O 해외 �(�2�4�6�%�)
하노버리�(독�)�(�9�7�%�)

�- �S�C�R�R�e�( 프�)�(�4 �9�%�)

�- 짜�m�i�a�1 �A�g�i�4�9�%

�- �O�A�R�C�( 싱 �)�(�2 �9�%�)
원수보험 �/

�/�/ -농협 �(�1�0�4�%�) �/�/�/

-삼성화재 �(�2�0�9�6�)
�-�L�G 화재 �(�1�0�%�)
-동양화재 �(�5�%�)

�/
�/

표 �3�-�1�. 재보험금 지급현황

단위 �: 백만원

자료 �: �2�O�O�2 농림부 농업정책국 업무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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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�2�0�0�3 년에는 국내 민영보험회사 및 해외 재보험자의 재보험시장 철수로 농

협이 전액 보유하는 형태로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농협은 보

유능력 또는 리스크허용치 이상의 위험 보유로 경영상 부담을 안고 있는

것으로 평가됨 �.

口 위험분산의 문제점

。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시장에서 보험회사의 철수로 인한 위험분산시스

템은 붕괴된 상태임 �.
�- �2�0�0�2 년 태풍 “루사”로인한 거대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험제도의 운영

과 관련하여 보험요율의 대폭적인 인상 �, 국가의 재보험 참여 �, 손해사정의

공정성 제고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�.
�- 이 보험이 정책보험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요율인상이 일정수준 이하로

억제되고 정부가 최종적인 재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적인 개선이

이루어지지 않았으며�, 도덕적 해이 �(�m�o�r�a�1 �h�a�z�a�r�d�) 를 방지하기 위한 손해사

정의 공정성 제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장이 극히 불투명하게 변경됨

에 따라 보험회사의 전면적인 철수가 단행됨 �.

�- 따라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위험분산체계가 붕괴되어 인수주체인 농

협에서 위험을 전량 보유하게 되었으며 �, �2�0�0�3 년 태풍 “매미”에의하여 또

다시 큰 손해가 발생하면서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이 이슈화되고 있읍 �.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 처리를 민영보험시장에만 의존하는 경우 민영

보험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보험시스템은 불안정한 형태가 될 것임�.
�-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

으로 운영된 반면�, 이들 보험책임을 전부 민영보험시장에만 의존하여 처

리하는 시스템적 불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 �.
�- 농작물재해보험이 담보하는 위험은 자연재해로 태풍 “루사”나“매미”의

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대 재해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재해위험을 체

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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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임 �.

�- 따라서 �, 미국 �, 일본 �, 스페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거

대성�,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누적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개입

에 의한 재보험으로 위험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읍

�0 국가의 재보험 참여 근거 미비

�- 민영보험회사의 재보험 인수거부로 농협이 전액 보유하게 된 �2�0�0�3 년 사

업 결과 태풍 “매미”로 인하여 �3�3�7 억원의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�, 국가의

재보험에 의한 책임분담 등과 같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의 손해분담에

어려움을 겪고 있읍 �.

�-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국가가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도적으로 해결

하지 않을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

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읍

�o 농작물재해보험의 제도적 완성도 부족

�-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한

다는 제도 도입의 근본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영

속성이 합리적으로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나 �, 그 제도 유지의 중요 수단

인 위험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읍 �.

�- 물론 제도 도입시 재보험에 대한 대응이 있었고 당시에는 민영보험회사

의 적극적 인 참여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�,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농작물

재해보험제도의 주요 수단으로서 국가가 개입하는 재보험제도의 마련은

제도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이었읍 �.

�- 따라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

이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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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국가개엽의 펼요성

口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위험분산 시스댐의 취약성

。 태풍 “루사”에의한 영향으로 �2�0�0�2 년 손해액 �(�3�4�8 억원 �) 이 순보험료 �(�8�0 억원 �)

의 약 �4�3�4 배로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�, �2�0�0�3 년 사업부터 민영보험시장

의 담보력을 활용한 위험분산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함 �.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사업자인 농협은 현재 �2�0�0�3 년 인수한 전체 보험계

약에 대한 책임을 �1�0�0�% 보유하고 있으며�, 국내외 민영보험회사는 시장에

서 철수한 상태임

�- 이것은 민영보험회사를 통한 위험분산체계의 한계성을 나타내는 것임 �.

�o 민영보험회사는 국제 재보험시장의 상황 �(�h�a�r�d �m�a�r�k�e�t 또는 �s�o�f�t �m�a�r�k�e�t�)�, 농

작물재해보험의 손해실적 등의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인상 �, 인수물량 축소

또는 시장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읍�.
�- 무엇보다도 저소득 농민을 상대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안정적인

운영을 위협할 수 있읍 �.

�- 또한 정책적으로 보험요율에 대한 감독권 확보를 통한 보험요율의 적정

성 �, 충분성 �, 비차별성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분담이 필수적
。 �1

口 얼시적 시장질패에 따른 국가개엽의 필요

�0 국내외 민영보험회사의 철수 요인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운영에서 도

덕적 해 이 �(�m�o�r�a�l �h�a�z�a�r�d�)�, 역 선 택 위 험 �(�a�d�v�e�r�s�e�-�s�e�1�e�c�t�i�o�n �r�i�s 에 및 즉각적 인 가

격 인상 등 보험메카니즘의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
。 �1

�n 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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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요율 결정과 보험책임의 관계�}의그림 �3�-�2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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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�, 농작물재해보험의 국내 상황은 보험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대

외적 요인에 의한 농업정책의 시급성 �(�W�T�O 체제하의 농업개방으로 농업지

원의 시급성 �)�,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�, 농민의 현실에 대한 정

치적 고려 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 �.

。

따라서 �, 보험논리에 의한 제도 운영을 지향하지만 현실적인

을 인정하고 부득이 최소한의 국가개입을 통한 시장보완적

할 국가재보험제도가 필요하다고 봄 �.
�- 농민 부담을 고려한 가격인상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여 농작물재

해보험 인수보험회사에 대한 간접적 지원체제로서의 국가재보험제도가

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읍 �.

�-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�, 요율 인상의 한계�, 손해사정의 객관성 결여 등의

불만에 따른 민영 보험회사의 시장 철수를 비난할 수는 없으며 �, 농작물

재해보험의 재보험 기능의 회복은 원보험자의 입장에서 시급한 사항임 �.
�- 다만 �, 장기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국

가재보험과 같은 시장보완적 역할에 대한 책임은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

정상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축소되어야 할 것임�.

한계가 있읍

기능을 담당
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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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민영보혐회사의 재보험언수 거부

�0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자연재해는 장래의 평균손실액을 정확하게

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으며�, 농협을 비롯하여 국내 보험회사 및

외국 재보험자들도 담보력 제공을 거부하였읍�.
�- �2�0�9�2 년 농협의 보유비율 �1�0�4�% 는 통상적인 인수대행 보험회사 �(�f�r�o�n�t�i�n�g

�i�n�s�u�r�e�r�) 의 인수비율 정도로 소극적 인수상황에서 연이은 태풍에 의한 대

재해는 인수여건을 더욱 악화시킴 �.

�- 민영 보험회사 및 외국 재보험자는 자기 회사의 포트폴리오 구성 �, 사업성

등을 고려하여 시장참여를 결정하지만 현재로서는 민영보험사로부터의

담보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�.
�0 특히 �, 농업정책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공

급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최근 기상이변에 의하여 빈발하는 자연재해로

인하여 재보험자들의 위험 보유는 엄격해지고 있어 재보험 공급부족이

예상됨 �-

�- 민영보험사로부터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재보험

공급을 제공함으로써 농작물재해보험의 사업 유지를 시급히 지원할 필요

가있읍 �.

口 국가의 째보험 참여는 가격안정에 순기능

�O 대재해발생 후 재보험시장의 공급곡선은 좌상향으로 이동하므로 일시적

인 재보험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 상승이 발생함 �.

�- 이 경우 국가재보험에 의한 재보험 공급으로 가격인상을 완화할 수 있고

이는 농민부담의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방지에도 기여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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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보험가격

물량 �( 재보험인수능

※ 미국의 사례

�- �1�9�9�2 년 허리케인 �A�n�d�r�e�w�( 피해액 �1�5�5 억 달러 �: 약 �1�8 조원 �) 이후 �9개 보험회

사 파산 → 재보험시장의 공급부족 → 원보험요율 �1�5�0�9�6 인상 요구

�- 보험감독권자인 주보험청은 주민부담을 고려하여 요율 인상을 거절함

에 따라 재보험 중단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�, 연방정부는 재보험 공급

을 확대하여 이를 보완한 바 있읍�.

口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참여 유도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력 확보를 위하여 민

영보험회사의 참여가 필요함 �.

�O 이를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 또는 손해액의 한계를 설정 또는

책임분담을 통하여 적정한 재보험료에 의한 적합한 책임분담체계를 구축

함으로써 민영보험회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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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o 또한 미국의 사례처럼 보험물건을 위험도에 따라 펀드 �(�f�u�n�d�) 를 재구성하

고 �, 민영 보험회사에게 펀드벌 인수비율에 대하여 자율성을 주는 등의 방

법으로 민영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사업성을 제공할 수 있읍 �.

�- 미국의 농작물보험에서도 위험도에 따른 펀드별 보험회사의 보유비율을

정함에 있어 우량물건의 인수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량물건의

인수는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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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4 장

외국의 농작를재해보험 응영 현황 및 시사점

�1�. 외국의 농작물재해보험 운영현황

�1�.�1�- 미

�1�.�1�.�1�. 도입배경

。 �l�9�3�8 년 �F�C�I�C�(�f�e�d�e�r�a�I �c�r�o�p �i�m�u�r�a�n�c�e �c�o�o�p�e�r�a�t�i�o�n �: 연방농작물보험 공사 �)가 농작

물프로그램을 시행하였으나 연방정부가 개입하는 체계적인 재보험시스템

은 없었으며 사고발생시 정부예산으로 지급하였읍 �.

�o �1�9�3�9년에서 �1�9�8�0 년까지 농작물 프로그램상 농작물재보험시스템에 대한 조

항은 없었읍 �.

�-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�F�C�I�C 의 자본금을 사용하

고 �, 자본금이 소진되면 연방정부 예산에서 자본금을 보충하는 체계로 운

영되었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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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�1�9�8�0 년 연방농작물보험법에서 민영 보험회사 등의 판매시스템을 활용하

여 판매토록 함으로써 농작물프로그램을 확대시켰읍 �.

�- 민영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

으로써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하였읍 �.

�- 이에 따라 종전 �F�C�I�C 의 자본금의 농작물보험 대재해의 완충 �(�b�u�f�f�e�r�) 기능은

한계에 도달하였읍

�0 �1�9�9�4년 연방농작물개혁법안에서 농작물보험의 �1차적 계약책임을 민영보

험회사로 이관하면서 �, 연방정부가 민영보험회사의 재보험기능을 담당하

는 재보험기금을 도입 � 운영하게 되었읍 �.

�- 민영보험회사는 농작물보험의 원보험자로서 위험을 인수하고 보유위험

의 일부를 연방정부에 재보험으로 이전하여 정부가 재보험 책임을 부담

토록 하였읍 �.

�1�.�1�.�2�. 찌보험 운영방법

�o �F�C�I�C�( 미국 농무성이 전액 출자한 재보험운영기관 �)와 보험회사간의 재보험

협 약규정 �(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 �r�e�i�m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g�r�e�e�m�e�n�t�) 에 의 하여 운 영

�- 민영보험회사는 �S�R�A상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보유하고 나머지 부분을

�F�C�I�C 에 출재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�.
�O 비례적 재보험

�- 보험회사는 고위험 펀드의 경우 규정 한도까지만 보유하고 양호한 위험

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최대한 보유하고 있읍 �.
�- 펀드 �(�f�u�n�d�) 의 구분

� 위 험 할당펀드 �(�t�h�e �a�s�s�i�g�n�e�d �h�l�n�d�) �:

고위험 집단의 위험으로 대부분의 위험을 연방정부가 보유한 펀드로

보험회사의 보유 한도는 �2�0�9�8 이며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위험은

�F�C�I�C 에 출재 함 �.

� 중립펀드 �(�t�h�e �d�e�v�e�l�o�p�m�e�n�t�a�l �f�u�n�d�) �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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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펀드의 중간 형태로 비슷한 수준의 보유 또는 연방정부가 조금 많이

보유한 펀드로 보험회사는 적어도 �3�5�% 는 보유하여야 하며 �, 보험회사가

보유할 수 없는 위험은 �F�C�I�C 에 출재함 �.
� 회사펀드 �(�t�h�e �c�o�m�m�e�r�c�i�a�l �f�u�n�d�) �:

저위험 집단의 위험으로 보험회사가 위험을 더 많이 보유한 펀드로 위

험할당펀드나 중립펀드로 지정할 수 없는 펀드로 보험회사의 보유한도

는 �5�0�% 이상이며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없는 위험은 �F�C�I�C 에 출재함 �.

표 �4�-�1�. 미국 농작물보험의 주요 변천내용

구분

�1�9�3�8 년 �~ �1�9�8�0년 이전까지

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c�t�(�1�9�8�0�)

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R�e�f�o�r�m

�A�c�t�(�1�9�9�4�)

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e �R�i�s�k �P�r�o�t�e�c�t�i�o�n

�A�k�c따�t띠�(�Q�2�0아�O�O�)

주요내용

� 농작물보험프로그램 도입
� �1�9�8�1 년 이전까지 농가의 참여율 저조
� 담보범위의 협소
� 정부보조가 없었음
� 민영보험회사가 참여하지 않읍
� 농가는 재난구호 �(이�s�a�s�t�c�r �a�s�s�i�s�t�a�n�c�e�) 에 의촌
� 농작물보험에 민영보험회사의 참여
� 현재 농작물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룸
� 민영보험회사의 농작물프로그램 참여
� �M�P�C�I�(�m�u�l�t�i�p�1�e �p�e�h�l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도입
� 정부의 직접적인 보험료 보조
� 담보범위의 확대
� 농작물보험프로그램에 �C�a�t�. 담보 �(전액 보험료 지원 �)

도입
� 담보범위의 확대로 정부보험료보조 증가
� 민영보험회사가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보급�(정부의

상품판매 중단 �)

� �F�C�I�C 에서 재보험 기능 수행
� 정부보험료 보조 증가 �, 담보범위 확대
� 농가 참여율 증대
� �R�M�A에 더욱 광범위한 감독기능 부여
� 프로그램의 통합 개선
� 위험관리교육의 강화



펀E구분 �A�s�s�i�g�n�e�d �R�i�s�k �D�e�v�e�l�o�p�m�e�n�t�a�l �C�o�m�m�e�r�c�i�a�1

위험특성 고위험 중간위험 저위험

보험회사 �F�C�I�C 보험회사 �F�C�I�C 보험회λ} �F�C�I�C

위험분산 규정 �2�0�% 이상 �8�0�%»ø 만 �3�5�%ÇtÀÁ �6�5�%»ø¹Ì �5�0�% 이상 �5�0�9�6 미만

유”보 보유 유”보 유”보 보유 유”보

�2�0�0�2±D
�2�0�% �8�0�%

�8�2�%�~ �1�5�% �~ �9�9�1�% �~ �0�.�1�% �~

위험분산 실적 �8�5�% �1�8�% �9�9�5�% �0�.�5�%

소해。 �1�0�0�9�8 �~ �1�6�0�% �1�6�0�%�~�2�2�0�% �2�2�0�%�~�5�0�0�% �5�0�0�% 초과」 캘돋

보험회사 �F�C�I�C 보험회사 �F�C�I�C 보험회사 �F�C�I�C 보험회사 �F�C�I�C

책임분담
�5�0�% �5�0�% �4�0�% �6�0�% �1�7�% �8�3�% �0�% �1�m�%

�1�9�4

표 �4�-�2�. 미국 농작물보험 재보험펀드별 위험분산 현황

�o 비비례적 재보험 �(상품종류에 따른 펀드 �B�(�A�l�l �O�t�h�e�r�) 의 경우 �)

�- 손해율 �1�0�0�% 초과시 부터 손해율에 따라 보험회사와 �F�C�I�C 의 분담율을

차등적용하고 있읍 �.

표 �4�-�3�. 미국 농작물보험 비비례적 재보험 현황 �(펀드 �B�)

�1�.�1�.�3�. 재보험 질적

�0 최근 �5년간 원보험의 손해율은 �1�0�8�7�% 로 예정손해율 �(�1�0�7�5�%�) 을 약간 상회

하고 있으나 재보험손해율은 �2�3�6�8�% 로 상당히 높은 상태로 연방재보험기

금의 실적은 좋지 않은 상태임 �.

�- 재보험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료의 �2배 이상을 재보험금으로 지출한

다는 것이므로 재보험기금의 실적은 악화된 반면 �, 원보험자들의 보유기

준의 손해율은 �7�5�0�% 로 보험영업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�.



재보험
연도별 총보험료재보험료 흐재。 ‘소해해 」 돋훈

등걷「걷r 종」 「
수l회 원보험 보유 출재

�1�9�9�8 �1�,�8�7�6 �2�8�4 �1�5�2 �1�,�7�2�6 �6�6�3 �9�2�0 �6�6�8 �2�3�3�1

�1�9�9�9 �2�,�3�1�2 �4�7�6 �r�b�m�É �2�3�9�3 �1�,�1�0�0 �1�0�3�.�5 �7�0�.�4 �2�3�1�.�4

�2�o�m �2�,�5�3�6 �6�4�2 �2�5�3 �2�,�5�7�9 �1�,�2�5�2 �1�0�1�.�7 �7�0�.�O �1�9�4�9

�2�0�0�1 �2�9�7�8 �6�0�5 �2�0�.�3 �2�,�9�6�5 �1 �,�2�3�4 �9�9�6 �7�2�9 �2�0�4�0

�2�0�0�2 �2�,�9�0�9 �6�1�5 �2�1�.�1 �4�,�0�4�2 �1�9�6�1 �1�3�8�9 �9�0�.�7 �3�1�8�9

계 �1�2�,�6�1�2 �2�,�6�2�2 �2�0�.�8 �1�3�,�7�0�3 �6�,�2�1�0 �1�0�8�7 �7�5�0 �2�3�6�8

�1�9�5

。

-
그

�}

혀
디

-
υ

뼈
있

근접하지만

운영되고

예정손해율에

보전해 주는 체제로

전체적으로는

영업이익을

�- 즉 �, 미국 농작물보험은

통하여 원보험회사의

λ �l�; 재
�E크 �-�-�1

단위
�

백만 달러 �, �%

원수 및 재보험미국 농작물보험�4�-�4�.

주�) �U�S�D�A �R�M�A 자료

�1�.�1�.�4�. 재원 조달 방법

�F�C�I�C 가 관리하는 재보험기금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정부의 책

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재보험료의 수입과 연방예산의 지원액을 수

。

기금 〈이으 λ지�|
기-닙 �E �4�- 」

입으로 하여 운영됨 �.

�F�C�I�C 의 자본금은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여

한 경우 보험금 지급재원으로 사용될 수

。

。 �1 」�2�-
λλ디

달러에서 �2 억 달러로 증액하였다가 다�- �F�C�I�C 의 출자금 규모는 �1�9�7�7 년 �1 억

시 �1�9�8�0 년 �5 억 달러로 증액하였읍 �.

운영예산�1�.�1�.�5�. 미국농작물보혐의

운영을위하여지출한비용은보상액

�1�1 억 달러인 반면 �, 농민부담의

달러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는

�2�0�0�2 년 연방정부의 농작물프로그램

달러와 행정비용

。

보험료 수입은 �1�1

비용임 �.

�3�1�.�6 억

달러로 그 차액 �3�1�6 억어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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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�4�-�5�. 미국 농작물보험의 운영예산

구 닝
τ�E�r �2�0�0�2 년

�3�/�1�6�1

�A�1�1�0�2

�2�/�0�5�9

�1�/�1�0�0

�0

-총지급보험금�@

-농가부담보험료 �@

�- 순보험금 �(�@�-�@�)
�- 관리 � 보급 �(�D�e�l�i�v�e�r�y�)�/ 기타

�- 사업비삭감

�- 기금 상세내역

�O 보급 �/ 기타 관리비용

�O 총보험금

�O 언더라이팅 이익

�o 사업비삭감

�o 소계

�o �R�M�A 운영비용

�O 총프로그램비용

�o 농가부담보험료

�- 청 월영함 �f�f벼 용 �;�;�,

�o 농작물보험기금

�O �R�M�A운영비용

�6�8�4
�3�/�1�6�1

�3�4�2
�0

�4�/�1�8�7
�7�4

�4�2�6�1
�4�1�/�1�0�2

쉴댐
�3�/�0�8�5

�7�4

�2�0�0�3 년 �(추정 �)
�4�/�2�5�1

�A �I�/�1�3�9

�3�/�1�1�2
�7�5�1

�0

단위 �: 백만 달러

�2�0�0�4 년예산

�3�/�0�9�O

�A�1�/�1�7�5

�1�/�9�1�5

�L�1�6�9

�A�6�8

�6�8�0

�4�/�2�5�1

�O

�O

�4�/�9�3�1

�7�1

�5�/�0�0�2

�A�1�/�1�3�9

짧싫
�3�/�7�9�2

�7�1

�7�2�1
�3�/�0�9�0

�3�7�O

�A�6�8

�4�/�1�1�3

�7�8

�4�/�1�9�1

�A�1�/�1�7�5

잃행
�2�/�9�3�8

�7�8

자료 �: �U�S�D�A �R�M�A

�1�.�1�.�6�. 미국 농작물프로그램의 설적

�o �2�0�0�2 년 농작물프로그램 규모

�- 연간 백만건 이상의 계약에 의한 보험료가 �3십억 달러 �( 약 �3조 �6천억원 �)가

넘고 보험책임액도 �4백억 달러 �( 약 �4�8 조원 �)를 초과하는 거대 보험시장임 �.

표 �4�-�6�. �2�O�O�2 년 미 국 농작물보험 규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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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1�.�1�.�7�. 미국 농작물보혐의 손해사정

�o �1�9�8�1 년 이전까지 농작물보혐의 손해사정은 연방농작물보험공사의 직원과

연방농작물보험공사에서 고용한 민영의 손해사정인이 담당하였읍 �.
�- 현재 농작물보험의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실시함 �.

�O �F�S�A�(�f�a�r�m �s�e�n�r�i�c�e �a�g�e�n�c�y�) 는 보험사고와 관련된 사항을 �R�4�A 에 보고함 �.
�- �F�S�A 는 �1�5�,�O�O�0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카운티에 분포함 �.
�- �R�I�A 는 �F�S�A 직원을 교육시킴 �.

�o �R�M�A 직원은 민영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결과에 대하여 농가의 도덕적 해

이 여부를 심사함 �.
�- 카운티당 �1�0�0 여개의 증권을 선택하여 표본검사 �(�s�a�m�p�l�e �t�e�s�O 를 실시

�- 데이터 분석을 통한 도덕적 해이를 추적함 �.

�o 손해사정기준은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상품별로 보면 우리나라

에는 없지만 생산비용�(�c�o�s�t �o�f �p�r�o�d�u�c�t�) 을 담보하는 상품에서 도덕적 해이가

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읍�.

。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엄격한 손해사정 기준이 필요하며 손해사정인

의 정직성이 요구되고 있읍�.

�1�.�1�.�8�. 향후 미국농작물보혐의 고려사항

。 충분하고 안정성 있는 위험관리기법의 제공

�-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고 생산량과 소득을 보상하

는 상품 개발

�- 상품종류 �, 담보위험 �, 지역적요인 �, 농가규모 �, 농작물의 시장 적응성 �, 농가

의 상품담보수준에 대한 기대감 등이 위험관리기법 개발에 영향을 주는

요인임 �.

�0 상품설계 �/ 위험인수 �/ 요율산출 �/ 상품판매 및 서비스의 개선

�- 상품설계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며 관리감독을 통한 보험사기를 방

지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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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위험인수 및 요율산출시 민감한 손해에 대한 손해사정이나 �, 농업분쟁의

해결�, 방어적인 상품설계 �, 감독기능의 강화 등 정부의 개입 필요

�- 상품이 복잡해짐에 따라 손해사정방법이나 지식수준의 향상

→ 대리점�, 손해사정인 �, 직원교육이 중요

�0 민영 보험회사의 참여 저조

�- 원보험시장의 위험인수상황 악화 �, 사업비 보조의 삭감 등으로 인한 프로

그램 참여 보험회사의 감소는 위협적 요인임 �.

→ �1�9�8�0 년대는 �6�0 개의 보험회사가 참여했으나 �, 현재 �2�0 개 미만 보험회사

가참여

�O 금융지원제도의 필요성

�- 농가에 대한 융자시 농작물보험의 가입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농가의 위

험관리에 유용함 �.

�o �d�e�l�i�v�e�r�y �s�y�s�t�e�m 운영의 위협요인

�- 대리점의 규모 및 주마다 상이한 허가기준과 신상품 도입은 농작물프로

그램을 판매 � 보급 �(�d�e�l�i�v�e�r�y�) 하는데 문제점을 유발시킴 �.
→ 대리점�, 손해사정인에 대한 교육 필요

�- 정부의 요율산출과 규정에 따른 보험상품의 동질화는 보험회사의 경쟁기

회를 상실함 �.

�0 담당기관의 운영예산 감소

�- 현재 농작물보험이 정부의 지원 아래 운영되고 있고 보험금 지급에도 안

정성을 나타내고 있지만 �, 정부 �(�R�M�A�) 의 운영예산은 정체되고 있으며 향후

에 감소가 예상됨

→ �2�0�0�2 년 운영예산은 �7�4 백만 달러 �, �2�0�0�3 년엔 �7�1 백만 달러로 추정

�- 규모의 경제성 �, 기술개발 �, 프로그램과 상품의 재 설계로 프로그램의 효율

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함 �.



�l�9�9

�0 시�l 효호
�I�=�E �L�-�1�.�2�.

농업공제는 농업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

농업재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읍�.

일본은 지리적 � 기상적 조건상 재해가 많고 그 범위가 넓고 격심함 �. 따라

서 市 �, 머�r�, 村단위 �(조합�)나 都道府縣 단위 �(농업공제조합연합회 �)만으로는 완

전한 위험분산이 불가능하므로 국가의 참여가 필요하였읍 �.
일본의 농업공제는 재해 다발로 인하여 농업공제단체의 경영이 악화됨에

따라 �1�9�9�5 년 �(소화 �2�6 년 �) 재보험금 지급기금계정을 설정하였고 �, 그 다읍해

에 농업공제기금을 설립하였읍 �.

�1�.�2�.�1�. 도입배경

옆
혀
�n

의
보

보
」
채
「

이
근

처
。

。

。

。

�3단계

�1�2�2�. 운영구도

일본의 농업공제는 조합 �, 농업공제연합회 �, 정부 �(재보험특별회계 �) 의

로 운영되고 있읍 �.
공제금 지급부담의 위험분산을 위해 지역단위

。

농업공제조합에서는 공제

책임의책임의 일부를 공제조합연합회에 보험을 가입하고 �, 연합회는 그

일부를 정부에 재보험가입을 통해 위험을 전국적으로 분산함 �.
및 공제조합이재해에 대해서는 보험운영자인 공제조합연합회

이상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담당함 �.
농림수산성에서 재보험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보험을

�- 통상적인

담당하고

일본의 재보험은

담당하고 있읍 �.

。

발생시 공제금

보험에 가입함

지불하고 대재해

연합회의

단계별 재해보상 체계

�@ 농업공제조합과 시정촌에서 공제금을

부담의 위험분산을 위해 공제책임의

。

。 �1 �t�j �E 므
�E�- 「능�i

공제조합의 위험을 분산함�.농업공제조합연합회에서�@ 도도부현 단위의



그림 �4�-�1�. 。|
재보험 영체계E므

가입자 시정촌 현덮도 농림수산성단 계

공제대금 료허n보 재보험료
�-�-�, �-�- � �-�- � 농업공제농업공제 공제조합

농가  ��-�- �;�¶�-�4�- 합 보허그 연합회 재보험금
재보험

�n�n 특별회계고제그  ��-�-  ��-�-。 �n

조 연

처。 님 합 합-「
�t�= 회�1�30�

조합둥 연합회

�2�0�0

�@ 농림수산성에서 연합회가 공제조합으로부터 인수한 위험의 일정부분에

대해 재보험을 담당함�.

그림 �4�-�2�. 일본 과수공제의 재보험 현황

�4 �9�0�%

「
뽑

�L�-

뽑
빼
째

이�,

토
�O

통
상

표
준
-
피해
율

←

책임보합비율�(디

주 �) �1�. 책임보험보합비율�@�)은 조합퉁이 연합회에 부보하는 비율로서 조합별로 �2�0�9�%�~

�8�0�9�% 범위 내에서 농림수산대신이 정함 �.

꼬깐�l 효
�2�. 통상표준피해율 �(�q�)�= �t�- �2 �(�D�i�: �I진전년도의 피해율 �, �i �: 진전년도�)



�2�0�1

특병회계예산 현황�@�O�O�3년 �)

연간 총 �1�2�2�6 억엔에 달하며 �, 이일본 농업공제에 투입되는 정부부담액은

중 재보험특별회계전입액은 �6�8�7 억엔임 �.

�1�2�3�. 얼본 농업공제의

。

일본 농업공제 현황표 �4�-�7�.
단위’ 천 엔

예산액과목

�4�,�1�8�4�(항�) 농림수산성

�(항�) 농업보험비

�2�4�2�,�9�1�8�(목 �) 농업공제사업특별사무비보조금

�7�3�1�,�0�5�4

�5�2�9�4�1�,�1�8�7

�6�8�,�6�9�1�,�6�8�5

�(목 �) 농업공제사업운영기반강화대책비보조금

�0

�1�2�2�,�6�1�1�,�0�2�8

�(목 �) 농업공제사업사무비분담금

�(목 �)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전입

농업계정전입�(�2�8�,�4�2�5�,�7�5�5�)

�- 공제부금국고부담 �(�2�8�,�2�0�0�,�5�8�8�)

가축계정전입 �(�3�2�,�O�O�1�,�8�3�8�)

과수계정전입�(�3�9�3�0�,�5�1�6�)

�- 공제부금국고부담 �(전액 �)

원예시설계정전입 �(�1�0�1 �I�,�5�6�7�)

업무계정 전입 �(�1�,�3�2�2�,�O�O�9�)

�(항 �) 농업진흥비

합 계

스페인�1�.�3�.

운영하였으

�1�.�3�.�1�. 국가재보혐의 개요

�l�9�2�0 년부터 민영보험회사 중심으로 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。



�2�0�2

나 민영보험회사가 누적손실의 증가로 인해 �1�9�7�8 년 사업포기를 선언함에

따라 농림부에서 �1�9�8�0 년부터 정부 주도형태의 새로운 재해보험제도 운영

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읍 �.

�- 최근 농작물재해보험관련 주요정책실적은 정부재보험 도입 �, 농작물재해

보험청 신설 �, 별도 보험전문기관 설립 �, 정부 지원율 확대 등임 �.

�o �1�9�8�0 년부터 정부가 재보험을 담당하며 �, 재보험은 농림부가 담당하지 않고

경제부 소속의 별도기구인 �C�C�S�(�C�o�n�s�o�r�c�i�o �C�o�m�p�e�n�s�a�t�i�o�n �d�e �S�e�g�u�r�o�) 가 담당

。 재보험비율은 보험회사 풀�(�p�o�o�l�) 인 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 가 �8�8�% 의 위험을 인수하고 �,

�C�C�S 가 �1�2�% 를 담당하며 �C�C�S 도 �P�a�r�t�e�r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와 같은 재보험회사에 재

재보험을 하고 있읍 �.

그림 �4�-�3�. 스페인 농작물보험 재보험 현황

�A�G�R�O�S�E�G�U�R�O

�(�8�8�% 위험 인수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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케
애�-

민영재보험자

재보험

계약

금
힘
�n보재

�A
우
�1
�1
�1
�l
�j
�1
�1
�1
�l
�l�*

�C � �C � �S �(정부기관 �)

�(�1�2�% 위험인수 �, 재보험 �)

재재보험

계약

그
�D

혀
�n보케

애
”
”�n
”�4�r

�-�-�-�-�-

�v

민영 재보험자

�(�P�a�r�t�e�r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등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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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식�1�3�2�. 재보험

운영 경험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�C�C�S 의 재보험방식은 위험도 및

。 �1 」�L
�/�A�n �고

。

경험을 가진 작물과 재해를 대상으로 하는 재

보험형태로 낮은 수준의 재보험을 제공

�- 불량물건 �: 위험도가 높은 작물과 재해를

�- 우량물건 �: 충분한 기술적

재보험형태로
는하

대상으로

높은 수준의 재보험을 제공

인수물건의 위험도에 따른 우량물건과 불량물건으로 구책임분담 관계는�o

초과손해율방식 �(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 �m�e�t�h�o�d�) 에 의한 정부와 보험기본적으로분하여

�o�1 �4�2�-
λλ �n �회사간 책임분담율을 정하고

책임분담 현황농작물보험스페인그림 �4�-�4�.

불량물건우량물건

손해율별보험금분담손해율별

�1�6�0�9�8

�1�4�0�9�6

�1�2�0�%

보험회사

�I�O�0�%

보험회사

�1�0�0�9�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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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시사점 분석

口 국가 개업 째보험에 의한 위험분산시스렘 확보

。 국가기금 �(미국�)�, 특별회계방식 �(일본�)�, 전문재보험기구 설립 �(스페인 �) 등 그

형태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부담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농작물보

험의 위험분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읍 �.

�- 이와 같은 위험분산시스템은 농작물보험제도가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시

행되는 측면이 강하고 �, 민영보험시장에서의 재보험 공급기능의 한계를

고려한 것으로 판단됨�.

口 민영 보험회사의 사업성을 보완하는 기능

�o 민영 보험회사의 원보험 영업실적은 적자이지만 재보험 실적을 감안한 보

유기준의 실적은 흑자인 상태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미국 농작물보험

의 사례는 국가재보험에 의한 사-업성지원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

해석됨 �.

디 민영보혐회사의 보유확대를 위한 차별적 인수를 지원

�0 미국과 스페인의 경우 우량물건과 불량물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면서 민

영보험회사가 우량물건은 최대한 보유하고 불량물건은 보유를 최소화할

수 있도록 하고 있읍�.

�- 이는 민영보험회사의 보유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판단과 시

장여건의 변화에 따른 민영보험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체제로

운영되고 있읍 �.



구분 �2�0�0�1 �2�0�0�2 �2�0�0�3

순보험료 �3�,�3�9�8�,�4�8�l �8�,�O�O�6�,�1�7�2 �1�7�,�2�O�l�,�8�1�3

보허그 �1�3�7�8�,�5�9�6 �3�4�,�7�9�5�9�8�0 �4�9�9�3�3�,�8�6�5디n
소해。 �4�0�6 �4�3�4�5 �2�9�0�.�3」 돋폭r

�2�0�5

�X�}
�C그�5저 �l

논�I λ내
�1�L �-�1위험농작물새해보헝의

현황�1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질적

연이어이후그�2�0�0�1 년에만 손해율이 �1�0�0�9�6 이하였고

높은 손해율을 기록하였읍 �.

질적

도입 첫해인

�4�3�4�5�% 와 �2�9�0�3�% 의

口 연도병

제도。

연도벌 실적등�4
�C그농작물재해표 �5�-�1�.

단위
�
천원‘ �%



�2�0�6

口 작물별 질적

�O 감률을 제외한 모든 작물의 손해율 �(�2�0�0�1�~�2�0�0�3 년 실적을 합산 �) 이 �1�0�0�9�6 를

초과하고 있읍 �.
�- 특히 단감 �(�6�9�8�5�%�)�, 포도 �(�5�6�7�9�%�)�, 사과 �(�3�3�5�8�%�)�, 배 �(�2�7�1�5�%�) 등의 손해율이

량하였읍 �.

그림 �5�-�1�. 농작물재해보험 연도별 실적

�%
�9�0�0

�8�0�0

�7�O�O

�6�O�O

�5�0�0

�4�0�0

�3�0�0

�2�O�O

�1�O�O

�O

�8�3�3�.�9 �8�2�8�9

�5�0�9 �9

�2�5�9 �0�.�O

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강 강율

업 �2�0�0�1 關 �2�0�0�2 〔�] �2�0�0�3

주 �) 사과 �, 배는 �2�0�0�1�~�2�0�0�3 년의 실적으로 포도 � 복숭아 � 단감 � 감률 등은 �2�0�0�2�~�2�0�0�3

년의 실적이며 순보험료 기준임

口 지역별 질적 �2�)

�o 서울 � 경기 � 충남 � 제주를 제외하고는 손해율이 �1�0�0�% 를 초과하고 있읍 �.

�- 특히 경남 �(�5�6�6�4�%�)�, 경북 �(�3�8�6�4�%�)�, 전남 �(�2�8�6�3�%�) 등이 손해율이 높음 �.
。 과거 �6년간 �(�1�9�9�5 년 �~�2�0�0�0 년 �) 의 행정통계에서는 피해율 �(피해면적 �/재배면적 �)

이 불량한 지역은 경기 �, 충남 �, 전북 �, 전남지역이었읍 �.
�- 반면 �, 보험 실적에서는 경남과 강원의 실적이 불량하여 행정통계 실적과

�2�) 특별시 및 광역시의 실적은 인근 도별 실적에 포함하였읍 �.



�2�0�7

사과 �, 배의단기간이고

필요가 있읍 �.
보험실적이

고려할

것처럼 보이나 �, 아직은

크게 작용한 것인 점을

차이가 있는

실적 비중이

�}

뼈

�m

�-�%

�1
�1
�1
�1�l
�1
�j

�5�6�8 �4

�A�l χ�{

�E므 �-�-�1지역별농작물재해보험�5�-�2�.리
口

그

익만원
�3�5�1�O�O�O

←

�)

�2�9�2�7�1
�3�0�1�0�0�0

�2�5 �O�O�O

�4�0�0

�2�0�1�0�0�0

�3�0�0

�2�0�0

�1�O�O

�2�5 �5

�8�0 �3�1�5

제주경님경욱�X�4 �L ‘
〕。

슨해§

충욱 충남 전욱

융꿇둥끓등「월꿇굉료
강원

�1�5�,�O�O�O

�1�0�,�O�O�O

피해실적지역별행정통계그림 �5�-�3�.

�/ 。

�6�0

�m
ω

때”
“

�3�0

�4�0

�2�0

�1�0

�a�h�m때

�1�0�1 �6�8�5

�4�8 �9
�4�9 �6

�2�0�0�1�0�0�0

�1�5�O �O�O�O

�1�0�0 �O�O�O

�5�0�,�O�O�O

」

�o

충묵 충남 전욱 전남 경욱

�|짧피해면적 탑쿄재배면적 --피해율
�1

주 �) �1�9�9�5�~�2�0�0�0 년 통계로 사과�배는 �2�0�0�1�~�2�0�0�3 년의 실적이고 포도�복숭아�단감�감률등

은 �2�0�0�2 �~�2�0�0�3 년의 실적이며 순보험료 기준이며 특별시 빛 광역시의 실적은 인근도의

실적에 편입함

채주경낭강원서울경기

�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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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원언 분석

口 손해원인

�0 예상대로 태풍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우박과 동상해로

인한 피해비중이 각각 �5�9�% 와 �6�4�% 를 차지하고 있읍 �.
�- 행정통계에 의한 손해원인 분석에서 우박피해는 �1�3�.�1�%�, 동상해피해는

�4�2�% 임 �.

그림 �5�-�4�.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원인별 분포

ζ〉 님
�}

-「 -1
동상해 수체

�6�.�4�% �0�.�4�%

태풍
�8�7�.�3�%

�l �g
태 풍

�g�g
우 박 디동 상 해 口수 처

�| �|

그림 �5�-�5�. 행정통계 손해원인별 분포

딴만효
�@�S 우 박 디동 상 허�| 디기 타 �(



연도 구분 사과 배 보」‘아 포도 단감 감률「τ

계약건수 �9�,�7�6�5 �l�2�,�7�4�8 �3�,�2�4�2 �2�,�9�3�7 �2�,�9�1�3 �3�,�5�3�1

협-계 사고건수 �5�,�0�8�3 �8�,�7�9�2 �5�3�1 �1�,�O�O�O �1�,�6�8�0 �1�6

발생빈도 �5�2�.�1 �6�9�0 �1�6�4 �3�4�0 �5�7�7 �0�.�5

계약건수 �4�,�6�1�4 �4�,�6�9�5 �2�,�1�8�2 �2�,�1�0�1 �1�,�5�4�8 �3�,�4�7�4

�2�0�0�2 사고건수 �l�,�9�2�7 �3�,�6�8�9 �3�3�8 �4�8�8 �4�9�5 �1�6

발생빈도 �4�1�8 �7�8�6 �l�5�.�5 �2�3�2 �3�2�0 �0�.�5

계약건수 �5�,�1�5�1 �8�,�0�5�3 �1�9�6�0 �8�3�6 �1�,�3�6�5 �5�7

�2�0�0�3 사고건수 �3�,�1�5�6 �5�,�1�0�3 �1�9�3 �5�1�2 �1�,�1�8�5

발생빈도 �6�1�3 �6�3�.�4 �1�8�.�2 �6�1�2 �8�6�8

�2�0�9

�3�.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도 분석

口 손해 발생 반도

�0 단감 �(�5�7�7�%�)�, 배 �(�6�9�0�9�6�)�, 사과 �(�5�2�1�%�)�, 포도 �(�3�4�0�9�6�) 등의 순으로 발생빈도가

뇨二。 �L직�L
도�E λλ �n �

�- 특히 �, 단감 �, 배 �, 사과는 보험가업계약의 �5�0�9�6 이상이 피해를 입는 것으로

나타나 철저한 실적관리가 요구됨 �.

표 �5�-�2�. 농작물재해보험 손해 발생 빈도

단위�: 건 �,�%

口 손해섬도

�0 사고 �I 건당 평균 손해액의 크기는 배 �(�5�6�5 만원 �)�, 사과 �(�4�4�9 만원 �)�, 단감 �(�3�5�0 만

원�)�, 포도 �(�3�3�0 만원 �) 등의 순임 �.



연도 구분 사 과 배 보{아 포 도 단 감 감 률「경-

총보험금 �2�4�9�6�4�,�1�1�7 �4�9�,�6�8�5�,�0�7�6 �9�2�3�,�l�3�5 �3�,�1�9�6�,�1�5�7 �5�,�8�8�0�,�8�8�2 �8�0�,�4�7�6

합계 사고건수 �5�,�0�8�3 �8�,�7�9�2 �5�3�1 �1�,�O�O�O �1�,�6�8�0 �l�6

평균손해액 �4�9�1�1 �5�,�6�5�1 �1�,�7�3�8 �3�,�1�9�6 �3�,�5�0�1 �5�,�0�3�0

총보험금 �8�,�6�5�5�9�5�6 �2�2�,�8�5�9�,�7�2�9 �5�0�8�,�4�4�4 �1�,�2�0�3�,�4�4�3 �1�,�4�8�7�,�9�3�1 �8�0�,�4�7�6

�2�0�0�2 사고건수 �1�9�2�7 �3�,�6�8�9 �3�3�8 �4�8�8 �4�9�5 �1�6

평균손해액 �4�,�4�9�2 �6�,�1�9�7 �1�,�5�0�4 �2�,�4�6�6 �3�,�O�O�6 �5�,�0�3�0

총보험금 �l�6�3�0�8�,�1�6�1 �2�6�,�8�2�5�,�3�4�7 �4�1�4�,�6�9�1 �1�,�9�9�2�,�7�1�4 �4�,�3�9�2�,�9�5�1 �0

�2�0�0�3 사고건수 �3�,�1�5�6 �5�,�1�0�3 �1�9�3 �5�1�2 �1�,�1�8�5 �0

평균손해액 �5�,�1�6�7 �5�,�2�5�7 �2�,�1�4�9 �3�,�8�9�2 �3�,�7�0�7 �0

�2�1�0

표 �5�-�3�.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심

단위 �: 천원 �, 건

口 손해분포

�0 손해액 규모별 건수분포는 �1백만원 �~�5 백만원의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�, �1�0

백만원 이하의 사고가 대부분 �(�7�0�.�6�% 의 비중 �)을 차지하고 있는 정규분포의

모양을 갖추고 있읍 �.

。 또한 �, 건당 대형 손해의 위험이 크지 않아 계약 건당 대재해의 위험에 대

비한 재보험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�.

�- �4천만 원 초과손해의 건수와 금액이 보험회사의 보유능력에 영향을 줄

정도는 아니므로 초과손해액 재보험 �(�e�x�c�e�s�s �o�f �l�o�s�s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또는 초과

액 재보험 �(�S�l�l�r�p�l�u�s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의 활용 여지는 크지 않읍 �.



�2�0�0�2 �2�0�0�3

사고건수 초소해해 사고건수 -소해애
손해구간별

0��1�- �-�1 종」 「

칸 주。비, 二l。p 비중 건수 비중 二l。u 비중�n �-�1 n「
1백만원 이하 �l�,�8�0�3 �2�6�0 �9 �2�.�5 �l�,�7�5�8 �1�7�.�3 �1�0 �2�.�O

1백만원~5백만원 �3�,�1�2�3 �4�5�0 �8�0 �2�3�0 �5�,�2�0�3 �5�1�3 �l�3�8 �2�7�.�7

5백만원~1O백만원 �1�,�0�8�8 �l�5�.�7 �1 �7�7 �2�2�.�l �1�9�7�3 �1�9�.�4 �l�3�8 �2�7�.�7

1O백만원~20백만원 �-�- ��iÅ| �9�.�4 �2�5�.�9 �9�.�1�9�0 �9�2�0 �1�2�4 �2�4�.�8

20백만원~30백만원 �1�7�6 �2�.�6 �4�2 �1�9�6 �l�.�9 �4�7 �9�.�4

3O백만원~40백만원 �6�7 �1�.�O �2�3 �5�5 �0�.�6 �1�8 �3�.�6

40백만원 초과 �4�5 �0�.�7 �2�7 �7�.�8 「 �4�4 �0�.�4 �2�4 �4�.�8

계 �6�9�5�3 �1�0�0 �3�4�8 �1�0�0 �j �l�0�, �l�4�9 �m �4�9�9 �1�0�0

�2�1�1

그림 �5�-�6�. 농작물재해보험 손해구간별 사고건수 분포

�%
�6�0

�5�0

�1�0

�1백만원미만 �5백만원 �1 천만원 �2천만원 �3천만원 �4천만원 �4천만원이상

�4�0

�3�0

�2�0

�{�;�; 감루비중 �r�x 금액비중
�1

주 �) �2�0�0�2 년 �, �2�0�0�3 년 통계치 임

표 �5�-�4�. 농작물재해보험 손해구간별 실적

단위 �: 건‘ 억 원‘ �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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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6 장

농작를재해보험의 위헝분산 개선방안

�1�. 위험분산방법의 분석

口 공동보험 �(�c�o�-�i�n�s�w�a�n�c 리

�0 공동보험 �(�c�o�-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 은 위험인수주체의 인수수준을 낮출 뿐 위험을 지역

적 �, 시간적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없읍 �.

�- 또한 현재 민영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다수의 민영보험회

사가 공동보험에 참여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떨어짐

口 풀 �(�m�o�l�)

。 원보험풀 혹은 재보험풀을 구성하여 농작물재해보험제도에 적용하기에

적절한 방법이지만 �, 전 세계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없을 경우 위험분산이

적절히 이루어질 수 없읍 �.

�- �2�0�0�3 년부터 민영보험회사가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로 다수의 민영보험회

사가 원보험 혹은 재보험풀에 참여할지가 미지수입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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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0 언더라이팅과 재무관리에 노련한 운영주체가 운영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

위험분산구조를 갖추기 어려우며�,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통계 혹은

대체 통계가 필요함 �.
�- 현재 시행 �3년째이고 시범사업 확대중인 과정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위

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통계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

�O 향후 보험인수능력의 증가와 위험의 분산측면에서 원보험 혹은 재보험풀

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적절하나 �, 현재 상황에서는 위험분산을 적

절히 처리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결정하고 위험도에 맞는 인수한도 �, 지급

여력 등을 결정할 통계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기에

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읍�.

口 재보험 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�O 외국의 사례에서도 농작물보험의 위험분산은 재보험에 의한 기법이 일반

적인 제도임 �.

�- 특히 �, 국가가 개입하는 위험분산체계는 보험운영주체를 원보험회사로 하

는 재보험계약에 의한 방법이 대부분임 �.

�0 농작물보험을 국제적으로 위험분산하는 경우에도 재보험에 의한 분산이

일반적인 거래형태임

�- 우리나라의 농작물재해보험도 재보험의 형태로 국제적 위험분산을 하고

자 하는 경우 기존 거래관행이 정착된 시장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위험

분산이 가능할 것임 �.

。 공동보험이나 보험풀의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에는 적용

할 수 없는 현실임 �.
�- 보험요율인상의 한계 �,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�, 손해사정의 객관성 결여 등

의 문제로 민영보험회사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보험

회사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동보험이나 보험풀의 방법은 현실

성이 없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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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대재해채권 �(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�)

。 대재해 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시킬 수 있어 자연재해를 담보하는 농작물

재해보험의 대재해위험을 효과적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방안임 �.
�O 그러나 �, 국내 자본시장의 상황에서 발행된 대재해채권 �(�C�a�t �b�o�n�d�) 을 소화시

킬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여야 하므로 채권

발행에 따른 비용이 크고 발행기간이 장기간임 �.
�o 대재해채권의 발행은 현행법상으로 가능하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

이 없으므로 법률정비가 필요함 �.
�- 대재해채권 발행액에 대한 보험료의 손금 처리 �, 채권발행비용 및 특수목

적회사의 설립 비용 등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나 세제에 대하여는 명확

한 규정이 없읍 �.

�0 향후 담보품목 확대와 대상지역 확대 등으로 인해 농작물재해보험의 규모

가 커짐에 따라 채권발행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국내외 자본시장에서 발

행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서 시행 검토가 가능함

口 보험 파생상품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 않�)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담보위험과 상관관계가 높은 인텍스의 개발에 어려움

이 있읍 �.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현재는 시범사업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리스크 규

모가 작기 때문에 투자자를 찾기 어렵고 거래소규모로 성장할 수 없읍�.

。 보험파생상품 �(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�e�s�) 을 농작물재 해보험의 위험전가수단으로

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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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농작물재해보험에 적합한 위험분산방법

口 재보험은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질정에 적합

�0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민영보험회사의 재보험공급이 거부된 상태에

서 정책의 지속성을 위하여 신속히 보완되어야 하는 사안임

�- 농협이 전액 보유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민영보험회사의 재보험 공급

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농협의 재보험 수요를 충족하는 재보험시스템의

신속한 보완이 필요한 시점임 �.

�- 채권이나 파생상품의 개발 및 판매는 현실적으로 높은 손해율이 지속되

는 상태에서 발행하더라도 판매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시장이 없

는 상태이므로 신속한 재보험 공급기능의 보완은 불가능한 실정임�,

�O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으로 정책의

일관성을 위하여 중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

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므로 보험원리상 약간의 문제가

있더라도 유지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있읍�.

�- 특히 �, 손해실적을 전부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경우 높은 보험료

로 농민부담이 증가되고 �, 보험운영주체인 농협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보

험료에 의한 보험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큰 폭의 적자가 확실시 되므로

보험인수를 거부할 수밖에 없을 것임 �.

�- 따라서 �, 국가가 재보험 공급자로서 참여하여 농작물재해보험의 책임의

일부를 분담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험요율 인상의 완화를 유지할

수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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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농작물재해보험 담보위험 및 손해특성에 적합한 방법의 선택

。 농작물재해보험의 담보위험은 태풍 �, 우박 �, 동상해 �, 호우 등 다위험 담보체

계�(�m�u�l�t�i�-�r�i�s�k �c�o�v�e�r�a�g�e�) 이고 �, 보험 기간은 다중계절 �(�m�u�l�t�i�-�s�e�a�s�o�n�) 을 포함하고

있으므로 보험기간 중 각각의 담보위험에 의한 대형 손해가 누적적으로

발생할 수 있는 보험임 �.

�- 손해발생의 심도분석에서 사고 건당 �(�p�e�r �c�l�a�i�m�) 손해는 크지 않으나 �, 사건

발생 건당�(�p�e�r �o�c�c�u�I�T�e�m�e�) 손해가 크고 연간 누적손해�(�a�n�n�u�a�1 �a�c�c�u�m�u�l�a�t�e�d

�l�o�s�s�) 의 위험은 더욱 확대펼 수 있읍 �.
�- 즉 �, �1 건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은 �4천 만원 이상의 손해가 거의 없어 보험

회사의 입장에서 큰 위험요소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지만 �, 태풍 한 번 또

는 우박 한 번으로 인한 피해는 막대하여 보험회사에게 큰 손해를 안겨

줄 수 있고 그런 피해는 �1 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�.

。 이런 손해 특성으로 인하여 외국의 사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대재해는 국

가가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국가재보험의 모델은 외국의

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에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방향

에서 방안을 강구할 것임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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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델 �( 안 �)�3�. 국가재보험

초과손해융방식 �(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농작물보혐 째보험방식

디�] 제 �1안

�: 미국

려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국가의 책임분담비율을

口 위험분담의 구조

일정실적 손해율이

가는방안

。

그림 �6�-�1�.

�1�0�0�%

�0�%

↑
�5�0�0�% 초과

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�(제 �1 안 �)

�I

�6�0�%

�j

�l

�4�0�%

�|

↑ ↑
손해율 손해율

�1�6�0�% 초과 �2�2�0�% 초과

�8�3�%

�1�7�%

�5�0�%

�5�0�%�| 원보험자
�1 책임

�1�0�0�% 초과

허
디뻐

입
개
책

국

口찌
보
혐

방
법

�o 국가재보험 운영주체와 원보험회사가 체결하는 책임분담협약 �(재보험계약�)

에 따라 운영하는 형태

�- 미국의 �F�C�I�C 가 운영하는 �S�R�A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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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 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 방식으로 원보험 실적손해율이 �1�0�0�% 를 초과하는 경우 원보험자의

책임을 제한하는 방식

�- �1�0�0�% 이하에서는 원보험자가 전액 부담하고 �, �1�0�0�% 초과시 재보험자의 분

담비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입 �.

。 분담책임비율을 추정하여 재보험료를 결정하며 �, 보험료의 일부는 국가재

보험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함 �.

�- 재보험료의 결정은 예상되는 손해율 구간별 확률에 의함�.

口 장단점

�0 장점

�- 해당 보험계정의 연간 실적에 대하여 기준손해율과 책임분담비율을 탄력

적으로 적용하여 운용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의 사업성 확보에 가장 편

리한 방법임 �.

�- 누적손해의 위험이 큰 손해 특성을 감안할 때 적합한 방법으로 국가의

적극적인 책임분담으로 민영보험회사의 참여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기

여함 �.

�- 국가는 책임 분담액을 조정하면서 급격한 보험요율 인상에 탄력적으로

대응할 수 있읍�.

。 단점

�- 일정 손해율이 초과하는 시점에서 원보험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
。 �1�4�2�-
�/ 이 �n �

口 손해율병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 �3�)

�3�) 원보험자와 국가간 책임분담에 대한 수치는 분담유형의 분석을 위한 단순시산에 의

한 결과치이므로 향후 국가재보험 도입후 책임분담비율의 결정과는 무관한 것임 �.
책임분담비율의 결정은 실적손해율 �, 손해사정 상황 �, 보험요율수준 등의 다양한 사

업성 요인을 고려하여 재보험당사자인 국가와 해당보험자간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

어야 하는 것임 �.



보험료 보허그�n�n
」 돋r

원보험자 국가재보험 원보험자 국가재보험

�5�0�9�8 �1�3�9�7�5�,�8�6�8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8�,�8�2�3�,�1�4�9 �0

�1�0�0�9�6 �1�3�9�7�5�,�8�6�8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1�7�,�6�4�6�,�2�9�8 �0

�1�5�0�% �1�3�9�7�5�,�8�6�8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2�2�,�0�5�7�,�8�7�2 �4�,�4�1�1�,�5�7�4

�2�0�0�% �1�3�9�7�5�,�8�6�8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2�5�,�7�6�3�,�5�9�5 �9�,�5�2�9�,�O�O�1

�3�0�0�% �l�3�9�7�5�,�8�6�8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2�9�,�5�7�5�,�1�9�5 �2�3�,�3�6�3�,�6�9�8

�4�0�0�9�6 �I�3�9�7�5�,�8�6�8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3�2�,�5�7�5�,�0�6�5 �3�8�,�0�1�0�,�1�2�5

�5�0�0�9�% �1�3�9�7�5�,�8�6�8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3�5�,�5�7�4�9�3�6 �5�2�,�6�5�6�,�5�5�2
주) 다수시사에 의하 추저치무 석처l 워 �f�j 헌 자 �!�L 굿가까의 재닙현껴1약주거유ÐÁ�E�J

보험료 배분은 �1�9�9�8�~�2�0�0�2 년 동안의

�2�0�.�8�% 의 비율로 배분함 �.

농작물보혐의 재보험

위험분담구조의 비율을

보험료는 고정되지만

커지는 방식

원보험자의 보험금

초과하는 경우에는

�2�1�9

미국 농작물보

계약 중 비비례 재보험의

적용함 �.
손해율 실적이 악화될수록

닝�-�T�-
」�-

님
τ�E�r분담액이 국가재보험의

국가재보험이

분담 보험금은

이하에서는

크지만 �4�0�0�9�6 를

기본 가정

�- 원보험자와 국가간의

험 평균 출재율인

�- 책임분담비율은 미국

담비율을 준용한 위의

국가재보험에 분배되는

국가재보험의

손해율 �3�0�0�%

담액보다

。

。

�n�C�L�O �t�j�E�L 。
�1�s τ�: τ�r�E �E

하는 것으로 나타남 �.

추정 �(제 �1 안 �)

단위 �. 천원

드츠 �C�}�O�H
�L�L �C그 -「및 보험보험손해율별표 �6�-�1�.

수 있음 �(이하 안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표에서 동일함 �)�.

영업손실을

추정

원보험 손해율 �1�0�0�% 에서도 재보험료 납부로 보유기준으로는

기록하게 됨�.

�- 이는 순보험요율 산출의

분담액필요재원디 손해율병

。

감안할 때 평균손해

。 �1 으」 �7�4 。 �1
λλ근 〈적용할수

가정인 예정손해율 �1�0�0�9�6

우량물건의 계정에율이 �1�0�0�% 이하가 예상되



;z체별 님조재원 님다-「 기-「 ±��r�n
」 돋호

원보험자 국가재보험
�5�0�9�6 �5�,�1�5�2�,�7�1�9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

�w �-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 �3�,�6�7�0�,�4�3�0

�1�5�0�9�8 �-�8�,�0�8�2�,�O�O�4 �-�7�4�1�,�1�4�4

�2�0�0�% �-�1�1�,�7�8�7�,�7�2�7 �-�5�,�8�5�8�,�5�7�1

�3�0�0�% �-�1�5�,�5�9�9�3�2�7 �-�1�9�,�6�9�3�,�2�6�8

�4�0�0�% �-�1�8�,�5�9�9�,�1�9�8 �-�3�4�,�3�3�9�,�6�9�5

�2�2�0

�- 실제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고자 한다변 재보험

료 없이 국가재보험이 제공되거나 �1�0�0�% 이하를 기준손해율로 하여야 손

해율 �1�0�0�% 를 손익분기점 �(�b�r�e�a�k�-�e�v�e�n �p�o�i�n�O 으로 할 수 있읍�.

�0 원보험 손해율 �5�0�0�9�% 에서 국가부담액은 약 �4�9�0 억원이 필요할 것임 �.

표 �6�-�2�. 손해율벌 필요재 원 분담액 추정 �(제 �1 안 �)

단위 �: 천원

�5�%�%
�I

�-�2�1�,�5�9�9�,�%�8

주 �) �1�. 단순시산에 의한 주정치로 실제 원보험자와 국가간으

수 있음 �(이하 안별 필요재원 분담액 추정표에서 동일함 �)�.

�2�. �(�-�) 표시는 부족재원을�, �(�+�) 표시는 잉여자금을 말함

질

낌 제�2안 통상피해율방식 �: 얼본 과수공제 째보험방식

口 위험분담의 구조

�O 대재해위험 분산기법의 전형적인 �3층 분담형태로 원보험자 �, 재보험자 및

국가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분담하는 형태

�- 기본적으로 연간 피해가 통상피해 범위 내에서는 보험운영주체가 부담하

고 통상피해율을 초과하는 이상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 책임을 재보험

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임 �.

�-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는 책임에

한하여 분담하는 체계입 �.



�2�2�l

그림 �6�-�2�.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�(제 �2 안 �)

국가 다
디

브�l

원보험자

�|

일부부담

‘옥 통상피해율

원보험자 전액부담

口 재보험 방법

�0 원보험자는 �1차적으로 통상피해율 내에서는 전액 부담

�- 통상피해율이 �5�%라변 피해율 �5�% 이내에서는 손해 전부를 원보험자가 부
�F�}�;�5�L
口 �n �

�0 통상피해율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

�- 정부와 원보험자가 일정비율로 책임을 분담하는 형태이나 국가의 분담비

율을 상당히 높게 하여 대부분의 손해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�.

�o 통상피해율의 결정

�- 피해율 실적에 의하여 산출 �(세부 산출 방법은 첨부 자료 참조�)

�0 보험료분담비율의 결정

�- 일본의 수도작의 보험 분할 비율 �[�5�7�5�( 조합�)�:�4�2�5�( 국가�)�] 을 적용

�* 출처 �: �P�.�K�. �R�a�y�. �1�9�9�1�. �a �p�r�a�c�t�i�c�a�l �g�u�i�d�e �t�o �m�u�h�i�-�f�i�s�k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f�o�r

�d�e�v�e�1�o�p�i�n�g �c�o�u�n�t�r�i�e�s�: �S�c�i�e�n�c�e �P�u�b�l�i�s�h�e�r�s�, �I�n�c�.�, �p�.�9�6�.

�* �1�9�9�9 년 기준 농업공제 전체의 보험료 �(�1�,�5�4�0 억엔 �) 분담비율은

�5�6�3�( 조합�)�:�4�3�7�( 국가�) 이고 �, 조합내의 지역조합과 연합회의 분담비율은

�5�7�3�(�4�9�6 억 엔 �)�:�4�2�7�(�3�7�0 억 엔 �)

�* �1�9�9�9 년 기준 농업공제 전체의 보험금 �(�1�,�1�9�4 억엔 �) 분담비율은

�5�7�3�( 조합�)�:�4�2�2�( 국가�) 이고 �, 조합내의 지역조합과 연합회의 분담비율은

�5�3�5�(�3�6�9 억 엔 �)�:�4�6�5�(�3�2�1 억 엔 �)



�2�2�2

口 장단점

�0 장점

�- 불가항력적인 이상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논리에는 적합

。 단점

�- 통상피해율 결정에는 장기간의 피해율 통계가 필요하고 통상피해율의 적

정성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기술적으로 일정 기간 내

통상피해율의 요건을 충족하는 �2개 이상의 피해율이 있을 수 있읍 �.
�- 또한 통상피해율은 전년 대비 피해율 편차가 있을 때 결정되나 �, 높은 피

해율 실적이 지속될 때에는 이상재해가 통상피해율로 결정될 수도 있어

통상피해율 결정과정상 논리성이 결여됨

�- 장기적 관점으로도 국가부담의 경직화 �(�5�0�% 이상을 항상 국가가 부담하는

체제의 고착화 �)를 초래할 수 있읍 �.
�- 보험회사는 자기부담의 통상피해율이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

자 위주의 손해사정의 우려가 있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읍�.

口 손해율병 보험료 및 보험금분담 추정

。 기본 가정

�- 통상피해율은 일본과수공제방식을 이용하여 산출된 사과 �, 배의 통상피해

율의 산술평균인 �3�5�% 를 사용 �( ※ 세부 산출안은 첨부 자료 참조 �)

�- 보험료 분담비율은 일본의 수도작의 보험 분할 비율 �5�7�5�( 농협 �) �: �4�2�5�( 국

가�)을 적용

�- 통상손해율 초과분은 원보험자 �1�0�%�, 국가재보험 �9�0�9�8 의 비율로 분담

�0 국가재보험에 분배되는 보험료는 고정되지만 손해율 실적이 악화될수록

국가재보험의 분담 보험금은 급격히 커지는 방식임 �.

�- 손해율 �1�0�0�% 이하에서는 원보험자의 보험금 분담액이 국가재보험의 분

담액보다 많지만�, 손해율 �5�0�0�9�6 에서는 국가재보험 분담액이 원보험자 분

담액의 �4배이상이 되어 국가부담이 늘어나는 방식임



료허n보 주체별 책임액
소해。 원보험자 국가재보험」 돋호

원보험자 국가재보험 통상손해액 이상손해액 이상손해액
�5�0�9�8 �1�0�,�1�4�6 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8�,�8�2�3�,�1�4�9 �0 �0

�1�0�0�% �1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9�,�5�3�2�,�5�2�8 �8�l�l�,�3�7�7 �7�,�3�0�2�,�3�9�3

�1�5�0�% �1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9�,�5�3�2�,�5�2�8 �1�,�6�9�3�,�6�9�2 �1�5�,�2�4�3�,�2�2�7

�2�0�0�9�% �1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9�,�5�3�2�,�5�2�8 �2�,�5�7�6�,�O�O�7 �2�3�,�1�8�4�,�0�6�1

�3�0�0�9�6 �1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9�,�5�3�2�,�5�2�8 �4�,�3�4�0�,�6�3�6 �3�9�,�0�6�5�,�7�2�8

�4�0�0�9�6 �1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9�,�5�3�2�,�5�2�8 �6�,�1�0�5�,�2�6�6 �5�4�9�4�7�3�9�6

�5�0�0�% �1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9�,�5�3�2�,�5�2�8 �7�,�8�6�9�,�8�9�6 �7�0�,�8�2�9�,�0�6�4

소해。
료혀n보 보험금 순소요액

�l�- ³Ë�i�r
농협 국가 농협 가국 녕챔 국가

�5�0�9�6 �1�0�, 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8�,�8�2�3�,�1�4�9 �0 �1�3�2�3�,�4�7�2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

�1�0�0�% �l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l�O�,�3�4�3�9�0�5 �7�3�0�2�,�3�9�3 �| �-�1�9�7�,�2�8�4 �| �l�9�7�,�2�8�4

�1�5�0�% �1�0�, 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1�1�,�2�2�6�,�2�2�0 �1�5�,�2�4�3�,�2�2�7 �-�l �,�0�7�9�,�5�9�9 �-�7�,�7�4�3�,�5�5�0

�2�0�0�% �1�0�, 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1�2�,�1�0�8�,�5�3�5 �2�3�,�1�8�4�,�0�6�1 �-�1�,�9�6�1�9�1�4 �-�l�5�,�6�8�4�,�3�8�4

�3�0�0�9�6 �1�0�, 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1�3�,�8�7�3�,�1�6�4 �3�9�,�0�6�5�,�7�2�8 �-�3�,�7�2�6�,�5�4�3 �1 �-�3�1�,�5�6�6�,�0�5�2

�4�0�0�% �1�0�,�1�4�6�,�6�2�l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1�5�,�6�3�7�,�7�9�4 �5�4�,�9�4�7�,�3�9�6 �-�5�,�4�9�1�,�1�7�3
�1 �-�4�7�,�4�4�7�,�7�2�0

�5�0�0�% �1�0�, �1�4�6�,�6�2�1 �7�,�4�9�9�,�6�7�6 �1�7�,�4�0�2�,�4�2�4 �7�0�,�8�2�9�,�0�6�4 �-�7�,�2�5�5�,�8�0�3 �j �-�6�3�,�3�2�9�3�8�8

�2�2�3

및 보험금 분담액 추정 �(제 �2 안 �)

단위 �: 천원

표 �6�-�3�. 손해율별 보험료

추정분담액필요재원口 손해율별

보이나

강二。 �1 속￡
�l�- �1�:�-

손익분기점을 형성하는 것처럼

일치일 뿐 통상피해율과우연의

원보험자는 손해율 �1�0�0�9�6 에서 거의

통상피해율 결정식을 보변

관련 이 없읍 �.

이는

기점은

。

필요함 �.약 �6�3�3 억원의 재원이국가재보험은 손해율 �5�0�0�% 에서。

단위 �: 천원

분담액 추정 �(제 �2 안 �)필요재원손해율별표 �6�-�4�.



�2�2�4

댐 제�3안 번영보혐의 언수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

�: 대재해위혐의 얼반적 민영재보험방식

대재해 위험 분산기법의 전형적인 �3층 분담형태로 원보험자 �, 재보험자 및

국가재보험이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분담하는 형태임 �.

�- 국가분담분은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소진되지 않는 책임에

한하여 분담하는 체계임 �.

口 위혐분담의 구조

。

재보험
부보점

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�(제 �3 안 �)

�[

← --술축 �{

�;

민영재보험자 �(�E�x�c�e�s�s �o�f �l�o�s�s �Q�/�S�) 퓨
�?

원보험자
�}

그림 �6�-�3�.

口 째보험 방법

원보험자와 재보험자는 인수능력에 맞추어 최대한 보유비율을 결정함�.

�- 민영 재보험자에게 출재하는 방식은 �q�u�o�t�a �s�h�a�r�e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또는 �e�x�c�e�s�s �o�f

�1�o�s�s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와 �2방식의 병용이 일반적임 �.
�- 부보점 및 소진점은 참여 원보험회사 및 참여 재보험회사의

참여 보험회사의 인수능력내에서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읍 �.

�- 그러나 �, 현실적으로는 예측손해율에 대한 평가 �, 요율수준 �, 원보험자의 사

업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함 �.

수에 따른

�O



�2�2�5

�0 대재해 위험의 분담구조의 전형적인 형태로 원보험자가 �1차로 보유능력

의 범위내에서 책임분담범위를 결정하고 �, 인수위험 중 보유분을 초과하는

책임에 대하여 재보험에 출재하는 형태입 �.

�- 다만 �,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고도 민영보험시장에서 소진되지 않

는 책임은 최종적으로 국가가 분담함 �.

口 장단점

�0 장점

�- 민영보혐의 보험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부담 및 개

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임 �.

�-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바람직한 방식임 �.
�0 단점

�- 우리나라의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시장에서는 민영재보험이 거부되는 상

황이므로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읍 �.
�- 보험요율이 적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민영보험회사의 참여가 저조

할 수 있으며 �, 국가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읍�.

�- 시장변화로 민영보험회사의 참여 비중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에는 국가

재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읍 �.

口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분담 추정

�0 기본 가정

�- 보험료 및 책임액 배분기준은 �2�0�0�2 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유비율을 준

용하여 원보험자 보유율은 �1�0�%�, 재보험자 보유율은 �3�5�%�, 국가재보험의

보유율은 재재보험보유율인 �5�5�% 의 비율을 적용하여 비 례담보 �(�q�u�o�t�a �s�h�a�r�e�)

방식으로 계산함씨�.

�4�) 실제 민영보험시장의 비례담보재보험계약에서 보유율 및 출재율은 계약체결시 마

다 시장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읍 �.



료혀n보 보힘그
손해율

�n�n

원보험자 재보험자 국가재보험 원보험자 재보험자 국가재보험

�5�0�% 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l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 �8�8�2�3�1�5 �3�,�0�8�8�,�1�0�2 �4�,�8�5�2�,�7�3�2

�1�0�0�% 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l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 �1 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1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

�1�5�0�% 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1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 �2�,�6�4�6�,�9�4�5 �9�,�2�6�4�,�3�0�6 �1�4�,�5�5�8�,�1�9�6

�2�0�0�% 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1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 �3�,�5�2�9�,�2�6�0 �1�2�,�3�5�2�,�4�0�8 �1�9�,�4�1�0�9�2�7

�3�0�0�9�8 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1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 �5�,�2�9�3�,�8�8�9 �l�8�,�5�2�8�,�6�1�2 �2�9�,�1�1�6�,�3�9�l

�4�0�0�9�6 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1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 �7�,�0�5�8�,�5�1�9 �2�4�,�7�0�4�,�8�1�7 �3�8�,�8�2�1�,�8�5�5

�5�0�0�% 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6�, �1�7�6�,�2�0�4 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 �8�,�8�2�3�,�1�4�9 �3�0�,�8�8�1�,�0�2�1 �4�8�,�5�2�7�,�3�1�8

소해。 순소요액
�1�- 돋훈 �i�c�; 혀 재보험자 국가。 님

�5�0�% �8�8�2�3�1�5 �3�,�0�8�8�,�1�0�2 �4�,�8�5�2�,�7�3�2

�w �0 �0 �0
�1�5�0�9�6 �-�8�8�2�3�1�5 �-�3�,�0�8�8�,�1�0�2 �-�4�,�8�5�2�,�7�3�2

�2�0�0�% �-�1�,�7�6�4�,�6�3�0 �-�6�,�1�7�6�,�2�0�4 �-�9�,�7�0�5�,�4�6�4

�3�0�0�% �-�3�,�5�2�9�,�2�6�0 �-�1�2�,�3�5�2�,�4�0�8 �-�1�9�,�4�1�0�9�2�7

�4�0�0�% �-�5�,�2�9�3�,�8�8�9 �-�1�8�,�5�2�8�,�6�1�2 �-�2�9�,�1�1�6�3�9�1

�5�0�0�9�% �-�7�,�0�5�8�,�5�I�9 �-�2�4�,�7�0�4�,�8�1�7 �-�3�8�,�8�2�1�,�8�5�5

�2�2�6

�0 비례담보 �(�q�u�o�t�a �s�h�a�r�e�) 방식의 분배 및 분담이므로 참여자는 공동운명체로

이익 또는 손해를 같은 비율로 공동분담하게 됨

표 �6�-�5�. 손해율별 보험료 및 보험금 분담액 �(제 �3 안 �)

단위 �: 천원

口 손해율별 필요찌원 분담액 추정

�O 원보험자는 손해율과 보유 손해율이 동일하게 진행됨에 따라 손해율

�1�0�0�% 가 손익분기점이 됨�.
�0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�5�0�0�9�% 에서 약 �3�8�8 억원의 재원이 필요함 �.

�- 그러나 �, 민영재보험의 인수물량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국가재보험의 분담

액과 필요 재원은 크게 늘어날 것임 �.

표 �6�-�6�. 손해율별 필요재원 분담액 추정 �(제 �3 안 �)

단위 �: 천원



국제 국내

재보험출재 재보험출재

개별 원보혐자 또는 ¼ôÕØ�P�o�o�l 보유

�2�2�7

며 제�4안 국가는 보험료지원만 하는 방안 �5�)

口 위험분담의 구조

�0 국가재보험이 없이 민영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풀을 구성하여

인수한 후 자율적으로 국내외 재보험시장에 출재하는 방안

�- 보험요율은 보험수리적으로 적정하여야 함�.

그림 �6�-�4�. 농작물재해보험 책임분담안 �(제 �4 안 �)

口 재보험 방법

�0 원보험자 또는 보험풀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�.

口 장단점

�0 장점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을 전적으로 민영보험에 맡기는 방식으로 민영보

험의 손해관리능력의 활용이 가능함 �.
�0 단점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을 검토하는 이유인 국가재보험 필요성을

부정하는 방안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을 저해함 �.

�5�) 국가재보험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국가재보험의 한 방안은 아니지만 현행 농작물재

해보혐의 운영현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하나의 방안으로 추가하였음 �.



�- 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농민부담 보험료의 인상 및 부가보험료 지원금액

의 자동증액으로 국가부담이 확대됨.

口 보혐료 추가인상액 추정

표 �6�-�7�. 보허 근 소가인사애 흐저
�C�1 �4�L -「 ζ〉 -「 -「 C그

단위 �: 천원, �%

사과 보A‘아포도 단감 |감률| 합계「검「

�2�±�B
�4²î�5�/�7�2�7 �1�1�/�%�2Éç �X�P�5°J �| �2�g�2ÅJ �5�6�2�%�1 �| �3�5�4�0 �| �1�Z�6ÅÆ�n료혀디뾰

조정요인 �| �3�4�.�0 �| �3�4�9 �l �2�1�.�7 �| �6�2�6 �) �5�7�.�1 �| �0�.�O

흐가발생
�7�7�4�/�4�7�4 �} �2�0�8�%�1�7�4

�1 �3�3¹Î�4 �l �7�5�8�2�5 �| �1�6�0�/�7�0�8
�1 �0�1 �3�1�3�i�7�f�5훈보험료 �1

�2�2�8

�- 재보험시장의 상황에 따라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규모가 변화함에 따라 안

정적 재정운영이 저해될 수 있읍 �.

�0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을 그대

로 반영하였을 때의 현행 수준 대비 추가 인상액을 추정하여 〈제�4 안〉의

국가부담액으로 추정함 �.

�- �2�0�0�3 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�1�5 년에 걸

쳐 회수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었으나 만약 민영 재보험시장에서 일반적으

로 사용하는 회수기간인 �5년을 적용하였을 경우로 가정하여 그 차이를

추정함 �.



�2�2�9

�- �2�0�0�2�, �2�0�0�3 년 손해액이 컸던 사과 �, 배 �, 포도 �, 단감은 �5년에 걸쳐 회수하고 �,

복숭아는 �2�0�0�4 년만 조정하며 �, 감률은 조정사항이 없었읍�.
�- 현재 정부지원비율인 순보험료 �5�0�9�6�, 부가보험료 �8�0�9�8 의 지원을 가정

�o 국가재보험이 없으므로 국가의 분담책임은 없으나 손실발생으로 보험요

율이 인상되는 경우에는 인상보험료에 대하여 추가부담이 생길 수 있읍 �.

�- �2�G�O�2 년의 경우 보험금 �3�4�8 억원 전액을 원보험회사가 지급함 �.

�0 보험료지원 추가부담액 추정

�- �2�0�0�3 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회수기간

을 �1�5 년으로 책정되었으나 �, 민영재보험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회

수기간 �5년을 적용하였을 경우와의 차이액의 현가를 추가부담액으로 추

정함 �.

�o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회수기간 �1�5 년을 �5년으로 하였을 경우

보험료 추가인상액은 �5년간 �2�8�1 억원으로 추정 �(현가할인이자율 �5�% 가정 �)

口 각안병 손해율병 분담비율 및 금액

�0 각안의 손해율별 분담비율 및 액은 표 �6�-�8 과 같읍 �.



제1안 �8�/�8�2�3�/�1�4�9 �0

H다그액 �1 제2안 �8�8�2�3�1�5 �3�/�0�8�8�/�1�0�2 �4�/�8�5�2�/�7�3�2
�Ä�r�n �n �1 제3안 �8�/�8�2�3�/�1�4�9 �0

제4안 �2�8�J�O�5�5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0�0�0 �O�n�U

님 다비 。 �1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
τ �n 흩 �l 제3안 �1�0�0�.�O �0�.�O

제4안 �2�3�3

제1안 �-�1�/�3�2�3�/�4�7�2 �-�7�/�4�9�9�/�6�7�6

A지출그얘
�j 제2안 �-�8�8�2�/�3�1�5 �-�3�/�0�8�8�/�1�0�2 �-�4�/�8�5�2�/�7�3�2

�;�r 디 「 �|
제3안 �-�5�/�1�5�2�/�7�1�9 �-�3�/�6�7�0�/�4�3�0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5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5�0 �8�5�0

순지출금액 제2안 �0 �0 �0

비율 제3안 �5�8�4 �4�1�6

제4안

제1안 �1�0�3�4�3�9�0�5 �7�3�0�2�3�9�3

님 C↓二l。‘R�l 제2안 �L�7�6�4�/�6�3�0 �6�/�1�7�6�/�2�0�4 �9�/�7�0�5�/�4�6�4τr口n 「 �l 제3안 �1�7�/�6�4�6�/�2�9�8 �0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/�5�1�1 �(�5±D�)
제1안 �5�8�6 �4�1�.�4

�( �1제2안H
담비

。 �1 �1�0�0 �3�5�0 �5�5�0
�Ä�r 흘 �1

제3안 �0�.�O

제4안

제1안 �1�9�7�/�2�8�4 �-�1�9�7�2�8�4

�1제2안지흐그액�1
�0 �0 �0

�Ä�r ¬w�r�n �1
제3안 �3�6�7�±�4�3�0 �-�3�/�6�7�0�/�4�3�0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²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0�0�0 �0�.�O
수지측그해1L�l �EÕ� �n 「 제2안 �0�.�O �0�.�O �0�.�O

。흩、비 제3안 �1�0�0�.�O �0�.�O

제4안

�2�3�0

표 �6�-�8�. 각안별 손해율별 분담비율 및 금액

단위�: 천원 �,�%



제1안 �1�1�/�2�2�6�2�2�0 �1�5�2�4�3�2�2�7

H다그해 �| 제2안 �2�/�6�4�6�/�9�4�5 �9�2�6�4�3�0�6 �1�4�r�5�5�8�/�1�9�6
τ �n �n 「 �|

제3안 �2�2�/�0�5�7�/�8�7�2 �4�/�4�1�1�r�5�7�4

제4안 �2�8�J�O�5�5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4�2�4 �5�7�6

님 다비 。 �1 제2안 �1�0�0 �3�5�0 �5�5�0
τ 디 흘 �{

제3안 �8�3�3 �1�6�7

제4안

제1안 �L�O�7�9�l�5�9�9 �7�/�7�4�3�f�5�5�0

�l제2안(지출그액�1 �8�8�2�3�1�5 �3�/�0�8�8�/�1�0�2 �4�/�8�5�2�/�7�3�2
τr �n �|

제3안 �8�/�0�8�2�/�0�0�4 �7�4�1�/�1�4�4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5�1�1 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2�2 �8�7�8

순지출금액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

비율 제3안 �9�1�.�6 �8�.�4

제4안

제1안 �1�2�1�0�8�/�5�3�5 �2�3�/�1�8�4�/�0�6�1

님다비。 �1 제2안 �3�/�5�2�9�/�2�6�0 �1�2�3�5�2�/�4�0�8 �1�9�/�4�1�O�f�9�2�7
τr口 돋훈 �1

제3안 �2�5�/�7�6�3�/�5�9�5 �9�5�2�9�/�0�0�1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/�5�1�1 언년)

제1안 �3�4�3 �6�5�7

님 �t!“NŒ�L�d�R �1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
�Ä�rSã�n�-�1 �j

제3안 �9�1�6 �8�.�4
제4안
제1안 �L�9�6�1�/�9�1�4 �1�5�/�6�8�4�3�8�4

A지흐그얘 �{ 제2안 �L�7�6�4�/�6�3�0 �6�/�1�7�6�/�2�0�4 �9�/�7�0�5�/�4�6�4
τ 돌n 「 �l 처l3안 �1�1�/�7�8�7�/�7�2�7 �5�/�8�5�8�5�7�1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5�1�1 �(�5±D�)

제1안 �f�l�¹�n �8�8�9
순지출금액 제2안 �1�0�0 �3�5�0 �5�5�0

。흉내야 제3안 �6�6�8 �3�3�2

제4안

�2�3�1

단위 �: 천원 �,�%



제1안 �| �1�3�/�8�7�3�/�1�6�4 �3�9�/�0�6�5�/�7�2�8

님 �C�LNŒ�l0��u �1 제2안 �5�/�2�9�3�/�8�8�9 �1�8�/�5�2�8�/�6�1�2 �2�9�/�1�1�6�3�9�1
τr디n「 �1

제3안 �2�9�/�5�7�5�/�1�9�5 �2�3�3�6�3�/�6�9�8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5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2�6�2 �7�3�8

님 다비 。 �1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
�Ä�r �n 흥 �1 제3안 �5�5�9 �4�4�1

제4안

제1안 �3�f�7�2�6�/�5�4�3 �3�1�5�6�6�/�0�5�2

A지흐그OP �l 제2안 �3�/�5�2�9�/�2�6�0 �1�2�3�5�2�/�4�0�8 �1�9�/�4�1�O�I�9�2�7
τr 돌 �n 「 �1 저l3안 �1�5�/�5�9�9�3�2�7 �1�9�/�6�9�3�2�6�8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5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0�.�6 �8�9�4

순지출금액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

비율 제3안 �4�4�2 �5�5�8

제4안

제1안 �1�5�/�6�3�7�/�7�9�4 �5�4�/�9�4�7�3�9�6

님 다비 。 �1 제2안 �7�/�0�5�8�/�5�1�9 �2�4�/�7�0�4�/�8�1�7 �3�8�/�8�2�1�/�8�5�5
τ 口 흥 �1 제3안 �3�2�/�5�7�5�/�0�6�5 �3�8�/�0�1�0�/�1�2�5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²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2�2�2 �7�7�8

H다그액 �1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
�Ä�r�n �n �l 제3안 �4�6�2 �5�3�8

제4안

제1안 �5�/�4�9�1�/�1�7�3 �4�7�/�4�4�7�/�7�2�0

A지흐그해 �l 제2안 �5�/�2�9�3�/�8�8�9 �1�8�r�5�2�8�/�6�1�2 �2�9�/�1�1�6�3�9�1
τr 돌n 「 �1 제3안 �1�8�/�5�9�9�/�1�9�8 �3�4�/�3�3�9�/�6�9�5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²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0�4 �8�9�6
순지출금액 �|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

。흩비 �! 제3안 �3�5�1 �6�4�9

제4안

�2�3�2

단위� 천원 �, �%



제1안 �| �1�7�/�4�0�2�/�4�2�4�| �- �7�O�f�8�2�9�/�0�6�4

닝다그얘 �l 제2안 �{ �8�/�8�2�3�/�1�4�9 �3�0�/�8�8�1�/�0�2�1 �4�8�y�5�2�7�3�1�8
τ 口 �n 「 �|

제3안 �3�5�5�7�4�/�9�3�6 �- �5�2�/�6�5�6�5�5�2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/�5�1�1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9�7 �- �8�0�.�3

아ι끼4제。비얘 �5�5�0

�5�9�7
τ 口 혼

제3안 �4�0�.�3

제4안

제1안 �7�/�2�5�5�/�8�0�3 �6�3�/�3�2�9�3�8�8

〈지흐그해 �1

제2안 �7�/�0�5�8�/�5�1�9 �2�4�/�7�0�4�/�8�1�7 �3�8�/�8�2�1�/�8�5�5
τr 돌n 「 �{

제3안 �2�1�5�9�9�/�0�6�8 �4�8�/�9�8�6�I�1�2�2

제4안 �2�8�/�1�0�5�/�5�1�1 �(�5±D�)

제1안 �1�0�.�3 �- �8�9�7
/λ~지흐그 제2안 �1�0�.�O �3�5�0 �5�5�0τr 능걷r r그

。비해 제3안 �3�0�.�6 �- �6�9�4�-�1 돋훈

제4안

�2�3�3

단위� 천원 �, �%



�2�3�4

�4�. 국가재보험 모델의 결정

口 국가재보혐 모델을 위한 원칙

�0 위험분산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

현실성 있는 위험분산체계를 구축함 �.

�0 위험분산에 참여하는 원보험 회사 및 재보험자가 공동운명체 의식을 가지

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책임분담관계를 설정함 �.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안정성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중장기적으로 민

영보험회사가 재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�.
�0 보험원리에 입각한 운영체계를 보완함 �.

。 묵시적인 장기재보험계약이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함

。 시간적 � 공간적 위험분산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 �.

口 국가찌보혐과 보험요율과의 관계를 고려

�0 국가재보험의 기본적 기능은 재보험의 공급에 있고 보험요율의 조정수단

은 아님 �.

�- 다만 �, 자연재해에 대한 통계 축적량 및 과학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산출된

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국가재보험제도를 도

입하는 경우 재보험료의 인하를 통한 원보험요율의 인상요인을 억제할

�/�- 。 �1 」�2�--「 λλ디�

�- 국가재보험이 재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은 국가에 의한 무한 재보

험의 공급으로 재보험시장에서 공급부족에 의한 재보험료 인상요인을 억

제할 수 있고 �, 재보험 공급에 필요한 자본조달기능에서 국가는 민영보다

유리하게 조달할 수 있읍 �.



부수적으로 국가재보험은 부득이하게

인상할 수 없는 경우 재보험 조건을

성 보전기능을 할 수 있읍�.
�- 민영보험회사는 책임액을 축소함으로써 낮은 보험료로도 보험 사업이 가

능하도록 함 �.

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국가가 분담함으로써

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보험가입율이 증가하는 경우

감소로 인한 보험요율 안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읍 �.

�* 미국의 농작물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참여 비중은 약 �8�0�%�(�2�0�0�2 년기준�)

�* 일본의 과수공제에 대한 농협의 참여 비중은 �5�0�9�6 정도로 추정

�2�3�5

원보험요율의 인상요인이 있읍에도

유리하게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사업

。

민영보험회사의

역선택 위험의

언한 궁극적언부가보혐료 자동연장으로

고려

口 순보험료 언상에 따른

국가부담재원에 대한

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대재해로 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는 경우 농만의

의 부담증가로 보험가입율이 저조함 �.

국가도 순보험료 지원금액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가보험료지원액의 자동

증가로 총부담액이

。

。

국가재보험지원액

필요가 있읍 �.

�n�1
�? 〈

증가될 것임 �.

지원액 �, 부가보험료

부담액을 고려해

따라서�, 국가부담은 순보험료

부담액에 대하여 장기추정

。

후�3�-
�E�E

결정얀

제�1 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평가됨 �.

�- 제 �2안도 분담구조가 좋은 것으로 평가되나 �,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

문제가 있읍 �.

최종평가 및口 각안병

。

논리

성을 확보하는 데

관점에서는 가장 적합하고 시장 지향적

방안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궁극

이 방식은 민영보험회사의 시장참여가

물론 제�3 안 또는 제 �4안이 장기적

이면서 국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

지향해야 할 방안이지만 �,옆처
「
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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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는 현 상황에 맞지 않고 농민의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

정책보험임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현실성이 없는 방안임 �.

�- 다만 �,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경우 민영보험회사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고 장

기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줄여 민영보험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능한

방안이 될 것임 �.
�- 따라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적 요소를 당분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

상황이므로 우선은 제�1 안의 방식으로 추진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민영보

험의 참여를 위한 사업성 제고를 도모하는 방안이 타당함 �.

�0 제 �1 안에서 제 �3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은 원보험에 참여하는 민영보험

회사의 수가 최소한 �3개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가능함 �.

�- 제 �3안에서 제 �4안으로의 전환은 농작물재해보험이 민영보험의 원리로 운

영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 및 정상화되고 자연재해위험이 더 이상 국

가위험이 아닌 평범한 보험위험이 되는 시점임 �.

�- 자연재해위험이 보험위험화되는 시점이란 자연재해에 대하여 완전한 예

측 또는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보험회사의 자본력이 충분할 뿐 아니

라 농민소득수준이 일정수준에 달하여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민영보험에

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위험을 대부분 인수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함

�5�. 국가재보험 관련 재원 조달 방안

口 재원 조달 방법

�O 농작물재해보험에서 국가재보험이 도입될 경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

하는 방법에는 현재 보험료 보조의 재원조달과 같은 일반회계방식과 기

금방식 및 특별회계방식이 있읍�.

�- 일반회계는 목적세를 통하지 않은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목적이 아



�2�3�7

닌 일반적인 정부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�, 기금 및 특별회

계는 특정목적의 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와 부담금 등

특정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읍 �.

�- 기금 및 특별회계는 정부재정활동의 다양화와 사회보장 등 새로운 재정

수요의 출현으로 일반예산과 분리되어 특정사업을 중접적으로 관리 � 지

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�, 특정의 정책목적을 담당한다는 측면에

서 기금과 특별회계간의 차이는 없지만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약간

차이가 있읍 �.

口 기금과 예산의 차이

。 기금과 예산은 성립절차와 결산과정이 거의 유사하나 �, 계획변경과 집행의

자율성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읍�.
�- 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

�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�3�0�9�6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심

의�의결

� 예산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절차와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 � 의결을 거쳐

추가경정예산을 편성

�- 항 �(項�)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

� 기금은 세항 신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관리주체가 자율 변경

� 예산은 이용 � 전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

。 일반회계

�- 일반회계의 경우 국회의 심의 �, 의결로 예산이 확정되어 해당 연도에 집행

이 되어야 하고 특정수입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농작물

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은 필요재원을 사전에 확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으

며 특정된 재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는데 문제가 있으므로 적절치
。 �1�-�j�i →

�1효王�i �

�0 특별회계

�-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 �9조 �2항에 “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



�2�3�8

때 �,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�,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

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

설치한다.”라고규정되어 있읍�.

�- 운영방식은 재원조달의 경우 일반회계와 기금의 형태가 혼재하여 있으

며�, 일반예산과 마찬가지로 매년 필요한 재원을 국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

되며 예산의 목적 외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기금과 비교할 때 집행에 있

어 자율성과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없읍 �.
�- 불용예산을 이월할 수 있어 재보험재원의 지출 시점의 불확실성을 고려

할 때 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잉여금을 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원의

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으며�, �2�0�0�2 년도의 농어촌발전특별

회계와 같이 경기가 나빠 세금이 잘 걷히지 않을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

한 문제의 야기가 불가피해 보험재원으로는 부적합함 �.
※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나 우체국보험특별예산법의 경우처럼 법률상 규

정에 의해 잉여금을 운용할 수도 있읍 �.

제 �4조 �(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조성 등 �<개정 �2�0�0�1�.�1�2�1�9�>�)

�C�D 보험금�/ 환급금등 보험급여의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외에

따로 우체국보험적립금 �(이하 ”적립금”이라한대을 둔다 �.

￠ 적립금은 순보험료 �(보험료중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말한다�)�/ 적립금운용수익금

및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이를 조성한다 �.
�@ 보험금 � 환급금등 보험급여는 적립금에서 지출한다 �. �< 개정 �2�0�0�1�.�1�2�1�9�>

제 �5조 �(적립금의 운용 �<개정 �2�0�0�1�.�1�2�1�9�>�)

�C�D 적립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운용 � 관리한다 �.

�@ 적립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최대한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�.

제 �8조 �(잉여금의 처리 �) 회계연도마다 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

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그 잔여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�.

�0 기금

�- 법적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 �7조로 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



구
님

기 二그 예 산
�Ä�E�r �n

일반회계 특별회계

�1�. 설치사유 �O 특 정목적 위해 。 국가고유의 일반적 。특정사업운영

특정자금을 운용 재정활동 。특정자금운용
�o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

´Ü�i�L�r�L�Ä
딩

�2�. 재원조달 및 i연그 님다그 드
。공권력에 의한 。 일반회계와 기금의。걷ε �n�/ �-0��n�n 。

운용형태 다양한 수입원으로 조세수입과 운용형태 혼재
융자싸업 등 사업수행 디 상그님 원치기- 업기- �-�1

�3�. 확정절차 。기금관리주체가 。 부처의 예산요구 。좌동

계획
(안)수립예산처장관과의

。 기획예산처가
。기획 정부예산안 편성
협의�조정 。국회 심의 � 의결로
O국회 심의 � 의결로 확정
확정

�4 집행절차 �O 합목적성 차원에서 。 합법성에 입각하여 。좌동
상대적으로 자율성과 엄격히 통제
탄력성을 보장

� 예산의 목적외
사용금지원칙

5.수입과 O특정수입과 지출의 。특정수입과 �O
�E처〈이과「�o°|�- �a�*0�

지출의 연계 지출의 연계배제
지출의 연계

연계

�6�. 계획 변경 �O 주요항목지출금액의 O추경예산편성 。좌통
�3�0�9�6 이상 변경시
국회의결 필요

�7�. 결산 �O 국회의 결산 。좌동 。좌동

심의와 승인

�2�3�9

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서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

수 있고 기금관리기본법 제�3조에서 “기금관리주체는당해기금의 설치목

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� 운용하여야 한다”라고 규정하여 기금

운영이 특정사업에 제한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읍 �.

�- 다양한 수입원을 재원으로 할 수 있으며 기금의 확정은 특별회계와 마찬

가지로 국회의 심의 � 의결로 확정되나 집행절차는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

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확보되어 있읍 �.

표 �6�-�9�. 기금과 예산의 차이

자료 �: 기획예산처 �, “기금과 예산의 차이”에서 요약



회 계 별 �2�0�0�3±D 특별회계 예산
�A�c�c�o�u�n�t �F�Y �2�0�0�3 �B�u�d�g�e�t

�(�1�) 재 정 융 자 �1�8�9�7�1�,�4�2�4�,�2�8�7

(2)국유재산관리 �1�,�3�7�0�,�5�5�6�,�8�9�0

�(�3�) 농 어 촌 구 조 개 선 �6�,�0�8�8�,�7�7�1�9�4�2

�(�4�)±•Å´ 촌특별세 관리 �2�,�1�2�2�,�3�4�0�,�4�4�0

(5)교통시설 �1�3�,�2�2�3�,�5�0�2�,�4�9�5

�(�6�)´ñ®0 �2�l�9�,�5�9�7�,�2�5�7

�(�7�) 지 방 양 여 금 관 리 �4�9�0�3�,�5�1�7�,�4�3�4

(8)교도작업 �4�5�,�O�O�O�,�O�O�O

(9)군인연금 �1 �,�4�4�7�,�7�2�0�,�5�8�4

�(�1�0�) 지 방 교 육 양 여 금 관 리 �4�,�0�9�1�,�O�O�8�,�2�6�0

�(�1�1�)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�2�3�5�1�,�4�0�1�,�1�8�0

�(�1�3�) 국 립 의 료 원 �6�9�,�3�6�7�,�6�9�8

�(�1�4�) 토 지 관 리 �n�1 지역균형개발 �3�1�3�,�7�6�8�,�7�1�8�7�;

�(�1�5�) 우 체 국 보 험 �4�4�4�,�2�4�2�,�O�O�5

�(�1�6�) 자 동 차 교 통 관 리 개 선 �9�2�2�,�4�4�6�,�4�2�0

�(�1�7�) 특 허 관 리 �1�8�1�,�3�2�0�,�O�O�O

�(�1�8�) 양 곡 관 리 �1�,�5�9�3�,�6�3�5�,�5�2�8

�(�1�9�) 책 임 운 영 기 관 �6�6�1�,�7�4�7�,�5�3�0(20)철도사업 �6�,�2�3�2�9�1�2�,�8�4�9

�(�2�1�) 통 신 사 업 �4�,�5�6�3�,�5�1�7�,�8�8�8

�(�2�2�) 조 달 �1�6�0�,�7�9�5�9�1�0

;ζτr 계 �7�1�,�3�8�0�,�7�0�4�,�7�5�7

�/�~ 계주) �2
�7�0�,�0�6�9�,�7�1�6�3�9�6긴r

240

口 특별회계 및 기금 현황

표 �6�4�0�. �2�O�O�3 년 특별회계 규모 및 개요

단위 �: 천원

�(�1 기 환 경 개 선 �1�,�2�0�2�,�1�0�7�,�4�3�9

주 �: 계정간 거래를 제외한 금액

자료 �: �2�0�0�3 년 특별회계예산 �/ 기획예산처 �.



�2�0�9�3±D³Ä 운용규모 �2�%�3±D³Ä 조성규모

기 금 명 자체 정부내
여유 xm년말 2뼈년말

총계 �(0��1 님 카~이기-기-
님
차입금 h애

누계
당년도

뉴껴1기-님
수|회

�l�. 공공자금관리기금 �4�3�1�9�2�4 �5�0�,�5�6�9 �2�0�3�,�6�0�5 �1�À�7�4�0 �1�0 �8�3�4�,�4�1�6 �A�5®E�4�7 �| �7�8�2�,�1�6�9

�2�. 국민투자기금 �5�9�4 �1�3�0 �4�6�4 때9 �8�4 �4�9�4

�3�. 대외경제협력기금 �7�,�0�2�1 �5�9�8 �3�,�4�1�3 �3�,�0�1�0 �1�4�,�7�6�2 �9�6�0 �1�5�,�7�2�2

�4�. 외국환평형기금 �8�4�,�6�7�4 �5�,�%�4 �5�0�,�±�m �2�9�,�0�7�0 �1�8�1�9�4�3 �2�6�,�5�6�7 �2�0�8�,�5�l�O

�5�.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�6�4�,�1�9�2 �1�8�,�3�7�7 �4�,�4�1�9 �4�1�,�3�9�6 �5�3�,�8�3�0 �8�,�3�3�2 �6�2�,�1�6�2

�6�. 사학진흥기금 �1�,�5�4�1 �1�,�2�7�9 �2�0�0 �6�2 �7�,�0�7�1 �l�8�9 �7�2�6�0
�7�. 남북협력기금 �1�4�,�1�3�5 �2�l�6 �1�2�,�7�1�3 �1�2�0�6 �l�6�,�7�6�8 �6�,�0�5�6 �2�2�,�8�2�4

�8�. 국제교류기김 �4�7�1 �4�7�1 �1�9�5�3 �2�8�8 �2�2�4�0
�9�. 군인복지기금 �3�,�7�5�1 �2�,�4�6�4 �4�9�3 �7�9�4 �3�,�7�6�9 �6�4�6 �4�,�4�1�4

�1�0�. 군인연금기금 �2�,�6�9�7 �1�2�8 �7�4�0 �1�,�8�2�9 �3�,�7�4�1 �1�7�5 �3�9�1�6

�1�1�. 방위산업육성기금 �4�3�6 �2�5�3 �2�0 �l�6�4 �1�3�4�8 �3�3 �1�3�8�1
�1�2�. 공무원연금기금 �7�6�,�3�7�6 �4�7�,�3�8�8 �7�,�8�6�2 �7�4�2 �2�0�,�3�8�4 �4�7�,�4�9�9 �A�7�,�9�7�7 �3�9�,�5�2�2

�1�3 과학기술진흥기금 �3�,�6�8�6 �2�,�4�7�5 �5�4�5 �6�6�6 �6�,�7�5�3 �6�4�5 �7�,�3�9�8

�1�4�. 원자력연구개발기금 �1�,�7�% �1�,�4�4�9 �3�1�1 �2�1�6 �A�2�0�2 �1�4
�1�5 관광진흥개발기금 �3�,�0�9�8 �2�3�9�9 �7�m �6�,�4�4�8 �1�,�5�4�1 �7�,�9�8�8

�1�6�. 국민체육진흥기금 �4�,�2�8�6 �3�,�3�7�4 �3�7�7 �5�3�5 �4�,�1�0�1 �A�3�4�7 �3�,�7�5�4

�1�7�. 문화산업진흥기금 �6�1�8 �3�0�7 �3�m �1�1 �1�,�8�2�5 �3�8�0 �2�,�2�0�5

�1�8�. 문화예술진흥기금 �9�7�4 �9�7�4 �- ’ �4�,�7�1�0 �5�0�8 �5�,�2�1�7

�1�9�. 청소년육성기금 �1�,�0�6�5 �9�3�5 �3�0 �l�m �2�,�3�3�0 �7�7�4 �3�,�1�0�3

�2�0�.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�2�3�, �1�0�0 �2�1�,�5�0�9 �5�0 �1�,�5�4�1 �3�0�,�8�9�3 �1�,�0�4�4 �3�1�,�9�3�7

�2�1�. 농지관리기금 �l�6�,�2�4�2 �7�,�9�2�4 �7�}�6�3�7 �6�8�0 �2�4�,�O�O�5 �A�4�1�3 �2�3�,�5�9�2

�2�2�. %텍증권정리기금 �2�4�2�9�6 �2�4�,�2�9�6 �5�7�,�1�0�8 �5�7�,�1�0�8

�2�3�. 축산발전기금 �8�,�7�0�7 때 �2�,�6�8�4 �2�7�,�9�9�5 �4�1�3�1�6 �2�6�,�6�7�9

�2�4�. 전력산업기반기금 �1�1�,�5�7�2 �1�0�,�4�3�6 �1�,�1�3�7 �1�,�8�4�7 �1�,�8�6�9 �3�,�7�1�5

�2�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�1�2�9 �5�8 �7�1 �3�6�2 �5 �3�6�7

�2�6 정보화촉진기금 �2�4�,�5�4�6 �Ä�1�2�0 �1�2�,�0�5�0 �5�,�3�7�5 �2�7�,�8�5�9 �A�3�,�4�4�9 �2�4�,�4�1�0

�2�7�. 국민건강증진기금 �7�,�3�6�2 �6�,�6�5�6 �7�0�6 �1�4�4 �A�9�9 �4�5

�2�8�. 국민연금기금 �4�2�8�,�1�5�7 �m�1�6�1�5 �1�0�3�,�6�7�0 �1�1�6�,�8�7�2 �%�9�,�1�1�5 �1�9�2�1�9�2�4 �L�1�Q�l�Q�9

�2�9�. 응급의료기금 �4�7�5 �1�4 �4�3�4 �2�7 �2 �8�7 �8�8

�3�0�.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�8 �7 �8 �A�8

�3�1�. 금강수계관리기금 �5�4�3 �4�3�9 �1�0�4 �1�0�4 �A�1�0�4

�E 낙동강수계관리기금 �1�,�6�5�1 �1�3�3�9 �3�1�2 �3�1�2 �A�3�1�2

�3�3�. 옐방�짧얹수켜받EP끔 �4�8�5 �3�9�8 �8�7 �8�7 �A�8�7

�2�4�1

표 �6�-�1�1�. 기금운용현황 총괄표
�T�)

단위 �: 억원



2α33년도 운용규모 2αB년도조성규모
�F�u�n�d �F�O�I�n�1�a�d�o�n

기 금 명
자체

;져닝d-「
차입

여유 �2�%�2±D¹Ð 2뼈년말
총계 /ι。1 내부 �-�-�7 자금

누계
당년도

뉴켜1-「겁 /‘。1 口
수’회기-닝

�3�4�. 한강수계관리기금 �2�6�4 �2�/�%�4 �1�1 �1�1

�3�5�. 고용보험기금 �3�0�/�%�8 �2�9�/�%�9�7 �2�9�3 �9�8 �5�Z�4�4 �I�Q�5�9�5 �6�8�/�0�4�0

�3�6�. 근로자복지진흥기금 �1�5�/�5�7�1 �2�7�2�6 �3�1�0 �- �1�2�5�3�5 �1�8�/�4�4�6 �A�1�2�/�7�3�9 �5�/�7�0�7

�3�Z 산첼빼보생협딪썩밤7담 �4�9�/Æ��3 �2�8�3�2�5 �2�1�5 �- �2�±�7�5�4 �3�1�/�4�1�4 �4�½�7�6�2 �3�6�/�1�7�6

�3�8�. 입금채권보장기금 �3�9�6�6 �1�/�2�9�4 �3�2�1 �2�3�5�1 �2�7�8�4 �4�7�9 �3�2�6�3

�3�9 정애뱉용촉짤1첼鷹끔 �2�/�7�4�0 �1�/�6�9�5 �2�0 �1�/µ0�5 �2�5�6�3 �A�4�8�9 �2�0�7�4

�4�0�. 여성발전기금 �3�7�3 경| �1�0�7 �2�4�3 �3�9�0 �8�1 �4�7�1

�4�1�. 국민주택기금 �1�6�7�2�0�8 �9�2�3�2�8 �5�6�0 �7�4�/�3�2�0 �4�5�Q�8�3�9 �2�Z�8�8�9 �4�7�8�/�7�2�8

�4�2�. 수산발전기금 �1�/�4�9�5 �7�8�1 �6�5�0 �6�5 �1�/�m�5 �9�1�3 �L�9�2�7

�4�3�. 보훈기금 �3�/�1�8�8 �1�f�5�8�6 �6�7�6 �9�2�6 �Z�7�4�8 �A�1�/�1�2�5 �6�/�6�2�3

�4�4 순국선열환H국재↓A업가금 �6�6 �3 �1�5 �4�8 �9�2 �A�6 �8�5

�4�5�.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�3�/�2�6�8 �3�/�m�4 갱4 �3�/�7�8�2 �4�2 �3�/�8�2�4

�4�6 중소기업잔짧산#반715금 �6�1�/�%�4 �3�2�/�1�6�5 �3�4�7�3 �2�4�3�8�2 �1�/�8�6�4 �1�1�4�%�O �3�5�9�5 �1�1�Z�6�7�6

�4�7�. 방송발전기금 �1�/�6�4�3 �1�5�0�7 �4 �1�3�3 �1�/�6�4�2 �5�6�1 �2�/�2�Q�3

�4�8�. 법률구조기금 �2�3�7

합 계 �L�%ÿá�% ¿��9�9�5 ÅIÆ��/�4�9�7�3�2�7�I�1�8�4 �Z�7�O�I�6�1�4 �a�%ÿá�a�8 ¬��1�/�1�0�3 �3�1�7�7�r�%�4

�2�4�2

출처 �: �2�0�0�3 년도 기금운용현황 �/ 기획예산처

口 재원별 장 � 단점 분석

。 일반회계

�- 거대재해에 대비하여 필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경우 가장 현실

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될 수 있읍

�- 그러나 거대재해 발생주기를 예측할 수 없어 보험금으로 지급할 필요재

원을 일반예산에서 매년 사전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함 �.
�- �2�0�0�2 년의 “루사”�, �2�0�0�3 년의 “매미”와같은 거대재해 발생시 거액의 보험

금을 정부 �(농협 �)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읍 �.
� �2�0�0�4 년 농작물재해보험의 예산액 �: �4�4�8 억원 �(태풍손실보전액 �2�8�4 억원 포함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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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비료계정

�- 비료관리법 제 �8조 �(비료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�) 에 근거하여 식량증산

정책의 일환으로 비료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만든 별도 계정임

�- �1�9�6�2 년부터 �1�9�8�7 년까지 정부업무 대행기관인 농협을 활용해 비료회사로

부터 정상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해 농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한 결과 비료

계정 적자는 계속 증가하였읍 �.
�- 이러한 비료계정 적자를 정부에서 �1�9�9�5 년부터 매년 원금 일부와 이자를

재정에서 보전함 �.
� �2�0�0�3 년 비료계정 적자보전 예산 �: �2�,�7�9�2 억원

� �2�0�0�3 년 말 기준 총적자액 �: �9�,�6�1�6 억원

� �2�0�0�4 년 예산 �: �1�,�8�1�0 억원

�- 정상적인 시장원리에 의해서는 자금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정사업이

나 부실기업에 대해 국책은행 등 정부출자�/국책은행들로 하여금 자금을

지원하게 하고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은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

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읍�.

�0 특별회계

�-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으로 특정자금을 운용하고�, 특정세출에 충당하므로

국가재보험 재원�(농작물재해보험 재원�)으로 활용 가능함

※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�(농특회계 �)

�- 농특회계는 농어민 복지 및 지역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재

해보험회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는 있읍�.

�- 그러나 농특회계는 한시적인 예산으로 세입 부족시 보험금 지급에 큰

문제가 발생하는 등 보험재원으로는 부적합함 �.
� �2�0�0�3 년 농특회계예산 �: �6�,�0�8�8�,�7�7�2�( 백만원 �)

※ 농업공제재보험특별회계 �(일본 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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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으로부터의

수입금�, 적립금으로부터 생긴 수입 등이 있읍 �.
�- 세출항목은 재보험금 �, 재보험료 환급금 �, 차입금의 상환금 및

지출기금재보험금�n�1�; 〈재보험료 �, 일반회계-세입항목은

이자 �, 일시

등이 있읍 �.
적립함 �.

기타 제비용

익년도 세입에

차입금의 이자 �, 및

�- 결산시 잉여금은

삼림보험특별회계 �(일본 �)

�- 세입항목은 보험료 �, 적립금에서 발생한 수입 �, 차입금

※

기타 잡수입등

이 인으
’ 〈‘ �n �.

�- 세출항목은 보험금 �, 보험료의 환급금 �, 차입금의 상환금 및 그 이자�, 일시

차입금의 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읍 �.

�-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는 적립금으로 이월함 �.

�n�1
�7 〈

기금

�- 거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기금에서 적기에 지급할 수 있어 원

활한 사업추진 및 농업경영의 소득안전망 구축 취지에도 부합하는 등 많

은 장점이 있읍 �.
� 정부의 안정적 지원이

。

필요한 신용보증기금 �,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황기금 �,
。 �1 」�2�-
�/λ디 �.

축소정책을 추진하는

않은 단점이 있읍�.

수출보험기금 �, 부실채권정리기금 등도 기금방식으로 운영되고

� 농업관련 신규기금으로는 �F�T�A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�.
�- 다만 �,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통 � 폐합

관계부처와의 신규 기금설치에 대한 합의는 쉽지

연방농작물보험회사�(�F�e�d�e�r�a�l

다�]
�7�;

�C�o�r�p�o�r�a�t�i�o�n�) 를 설립하여 농작물사업을 운영 � 관리함 �.

달러 �(약 �6�,�O�O�0 억 원 �)를 자본금으로 하고 �2�0�0�2 년 기준으로 민영보험회

사가 �9�0�% 이상이라고 가정할 때 총보험료 �2�9 억 달러에 비해 �1�.�7 배에 해

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C�r�o�p농림부내에
우’

、
경미

국
의

��5 억

당하는 수준임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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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국가재보험에 적합한 째원 조달 방안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 재원조달방안으로는 특별회계방식과 기금

방식을 고려할 수 있읍 �.
�o 그러나 경기변동에 따라 편차가 큰 특별회계방식보다는 기금방식으로 운

용하는 것이 국가재보험의 지출시점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원의 조

달 및 운용에 유동성 � 자율성이 확보되어 효과적으로 이상재해에 대처할

수 있읍�. 다만 �,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시행 �3년째로 필요재원이 수백억

원 정도로 추정되어 운영상 비효율성의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읍�.
�o 운영상 비효율성 문제는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를 위한 법률 제

정 �,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등에도 필요인력이 소요되고 기금운영에서

특별회계의 소요인력 또는 운영경비를 크게 초과할 요인은 많지 않을 것

으로 예상됨

�0 따라서 �, 규모가 작더라도 미국과 같이 국가재보험기금을 설치 � 운영하면

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전반적인 감독기능과 손해사정의 심사 �, 보험인력 및

농민들에 대한 위험관리에 대한 교육 등을 담당하는 조직을 점진적으로

두어 나가는 것이 전반적인 농작물재해보험의 운영 안정화에도 기여할

거인〈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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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�7 장

향후 농작블새해보헝의 발전과제

디 국가재보혐의 방법

�0 외국의 사례에서도 국가재보험제도는 전통적 재보험에 한정하고 있읍 �.

�- 다만 �, 위험인수주체 �(국영운영주체 �, 보험회사 등�)들이 개별적으로 인수한

위험을 분산할 때 �C�a�t�. �b�o�n�d�, 대재해파생상품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사례

는 있지만�, 아직 국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사

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님 �.

�- 따라서 전통적 재보험에 의한 국가재보험제도를 통하여 위험분산을 실시

하고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검토하여야

할 것임 �.

口 보험요율의 수준

�0 보험요율이 적정수준에 근접할수록 민영보험의 보험인수가 확대됨 �.
�- 적정수준의 보험료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한 보험료로서 보험금을 충당

할수 있읍 �.

口 국가의 책임분담능력 및 정책의지

�O 국가의 책임분담능력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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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읍 �.

�- 확보되는 재원규모가 충분하다면 적극적으로 국가부담책임을 확대할 수

。 �1 」�2�-
λλ �n �

口 농작물재해보험 담보위혐의 특성

�0 농작물재해보험의 담보위험 특성에 따라 적정수준의 책임분담을 결정할

걷二 。 �1 」�2�-�|
�/ “、 �n �

�- 즉 �, 심도와 빈도의 분포에 따라 재보험 방법을 결정함 �.

�- 대재해의 기준이 사고건당 �(�p�e�r �c�l�a�i�m�)�, 사건발생건당�(�p�e�r �o�c�c�u�r�r�e�n�c�e�)�, 연간

누적손해�(�a�n�n�u�a�l �a�c�c�u�m�u�l�a�t�e�d �l�o�s�s�) 인지에 따라 대응함

口 효과적인 보험가입대상 확대의 추진

�0 대상작물 및 대상지역을 가능한 확대

�- 모든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혜택 �(정부보조 등�)을 누릴 수 있도

록 품목 및 지역을 확대함 �,

�0 보험상품도 소득보장의 방향으로 확대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궁극적 목적은 농가의 소득보장에 둘 필요가 있읍�.

�- 수량보장 뿐 아니라 가격보장까지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

도록 할 필요가 있읍

�0 다만 �, 보험제도에 충실한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

�- 보험화를 위한 요건에 충족하는 작물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�, 시

범사업에 의한 제도검증에서도 충족해야할 요건과정을 사전에 정하여 둘

필요가 있읍 �.

口 손해사정의 객관성 확보

。 전문손해사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

�- 농작물손해사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및 손해사정인의 요건을 정하여 객

관적 기준에 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읍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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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상시 인력이 아니라 비상인력으로 운영해야 하는 한계점이 있는 만큼 폭

넓은 인력수급기준이 필요함 �.

。 손해사정평가인 구성의 광역화

�- 손해평가인의 구성을 지역조합에 일입하지 말고 농협중앙회에서 시 �

군 � 구 기준으로 구성하여 온정적인 손해사정을 방지함 �.

�0 손해평가 결과의 검증체계 확립

�- 손해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손해평가 결과를 일률적으로

조정하는 절차가 필요함 �.

�- 농진청 �, 농업기술센터 �, 전문손해사정법인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

는 방안을 강구함 �.
�o 객관적인 손해사정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

�- 손해사정 후 보험금지급액의 최종결정권은 사업주체의 고유권한임을 분

명히 할 필요가 있읍 �.

�- 보험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처리

될 것임

�o 보험금 과다청구 둥에 대한 제재규정 필요

�- 선량한 다수의 농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당한 보험금 청구를 차단

하는 방안이 필요함 �.
�0 담보재해별로 피해액을 확정하는 현행 방식은 손해사정 측면에서도 상당

히 부담이 되며 �, 재해피해간 상관성 등을 고려할 때 전위험담보방식에 의

한 수확기의 수확량 검사가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읍�.

口 보험가입률의 제고

�0 맞춤식 �(�t�a�i�1�o�r�-�m�a�d�e�) 보험상품의 개발

�-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재해를 수요자가 원하는 보험이 가능한 재해까지

확대하고 보상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�.
�0 보험료의 정부재정지원 확대

�-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의 �5�0�9�% 와 사업비의 �8�0�9�% 를 정부에서 부담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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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으나 농가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

정부지원의 효율성 개선방안이 필요함 �.

�O 농가의 보험가입 인식 제고

�- 농가가 보혐의 기본원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농협 등 보험회사와

일선 행정기관들은 농가에 대한 보험가입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읍

�0 인센티브제도의 도입

�- 우량 고객에 대해 할인 � 할증제를 시행하거나 농가의 정책자금 수령시

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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口 계약방식에 의한 분류

임 의 재 보험 �(�F�a�c�u�l�t�a�t�i�v�e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�- 원보험자는 개개의 인수계약에 대하여 위험의 규모를 판단하여 재보험에

�o

출재하며 재보험의 인수요청을 받은 재보험자는 인수여부를 결정하여 인

수하는 임의출재 �, 임의인수 방식임

�- 원보험자는 재보험을 필요로 하는 금액을 전부 출재할 때까지 새로운 재

사용되었지만 현재에는 특약재보험의방식만이

활용됨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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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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래

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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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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험
으
로

특약재보험 �(�T�r�e�a�t�y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�- 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간 사전에 재보험

�O

내용 �, 조건을 결정하고 여기에 해

포괄적으로 재보험하고 재보험자는

의무적 재보험이라고도칭함

따른 재보험수속의 번잡성과 재

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

당하는 원보험자의 인수계약을 전부

이를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재보험 방식으로

�- 계약건수의 증가 �, 보험금액의 고액화에

보험자의 인수여부가 건별로 결정되는

된 방식입 �.

�O�p�e�n �C�o�v�e�r�O

출재는 입의이며 이에 대한 재보험자의 인수는 의무

재보험방식으로 임의 재보험과 특약 재보험의 중간적

힘
디

보
는

케
애
디
커

�l�r

영

자
운

허
디

보원

적
으
로

�H�Lλ�1 。 �1
。 「 �n �

보험자에 의다수의의미하며 �, 재보험풀은

풀 �(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P�o�o�l�)

이해관계자의 결합체를

재보험
은

효�}�{
〕�}

。



�2�5�1

하여 결성되어 풀의 목적인 특정 보험종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통의

조직인 풀에 출재하고 이들의 계약 �, 보험료 �, 손실금 �, 경비 및 이익을 소정

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구임 �.

�- 풀방식은 통계의 불충분 및 대량관찰이 불가능한 위험�, 위험도가 높아 재

보험의 인수자가 없는 경우 또는 거대보험금액의 경우 등에 이용됨 �.
�- 다수의 원보험자는 인수능력을 제공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을 인수하는 방

식이 풀방식임 �.

口 책임방식에 의한 분류

。 비 례 적보험 �(�P�r�o�p�o�r�t�i�o�n�a�l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�- 비 례재보험 �(�Q�u�o�m�-�S�h�a�r�e �t�e�a�q�)

원보험자와 재보험자가 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책임을 일정 비율로 동일

하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보험자가 원보험 계약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

동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읍 �.

�- 초과액재보험 �(�S�u�r�p�l�u�s �n�e�a�t�y�)

원보험자는 �1위험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보유액 �(�l�i�n�e�) 을 결정하

고 이를 초과하는 보유초과액을 보유액의 일정 배수까지 자동적으로 재

보험하는 특약

�o 벼 비 례적 보험 �(�N�o�n�-�-�P�r�o�p�o�r�t�i�o�n�a�l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)

�- 초과손해액 재보험 �(�E�x�c�e�s�s �o�f �L�o�s�s �C�o�v�e�n

원보험자의 결정된 지급보험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

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손해규모에 따라 �1�s�t �I�a�y�e�r�, �2�n�d �l�a�y�e�r 등을

정하여 재보험자가 각 �l�a�y�e�r 별로 참여를 선택할 수 있읍 �.

�- 초과손해율 재보험 �(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 �C�o�v�e�r�)

�: 원보험자는 미리 정한 손해율이 일정율에 도달할 때까지만 보험금 지급

을 부담하고 초과손해율에 해당하는 부분의 손해는 일정한도까지 재보

험자가 부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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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총 초과손해 액 재보험 �(�A�g�g�r�e�g�a�t�e �E�x�c�e�s�s �o�f �L�o�s�s �C�o�v�e�r�)

�S�t�o�p �L�o�s�s �C�o�v�e�r 와 같은 원리로 원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액을

미리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보험자가

지급하는 재보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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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부 자료 �2�. 통상피해율 산출방빙

口 얼본과수공제의통상피해율

�0 통상표준피해율의 개념

�- 통상사고와 이상사고와의 책임을 구분하는 선으로 조합 및 연합회와 정

부간의 책임분담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율

�0 일본 과수공제보혐의 책임부담

�- 공제금액 중 통상표준피해율 �(φ이하의 통상재해부분 및 통상표준피해율

을 초과하는 이상재해부분의 �1�0�0 분의 �1�0 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

합등과 연합회가 비율에 의하여 책임을 분담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가 재

보험함 �.

�< 과수공제의 책임분담 〉

‘
�%�%

’ �i

이상재해부분

책임보험비율 �(�r�)

통
상
표
준
피
해
율
예

←
통상재해부분

�L

。 통상표준피해율의 산출방법

�- 연도별 기초피해율을 이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한 통상표준피해율 산출

�I 브�l 효
통상표준피해율 �(�q�) �= �l�-�2 �(�D�l�: �I진전년도의 피해율 �, �l�: 진전년도 �)



구분  ��9�5 ‘% ‘97 ‘98 ‘99  ��O�O  ��0�1  ��0�2

사과 �1�.�3�8 �2�8�5 �3�.�3�5 �7�.�% �1�2�3�4 �1�1�.�5�4 �1�.�8�2 �1�1�2�8

�9�6�5 �0�.�1�7 �1�2�9 �5�2�6 �4�0�% �3�7�.�7�4 �1�.�1�8 �2�4�3�1

�0 산출결과

〈 사과 �>

�2 �3 �4 �5 �6 �7 �8

�d�l�(�a�) �1�3�8 �2�8�5 �3�.�3�5 �7�.�% �1�2�3�4 �1�1�5�4 �1�.�8�2 �1�1�2�8

�d�l�+�I�º�b�) �1�7�.�3�8 �1�8�.�8�5 �1�9�.�3�5 �2�3�.�9�6 �2�8�.�3�4 �2�7�.�5�4 �1�7�.�8�2 �2�7�2�8

�l�-�2�(�c�) �2 �3 �4 �5 �6

�q�(�b�/Çt �1�9�4 �1�2�0 �9�.�4 �6�.�9 �4�.�5

�< 배 �>

�2 �3 �4 �5 �6 �7 �8

�d�l�(�a�) �9�6�5 �0�.�1�7 �1�2�9 �5�2�6 �4�Q�3�6 �3�7�.�7�4 �1�.�1�8 �2�4�3�1

�d�l�+�l¿��) �2�5�.�6�5 �1�6�1�7 �1�7�.�2�9 �2�1�2�6 �5�6�3�6 �5�3�.�7�4 �1�7�.�1�8 �4�0�.�3�1

�l�-�2�@�) �2 �3 �4 �5 �6

�q�(�b�/�c�) �1�7�3 �1�0�.�6 �I�8�.�8 �1�3�.�4 �6�.�7

�2�5�4

�- 통상피해율의 조건

�d�1 드 �q〈 �d�l�+�1 의 조건을 만족하는 �q값이 통상피해율로 결정

口 우리나라 농작물재해보험의 통상피해율

�0 활용 통계

�- 경험통계 불비기간 �( ‘ �9�5�~ ’ �O�O�) 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행정통계를 사용함 �.

〈 �8개년간 사과 �r 배의 기초위험율 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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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a�n�d �U�n�i�n�s�u�r�a�b�l�e �R�i�s�k�s ” �, �T�h�e �J�o�u�r�n�a�1 �o�f �R�i�s�k �a�n�d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.

�E�K�I�n�e�n�t �R�e�. �2�0�0�2�. “�W�e�a�t�h�e�r 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 �(�M�a�r�k�e�t�, �P�r�o�d�u�c�t�s�, �a�p�p�l�i�c�a�t�i�o�n�s�) ” �.
�G�u�y �C�a�r�p�e�n�t�e�r�- �1�9�9�8�8�. “�T�h�e �E�v�o�l�v�i�n�g �M�a�r�k�e�t �f�o�r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i�c �E�v�e�n�t �R�i�s�k ” �.
�I�n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o�n�a�1 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�. �1�9�9�6�. “ �P�r�a�c�t�i�c�a�l �A�p�p�l�i�c�a�t�i�o�n�s �o�f �F�i�n�a�n�c�i�a�l �M�a�r�k�e�t

�T�o�o�l�s �t�o �C�o�r�p�o�r�a�t�e 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 ” �. �E�m�a�p �F�i�n�a�n�c�e�.

�L�e�w�i�s �V�. �A�u�g�u�s�t�i�n�e�. �1�9�9�8�. “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R�i�s�k �M�i�t�i�g�a�t�i�o�n�: �A �S�u�r�v�e�y �o�f �M�e�t�h�o�d�s ” �,

�C�A�S �F�o�r�u�m�.

�M�a�g�n�a�n�, �S�e�r�g�e�. �I�9�9�5�. “ �C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S�y�s�t�e�m �i�n �F�r�a�n�c�e ” �, �T�h�e �G�e�n�e�v�a �P�a�p�e�r�s

�o�n �R�i�s�k �a�n�d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, �2�0�, �N�o�.�7�7�.

�M�a�r�s�h �& �M�c�L�e�m�a�n �C�o�m�p�a�n�i�e�s�. “�A�n�n�u�a�l �R�e�p�o�r�t �2�0�0�2 ” �.

�R�a�d�e �T�. �M�u�s�u�l�i�n�, �J�o�h�n �W�. �R�O�H�m�s�- �2�0�0�1�. “ �O�p�t�i�m�i�z�i�n�g �a �M�u�l�t�i�-�S�e�a�s�o�n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

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P�r�o�g�r�a�m �w�i�t�h �P�r�i�v�a�t�e �a�n�d �P�u�b�l�i�c �C�o�m�p�o�n�e�n�t�s ” �, �C�A�S �F�o�r�u�m�.

�R�M�A�. �1�9�9�7�7�. “ �S�t�a�n�d�a�r�d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g�r�e�e�m�e�n�t �b�e�t�w�e�e�n �m�e �F�e�d�e�r�a�1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

�C�o�r�p�o�r�a�t�i�o�n ” �.

�S�a�n�d�r�a �G�. �G�u�s�t�a�V�S�O�I�L �S�c�o�t�t �E �H�a�r�r�i�n�g�t�o�n�- �1�9�9�4�. “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, �R�i�s�k �M�a�n�a�g�e�m�e�n�t�, �a�n�d

�P�u�b�l�i�c �P�o�l�i�c�y ” �. �K�l�u�w�e�r �A�c�a�d�e�m�i�c �P�u�b�1�i�s�h�e�r�s�-

�S�e�r�g�e �M�a�g�n�a�n�- �1�9�9�5�1�0�. “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S�y�s�t�e�m �i�n �F�r�a�n�c�e ” �, �T�T�l�e �G�e�n�e�v�a

�P�a�p�e�r�s �o�n �R�i�s�k �a�n�d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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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S�t�e�p�h�e�n �P�. �D ’ �A�r�c�y�, �R�i�c�h�a�r�d �W�. �G�o�n�e�t�t�. �1�9�9�8�7�. “ �P�r�i�c�i�n�g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R�i�s�k�: �C�o�u�l�d

�C�A�T �F�u�t�u�r�e�s �H�a�v�e �C�o�p�e�d �w�i�t�h �A�N�D�R�E�W�f�? ” �, �C�A�S �D�i�s�c�u�s�s�i�o�n �P�a�p�e�r �P�r�o�g�r�a�m�.

�S�w�i�s�s �R�e�. �1�9�9�6�. “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D�e�r�i�v�a�t�i�v�e�s �a�n�d �S�e�c�l�l�r�i�t�i�z�a�t�i�o�n�: �N�e�w �H�e�d�g�i�n�g �P�e�r�s�p�e�c�t�i�v�e�s

�f�o�r �t�h�e �U�S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M�a�r�k�e�t ” �, �S�i�g�m�a�, �N�o �6�.

�S�w�i�s�s �R�e�. �1�9�9�7�. “ �A�l�t�e�r�n�a�t�i�v�e �R�i�s�k �T�r�a�n�s�f�e�r �v�i�a �F�i�n�i�t�e �R�i�s�k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: �a�n �E�f�f�e�c�t�i�v�e

�C�o�n�t�r�i�b�u�t�i�o�n �m �t�h�e �S�t�a�b�i�l�i�t�y �o�f �m�e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I�n�d�u�s�t η” �, �S�i�g�m�a�, �N�o �5 �.

�S�w�i�s�s �R�e�. �1�9�9�8�7�. “ �T�h�e �A�g�r�i�c�u�l�t�u�r�e �R�i�s�k �U�n�i�t �a�t �S�w�i�s�s �R�e ” �.

�S�w�i�s�s �R�e�. �2�0�0�1�. “ �C�a�p�i�t�a�l �M�a�r�k�e�t �I�n�n�o�v�a�t�i�o�n �i�n �t�h�e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I�n�d�u�s�t�r�y ” �, �S�i�g�m�a�, �N�o �3�.

�S�w�i�s�s �R�e�. �2�0�0�3�4�. “ �N�a�t�u�r�a�1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�s �a�n�d �R�e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” �.

�1�9�9�8�4�. “�M�u�n�i�c�h �R�e ’ �s �R�e�v�i�e�w �o�f �1�9�9�7 ’ �s �N�a�t�u�r�a�l �C�a�t�a�s�t�r�o�p�h�e�s ” �, �J�a�p�a�n

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

�2�0�0�2�1�. “ �F�e�d�e�r�a�l �C�r�o�p �I�n�s�u�r�a�n�c�e �a�n�d �N�O�I�l�i�n�s�u�r�e�d �C�r�o�p �A�s�s�i�s�t�a�n�c�e ” �, �A�s

�A�m�e�n�d�e�d �T�h�r�o�u�g�h �P�u�b�l�i�c �L�a�w �1�0�7�-�1�3�6�.

“

日 本農業 �j�X 害補價法” �(改正平成 �1�5 � �6 � �1�8 � 法律 아뭉 �) �: �w�w�w�.�h�o�l�d�i�0�.�C�O�I�n

”日本農業共濟再保險特別會計法“ �(改正平成 �1�5 � �6 � �1�8 � 法律 �9�1 융�) �: �w�w�w�.�h�o�u�k�o�.�C�O�I�n

“林業共濟特別會計法” �(改표平成 �1�2 � �5 � �3�1 � 法律 �9�9 융 �) �: �w�w�w�j�l�o�l�l�k�o�.�C�O�I�n�-

“農業共濟基金法” �(改正平成 �1�1 � �6 � �l�l � 法律 �6�9 뭉 �) �: �w�w�w�.�f�l�o�l�l�k�o�.�C�O�I�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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